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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참여정부가 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 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 로 국민들에게 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한 객 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 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 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  상세하게 달되어야 합니다. 객 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 

과정 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 이 아니라 정책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  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  비서 실별 집필 

T/F 과 정책기획 원회 주 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해 ‧
직 국무총리와 청와  수석  보좌 과 비서 , ‧ 직 장‧차 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  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심으로 기록하고자 하 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 과 정책에 여

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의 소 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심의 기록은  ‘사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 으로 

기술하고자 하 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 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 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 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소 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 , 정책추진, 정부 신, 청와  

개  등 4개의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  분야 7개 과제, 정책

추진 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 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  개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  각 비서 과 담당 행정 ,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민간연구기 의 연구원들이 참여

하 습니다. 집필 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 원은 물론 국정과제 원들의 

극 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한 부분의 과제들이 객 성을 확보하기 해 많은 외부 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 직 장차 이 해당 과제를 직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 의 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 원장으로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 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 직 공직자, 국책  민간 연구소 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

한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련 공무원과 문가들이 쉽게 근하고 리할 수 있도록 

 과제를 PDF 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  리핑  정책기획 원회 홈

페이지, 국가기록원 통령기록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 습니다. 각 

연구기 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

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  이 순간, 정책과정 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

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 로 읽 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 과 조언, 따뜻한 로를 기 하는 마음으로『참여정부 정책

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통령자문 정책기획 원장  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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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제1장 한 눈에 보는 재정혁신

제1절 재정혁신의 시발점

기획 산처는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을 거치면서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을 운용해왔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재정당국은 기존의 재정운용방

식을 답습하며 실에 안주해왔다. 그러나 시 가 변하면서 기존 재정운용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재정의 역할과 목표가 뚜렷했고, 재정당국도 

주어진 역할과 목표에 충실히 응함으로써 기 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튼실

한 재정건 성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재정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은 한계에 착하게 되었다.

2003년  기획 산처는 ‘상식 이지만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그 질문은 ‘국가 재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다. 이 단순한 질문 

속에는 엄청난 함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재정당국에 몸담아 왔던 사람

들조차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았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만으로는 뭔가 부

족한 듯 보 다.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단

순한 의문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재정운용과 재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만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 산처는 지난날의 재정운용방식에 안주하려는 스스로

의 모습을 발견하 다. 

습과 기득권에 매몰되어 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기획

산처는 지 까지 구도 가보려 하지 않았던 길을 만들겠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재정 신’이라는 화두를 안고 가시밭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그 시발 은 참여정부

가 출범한 2003년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모든 공공기 들과 기획 산처는 국가 재정시스템 반에 

한 면 인 신을 추진해가고 있다. 지난 60년간 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면

인 재정 신이 시작된 것이다. 

기획 산처는 그동안 재정운용을 하면서 느 던 어려웠던 을 정리하여 2003년 

1월 10일 통령직인수 원회에 개선방안을 보고하 다. 이때 보고한 주요내용은 



- 2 -

특별회계  기  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와 분야별 세출목표를 사 에 설

정하는 기존 방식을 지양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해 인수  측은 기재정계획

은 수립하고 있는지, 재정사업에 한 성과 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국가재원

배분 체계와 련된 큰 그림에 해 기획 산처에 질문을 던졌다. 

보고회를 통해 기획 산처는 재정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확인하 다. 인

수  측은 미래를 비하기 한 재정의 역할, 국가정책과 재원배분 간의 연계 등을 

강조하 다. 그동안 기획 산처는 산편성 심으로 재정운용의 그림을 그려온 

반면, 인수 는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

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재정운용방식으로는 인수 가 지 한 국가재정운용

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근본 인 재정 신 없이는 변화하는 시 에 

부응하여 재정을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국가정책과 재원배분을 효율 인 연계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기획 산처는 이러한 고민을 기 로 곧바로 구체 인 응에 착수하 고, 2003년 

3월 12일 통령께 연두업무보고를 하면서 재정 신의 골격을 제시하 다. 이때 제

시된 골격은 기재정계획의 수립과 톱다운(Top-down) 산편성제도의 도입, 그리

고 산편성 과정에 한 참여 확  등이었다. 

이 까지 고수해온 1년 단  주의 산편성 방식으로는 장기  재정건 성 

확보와 합리  재원배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지속 으로 확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율과 책임을 뒷받

침하는 데는 여 히 미흡하 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방안이 바로 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톱다운 제도의 도입이었다. 

당시 기획 산처는 기재정계획의 상기간을 재 운용 인 5년이 아니라 3년

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톱다운 제도의 우리말 표 도 재의 ‘ 산 총액배분 자

율편성제도’가 아니라 ‘분야별 사 배분 제도’로 표 하고 있었다. 그때는 제도를 

구상하는 단계 기 때문에 용어상으로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동 보고서에 담긴 

재정 신의 기본방향은 그 로 제도화․ 실화되었다.

2003년 7월 29일, 정부는 주요 재정 신 과제의 향후 일정을 구체 으로 제시한 

｢재정·세제개  로드맵｣을 발표하 다. 이로써 재정 신 과제는 공식 으로 정부의 

개 과제로 채택되었고, 이를 계기로 재정 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 로드

맵에는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성과 심의 재정시스템 구축과 톱다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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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이 포함되었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한 디지털 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재정·회계 인 라의 정비, 재정건 성 유지를 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

립 등도 담겨 있었다. 훗날 ‘4  재정 신’으로 명명되는 표  과제들이 공식 으

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제2절 재정운용의 틀을 바꾸다

1. 4대 재정혁신 과제의 추진

2003년 연두업무보고 내용에 기 하여 처음으로 착수한 신과제는 국가재정운

용계획의 수립이었다. 이를 해 기획 산처는 내부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정부개

실의 기능  일부를 행자부로 이 하면서 정부개 실을 재정개 국으로 축소하

는 신, 재정기획국을 재정기획실로 확  개편하 다. 재정기획실의 신설은 재정

신과제의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으로 

담당하 다.

재정기획실을 심으로 계부처, KDI 등 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주요 과제에 해 논의하고, 분야별․지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2003년 말 국

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 다. 그러나 부처 간 의기간이 짧아 정부의 공식 인 

계획으로 발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동 계획을 기 로 지출한도를 

부여하는 것에 해서도 정부 내 공감 가 부족하여 결국 공개하지 못하 다. 

결국 최 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발표는 2004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004년부터 톱다운 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지출한도를 설정하기 해서는 국가 발 략의 우선순

에 따른 략  총액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정계획이 제되어야 했

다. 기재정계획이 제되지 않으면 총액배분의 근거가 빈약하게 되어 톱다운 제

도를 성공 으로 정착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공감 를 바탕으로 마침

내 2004~ 2008년도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 로 수립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003년 5월에는 톱다운 제도의 면 인 실시에 앞서 조달청·국세청 등 4개 기

을 상으로 시범실시에 착수하고, 이 제도에 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는 단 하

에 2003년 7월말 국가재원배분개선 을 설치하 다. 이때부터 재정 신 작업은 더

욱 탄력을 얻었다. 

톱다운 제도의 도입으로 부처의 산편성 자율권이 확 됨에 따라 그만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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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었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성과 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방식의 재정운용을 해서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산·회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톱다

운 제도 도입, 성과 리제도 도입, 디지털 산·회계시스템 구축이라는 4  재정

신 과제가 본격 추진되기에 이르 다.

2. 내부 혁신부터 시작하다

4  재정 신은 그간의 재정운용 방식을 근본 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에는 늘 반발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기획 산처 내부에서도 톱다운 제도

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이 제도가 제 로 정착될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

들도 있었다. 특히 톱다운 제도는 재정당국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각 부처로 분산시

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획 산처 내부에서도 잖은 반발이 있었다.  

따라서 4  재정 신을 추진하기 해서는 기획 산처 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

요하 다. 특히 2004년도 부패방지 원회의의 청렴도 조사결과가 내부 신에 불을 

당겼다. 청렴도 조사결과 기획 산처의 첨렴도가 최하  수 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몇몇 일간지에서 산낭비 사례를 기획시리즈로 보도하는 등 기획 산처의 

업무추진  재정운용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도 곱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기획 산처의 장․차  이하 직원들이 내부 신의 필요성을 감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 산처는 2004년 9월에 신 TF 을 구성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인 내부 신에 착수하 다. 신 TF 의 제안과 수차례

의 내부토론을 거쳐 2005년에 새로운 재정운용 시스템을 체계 으로 추진할 수 있

도록 인력과 기능을 재조정하 다. 기존의 단순 산편성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거

시 재정정책 수립, 략  재원배분, 성과 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조직의 운용체계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환하여 각 부처에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획 산처의 미션·비 ·5  정책목표를 새롭

게 정립하 다. 이를 통해 기획 산처는 재정만 담당하는 부처에서 국가발 의 큰 

그림을 그리는 략기획본부로서 거듭나겠다는 비 을 제시하 다.  

3. 자율, 책임, 그리고 참여

2005년에 있었던 조직개편 이후 4  재정 신의 큰 틀 하에서 면 인 재정 신

이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재정환경에서 부응하여 선제 으로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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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보완·발 시키기 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알뜰한 재정운용을 하여 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산낭비방지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는 언론·시민단체·국회 등 외부에서의 정부의 산낭비 실태가 지속

으로 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기획 산처는 국민들이 직  참여하여 

산낭비 사례를 신고하고, 이를 정부가 극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직  재정

신을 실감토록 하 다.  

한 2005년에는 기존의 성과목표 리 심의 성과 리 제도를 확 ·발 시키기 

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구체 으로 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 다. 이 제도는 재정당국인 기획 산처가 일방 으로 부처를 평가하는 방식

이 아니라 부처 스스로 평가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각 부처의 성과 리 마인드를 제

고시켰다.  

한편 국민생활의 편익과 한 련이 있는 도로·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속

히 확충하면서도 격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재정투자 방식인 임 형 민

자사업(BTL) 방식도 도입하 다. 아울러 방만한 경 과 도덕  해이에 해 외부의 

지 이 많았던 공공기 에 한 평가와 감독시스템을 정비하고, 기 내부의 견제 

 균형 장치를 보강하 다.  공정한 임원임명시스템 등 공공기  지배구조 개선

을 추진하 다.  

이 외에도 균형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의 균형발 을 극 지원하고 있으

며, 공사 비비 제도를 도입하여 총사업비 리 제도를 업그 이드하고, 수요 측 

재검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규모 투자사업의 리체계도 신하 다. 이와 함께 

공 자 의 국채 환  외평채 발행을 계기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에 

한 논쟁이 발생하자 국가채무 리계획을 수립하고 추경편성요건을 제한하 으며, 

조세지출 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 성 리를 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 다. 

2003년과 2004년을 거치면서 기획 산처의 내부 신과 재정 신이 본궤도에 오

르자 2005년과 2006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신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 으로 간

검하고, 변화의 지향 을 제시하며, 재정당국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재설계하려

는 목 으로 연두업무보고서를 작성하 다. 

4. 항구적인 재정혁신을 위하여 

4  재정 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 걸음 더 나아가 재정운용의 패러다임

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 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 산처는 한 세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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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다보는 종합 청사진으로서 ‘비  2030’을 수립하 다. 이는 5개년 단 로 수립하

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출산·고령화 등 미래의 재정환

경에 극 응하기 한 것이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기획 산처는 숨 가쁘게 재정 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신이 하나의 이벤트로 락하거나 일회성에 그친다면 애써 추진한 재정 신이 제

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다. 이에 기획 산처는 재정 신을 항구 으로 정착시키려

면 법률 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세기만에 산회계

법을 면 개편하여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기로 하 다. 

정부는 2003년 부터 약 1년 반의 검토를 거쳐 국가재정법안을 마련하여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하 고, 그로부터 약 2년간 상임 (운 )와 결  등의 심의를 

거쳐 2006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에 걸맞

은 하드웨어가 마련되었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도 재정 신이 안정

으로 지속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재정 신은 이제 5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큰 틀의 제도 

도입은 거의 마무리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 히 많은 숙제들

이 남겨져 있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들을 어떻게 더 효과 으로 운 해나갈 것인

지, 새로운 시스템에 담을 콘텐츠를 어떻게 발 시킬 것인지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

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 5년간 재정 신을 해 각 부처와 공공기 , 그리고 기획 산처 직원들은 

헌신 인 노력을 기울 다. 하지만 재정 신의 시발 이 되었던 5년  질문은 여

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이란 무엇인가? 재정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재정 신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



- 7 -

제2장 재정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제1절 우리 재정의 역사

1장을 통해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 온 재정 신의 과정을 살펴보았

다. 그 다면 참여정부 출범 이 까지 우리의 재정은 어떠한 공과를 쌓아 왔을까?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의 재정운용 방식으로는 처할 수 없었던 상황들은 

무엇이었는가? 

참여정부의 재정 신은 지난 60여 년간 우리 재정이 쌓아 온 성과와 한계를 배경

으로 출발하 다. 이번 장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고자 한다. 

1. 빚더미에서 출발한 우리 재정

복 이후 우리의 재정은 빚더미에서 출발하 다. 1949년도 산을 보면 체 세

입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 은 10.8%에 불과하고 원조자 이 13.9%, 차입 이 

46.4%에 달한다. 한마디로 버는 돈은 거의 없고, 부분 남한테 얻어 쓰거나 빌려서 

살림을 꾸린 것이다. 

한국 쟁 발발 이후에는 더욱 심각해졌다. 한국 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무려 7

회에 걸쳐 추가경정 산안을 편성하 는데, 으로 차입 을 재원으로 하 다. 

차입 에 의존하는 자재정으로 인해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여 인 이션을 한층 

가속화시켰고, 이는 경제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 다. 

1953년 휴  성립 이후 한국경제는 외국의 원조를 주축으로 하여 최 한 균형

산을 편성하여 인 이션을 억제하는 한편, 쟁 수행에 투입되던 재원을 경제부

흥  산업재건에 집  투입하 다. 외국원조자 은 1954~1961년까지 총 20억 8,800

만 불에 달하여, 총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이 연평균 49.5%에 달하 다. 

2. 1960년대~1970년대: 경제개발과 국가안보를 지원한 재정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본격 인 경제개발에 

착수하 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모든 경제 ·사회  악순환

을 과감히 시정하고, 자립경제 달성을 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해 정부는 융, 재정 등 부분의 가용재원을 극 으로 활용하 다. 

이 시기에는 재정도 경제개발에 집  투자되었다. 특히 SOC, 산업분야 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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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지출인 재정투융자를 으로 확 하 다. 재정규모  재정투융자의 비

율은 제1차 계획 기간에 연평균 23.1%, 제2차 계획 기간에 29.6%, 제3차 계획 기간

에 32.6%, 제4차 계획 기간에 33.8% 다. 1962~1980년 기간 에는 연평균 29.8%에 

이르러 19년간의 재정지출이 국내총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한 비율은 29.2%에 달하

다.

이 시기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경제개발 분야 외에 집 으로 투자된 분야는 국

방이었다. 남북한의 군사  치구도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방력의 강화는 가장 

실한 시  요구 으며, 재정도 이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60~1970년 에는 국방 분야가 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이 28%에 달해 

경제 분야 27%, 복지 분야 8%, 교육 분야 15%를 상회하 다. 

3. 1980년대: 재정건전성의 회복

1960~1970년 에 걸친 정부 주도의 고도성장은 우리나라 근 화에 크게 기여하

고, 우리 경제를 진국 수 으로까지 발 시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만성  인

이션의 진행과 부실기업의 속출, 부동산 투기의 성행, 지역  산업간 불균형의 

심화, 기업과 소기업 간 격차의 심화 등 많은 구조  문제가 내재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1980년 에는 강력한 정부주도형 경제 운용에

서 시장 메커니즘을 시하는 민간주도형 경제 운용으로 환하 다. 특정산업에 

한 지출을 이고, 그동안 경제발 을 해 시행해 왔던 보호나 규제 등 민간경제

활동에 한 개입을 폭 축소한 것이다.  수입자유화 정책의 확 와 공정거래제

도의 정착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진시키는 데 을 두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  욕구가  

커지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응하여 교육·주택·보건·의료 등 사회개발비에 한 

투자를 차 확 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 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27%에 달

하던 경제 분야 투자가 20% 수 으로 축소되었고, 8%에 불과하던 복지지출은 1980

년  후반에 이르러 18%로 격히 증가하 다.

재정 측면에서 이 시기의 주요 특징  하나는 만성 인 재정 자 구조가 해소되

어 1987년을 기 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했다는 이다. 이후 건 한 재정기조

를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총 세입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 이 

81.8%에 달해 재정건 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총재정의 60%를 빌려서 쓰던 1949년

과 비교할 때, 우리 재정은 40년 만에 실로 엄청나게 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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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가 싹튼 1990년대

1980년 말부터 우리 경제는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 다. 그러나 이 시기는 세계

화의 정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방 압력과 성장 주의 정책으로 된 각종 구

조  문제도 표면화된 시기 다. 3  호황이 끝나가던 1989년부터 우리의 수출경쟁

력은 격히 하되었으며, 그 결과 주요 수출 상국이던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 제

품이 국이나 ASEAN 국가의 제품에 려나게 되었다. 특히 1987년 6.29선언 이후

부터 진행된 민주화 열기는 높은 임 상승률을 래하 고, 이는 원화가치 상과 

맞물려 생산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생산성 하,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래하 다.

재정은 이러한 상황에 응하여 다시 경제 분야 지출을 확 해 나갔다. 특히 생

산비용 감 차원에서 물류비용 인하를 해 1994년에 교통세를 신설하고 SOC투자

를 폭 확 해 나갔다. 한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

쟁력 강화를 해 농어 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어  구조개선 투자 등 농림 분야 투

자를 폭 확 했다. 그 밖의 분야의 경우 국방 분야는 지속 으로 축소해 나갔으며 

복지 분야는 완만하게 증가시켜 나갔다. 

기업은 지나친 외형 성장과 차입 경 에 매달려 부실화되었고, 기업의 경쟁력 상

실은 융기 이 함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래하 다. 이를 해소하기 해 충분

한 비 없이 융 분야  외 분야 자율화를 격히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결국 IMF 외환 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 기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향을 미쳤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과거 고도성

장 과정에서 되어 온 구조  문제 을 제거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바로 잡기 

해 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  분야에 한 인 구조조정을 추진하

다.  실업자의 증과 이에 따른 경기악화 등에 응하기 해 일자리 창출을 추

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도 극 나섰다.

우선 융 구조조정을 해 공 자 이 규모로 투입되었다. 정부는 보험공

사와 자산 리공사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여 부실채권 정리  융기  

통폐합 등을 지원했다. 한 자재정을 감수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도 극 나섰다. 그 결과 외환 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성장 기조도 회복할 수 

있었다.

재원배분 측면에서 보면 복지 분야는 속히 확 되었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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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고, 국민연  수혜 상을  국민으로 확 하는 등 사회안 망을 폭 확

충한 결과 다. 반면, 문민정부에서 격히 확 되었던 경제사업 분야는 차 축소

하는 등 재원배분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 국방 분야 : 1980년 까지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축소

  

3·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28 27 21 16 12 12

◦ 경제 분야 : 문민정부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IMF 직후까지 상승추세였으

나, 국민의 정부 이후 축소로 전환

3·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27 20 20 24 24 22

◦ 복지 분야 : 6공화국 4당체제하에서 크게 늘었다가, 국민의 정부 이후 다시 증가 

  

3·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8 13 18 18 22 24

❙ 주요 재원배분 방향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최 지출 분야 국방 국방 경제 경제 복지

▪중점확  분야 교육 복지 경제 복지 복지

▪축소 분야 국방·경제 국방·교육 국방 경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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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정운용에 대한 반성과 재정여건 전망

1. 서서히 드러난 영광 뒤의 상처

IMF 외환 기는 성공 으로 극복하 으나 장기 이고 구조 인 문제들은 아직

도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국민 기본수요(Basic needs)에 

한 충족이 미흡하여 40여 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충분

히 나아졌다고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 인 국민 기본수요인 의·식·주 에서 의·식은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아직 

주거문제는 국민들의 최  심사이며 상당수 가정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최근 들어서는 교육·의료·안  등 정상  경제생활의 제조건이 국민 

기본수요로 인식되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4  불안(노후, 고용, 

주거, 자녀)을 도 아직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이 미흡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교육·의료·안  등의 기본수요를 거의 으로 개인에게 의지하고 

있다. 우선 교육 부문을 보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GDP의 5% 수 으로 1% 미

만인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수 이다.  공교육에 한 개인부담도 GDP 

비 2.9%로 OECD 국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 다고 교육수 이 높은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해외 조기유학이 증하고 있으며, 그 연령도 차 낮

아지고 있다.

의료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체 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 이 

54.4%로 OECD 평균인 75%에 비해 히 낮다. 즉,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상

으로 높다는 의미이다. 한 간병서비스 등 의료서비스가 부족하여 가족  한 사람

이라도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 체가 간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가장

이나 맞벌이 여성이 병에 걸리게 되면 빈곤층으로 락할 수 있는 험도 상존하

고 있다. 

총기 소지를 지하고 있어 치안문제는 상 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그 밖의 

안 문제는 결코 만족할 만한 수 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1 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김치에서 기생충이 나온 사건, 

양식어류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사건에서 보듯이 식품안  한 매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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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이다. 최근 설문조사(‘04.2월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도 보듯이 먹을거리에 불

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68.1%에 달하고 있다. 재해문제도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다. 

태풍, 호우 등 매년 같은 사유로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2. 우리 재정에 남겨진 과제

과거 우리는 고도성장의 틀 속에서 재정을 운용해 왔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인

구가 지속 으로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인 세입여

건이 좋지는 않았지만 재정상황은 지속 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가 맞이할 여건은 과거의 상황과는 근본 으로 다르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우리에

게 재정운용시스템의 근본 인 개 을 요구하고 있다.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능력 저하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0 권 수 으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경

제가 성숙해지면서 우리나라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리기는 어렵게 되었다. 

1980년 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에 근 하 으나 1990년 에는 6% 수 으로 

떨어졌고, 2000년 이후에는 4% 반으로까지 하락했다. 4% 반 수 은 미국이나 

일본의 2~3%  경제성장률보다는 높은 수 이지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미흡한 성장률이다. 특히 1995년에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한 이후 10년째 1만 불 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악화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욱 커지고 있다. 1990년만 하더라도 GDP가 1조 원 늘어나면 14.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GDP 1조 원 당 고용유발효과가 8.4만 

명으로, 2000년에는 6.2만 명으로 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등 구

조  실업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 64%에 

불과해 OECD 30개국  19 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정작 일해야 할 은이가 부족해 걱정

이라는 유럽 선진국의 얘기는 어느새 우리 앞의 안이 되었다. 다가올 고령화 사회

의 모습들이 벌써 TV와 신문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2004

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으면 5~30만 원의 출산장려 을 주고 있다. 산아제한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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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생한데, 어느덧 고령화와 출산이 우리 시 의 화두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2000년을 기 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고령화가 덜 진

행되었다. 유럽 인구의 평균 연령은 37.7세이고 북미 지역의 경우는 35.6세이다. 우

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32.6세로 이들 지역보다 낮으며, 15세 미만 인구는 21.1%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 은 7.2%이다.

<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고령화 추이 비교 >

(단  : %)

평균 연령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 유럽 37.7세 17.5 67.8 14.7

▪ 북미 35.6세 21.5 66.2 12.3

▪ 한국 32.6세 21.1 71.7 7.2

 * UN, 1998a ; 통계청, 2001

고령화 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을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다고 단하는데, 이 비율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표 한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 는 데 선진국은 부분 반 세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9년 만인 2019년에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UN, 1998b).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는 2026년으

로 랑스(2020년), 미국(2028년) 등과 유사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

를 찾기 힘들 만큼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이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 노인인구 증가 추세 >

(단  : 천명, %)

구 분 1980 1990 2002 2010
2019

(고령사회)
2026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38,124 42,869 47,640 49,594 50,619  50,610

▪65세 이상 인구 1,456 2,195 3,772 5,302 7,034  10,113

(구성비, %) 3.8 5.1 7.9 10.7 14.4  20.0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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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산서를 보면 30~50년에 걸친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분

석하면서 가장 요한 변수로 고령화 비율을 들고 있다. 고령화는 각종 연 과 의료

비, 기타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출은 이미 소득창출 능력이 

약화된 노인의 생활비, 의료비 등을 의미한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노인 인구수가 어들지 않는 한 계속 증가하게 마련

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상 역시 앞으로 공 연  여, 공  의료비, 노인복지비 등

의 지출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이들을 모두 합해 보면 2050년에는 2000년보다 무려 

18.7배나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KDI 2001년 연구). 반면 이 기간 동안 총재

정지출은 불과 6.9배 증가에 그칠 망이다. 고령화 비용의 증가가 재정의 총규모보

다 매년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 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

(단  : 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 14% 14%→20%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통일비용

최근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 계가 복잡한 구도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

을 것이다. 재정의 측면에서는 통일문제를 단순히 감상 으로 근할 수 없다. 통일

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형 신규 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통일과 함께 남과 북을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기 해서는 막 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SOC 투자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 을 개선하기 한 교육  의료비 

지출 등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의 막 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비용을 이

른바 ‘통일 비용’이라 한다. 

제3의 물결의 자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 러는 남한 경제의 가장 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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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통일이라고 지 한 바 있다. 그 다면 통일 비용은 얼마나 될까?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일 10년 후 북한주민의 1인당 GDP를 남한주민 1

인당 GDP의 60% 수 에 이르게 하려면 기 5년간 남한 GDP의 10%를 매년 부담

해야 하고, 후기 5년간은 7.5% 수 의 재정을 매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연세  박

태규, 1997). 2003년 남한 GDP 규모가 721조 원이므로, 재정이 부담해야 할 규

모는 기 5년간에는 매년 약 70조 원, 후기 5년간에는 매년 약 54조 원 정도(’03년 

불변가격 기 )이다. IMF 연구(2002)에 의하더라도 북한주민 1인당 GDP를 남한주

민 1인당 GDP의 75% 수 에 도달토록 하기 해서는 20년간 421조 원, 연간 약 21

조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연간 GDP의 약 3.5% 수 (’03년 기

)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10년간 약 1조 9,200억 마르크(’99년 환율기  약 1,243조 

원)를 동독에 지원했다고 한다. 이는 매년 독일 GDP의 5% 수 을 지원한 것으로, 

통일 당시에 논의된 추정치(IMF : 10년간 1조 마르크 이하, 타임지 : 10년간 8,000억 

마르크)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통일 당시 동독은 인구가 서독의 1/4에 불과했고, 

과학기술 수 도 세계 10 권이었다. 이 듯 양호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독일 체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통일의 구체 인 모습을 그리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통일은 반드시 우리의 실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미

리 비하지 않으면 통일은 오히려 엄청난 혼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정체되고 있는 재정 수입

다가올 고령화 비용과 통일 비용을 감안할 때 우리의 재정 수입은 지속 으로 늘

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재정 수입은 최근 그 증가폭이 갈수록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60년  이후 1990년 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경상성장률)과 재정규모 증가율

(국채 발행 포함)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해 왔다. 1960년  이후 고도 성장기를 지나오

면서 성장 기 부문(SOC 건설, 에 지)에 한 재정투융자 소요 등 정부지원을 필

요로 하는 부문이 많이 있었지만, 고도성장에 따라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 기 때

문에 이러한 지출 소요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

평균 경상성장률은 6.9% 수 이고, 재정규모 증가율은 10.1% 수 으로 히 낮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미 큰 규모로 성장하여 선진국이 겪고 있

는 것처럼 성장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16 -

< 경상성장률 및 재정규모 증가 추이 >

(단  : %)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1~’04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27.3 31.0 16.4 11.7 6.9

▪재정규모 증가율 31.9 13.4 15.1 10.1

앞으로도 경제성장이 높은 수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실질성장률은 5%(잠재성장률) 수 , 물가상승률(2~3%)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은 7~8% 수 이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우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해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 한 투자 확 와 차세  

성장동력 발굴, 국토의 균형 발 과 기업 규제 완화 등이 그러한 이다. 그러나 과

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 하기는 어렵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한 노력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굳이 경제성장 모형을 거론

하지 않더라도 고도성장을 이루던 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 성장 국면으로 

어든다. 우리는 이러한 를 선진국의 성장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재정시스템의 한계

기존의 재정운용시스템은 앞으로 다가올 여건 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와 같은 1년 단  주의 산만으로는 출산  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 등과 같은 장기 이고 구조 인 문제에 응하기 어렵다. 우선 투자

의 일 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1년 단 로 세입·세출을 맞추는 데 

을 두기 때문에 호황기에는 세입과 지출이 많아져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고, 불황기

에는 세입과 지출이 어 경기를 더욱 축시킬 수 있다. 즉, 재정이 경기동행 으

로 움직이게 되어 경기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의 경기 자

동조 기능이라는 재정 본연의 기능이 취약해지게 된다.

재정당국이 모든 걸 통제하는 기존의 재정운용방식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규모도 격히 증가했다. 일반회계 산은 1961년 459억 

원에서 2006년 147조 원으로 3,200배 증가했고, 회계·기  수도 19개에서 83개로 증

가했다. 한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부처의 수도 증했

다. 따라서 재정당국이 모든 걸 통제하는 Bottom-up 방식의 산편성은 부처의 

문성과 창의성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  재원규모 결정, 분야별 재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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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우선순  결정 등 재정당국이 을 두어야 할 정책  검토가 오히려 부족해지

는 왜곡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재원투입에만 심을 두는 재정운용방식은 재정의 효율성을 하시키고 있다. 지

까지의 재정운용방식은 재원을 투입하여 얼마나 성과를 나타냈는지는 별 심 없

이 특정 분야나 사업에 한 재원투입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만 따지는 방식이었다. 

농림 분야를 로 들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었지만 우

리 농림어업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하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으로 성과를 나타내

는 기업과 달리 재정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실 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과 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의 성과 리가 더욱 요해지고 있으나 아직 우리의 비는 충분치 못한 상황

이다.

과거처럼 소극  재정운용으로는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 까지 

우리 재정은 해야 할 일보다는 재원 제약을 시하 으며, 그 결과 재정건 성은 지

켜졌지만 재정의 역할은 소극 인 역, 즉 공공재 생산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

는 우리의 GDP 비 재정규모가 외국에 비해 매우 작은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앞

서 언 한 국민 기본수요 충족이 미흡한 것도 재정의 역할이 소극 임에 따라 재정

이 감당해야 할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데 기인한다.

<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규모 >

(단  : GDP 비, %)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OECD평균

▪재정규모(’05) 28.1 36.6 36.9 46.8 45.1 40.7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06.5)

정해진 재원의 제약 내에서 국가의 기능을 한정하는 보수  재정운  원칙을 계속 

고수할 경우 향후 우리 재정의 역할은 더욱 소극 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는 무엇보다 경제구조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환되면서 세수 증가율이 갈

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교부 , 방 비, 인건비, 국채  공

자  채권이자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재정수요에 

비할 여력은  어들고 있다. 반면 재정이 담당해야 할 분야는 증하고 있기 때

문에 기존 재정운용시스템의 신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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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증가율 추이 > 

(단  : %)

’81 ~ ’90 ’91 ~ ’00 ’01 ~ ’04

▪조세수입 16.8 13.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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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3장 재정운용의 시계(視界) 확장,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1절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기까지

1년 단 의 산편성이 국가경 에 필요한 주요정책들을 체계 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고민은 이미 1990년 부터 시작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효성을 

잃어 가고 있던 1990년  반, 보다 폭넓은 에서 국가재정을 운용하기 한 나

침반이 필요하다는 지 이 두되기 시작했다. 재정당국의 이러한 고민은 이른바 

‘ 기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민간 심의 경제 운용이 화

두가 되면서 재정당국의 시도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국가 주도로 장기 인 계

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결

국 기재정계획을 수립하려던 재정경제원과 기획 산처의 시도는 내부에서조차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 다. 

그러는 사이 1년 단  산체계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구나 선

진국에서는 기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었다. 유럽

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1년 단 의 산편성 기능을 보완하기 해 기

재정계획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고도로 발달한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안정

인 국가 발 을 해서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반증이었다. 참여정부의 재정

신 정책  첫 번째 과제 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 다. 

1. 1년 단위 재정운용체제의 한계

1990년  이후 산편성의 거 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 기획 기능이 사라지

면서 많은 문제 들이 되었다. 국가 발 략을 추진하는 기능이 축되고, 재

원배분 구조가 방향성을 잃었으며, 경기 안정화 기능도 취약하게 되었다.

우선 1년 단  지출계획은 한 해의 재원 리에만 치 하여 10~2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과 국가 발 략을 추진하는 기능이 축되었다. 국가의 미래를 해 

요한 사업이 당장 해결해야 할 사업에 순 가 려 지지부진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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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그때그때 한 불부터 끄다 보니 국가의 백년 계를 내다보는 튼튼한 주춧

돌을 세우는 일이 뒷 으로 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춧돌 없이 세워진 건물은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큰 화를 당하게 마련이다. 

1년 단  산편성의  다른 문제 은 미래의 재정수요에 체계 으로 응하지 

못해 재원배분 구조를 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다. 과거 야경국가 시 에는 

국방, 경찰, 사법, 소방 등 국민의 안 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일이었으

며, 자본주의 기에는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사회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국

가의 핵심 인 역할이었다.   사회에서는 연 ,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능이  더 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경제 분야 지출이 얼마 까지 30년 

과 같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정부 주도의 

경제발  모형에서 시장 심 체제로 차 환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 분야 지출은 

민간이 담당하고, 국가재정은 고령화, 4  연 , 통일 비용 등 미래의 잠재  험에 

비한 투자에 보다 을 두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원 배분은 과거 개발

연 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1년 단  산편성으로 인해 미래 사회에 

비하는 투자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 주요 기능별 지출 추이 >

(단  : %)

’70년 ’80년 ’90년 ’00년 ’04년 OECD평균

▪경제사업 27.3 26.0 20.4 25.2 23.2  9.1

▪복지 및 삶의 질 7.9 9.9 20.4 22.2 24.5 54.7

▪교    육 16.6 14.6 17.0 15.3 13.8  8.5

▪국    방 22.6 30.6 20.0 11.4 11.4  4.8

* 자료출처 : IMF, GFS Year Book, 2005

< 전체 재정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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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년 단  산편성은 경기안정화 기능에 취약하다. 정부는 기 인 

시계에서 경기순환 주기를 검하고 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지출을 여 경기를 완화시키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지출을 늘려 경기

를 부양해야 한다. 때로는 장기 인 안목에서 자 을 빌려 략 인 투자도 해야 한

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재정은 경기 응 기능을 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경기 상승이 상되면 재정규모의 증가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경기 하락

이 상되면 재정규모의 증가율은 빠르게 낮아져 오히려 재정이 경기변동 폭을 확

시킨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여름에 군불을 때고, 겨울에 선풍기를 틀어  셈이다. 

1977년부터 외환 기 이 인 1996년까지의 경기조  기능을 분석해 보면 총 23회 

 8회만 경기조  기능을 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2회는 그 기

능을 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외환 기 이후 우리 재정이 경기 

응에 나선 것은 모두 일곱 차례 다. 이  다섯 차례는 경기조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외형상으로는 양호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 응

은 모두 추가경정 산편성을 통해 달성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비가 새는 지붕을 땜

질해 고쳐도 건물 자체가 부실하면 근본 인 문제는 여 히 해결되지 않는다. 순간

의 응으로 일시 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 으로 보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의 재정운영과 경기 상황과의 관계, ’77~’03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ㅇ 경기상황 침체 확장 확장 침체 침체 침체 침체 침체 침체 침체

ㅇ 재정기조 긴축 팽창 긴축 팽창 팽창 긴축 긴축 긴축 긴축 긴축

  - 경기조절적 ● ● ●
  - 경기동행적 ○ ○ ○ ○ ○ ○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ㅇ 경기상황 침체 확장 침체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ㅇ 재정기조 긴축 긴축 팽창 팽창 팽창 긴축 긴축 팽창 팽창 긴축

  - 경기조절적 ● ● ● ● ●
  - 경기동행적 ○ ○ ○ ○ ○  

’97 ’98 ’99 ’00 ’01 ’02 ’03

ㅇ 경기상황 확장 침체 침체 침체 침체 확장 침체

ㅇ 재정기조 긴축 긴축 팽창 긴축 팽창 긴축 팽창

  - 경기조절적 ● ● ● ● ●
  - 경기동행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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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

기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한 노

력이었다. 당시 재정경제원, 기획 산 원회, 그리고 산청은 경제 상황과 산편

성의 연계성을 높여 효율 인 재정운용을 하기 해 기재정계획 수립을 추진하

다. 재정당국은 그 동안의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여건 변화를 분석하 으며, 향후 재

정운용의 비 과 략을 세워 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 다. 이를 바탕으

로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을 수립한 결과 1999년 1월 기재정계획 (1999~2002년)을 

마련하 다. 그러나 재정투자계획에 한 계부처와의 의도 없었고, 국민의 공

감 를 형성하기 한 노력도 미흡하 다. 결국 이 계획은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

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 당시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당시 중기재정계획은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이 합동으로 오랜 고민과 토론 끝에 구

체적인 사업별 중기 투자계획까지 수립한 재정운영의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의견 수렴 

과정과 부처와의 공식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서에 담을 수 없었고, 

재정 투자방향 또한 공감 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되어 결국 공개하지 못하고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 본 경험은 지금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3. 주요 선진국들의 중기재정계획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선진국들은 1990년  들어 장기 기획기능을 강화한 기

재정계획을 구체화시켜 가고 있었다. 제2차 세계  이후 선진국에서는 복지 산 

등 재정지출 요인이 증하 다. 특히 기  안목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각종 

입법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 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

어났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3년짜리 춘계재정운 계획(Spring Fiscal Budget Plan)

의 수립을 추진하기에 이르 고, 국은 3년짜리 지출계획서(Spending Review), 네

덜란드는 5년짜리 거시 재정운 계획의 성격을 지닌 연합정당합의서(Coalition 

Agreement)를 수립하 다. 

1990년  후반에는 개도국에서도 기재정계획을 본격 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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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 2001)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아 리카, 남미, 동유럽 등의 

25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90% 정도는 1997~2001년 기간 에 

기재정계획을 도입하 다고 한다. 특히 세계은행은 기재정제도를 공공지출 리의 

표 으로 만들었으며, 많은 아 리카 국가들을 상으로 실험하기도 하 다. IMF와 

ADB에서도 다소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재정계획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의 제도 도

입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기재정계획

ㅇ 스웨덴 : Spring Fiscal Budget Plan

   - 3개년 재정운용계획

   - 각 연도의 27개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제시, 의회 의결 후 확정

   - 거시경제, 재정수입, 재정지출 및 주요 변수에 한 중기 전망 포함

ㅇ 영국 : Spending Review

   - 3개년 재정운용계획, 매 2년마다 수립

      - AME(Annually Managed Expenditure) : 사회보장서비스, 연금지출 등 법정지출에 해당하

며 3년간 전망치만 제시

      - DEL(Department Expenditure Limit) : 부처별 재량 지출에 해당하며 조직 운영경비인 자

원지출과 건물 신축·장비 구입·시스템 구축비용인 자본지출로 구분

ㅇ 미국 : Multi-year Projection

   - 5개년 재정운용계획, 매년 연동

   - 법정지출(entitlement) 분야 : 현행법에 의해 지출이 규정됨

   - 재량지출 (discretionary) 분야 : 5개년 계획에 의해 지출계획 수립

  - 1년 단위 예산으로의 매년 연동(rolling) : 기존의 5개년 계획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수반되

는 지출변동만을 조정하여 반영(score keeping)

ㅇ 네덜란드 : Coalition Agreement

   - 5개년 재정운용계획, 계획기간 말에 재수립

   - 집권정당간의 합의서의 형태

굳이 선진국들의 를 들지 않더라도 기계획의 부재는 국가재정운용에 커다란 

불편을 래해 왔다. 기획 산처 역시 기재정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산 한 안들 때문에 실무 인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3

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당국의 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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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참여정부의 출범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탄생

재정당국이 기재정계획 수립을 공식 인 업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

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다. 기획 산처는 2003년부터 기재정계획 수립을 해 재

정기획실을 신설하고, 본격 인 기재정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하 다. 

1. 백지에서 시작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기재정계획 수립을 한 본격 인 비 작업이 시작되

었다. 2003년 1월 10일에 열린 통령직 인수 원회 보고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한 4  재정개  과제가 제시되었고, 그해 7월 재정  세제 개 을 한 로드

맵에 반 되었다. 이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기획 산처만의 과제가 아닌 정부의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기획 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담하기 한 재

정기획실을 신설하고 본격 인 작업에 착수하 다.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수많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조 씩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우선 재정의 범 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을 포 하는 통합재정 기 으로 작

성하되, 일반 국민이 실감하는 재정지출 규모를 제시하기 해 총지출 개념을 도입

하 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세계경제  국내경제 망을 토 로 재정경제부와 조

세연구원 등이 제시하도록 하 다. 한 재정 험요인을 사 에 악하기 해 국

가채무, 통합재정수지와 리 상수지 등을 망하여 제시하 다. 지출 분야는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의 앙정부 지출 분류, 기존 산과목의 기능별 분

류, 나라살림의 분야별 분류 등을 참조하여 기본경비 4개 분야와 사업비 12개 분야

로 구분하고, R&D와 정보화 사업은 별도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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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규모의 여러 가지 개념 

□ 정부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

정부 재정규모(OECD)로 정의

① 통합재정규모 : 예산ㆍ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

의 규모

  ◦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자본지출+순 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에 의해 작성

  ◦ 통합재정규모는 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총계 개념

이 아닌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총지출보다 작음

② 총지출 규모 :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 

  ◦ 총지출 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 ’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규모 통계로 공식 사용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비영리 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 포함

  ◦ 중앙+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함되고 비영리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도 

포함(공기업은 제외)

  ◦ OECD가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

    ▪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 → 우리나라

는 한국은행이 작성·제출

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본격 인 수립을 해 2003년 4월 기획 산처, 계부

처, KDI 등 문가로 구성된 13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주요 재정과제에 해 

논의를 시작하 다. 작업반 회의와 함께 5월 23일 R&D 분야 토론회를 시작으로 7

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 고, 국가 균형발  략  지역

안 과제 논의를 해 15회에 걸쳐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 다. 그 

이후 재정기획실장 주재로 실내 토론회와 계부처 의, 산실·기 국과의 의 

등을 거쳐 12월에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련하 다. 

❙ 분야별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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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난 후 기획 산처는  다른 고민에 

빠졌다. 충분치 못한 비기간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에 해 재정기획실과 산실·

기 국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부처 간 의기간도 짧아 정부의 공식 인 

계획으로 공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라 2005년도 지출한도를 부여하는 것도 정부 내 공감 가 부족했다. 결국 2003

년말에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은 공개되지 못하 고, 최 의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은 2004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 Top-Down 제도와 함께 추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기획실과 산실기 국 간 의 부족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하지 못

했던 2003년의 경험은 오히려 소 한 교훈으로 작용하 다. 2004년에 들어서자 재

정기획실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년 단  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

색하 다. 

지출한도를 설정하려면 국가 발 략의 우선순 에 따른 략  총액배분이 필

요하기 때문에 기재정계획이 반드시 제되어야 한다. 기재정계획이 없으면 총

액배분의 근거가 빈약하여 성공 인 Top- Down 제도를 정착시킬 수 없다. 특히 

2004년부터 Top-Down 제도로 격 환함에 따라 보다 정교한 기재정계획이 필

요하 다. 이러한 공감 를 바탕으로 기획 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다시 

도 하 다. 

기획 산처는 재정기획실과 산실의 각 과를 국가재정

운용계획 각 분야 심의 으로 다시 구성하고, 2003년도

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재정기획실 주

으로 체 인 작업을 진행하 다. 2003년도에 수립한 국

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토 로 2004년도 산국회 수정내

용  경제사회  여건과 거시경제 망을 업데이트하고, 

분야별·사업별 구체 인 수치는 산실·기 국이 계부처

와의 의를 통해 다듬어 나갔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 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확정하고 2005

년도 지출한도를 부여하기 해서는 통령 주재하의 국무 원 재원배분회의 차

가 필수 이었다. 그런데 2004년 3월, 상치 못하게 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한 것

이다. 총리 권한 행 체제에서 재원배분회의를 할 수도 있었으나 참여정부의 국정



- 27 -

철학과 비 을 담은 장기계획을 통령 주재회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할 수는 없

었다. 결국 4월말에 계획하 던 재원배분회의는 취소되었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시

안과 지출한도에는 ‘잠정’이라는 꼬리 이 붙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재원배분회의

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인 6월 19일에 개최하여 차  합리성을 사후 으로 

확보하 다. 

❙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관련 언론보도

ㅇ ‘장관들 예산 따내기 서바이벌 게임’ (문화, 6.19)

ㅇ ‘노 통령-장관들 부처 예산 첫 토론회, 중장기 예산규모를 정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한자리

에 모여 토론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 (동아, 6.19)

ㅇ ‘우리 장관 말솜씨는……’ (한국, 6.19)

ㅇ ‘장관들 예산확보 논리 결’ (세계, 6.19)

ㅇ ‘국가예산 부처보다 전체 목표 먼저’ (동아, 6.21)

ㅇ ‘참여정부 가치·전략 예산 짤 때 반영해야’ (경향, 6.21)

2004년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도 여 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조직문

화와 생각이 서로 다른 재정기획실과 산실이 함께 일하다 보니 때로 불 화음이 

발생하 다. 산편성 경험이 없는 기획실 담당자는 구체 인 사업규모 망에 서

툴 수밖에 없었고, 1년 단  산편성이 익숙한 산실 담당자는 장기 인 안목

이 부족하 다. 양측 모두 불만을 제기하는 상태에서 국가재정운 계획은 일단 세

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고민은 향후 효율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착

2003년 이후 2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5년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

립과정이 차 정착되기에 이르 다. 산편성의 정형화된 과정으로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상을 정립하기 해 체 인 업무를 산실이 주도하되, 재정기획실과 

T/F  체제를 도입하 다. 재정기획실과 산실이 별도로 작업한 후 의하는 기존 

방식 신, 계획 수립 기부터 공동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폭 향

상시킨 것이다.  2005년 5월말에는 T/F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형 조직

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재정운용실과 재정기획단이 탄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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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실과 재정기획단의 탄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가져왔

다. 우선 기재정계획은 물론 1년 단  산과 기 , 성과 리까지 하나의 과에서 

처리함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 간의 의견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다.  부처에 한 

의 창구도 일원화되어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운

용실을 재정기획단과 별도로 운 하여 국가 우선순 에 따른 략  재원배분 기능

이 강화되고, 재정기획단은 독립 으로 자율 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실 ·재정기획단 

체제로 두 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 다. 2005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

쳤으나 이러한 경험이 오히려 거름이 되어 2006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정이 정형화·표 화되어 정착되기에 이르 다. 더구나 2007년에는 로그램 산체

계가 면 도입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로그램 산체계로 작성되어 성과

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제3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과, 그리고 남은 숙제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본격 으로 수립한 지 이제 2년이 되었다. 아직은 그 효과가 

100%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당  의도했던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과 : 먼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선박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달성한 성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산·고령사회에 비하여 복지수요를 장기 으로 추계하고 있다.

둘째, 미래를 비하는 ‘비  2030’ 수립의 기 가 되었다.

셋째, 각 부처의 장기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재정은 물론 행

정의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기  균형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자동 경기안정화 기능

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도입한 이후 출산·고령사회에

서 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체계 으로 망할 수 있게 되었다. 과

거 1년 단  산편성시에는 기 생활보장제도, 4  연  등 복지지출에 한 장

기 인 망을 체계 으로 해 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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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복지지출에 한 망을 바탕으로 재정이 국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기 

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으며, 미래의 격한 지출 증가 험에 응하여 

연 개  등 제도개 에 착수할 수 있는 단 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분야별 재원배분 구조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30년간 경제 분야 지출비 이 높은 재원배

분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재정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경제지출 비 과 복지지출 비 이 역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의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5년 단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경험은 보다 장기 인 안목으로 미

래에 해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 다. 이러한 고민의 산출물이 2006년에 발

표한 ‘비  2030’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비로소 기  에서 국가재정운용계

획을 수립하 지만, 국가의 먼 미래를 설계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 다. 따라서 국민

들에게 국가의 지향 을 보여주고, 미래에 한 비 을 제시하기 해서는 보다 장

기  에서의 설계가 필요하 다. 이러한 장기  비 하에서 5년 단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  산 역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함으로써 비

의 실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비  2030’이 국가재정운용계획만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축 한 폭넓은 시계와 자신감은 장기 비 을 수립하는 데 요한 

몫을 담당하 다. 

세 번째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다른 성과는 각 부처의 장기계획과 국

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한 것이다. 과거에는 각 부처가 국가 우선순 와 재원 여건

을 고려하지 않고 소  분야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해 왔다. 국가재정법상

으로 보면 각 부처가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 산처와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는 형식 인 의를 거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획 산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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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재정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와의 의에 소극 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

과 재원 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계획이 되는 상이 발생하 고, 이러한 정책은 국

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선언  의미의 계획으로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 부처가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실효

성 있는 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원 책이 마련된 이후에 정

책이 발표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각 부처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

시하는 국가 우선순 에 입각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재정소요를 정 하게 분석

함으로써 결과 으로 행정과 재정이 보다 과학 으로 발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산 자체를 기화하는 재정운용 방식은 체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한 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체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아무리 쓸 곳이 많아도 재원은 무한정 사용할 

수가 없다. 국민이 낼 수 있는 세 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이 

계속되면 재정은 지속될 수 없다. 체 재정규모를 제 로 운 하지 못하면 자가 

되고, 결국엔 국가 부도라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근시안 인 재정운용 

방식에서 탈피한 기  재정운용은 미래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측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체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재정의 경기 조 기능도 고려해야 한

다. 불황기에 돈을 풀고, 호황기에 약하여 경기를 안정 으로 조 하는 것도 재정의 

역할  하나이다. 경기가 악화되면 민간의 지출이 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정

이 메워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소득도 안정된다. 더

불어 향후 호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물류, 연구개발 등에 한 투자를 확 하여 성

장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조 기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

다. 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늘려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체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경기조 기능과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요하다.

기  균형 방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기조 기능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기 균형방식은 다년도 세입 내 세

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경기는 어차피 굴곡이 있기 때문에 세출 증가율을 사 에 

일정한 수 으로 유지함으로써 결과 으로 세입의 굴곡도 균형을 이루게 하는 방식

이다. 재정규모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면 호황 시에는 재정흑자, 불황 시에

는 재정 자가 되어 경기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31 -

제4장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전략 : ‘비전 2030’

제1절 ‘비전 2030’ 수립에서 착수하기까지

1. 미래대비를 위한 논의의 시작

2004년 기획 산처는 그동안 내부 참고자료로만 작성하여 활용해 오던 기재정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외 으로 공식화하 다. 기

획 산처로서는 1990년  반부터 논의되어 오던 해묵은 재정 신 과제가 일단락

된 셈이었다. 1년씩만 바라보던 재정에 5년 단 의 울타리가 생기다 보니 체계 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5개년 국가재정운 계획을 1~2개년 정도 산과 연

동해 가면서  다른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재정운용과정에서 20~30년 정도를 내다보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 

않았다. 특히 출산·고령화 책, 국민연 의 고갈 등의 문제는 어도 한 세  정

도를 내다보아야 했다. 

둘째, 시계 확장과 더불어 근본 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했다. 기존의 성장 우

선의 패러다임으로는 근본 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났다. 를 들어 세계화

와 정보화의 큰 물결은 무한경쟁과 정보격차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한 

응능력 차이로 산업·기업․지역, 고용·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 산처는 2005년 5월 인 조직 개편과 함께 장기 이

고 구조 인 문제에 한 미래 략과 재정정책을 수립할 부서를 만들게 된다. 바로 

재정 략실이었다. 재정 략실은 안문제에서 벗어나 한 세  앞을 내다보는 국가 

경 략 구상의 임무를 맡아 그간의 고민들을 해결할 돌 구를 구상하 다. 이 과

정에서 재정 략실은 기재정계획을 넘어서는 장기 비 과 략에 한 고민이 우

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님을 알게 된다. 선진국일수록, 국가 발 에 한 의욕이 강한 

나라일수록 국가  미래 비 을 수립하기 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  

2030’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에 한 재정당국의 고민

에서 시작되었고, 국가비  수립에 몰두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그 매제가 되었다. 

2. 한 세대를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재 출산·고령화에 따른 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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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 성숙됨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환

기를 극복한 후 최근까지도 이러한 도 요인에 하여 장기 인 시계에서 미리 

비하지 못하 다. 그 결과 우리는 출산, 연 재정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

다. 출산 문제의 경우 1983년에 이미 출산율 2.08명으로 인구 체출산율 2.1명보

다 낮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한 책을 비하지 못하 다. 2016년을 정

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정이지만, 지  출산 책을 시행하더라도 경제활

동인구에 향을 미치기기 해서는 20~30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 미리 처하

지 못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문제를 가래로 막게 된 셈이다.

❙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심각성 (장래인구특별추계(‘05.1), 국민연금발전위원회(‘03.6))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2005년, 1.08명)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

구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

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방치하게 

되면 경제·사회의 역동성과 연금·의료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장기 이고 구조 인 문제들은 국민들에게 일자리, 생계, 노후 비 등 미

래에 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 11월에 실시된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3  불안요인은 먹거리, 노후, 범죄 다. 결

국 이러한 불안감이 출산, 소비,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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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생산가능인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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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적립금 ․ 노인 1명 부양인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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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 장래인구특별추계(’05.1), 국민연 발 원회(’03.6)

한 세  앞을 내다보아야 하는 문제들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 정부는 어

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과거에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

에 물  자본을 집  투자하여 타 부문으로 효과를 유도하는 불균형  개발

략을 구사하 다. 문민정부 때까지 총 6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92)과 1

차례의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발  략을 

세우고 실행 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 에는 안 문제의 우선  해결과 과거 정부주도 경제발 에 한 반작용

으로 정부 략기능이 약화되었고, 개발연 의 권 주의를 신하여 국가발 을 선

도할 수 있는 새로운 권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장기·구조  문제들은 부분 ·단편 인 비와 안해결 주의 처방으로는 해결

되기 힘들다. 사회 체 차원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 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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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장기 ·구조  도 요인에 해 효과 으로 응

하기 해서는 경기주기나 정치주기를 넘어 시계를 장기로 확 할 필요가 있다. 

한 경제·사회·문화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 이고 체계 인 방식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국가계획자(nation-planner)에서 비 제공자

(vision-provider)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비  2030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여 비되었고, 5년 단 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넘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종합 인 미래 략이다. 비  2030은 선진

국의 사례를 참조했으나 특정 국가의 모델을 추종하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 인 미래비 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천>

← 국가주도 경제개발 →
’62         ’82         ’92

← 민간주도 전환시기 →
’93         ’97         ’02

← 참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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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자유화

4  부문

구조조정

사회형평제고

균형발전

계획수립자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 국정과제위원회

슬로건

조국근 화

수출입국

(새마을 운동)

선진조국

민족자존

신한국건설

국제화, 세계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금모으기 운동)

혁신과 통합

3. 세계 주요 국가들의 비전과 전략

이미 많은 나라들이 미래에 한 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 일본, EU 등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과 인도, 국 등의 릭스(BRICs) 국가들도 10~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통해 미래를 비하고 있다. 미래비 과 략을 통해 선진국들은 IT 등 

지식· 신기반 구축과 사회  이동성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릭스는 정치·

경제제도 개선, 성장 동력 다변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을 두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인 “Japan's 21st Century Vision - A New Era of 

Dynamism(2005.4)”이라는 국가비 을 가지고 있다. EU도 EU경제를 2010년까지 세

계에서 가장 역동 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로 만드는 리스본 략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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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에 채택한 바 있다. 릭스의 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은 ‘2020년 면

 소강국가’ 건설을 비 으로 선정하여 추진 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India Vision 2020’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강소국들도 국가비 을 통해 특

정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집 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에 비하고 있다. 북유럽에 

치한 핀란드의 경우 정부가 미래 비 을 세우는 것을 아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

으며, 싱가포르는 미래비  수립을 통해 1980년  반의 불황을 극복하 다.

제2절 ‘비전 2030’의 수립

1. 미래비전 수립에 착수하다

참여정부 출범 이 에도 많은 비  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 <21세기 새로운 도약

을 한 비(1997)>,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1998)>, <2011 비 과 과제(2002)> 

등이 그 이다. 이 보고서들은 이미 ‘정부주도-투입주도형 성장’에서 ‘ 신주도형 

지식기반경제’로의 환이 필요하다는 을 제기한 바 있다.  외환 기와 함께 우

리 경제의 구조  문제 이 노정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보를 한 략이 논의된 

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출산·고령화, 성장, 양극화 등 

장기 ·구조  문제에 본격 으로 심을 가지게 되어 이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

다. 그 결과 국정과제 원회와 국책연구소 등을 심으로 <역동과 기회의 한국

(2004)>, <동반성장을 한 새로운 비 과 략(2006)>, <선진복지를 한 새로운 

비 과 략(2006)> 등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작업들은 잠재성장률 하

와 고령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안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재

정과의 연계부족 등 구체  실천에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간의 비  보고

서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 인 실천수단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 비 의 수립이 

필요하 고, 이를 해 비  2030 수립 작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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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국가비전 관련 주요 작업

‘역동과 기회의 한국(2004)’ - KDI 등이 주관하였으며, 총론부문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운용

방향, 참여정부 5년 후의 경제모습과 중장기 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각론에서는 국정과제별 정책과

제, 정책방향, 정책내용이 종합 정리되어 있다.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2006)’ -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작성하였으며, 동반성장을 

위한 4  정책 패러다임과 10년 후의 비전(비전 2015),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10  국정과제 선정, 

과제별 현황과 비전, 전략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재정전략실의 신설과 임무

기획 산처가 비 작업에 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비 이란 경제·사회·교육·과학기술 등을 아우르고 이

를 종합하여 략 으로 근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에서 비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부처로는 기획 산처가 가장 합했다. 체 인 시각을 

가지고 국정 반을 조망할 수 있는 치에 있으면서도 국가 산을 담당하는 부처

로서 재정 가능성까지 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획 산처는 지속 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05년 4월 연두업무보고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미

션과 ‘국가발 의 큰 그림을 그리는 략기획본부’라는 조직비 을 보고했으며, 이

를 바탕으로 5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 다. 2005년 5월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

서 장기 인 국가발 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략실을 신설하여 략기획기능

을 수행하도록 하 다.

<재정전략실의 구조(2005. 8. 22)>

재정전략실장

재정정책
기획관

전략
기획관

균형재정
기획관

  

재정
정책과

재정
분석과

재정제도
혁신과

국제
협력과

전략기획
총괄

고령화팀
성장
동력팀

인적자원
개발팀

균형발전
정책팀

균형발
전

협력팀

2005년 6월부터 기획 산처의 재정 략실이 심이 되어 미래 략과 국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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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구체 인 고민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미래 략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업을 기 로 비  2030에 한 논의와 수립이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6월 4일에는 재정 략실의 재정 략실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참여한 내부 

워크 이 개최되었다. 워크 의 주제는 ‘어떤 재정 략실이 되어야 하는가?’ 으며 

토의 결과 재정 략실의 미션을 ‘ 략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정하 다. 그

리고 업무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문

가를 청하여 토론을 정례화하기로 하 다.

비  2030의 시작단계에서 재정 략실이 고민하 던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미

래의 모습’이었다. 어떤 미래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미래이며, 미래 한국은 어

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해서는 무엇을 고쳐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과연 재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두고 재정 략실은 

고민을 거듭하 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50년 후 혹은 100년 후 한민국의 이상

인 모습을 설계하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50년 혹은 100년 후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은 무엇이며, 지 부터 어떻게 비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2030’의 의미

비전 작업의 목표 연도는 ‘2030’, ‘2048’, ‘2050’, ‘2100’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각각의 

연도마다 나름 로의 의미 있는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2030’은 작업 당시인 2005년부터 한 세

(generation)가 지난 후, 또는 현재의 젊은 세 인 20 와 30 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의미하였다. 

‘2050’은 국민연금의 고갈시기인 2047년을 염두에 두었으며, ‘2048’은 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

는 해를 의미하였다. 국가 백년 계를 설정할 경우 ‘2100’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2030’이 유력한 안으로 떠올랐고 나머지 안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로 제외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30’도 장기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일 수 있는 

‘2020’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저출산·인구고령화 등의 구조

적·장기적 문제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세 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젊은 세

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과 연결되는 ‘2030’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3. 민간작업단의 구성과 비전작업 진행

본격 으로 비  2030의 수립 작업을 추진하면서 문성과 객 성의 확보를 해

서는 민간 문가의 참여가 필수 이었다. 하지만 민간작업단을 해당 분야의 명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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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실무 작업반 주로 구성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다. 

논의 결과 실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민간작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에 KDI, 한국조세연구원, 학교, 민

간연구소 등의 문가 60여 명으로 민간작업단이 구성되었다. 

민간작업단 구성을 계기로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이 구성되었다. 합동작업단은 비

총 , 성장동력 , 인 자원 , 사회복지 , 사회  자본 , 국제화 , 장기재정

망  등 7개 으로 나 어 본격 인 작업에 착수하 다. 7개 작업반은 60여 차례

의 토론회와 5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 다. 5차례의 세미나는 ‘미

래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사회발  망과 향후 재정의 역할’, ‘비  

2030, 무엇을 비해야 하는가?’, ‘장기비 , 더 나은 미래를 한 비’, ‘2006년 장

기비   략 수립을 한 제1차 워크 ’ 등의 테마로 진행되었다. 

2006년 1월에는 KDI경제정보센터가 여론수렴을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반 하 다. 설문조사는 일반국민과 문가를 상으로 불안요인, 우선 해결

과제, 바람직한 미래상, 부담-혜택 선택문제 등에 하여 의견을 물었다. 기획 산처

는 2006년 2월에 그동안의 결과를 정리하여 연두업무보고과제로서 비  2030 작업

을 선정·보고하 다. 

재정경제부도 업무계획보고를 하면서 ‘미래과제를 한 비’라는 정책목표와 이

행과제를 제시하 다. 재경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은 30~ 50년에 걸친 장기  

에서 경제  재정을 망하고, 그 토  에서 출산·고령화·통일 등 미래과제에 

비하는 것이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획 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모두 

국가 미래에 한 비  작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따라서 두 부처에서 동시에 비  

수립을 추진할 경우 복 업무가 될 수도 있었다. 기획 산처는 재경부와의 의를 

통해 기획 산처가 비  작업을 주도하되, 재정경제부와 긴 히 조하기로 방향을 

정리하 다. 

2006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민간작업단과 기획 산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민

합동 워크 이 개최되었다. 2006년 3월부터는 2차 민간작업단이 새롭게 구성되어 

로그램별로 구체 인 실천 략 등이 마련되었다. 2005년 7월에 구성된 1차 민간

작업단에는 미래 측 문가들이 빠져 있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을 

보충하고 각 분야의 련 문가들을 새롭게 받아들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6

년 4월에는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이 통령 주재 제1차 국무 원 재원배분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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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방안 등에 하여 토의하 다. 2006년 8월에

는 국무총리 주재로 시민사회단체 표 간담회가 개최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 다. 

4. 비전 2030 체계의 완성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문가 의견수렴과 세미나, 토론

회를 통하여 비  2030 수립을 추진하 다. 작업의 주된 내용은 동반성장 패러다임

의 기  하에서 비  2030의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동반성장 패러다임은 성

장과 복지를 동 의 양면이자 불가분의 계로 보는 것으로, 비  2030의 이념  

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사고가 ‘경제정책=성장, 복지정책=분배’라는 이분법  

근이었지만, 동반성장 패러다임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통한 동반성장을 지

향하고 있다. 성장의 방식도 ‘양  투입’에서 ‘ 신주도형’으로,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 그리고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가발전전략의 기본 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선 성장, 

후 복지’였다. 성장 중심의 전략은 빠른 경제성장과 수출증 를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였고 

국민소득 1만 불 달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달성되었다. 하지만 시장의 자생

적 발전은 지연된 측면이 있었고,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만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 불

균형 성장은 결과적으로 지역 간, 업종 간, 계층 간 양극화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 이동성의 기

회를 박탈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복지 부문은 상 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이 미비한 

상태여서 개개인의 복지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 공동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성장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감소되고 있다. 과거에는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성장의 결실이 확산되었다. ‘물 흐름 효과(trickle-down effect)’가 작동하여 성

장을 하면 그 열매가 각 분야·계층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분배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성장만

을 통하여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한계에 이르렀다. 매년 GDP는 늘어나는데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성장을 위한 것이고 복지정책은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은 성장과 복지를 수평적·균형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정책을 성장전략의 하나

로 간주하여 경제정책과 통합·추진한다. 복지수준의 향상은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통해 생산요소의 질과 양을 높여 성장에 기여하며, 성장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 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촉진시킨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투자이며, 

생산적 참여복지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성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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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패러다임과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비교>

기존 패러다임 동반성장 패러다임

ㆍ추진 배경 탈빈곤, 성장과 분배의 고리 작동 양극화 심화, 성장과 분배의 고리 약화

ㆍ정부 역할 성장에 집중 성장과 복지의 조화

ㆍ성장 전략 양적 투입위주·불균형 성장, 정부 주도 혁신주도형·균형 성장, 시장 주도

ㆍ복지 전략 가족ㆍ공동체에 의존, 구호적 복지 정부의 역할 제고, 미래를 위한 투자

ㆍ투자 중점 物的 자본 人 的 ․社 會 的  자본*

* 사회  자본 : 구성원 간 신뢰와 력, 개방성  이를 진하는 제도·규범·네트워크 등을 의미

비  2030의 체계는 동반성장의 패러다임 하에서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비

과 함께 3  목표와 5  략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실 하기 해 구체  수

단과 세부실행계획 등을 제시하 다. 비 을 구체화한 3  목표는 신 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 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이다. 3  목표

는 동반성장의 패러다임 하에서 서로 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목표가 달성

되면 다른 하나의 목표까지 쉽게 달성될 수 있다. 목표 간에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비  달성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사이에서는 비 과 목표라는 미래의 방향설정과 련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구체  실천방안인 5 략을 설정하면서 문제가 발

생하 다.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이 제시한 5  략은 성장동력 확충, 인 자원 고

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  자본 확충, 능동  세계화 등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를 벗어나 미래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

고자 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의 의미

‘함께 가는’ 한국은 성장과 복지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국가, 그리

고 경쟁에 탈락한 자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제공되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희망

한국’은 성별·장애·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고 다양한 기회와 계층 간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는 

국가,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의미한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

어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를 건설한다. 

5  략  사회  자본 확충은 다른 략과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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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외하자는 견해도 있었지만, 사회  자본이 노동과 자본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제3의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지되었다. 구성원간 신뢰와 력, 개방성  이

를 진하는 제도·규범·네트워크 등을 의미하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은 과학

기술과 함께 물 ·인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성장동력 확충과 인 자원 

고도화 략도 구체 으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인 자원의 요성이  더 강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략으

로 나 어졌다. 능동  세계화 략은 처음 명칭이 열린 로벌화 략이었지만, 단

순한 개방이 아닌 극 이고 능동  성격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개칭되었다. 

<비전 2030의 체계>

성장동력

확 충

성장동력

확 충

인적자원

고도화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자본

확 충

사회적자본

확 충

능동적

세계화

능동적

세계화

비전

전략

실천
수단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비전

목표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실행계획비전실행계획

<3대 목표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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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전략이란?

성장동력 확충 전략이란 기술혁신 및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다. 성장 선도부문과 성장 지체부문의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주도형 산업구조를 실현하며, 

차세  성장을 이끌어 갈 R&D 투자, 서비스․문화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지원하여 지속성장을 위

한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목표는 선진기업환경 구축, 신기술산업기반 구축, 고부가가치전략산업 육

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선도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선진 외국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게 하며, 둘째 부품소재 기업을 육성하고 핵심자본

재 수출국으로의 입지를 확보한다. 셋째 동북아의 서비스업 강국으로 도약 등이다.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은 잠재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

력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정책목표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종합적 학제 개편, 평생

학습과 직업능력 개발,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유망 선도 분야 및 

기초 학문분야의 고급인적자원 육성 기반 마련, 둘째 학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시스템

의 효율화 추진, 셋째 교육복지 확충 등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육 양극화 해소, 넷째 

여성 등 잠재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이다.

사회복지 선진화 전략은 사람에 한 투자 확 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정책목표는 성장촉진형 복지투자 확 , 저출산·고령화 응, 복지제도의 효율

성 제고,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공부조의 경우 기초수요별 급

여로 세분화하며 근로 유인의 강화, 둘째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연 를 강화하여 일자

리 창출, 셋째 공적연금·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개별 복지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은 참여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는 전략이다. 합리

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제도와 규범을 토 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갈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정책목표는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 공적제도의 신뢰 확보,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 열린 다문화 사회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합리적 갈등조정체제의 확립, 

둘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정부 인력을 서비스 위주로 배치하는 등의 공공제도 선진화, 셋째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 복지체제의 보완 등이다.

능동적 세계화 전략은 제도·의식·관행의 국제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사

회·문화의 폭넓은 개방으로 돈·사람·정보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열린 사회를 조성한다. 정책목표

는 FTA 체결 확 , 동북아 물류허브, 국제 금융허브, 해외 인적자원 활용 등이다. 

5. 과거 비전과의 차이점

비  2030은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이 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비 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재정 망까지 작성한 최 의 ‘국가 장기종합 략’ 보고서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과거 비  보고서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 분석의 시계(視界)를 

2030년까지 확장하여 장기  시계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그간의 비  보고서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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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성장 분야와 복지 분야의 장기계획을 포 하는 종합보고

서이다. 셋째, 비 , 3  목표, 5  략을 달성하기 한 제도 신·선제  투자, 비

실행계획(Vision Action Plan : VAP) 등의 구체  실천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넷

째, 비  실 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추계하고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2010년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산을 통해 체계 으로 뒷받

침된다. 

❙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제도혁신은 경제·사회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

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제도혁신은 국가발전 단계상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다. 제도

혁신 없이 현재의 상태로 재정을 운용할 경우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미래에 지출소요가 급격히 증가

하며, 재정지출의 확  시에도 재정이 급속히 증가하여 감당이 불가능하다. 제도혁신은 지속적인 성

장뿐만 아니라 선제적 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현행 성장시스템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애 생산성을 극 화하는 방향, 둘째 잘못 설계된 복지제도가 그 로 유지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

성이 위협받고 재정지출을 증가시켜도 복지 체감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의 위험요인을 사

전에 제거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 셋째 낮은 시민의식, 불투명한 공적제도로는 선

진국 진입이 요원하기 때문에 공적제도에 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 등이다.

선제적 투자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분야 그리고 향후 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

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소극적 재정운용에서 탈피하고 필요한 분야

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 의 성과를 도모하게 된다. 선제적 투자과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활력 있는 경제를 유지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의 확충, 둘째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

족하고 양극화 해소 및 국민통합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셋째 향후 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국가안전, 

치안, 재난 비, 예상치 못한 통일 비 등이다. 선제적 투자 추진에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지

만, 제도혁신을 통한 재정 절감분을 고려할 경우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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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론화와 남은 과제들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은 2006년 8월 30일에 정부 앙청사 별  국제회의장에서 

‘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시안을 확정·발표하 다. 비  2030 보고회의에는 

180여 명의 국무 원, 국정과제 원장, 민간 문가 등이 참석하여 비  2030을 체계

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를 다졌다.  

보고회의에서 천명한 것처럼 비  2030은 세계 일류국가 달성을 목표로 한다. 비

 2030의 실 을 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국가 발 의 기반

이 되는 주요 사회·경제 제도의 신을 마무리하고 지속 인 성장과 사회안 망 구

축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  2020년 이후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 2030년에 우리나라의 복지수 (OECD의 

공공사회지출 수 )은 재의 OECD 평균에 이를 것이며, 1인당 GDP는 4만 9천 불

(2005년 불변가격기 , 경상가격기 은 8만 4천 불)이 되어 재의 스 스 수 에 

도달하게 된다. 삶의 질 순 도 재의 41 에서 2030년 10 로 상승하여 지 의 미

국 수 을 추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미래상을 달성하기 해서 우선 으로 필요한 것은 삶의 질과 재원규

모에 한 국민  논의이다. 따라서 비  2030에 한 공론화와 본격 인 논의를 통

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미 공론화와 공감  형성을 해 

KDI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서울(’06.9.28), 부산(’06.10.25), 구

(’06.11.3), 주(’06.11.10), (’06.11.15), 제주도(’06.12.8) 등에서 비  2030 지방순

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제세미나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등을 개

최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한 각 부처별로 비 실행계획(VAP)의 50  핵심과제에 한 후속 책과 추진

계획이 구체 으로 마련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 (’06.9.20)와 사회보험 

용 징수체계 효율화 계획(’06.9.28) 등 후속조치도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경제정책

조정회의(’06.9.29)에서는 50  핵심과제의 추진에 하여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는 부처별 과제와 세부추진계획, 일정 등을 공식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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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실행계획(VAP)과 50대 핵심과제

비전실행계획은 비전 달성을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표, 국제비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전실행계획은 200여 개의 과제로 구성되며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의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비전실행계획은 종합적·체계적·계량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5  전략 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여타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목표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

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선진국과 비교·제시하고 있다.

50  핵심과제는 비전실행계획 중에서 비전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제도혁신과

제 26개와 선제적 투자과제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민간작업단의 의

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실천과제가 

적극 추진된다.  

비  2030 보고회의 이후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주로 재원 소요

에 련된 내용들이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비  2030이 단순히 미래의 비 만 제

시하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재정 소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의문을 제

기하 다. 하지만 비  2030에는 비 을 달성하기 한 재정계획과 재정투자 방향

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제기는 아니라고 단된다. 

 일부 언론은 스웨덴 총선(’06.9.17) 결과가 우 연합의 승리로 끝나자 비  

2030이 실패한 스웨덴식의 복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비 하 다. 비  2030의 

국민 부담은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모델보다 낮기 때문에 한 비교가 

될 수 없으며, 복지 혜택의 경우 앵 로색슨 모델보다 높기 때문에 비  2030에서 

제시하는 복지모델은 독자  형태인 것이다. 더구나 시혜  복지가 아닌 투자  개

념의 복지를 추진하고, 고통이 따르는 복지제도 개 도 병행되기 때문에 스웨덴 식 

모델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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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2030과 재정전망

비전 2030이 추진될 경우 향후 25년간 총 GDP의 2% 수준에 해당하는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된다. 2010년까지는 제도개혁이 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GDP의 0.1% 정도로 세출구조조

정, 비과세감면축소, 세정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증세 없이 추진될 수 있다. 2011년 이후에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세 가지의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국가채무로 조달하는 방안, 둘째 조세로 조달하는 방안, 셋째 국채와 조세로 나누어 조달하

는 방안 등이다. 

국채로만 조달할 경우 현세 의 부담은 없으나 미래 세 에 부담을 전가하고, 국가채무의 누적으

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일본은 장기불황 탈출을 위해 경기부양책의 재원을 주로 

국채로 조달하였다. 조세로만 조달하는 방안은 세율인상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기 때문에 조세저항

이 발생될 수 있지만, 항구적 재원조치로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뉴

질랜드는 국가채무비율을 30%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세금 위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채와 조세로 나누어 충당할 경우에는 세율 인상폭은 다소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 미래세

의 부담은 증가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나, 통일 

후에는 소요재원을 국가채무와 조세로 조달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비  2030과 비 실행계획(실천과제, 투자계획 포함)은 향

후 여건변화와 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한 세  앞을 내다본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비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모든 변

수를 고려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  2030은 향후의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 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며, 구체  실천계획인 50  핵심과제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비  2030의 기본골격과 체 인 방향 설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차기정부도 장기  시계에서 출산·고령화, 양극

화 등과 같은 장기·구조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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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톱다운 예산편성 제도 도입

제1절 새로운 예산편성 모델의 필요성

산편성은 나라살림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첫 단추가 제 로 채워지지 않고

서 나머지가 잘 되기를 기 할 수 없다. 보다 효과 인 산편성 방식에 한 고민

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톱다운 편성제도가 도입되기 이 까지 정부가 운 해온 통  산편성 제도는 

결론 으로 매우 성공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한 을 이루어 

1970년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어냈고, 1990년  후반 외환 기 시에는 경제의 최

후 안 으로서 기극복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통  

산편성 방식도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1990년  들어서

면서 산편성 과정에서 연쇄 인 부작용을 가져왔고, 이런 부작용조차 하나의 

행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통  산편성 방식이 마주친 여건의 변화가 무엇이었으며, 그

러한 여건변화가 가져온 일련의 부작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통  산편성 제도의 한계와 함께 1990년 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산편

성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들이 바로 톱다운 산편성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1. 커지는 재정규모, 복잡해지는 세상

1980년  후반부터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큰 변화의 흐름을 겪었

다. 이 과정에서 재정규모는 팽창하 으며, 나라살림이 지원하는 각 분야의 사업

이 복잡하고 문화되었다. 그러나 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통  

산편성 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통  산편성 방식은 우리나라가 재정규모가 고 사업 수도 많지 않던 시

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많은 비

을 두고 있었다. 당시에는 경제개발을 하여 경제기획원이라는 엘리트 료집단을 

구성하고, 경제개발계획 수립 기능과 산 편성권을 함께 몰아주었다. 하지만 1980

년  후반 격한 경제성장으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재정규모가 팽창하고 

세수가 증가하면서 나라살림의 덩치가 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산편성 



- 48 -

담당자들이 감당해야할 일거리도 증했다.  1980년  후반 시작된 민주화 열기

와 맞물려 우리사회 각 분야가 빠르게 다원화, 문화되면서 그 동안 재정으로 추진

되던 사업의 내용도 매우 복잡해져갔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별사업과 지출비목 하

나까지 재정 당국이 모두 심사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편성에서 

병목 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산편성을 담당했던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산실 복도에는 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었고, 담당자들이 각 부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어 여기 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재정당국은 스스로 ‘작은 정

부’를 주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편성 인력을 증원할 수도 없는 처지 다. 결국 

각 부처가 내년도 산을 공식 신청하는 5월 31일부터 재정당국이 정부 산안을 

마무리하는 10월 2일까지 약 4개월간은 아침 9시에서 새벽 1~2시까지 이어지는 야

근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실무자들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통  산편성 방식이 가져온 병목과 체증 상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만은 아니

었다. 통  산편성 제도는 달라진 여건 속에서 일련의 연쇄 인 부작용을 유발

시켰다. 산신청자의 입장에 머물 던 각 부처의 미약한 역할로 인해 부처들의 비

용개념이 낮아졌고, 낮아진 비용개념은 만성  과다요구를 가져왔다. 사업 부처의 

과다요구에 응하여 재정당국은 폭 삭감으로 응하 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부처와 재정당국 간에 불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신이 정보의 공유를 방해하여 

산편성 과정의 의사결정이 불충분한 정보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불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은 결국 산편성의 질을 낮추게 되었으며, 이는 재원배분 

구조의 왜곡을 가져왔다. 상황이 이 다보니 정부 내에서는 물론 국회와 국민들로

부터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거나 ‘돈은 쓰는데 제 값을 못한다’는 지 이 

제기된 것이다. 

2. 재정당국과 부처 간의 불신

통  산편성 방식 하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와 기 들은 ‘단순한 

산신청자’의 치에 머물게 된다. 이는 의사결정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었

다. 각 부처와 공공기  등 직  산을 사용하는 자는 산을 조 이라도 더 확보

하기 해 노력한다. 따라서 객 인 의사결정을 하기 곤란한 치에 있으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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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에 한 최종 의사결정에서도 배제되었다. 이들에게는 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내년에 필요한 사업과 산들을 재정당국에 신청하는 역할만 주어졌고, 의사결정권

은 제3자의 치에 있는 재정당국에게 맡겨졌다. 객  산편성을 한 역할분담

은 여 히 유효하지만, 재정당국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서서

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산편성의 권한을 재정당국이 독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부처와 기 들이 고

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들은 가  많은 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 역할인 셈이

었다. 때문에 이들은 산 증가율과 계없이 미리 삭감될 것을 상하여 수십 %, 

심지어는 몇 배에 달하는 산을 신청하곤 했다. 일단 많이 신청하고 보자는 행이 

형성되면서 부처와 기 들의 비용개념도 약해졌다. 

‘과다 요구’ 행이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만약 재정당국이 사

업의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 볼 시간과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규모가 증하면서 재정당국은 일일이 사업을 검

토할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비극  악순환의 뇌 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재원은 

부족한데 려드는 과다 요구가 지속되면서 재정당국은 ‘ 폭 삭감’이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당국은 체 으로 년 비 약 80% 수 까지 삭감한 후 

차례로 증액하는 방식을 취하 다. 그래서 부처와 기 들은 이를 ‘무자비한 패질’

에 비유하곤 했다. 부분의 신규사업들은 검토될 여지조차 없었다. 몇 년간 계속되

어온 사업들도 게는 한 자리 수부터 많게는 반까지도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

‘무자비한 패질’은 그 자체로도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 한 푼이라도 깎기 한 

재정당국과 한 푼이라도 덜 깎기기 한 부처와의 다리기는 매일 늦은 밤까지 이

어지곤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해야 했고, 이는 

매년 반복되었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의 손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당국과 부

처 간에 골 깊은 불신을 만들어냈다는 이었다. 재정당국과 각 부처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인색하게 되었다. 재정당국은 각 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려 하지 않았고, 각 부처 역시 장의 정보

를 달하는 데 인색했다. 

정보를 숨긴 채 벌어지는 흥정은 산편성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여 

최종 으로는 산편성의 질을 낮추었다. 먼  폭 삭감과정에서 긴요한 산들도 

함께 삭감될 여지가 많았고, 의욕 이고 창의 인 신규사업들이 좌 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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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아무래도 아직 착수하지 않는 신규사업들이 손쉬운 삭감의 타깃이 되었던 

것이다. 폭 삭감한 후 조 씩 증액해 가는 과정에서도 왜곡의 여지가 있었다. 우

선순 가 다소 떨어지는 사업이 먼  증액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모든 부처와 

공공기 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니 일단 어떤 사업이라도 증액될 경우 이것부터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마지막에 완성된 산안은 체 인 우선순  

분석을 거친 것과는 다른 모양일 가능성이 높았다. 

정보를 왜곡하는 상도 발생했다. 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신규사업들이 속칭 ‘발

만 걸치는 수 ’으로 산에 편입시키고, 그 다음해부터 사업비 증액을 추진하는 방

식이었다. 그러나 소액으로 발만 걸치는 사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나 에는 어느 사

업 하나 제 로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착공은 되었지만 완공되지 못하는 건

설 사업이 늘어났던 것이다.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들은 아  체 사업비를 축

소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첫 해에 발을 담그기 해서는 몸집이 작은 것이 

유리했으므로 일단 총사업비를 여 신청한 다음 신규사업으로 반 이 되면 총사업

비를 변경하고 증액하는 경우가 차츰 늘어났다. 이른바 ‘뱀 꼬리 들이 기’ 방식이

었다. 12번의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2배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최

 신청한 사업비의 3배 수 인 18조원이 넘게 투입되고서야 사업이 마무리된 경부

고속철도가 좋은 이다. 

증액이 유리한 계속사업을 통해 산을 확보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도 많았다. 

기존 시설이나 장비에 한 유지보수비를 신규 시설이나 장비 확보에 활용하는 사

례, 건축공사비의 일부를 활용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례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없이 지 되곤 했다. 

3. 전략적 재원배분의 실패

1960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국가  랜이 있었다. 당

시 경제계획원은 자신들이 작성한 이 계획을 지원하기 한 수단으로 산편성과 

외자유치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산편성은 그 자체만으로 완결

되었다기보다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거시 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1년 단  산편성에 지향 을 제공하는 보완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이러한 보완기능은 매우 

성공 인 결과를 가져왔다. 재정이 경제개발을 매우 성공 으로 지원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1990년  반에 사라지게 된다. 경제규모의 성장과 



- 51 -

민간의 활동이 확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마감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당국

의 입장에서는 산편성에서 참고해야 할 장기 인 지향 을 잃어버린 형국이 되

어 버렸다. 1년 단 로 완결될 수 없는 재정사업이 즐비했음에도 장기 인 시각

으로 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경제 반에 한 장기계획이 

불필요했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을 선도할 수 있는 장기계획은 반드시 필요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계획 작성을 시도했으나 재정당국 내부의 시도에 그쳤을 뿐 본

격 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결국 매년도 산편성 과정은 통령의 국정 운 방

향과 여러 가지 안을 종합 해석하여 스스로 방향성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나라 재정은 합리 이고 명확한 지향 이 주어졌을 때 그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개발 연 에는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력·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을 육성하고 경제개발을 선도했다. 1980년  반에는 과열 성장을 진정시키고, 재

정 자를 여했던 시 에는 극 인 긴축 재정을 통해 1980년  후반에 균형재정

으로 복귀했다. 1990년  반 격한 수출 증 로 물류에 어려움이 래되자 도로 

등 SOC에 집  투자했다.  외환 기 당시에는 융 구조조정을 한 공 자  조

성을 지원하여 외환 유동성 기를 극복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0년  반 이후 산편성을 선도하는 지향 이 약해지고 각 부처와 

재정당국 간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재정 지출의 문제해결력은 차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즈음부터 규모 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불분명한 분야가 늘

어났다. 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개선이 지연되는 농어  분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의 책임을 지고 있는 R&D 분야, 지방교육재정교부 을 통해 재원을 안정

으로 지원하는 데도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공교육, 산낭비 사례가 가장 

빈번히 지 되는 지방재정 등 많은 분야에서 불만어린 지 이 지속되었다.

이 듯 재원배분 구조가 차 왜곡된 모습을 띠어가면서 재정당국은 새로운 고민

을 안게 되었다. 1990년 에 우리 경제는 이미 민간 심 체제로 환되었지만 경제 

분야에 한 정부 지출은 어들지 않고 있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부가 경제운

용을 해 직  재원을 지출하는 일은 어든다. 민간 자본이 풍부히 형성되어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제가 운용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일수록 특정한 기업과 산업에 정부

가 직  재원을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최근까지 우리 재정은 경제 분야 

지출 이외에도 특정산업 지원을 한 지출을 지 않게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재정의 경제 분야 지출비 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유지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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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경제 분야의 높은 지출은 다른 분야들의 발 을 지연시킨다는 을 의미한다. 교

육·복지·국방·안  등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부의 직  지출은 삶의 질을 높이는 분

야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부분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분야들로서 민간 자본

이 풍족하게 투자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은 이러한 분야들에 집 하고, 

민간자본은 산업․기업에 한 투자를 담당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합리 인 역할분

담이 이루지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합리  역할 분담’이라는 구호는 1990년  정부 산편성지침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체 인 숲을 보는 기능보다는 나무를 보는 기능이 발

달했던 통  산편성 방식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철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별

사업들은 나름 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 사업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게 

된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에 앞서 분야 간 우선순 , 그리고 분야 내 주요 정책간

의 우선순 에 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지향 이 미약

해질 수 있다. 이런 에서 통  산편성 방식은 분석 기능이 미약하 고, 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철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다. 

4.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

통  산편성 방식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새로운 산편성 방식에 한 요

구가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90년  후반부터 새로운 산편성 방식에 한 소

개와 연구가 이어졌다.

1998년 기획 산처 정부개 실은 보다 효율 인 정부를 만들기 해 재정시스템 

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의 검토 작업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

고 우리나라 산편성 방식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 제시 수

에 머물 다. 당시는 재정당국이 외환 기를 극복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골

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획 산처 정부개 실의 검토는 선진국의 산편

성 방식을 이해하고, 과학 인 산편성 방식을 내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5년 

후 톱다운 산편성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 단 를 제공하 다.

새로운 산편성 방식에 한 정부 차원의 검토는 2003년까지 보류되었다. 그러

나 이에 한 심은 KDI·조세연구원의 재정 문가들을 심으로 지속되었다. 이들

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산편성 방식을 소개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용하

는 사례를 개략 으로 설명하 다. 당시에는 구체성을 띠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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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편성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 를 확산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

2002년에 이르러 톱다운 산편성 방식에 한 매우 요한 자료가 제시된다. 당

시 기획 산처 기획 리실장이던 변양균 실장이 박사학  논문을 통해 통  산

편성 방식의 한계와 새로운 산편성 방식의 필요성에 한 이론  근거를 제시했

던 것이다. 이 논문은 톱다운 산편성 방식의 세부 인 모습까지는 제시하지 못했

지만, 왜 기존의 산편성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지에 해 구체 인 이론  

증거를 제시하 다. 더불어 이 논문은 새로운 산편성 방식의 방향과 필요성에 

해 기존의 소개보다 한층 구체 인 내용을 제시하 다. 이 논문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톱다운 산편성 방식을 검토하는 출발 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톱다운 예산편성 제도의 도입과정

톱다운 산편성 방식의 도입과정은 산편성의 논리가 한 단계 진화하는 과정이

었으며, 정부수립 이후 반세기만에 재원배분을 둘러싼 의사결정권을 크게 조정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도입과정에서의 우여곡 은 불가피했다. 

1. 2003년 연두 업무보고와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2003년 1월, ‘ 통령직 인수 원회’에 한 기획 산처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재정운 시스템 반에 한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가 시작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을 한 근본  정부 신, 체계

인 미래 비 등을 지원하기 해서는 기획 산처가 과거와 같은 통  산편성 

체계를 운 하는 수 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공감 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길 일은 과감히 맡기고, 기획 산처는 기계획과 성과 리 등

의 굵직한 과제들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기획 산처는 당시 박 흠 장 의 지휘 아래 그해 3월 ‘2003년도 기획

산처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산편성 방식의 개선에 착수하겠음을 발표하 다. 

‘ 기재정계획, 성과 리제도와 더불어 분야별 사 배분(Top-down)제도를 단계

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언 한 것이다. 더불어 이 보고를 통해 

2003년  일부기 을 상으로 사  배분제도를 시범 실시한다는 실행계획도 개략

이나마 공식 언 하 다.

2003년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기획 산처의 산편성방식 개선계획은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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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련된 안이었다. 그러므로 상세한 세부 도입계

획을 마련하기에는 시간 으로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시범 실시

를 통해 경험을 축 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입계획을 마련한다는 큰 틀의 구상과 기

획 산처의 의지를 공식 으로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기획 산처는 

2004년 산을 편성하면서 조달청·통계청·공정 ·특허청 등 4개 기 을 상으로 

사  배분제도를 시범 실시하 다. 

2003년 7월경 톱다운 산편성제도 도입이 기획 산처 차원의 과제를 넘어서 정

부 차원의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여정부는 정부 신을 담당하

던 기획 산처의 정부개 실과 정부 신 원회를 폐지하고, 통령 자문 정부 신

지방분권 원회(이하 정부 신 )를 설치한 후 정부 신을 한 로드맵을 작성하

다. 정부 신 의 재정세제 은 그해 7월 재정세제시스템 신을 한 재정세제 개

 로드맵을 마련하 고, 이 로드맵에 재정운 의 자율성 제고를 한 사 배분

(Top-down) 방식의 단계  도입이 다시 언 되었다. 5년  정부개 실이 검토한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정부 신을 한 주요 과제로 다시 언 된 것이다. 하지만 

5년 과 달리 이번에는 로드맵이라는 정부계획의 성격을 띠었다. 비록 로드맵에서

도 톱다운 제도의 구체 인 모습은 불분명하게 언 되었지만 제도도입의 의지는 매

우 강력하게 표 되었다. 

2. 톱다운 예산편성제도의 각론

톱다운 산편성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다. 1990년  반 이후 새로운 산편성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부분의 사

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가 구체 으로 무엇인지에 한 논의는 

 없었다. 그간 산편성 방식을 바꿀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구체  각론이 부족했

기 때문이었다. 

산편성은 연 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빠듯하게 진행되는 긴박한 업무 다. 빠

듯한 편성 일정을 지키기 해 각 부처와 재정당국의 실무자들은 밤낮 없는 격무를 

감내해야 했다. 기계 으로 진행되는 일정을 소화해내기 해 재정당국은 실무 담

당자들을 1~2년 주기로 교체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체력 인 부담과 가정생활과의 

조화를 해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아무리 좋은 취

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산편성 방식을 교체하는 모험을 덥석 시도할 수는 없었다. 

새로운 산편성 방식에 한 정교한 사  비가 필요했고, 수차례의 반복 검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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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 필요했다. 

이에 기획 산처 산실은 2003년  톱다운 제도 도입을 천명하고, 국세청· 세

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기 을 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 다. 하지만 이것만

으로 충분한 각론을 확보하기가 곤란했다. 4개 시범기 들은 산규모가 었고, 

산의 구조도 행정경비 주로 체로 단순한 편이었다. 이들에게 기 별 총액을 부

여하고 자율편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방안을 악하

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마땅한 안도 없었다. 당시 기획 산처에는 산실 외에 재

정기획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재정기획실은 최 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

립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여부는 신속히 결정되었지만 한 세

부 각론들을 검토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덧 200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

고 8월에 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 산처는 지 조사 을 구성하여 톱다운 산편성제도로 

유명한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하 다. 

스웨덴 재무성과 노르웨이 재무성을 방문한 출장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출장 은 OECD․IMF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스웨덴․노르웨이 재무성 홈

페이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 톱다운 편성방식에 한 사  검토부터 착수했

다. 그리고 결국 두 가지 핵심 질문을 가지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로 떠났다. 두 가지 

핵심 질문은 첫째, 톱다운 편성방식에서는 체 총액을 분야 는 부처별 지출한도

로 사 에 배분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출한도에 한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내는가? 

둘째, 지출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분야별 지출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스웨덴·노르웨이 재무성은 산편성의 핵심 행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 속

시원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간 6~7시간의 미  끝에 나름의 견해를 밝

 주었고, 이 답을 통해 출장 은 만족할 만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확신이 톱다운 편성제도 도입의 불꽃을 되살리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톱다운 산편성 방식의 도입이 지연된 것은 실무  비 여력이 부족했

기 때문이었다. 기획 산처는 2003년 8월 22일 ‘국가재원배분개선기획단’이라는 

을 구성하 다. 이 기획단은 톱다운 산편성제도의 구체  모습을 비하는 역할

을 맡았다.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실  제약 속에서도 기획단은 많은 사람

이 참여할 수 있는 3단계 구조로 구성되었다. 맨 아래에는 도입방안 검토에만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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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무 비 을 구성하 다. 그 다음에는 실무 비 의 검토내용을 스크린하고 

검토방향을 제시하는 과장  검토 원회를 설치하 다. 과장  원회는 4명의 본

부 과장으로 구성되었다. 과장 원회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주1회 정도 모여 

실무 비 의 검토내용에 해 토론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 이들의 토론은 실

무 비 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 다. 끝으로 과장  검토 원회의 

검토를 거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주요 간부 검토 원회의를 구성했다. 여기

에는 재정운 에 경험이 풍부한 기획 산처 주요 간부들이 부분 참여하 다. 이

들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문제 과 실행가능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기획단 운 에 추진력을 보강하기 하여 기획단의 단장은 당시 기획

산처 차 이 직  맡았다. 이와 같은 기획단의 구조는 상근과 비상근, 실무자와 간

부들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서도 실무  부담을 이

기 해 고안된 형태 다.

국가재원배분기획단이 구성됨으로써 기획 산처는 톱다운 산편성제도 도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실에 합한 톱다운 산편성의 

모습을 구체 으로 담아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연도의 새로운 산

편성 일정이 시작하기까지는 채 4개월의 시간도 남아있지 않은 시 이었다. 

3. 한국형 톱다운 예산편성제도를 찾아서

톱다운 산편성제도란 과연 무엇인가? 

기획단이 업무에 착수한 시 에서 이 질문에 한 답변은 ‘기획 산처가 부처별

로 총액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배분된 범  내에서 자율 으로 산을 짜는 방식’

이라는 정도 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다. 실제 산편성 과정에 용하

기 해서는 수많은 쟁 들이 해소되어야만 했다. 부처별 총액은 어떻게 정하는 것

인지, 가 결정하는 것인지, 각 부처가 부처별 지출한도에 해 순조롭게 합의할 

수 있을지, 차후에 규모 소요가 발생하여 지출한도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지, 각 부처의 자율 편성이 과연 의도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부처들이 도덕  해

이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한 수많은 쟁 들이 꼬리를 물었다.  제도의 목

은 무엇인지, 왜 도입해야 하는지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했다. 

톱다운 제도는 우리 정치 실에 합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분야별·부

처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해도 국회가 이를 존 하지 않을 때는 물거품에 불과하

기 때문이었다. 정치권과 국회는 행정부의 논리가 아니라 별개의 논리로 산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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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따라서 국회가 이를 존 하지 않을 경우 산편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

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톱다운 편성제도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부분 내각책

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합할 것인지에 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은 비되지 않은 상태 다.

정부가 톱다운 제도를 운 할만한 실력과 비가 부족하다는 도 지 되었다. 

특히 거시 경제지표 망 기능이 취약하다는 이 기획단을 괴롭혔다. 지 까지는 

내년도 세수를 상해서 재정규모를 결정했지만, 내년도 세수는 산편성이 마무리

되는 8월이나 되어야 윤곽을 악할 수 있다. 그 다면 내년도 세수가 산출되기 

에 어떻게 체 재정규모를 정할 것인가? 국제기구는 향후 3~5개년의 성장률 등을 

측해서 정한 증가율을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년을 망한 경험

밖에 없었고, 그나마 이러한 망도 하반기에나 가능하 다. 

기획단은 늘어나는 쟁 들 앞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남은 4개월의 

시간동안 이 많은 쟁 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기획단은 무거운 책임감

을 안은 채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었다. 기획단은 6개월여의 작업 끝에 2004년  

‘국가재원개선 기본계획’이라는 첫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 외의 업무자

료들을 종합하여 <국가재원배분개선  업무자료>라는 실무 책자를 엮어냈다. 어렴

풋한 개념만이 떠돌던 톱다운 산편성제도의 구체  각론과 실체를 다룬 첫 자료

가 작성된 것이었다. 

기획단은 보고서 작성을 해 2차 해외사례 조사를 다녀왔다. 2차 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은 국내에서는 풀리지 않던 쟁 을 해소하는 데 지 않은 기여를 했다. 

 당시 세계은행(World Bank)과의 자료 조를 통한 검토도 크게 기여하 다.

첫 보고서가 나오면서 2004년 1월 기획 산처는 톱다운 산편성제도 도입 여부

를 둘러싼 숨 가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가 구체 인 모습을 띠고 

나타나자 실  가능성을 두고 신랄한 이의 제기와 방어가 시작된 것이다. 논란이 계

속되면서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획 산처 체의 의사결정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두 차례의 연찬회에 이어 기획 산처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사흘간의 재정

신 토론회(1월 15일~17일)를 개최하 다. 3일간의 토론은 지난 1년간 비해온 3

가지 재정 신 과제들을 상으로 펼쳐진 본격 인 토론회이었다. 3가지 과제는 5

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활용방안, 재정 성과 리 구축 방안, 그리고 톱다운 

산편성 제도 도입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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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가지 재정 신과제들을 둘러싼 긴장감이 팽팽했던 만큼 토론회의 열기는 

단했다. 2004년 당시 재정세제 개  로드맵을 통해 톱다운 산편성제도의 단계

 확 라는 일정이 제시되어 있었던 만큼, 새 제도의 시행에 한 각 부처의 기

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 다. 하지만 톱다운 산편성제도의 여러 가지 측면

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한 자율 확 에 한 기 감만 높아지고 있는 상태 다. 이

러한 상태에서 산편성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기획 산처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았다. 제도 도입의 당 성을 검토해온 국가재원배분개선기획단은 톱다운 

산편성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해 볼 만하다는 확신을 굳히고 있었지만, 많은 수의 

직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 산편성에는 연습이 있을 

수 없다며 충분히 비된 것인지, 부작용은 가 책임질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시한을 정해놓지 않은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치열했지만 다행히 여러 

가지 논 들이 정리될 수 있었다. 당시 기획 산처 간부들은 어차피 해야 할 재정

신이라면  다시 1년을 미루기보다는 조기에 단행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100% 비된 것은 아니지만 100% 비란 있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어차피 도입 기의 부분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며, 나타날 문제 에 잘 처하는 

노력이 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기획 산처는 열띤 토론이 마무리된 약 10일 후 통령에게 보고하고, 2004년부

터 톱다운 산편성 방식에 의한 산편성에 착수할 것임을 결정하 다. 그리고 2

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부터 톱다운 산편성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 다. 1990년  반부터 논의되어온 톱다운 산편성제도의 시행이 드

디어 공식화되는 순간이었다. 

4. 3년간의 톱다운 예산편성제도 운영

2004년 1월, 갑론을박 끝에 2005년부터  부처를 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산을 편성하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제는 시행착오를 극복해가면서 새 

제도를 실에 맞게 정착시키는 것이 요했다. 

톱다운 방식에 해서 나름 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지만, 막상 톱다운 방식

에 의해 산을 편성하려 하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시행 첫해

에 부딪힌 문제는 크게 3가지 다. 첫째는 산편성에 참여하는 수많은 참여자들에

게 새로운 제도에 한 인식을 확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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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진행되는 산편성 과정에서 톱다운 산편성 방식을 어떻게 목시키

느냐는 것이었다. 셋째는 가장 요한 지출한도를 어떻게 산정하고 합의해 가느냐

는 문제 다. 

우선 2004년 2월, 산실은 새 제도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 다. 국무회의에 2005년 산편성 시부터 톱다운 산편성 방식을 면 시

행한다는 사실을 보고하 으며 계부처 차 회의, 기획 리실장회의,   수

도권 청 단  기 장 간담회,  부처 산담당  워크  등을 개최하여 공감  형

성을 해 노력하 다.  재정 련 시민단체 간담회, 재정포럼,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톱다운 산편성 방식에 한 홍보를 실시하 다. 

차 인 면에서는 산실 내부의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하

다. 먼  3월말 산편성지침 통보 시 톱다운 제도의 개략 인 운 방안을 제시하

고, 4월말 지출한도 통보 시 각 부처에서 자율 으로 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비목별 편성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키로 하 다. 한 산편성의 투명성 제

고를 해 약 3,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 산사업에 한 부처별 사업개요  지

원기 을 제시하기로 하 다. 

한편 지출한도의 산정과 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2월에 제출한 기 사업계획을 

토 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실무안을 만들고, 이를 토 로 각 부처의 2005년 지출한

도를 마련하여 국무 원 재원배분토론회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기로 하 다. 

❙ 도대체 지출한도를 어떻게 누구에게 줘야 하나?

2004년도 처음으로 모든 부처의 지출한도를 주는 것으로 결정된 후, 예산실은 수차례의 내부 토

론 끝에 지출한도를 원칙적으로 분야와 부문, 그리고 회계별로 배분하고 완료사업 등 특별히 명시해

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금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지출한도

의 내용에 해서는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과연 지출한도를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여 어떻게 각 부처

에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참조할 만한 것은 외국사례밖에 없었다. 이에 Top-down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에서는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입수하

지 못했다. 다만 외국에서는 지출한도를 봉투에 넣어서 각 부처에 전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Envelop  system’로 부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도 봉투에 넣어서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때마침 각 부처 기획관리실

장이 참석하는 재정집행점검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날 회의와 점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산

실의 각 담당과장이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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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해라서 그런지 지출한도를 받으러 오는 각 부처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의 얼굴에는 학

교 성적표를 받는 사람들처럼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강북에 있는 모 부처 

기획관리실장은 너무 떨려서 바로 뜯어보지 못하고 반포 교를 지나서 겨우 뜯어볼 수 있었다고 한

다. 

대통령 탄핵이 발목을 잡다

당 의 계획 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톱다운 산편성 방식에  상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3월 12일 국회에서 통령 탄핵소추안이 가

결된 것이다. 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상 인 국무 원 

재원배분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무 원 재원배분토론회 없이 정식 

지출한도가 아닌 잠정 지출한도의 형태로 각 부처에 지출한도를 통보할 수밖에 없

었다. 

정식 지출한도를 통보해도 각 부처가 얼마나 지킬지 의문인데, 잠정 지출한도를 

통보받은 각 부처가 얼마나 지킬 것인지에 하여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

나 5월말 각 부처의 산요구서를 받아본 순간,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4월말 잠정지출한도를 통보한 48개 부처  37개 부처가 지출한도를 

수하 으며, 지출한도를 지키지 못한 부처도 부분 특정 분야 는 사업에 한 

소요로 인하여 지키지 못하 기 때문이었다. 한 체 산요구 증가율도 매년 

20~30%씩 증가하던 것이 5% 수 으로 폭 감소하 다. 톱다운 산편성 방식이 

잘 정착될 수 있다는 신호 다. 

각 부처가 산요구서를 제출한 6월 이후에는 기획 산처와 각 부처 사이에 의 

 조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출한도를 지킨 부처에는 지출한도 내에서 최 한 부

처의 요구를 존 하 고, 의․조정과정에서 기 에 배되어 삭감된 산은 그 부

처의 다른 사업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 톱다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 다. 한편 지출한도를 지키지 않은 부처에 해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산사업에 한 세 한 심사를 실시하여 지출한도 수에 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차등화를 두었다. 

한편 톱다운 제도는 부분 으로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반 되었다. 기획 산처는 

국회에 톱다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회에서도 최 한 각 부처의 지출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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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  것을 요청하 다. 상당수의 상임 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하여 증액요청 

액에 해당하는 감액사업을 제시하 다. 한 계수소  과정에서도 지출한도 내에서 

조정이라는 원칙을 최 한 지키기 해 노력하 다. 

❙ 예산심의 과정에서 달라진 모습

과거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던 때에는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부터 

예산실 각과는 각 부처에서 사업 설명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예산 심의를 며칠 앞두고 예산

실 담당자가 본격적으로 검토할 무렵에는 예산실 각과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0명 남짓 

근무하는 각 사무실에 심지어 100명 가까운 인원이 설명할 기회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톱다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지

금도 심의를 앞두고 신규사업 등에 해서는 부처에서 찾아와서 설명도 하지만, 옛날처럼 줄을 서서 

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톱다운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과연 옛날의 행태가 쉽게 

바뀔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이 바뀐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첫해의 성과와 한계

첫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  시간 부족으로 인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

다는 을 지 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는 년처럼 2월말까지 신규  주요 계속사

업 계획을 제출하고 기획 산처는 동 계획을 기 로 4월말까지 지출한도를 작성하

는데, 2달이라는 기간은 합리  지출한도를 도출하기에 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한 지출한도 제시 이후 부처 요구안 제출까지 1달간의 시간밖에 없었는데, 이 

한 많은 부처들의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톱다운 산편성 방식과 련하여 일부 부처에서는 톱다운 산편성을 부처 

마음 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인식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산요구

서를 제출한 이후 기획 산처의 의․보완에 하여 부정 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

늬만 톱다운 방식이라는 비 을 제기하 다. 물론 이러한 비 에는 기획 산처의 

책임도 없지 않다. 시행 기의 경험부족으로 의·보완 시 객 인 조정기 을 사

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도 있기 때문이다. 

시행과정에서 다소간의 문제 이 있었지만, 톱다운 제도는 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와 기획 산처의 역할이 획기 으로 변화했다는 은 구도 부인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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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에는 각 부처는 산을 요구하기만 할 뿐 산편성은 기획 산처가 담

당한다는 인식이 팽배하 으나 지 은 각 부처와 산처가 함께 산을 편성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출한도 내 산요구과정에서 다수의 부처가 심도 있는 검

토를 거치는 등 산편성에 각 부처의 참여와 책임이 확 되었으며,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서 편성한 내용이 부분 정부의 최종 산안으로 결정됨으로써 주무부처

의 정책의지가 산에 반 되게 되었다. 

 ☞ 예시) 제도 도입이후 해수부 예산요구 준비 방식 변화

    ▪ 예산편성의 중심이 과거 실무급 → 장·차관급 수준으로 이동

    ▪ 실·국장급 심의회 구성 → 총5차례 심의회 개최

    ▪ 직원들의 참여확  → 워크숍(2일간) 및 집단토론(실국별 2회씩)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톱다운 제도

2005년 산안 편성 시 부터 처음 도입된 톱다운 제도는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

하고 국가재원의 총량  리 가능성과 각 부처의 편성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산편성 제도는 변화한 반면, 산 계자의 편성 

행태나 의식은 그 로라는 일부의 지 이 있었고,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수립방

식 등에 있어서 보다 과학 이고 체계 인 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하여 기획 산처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재정기획실장, 산실장을 장으

로 하는 재정운용 T/F 을 구성한 데 이어, 2005년 5월 면 인 조직개편을 단행

하여 재정운용실을 새롭게 발족하고 톱다운 제도 정착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극 

보완하는 노력을 경주하 다.

우선 2006년도 산안 편성과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 하여 진행된 최 의 

산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종 의 산이 다음연도 경제 망을 기 로 마

련된 단년도 세입 심의 단년도 세출 산 형태의 편성이었다면, 2006년도 산편성 

환경은  새로운 상황이었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국

가 총수입과 총지출 규모, 그리고 재정수지 리목표 등을 이미 국민에게 발표한 후

으므로 2006년 산편성 역시 이를 근거로 추진해야만 했다. 한 경제여건이 변

화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미 발표한 5년간의 재정지출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도 단지 한 해의 재정지출 규모나 사업내역을 변경하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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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5년 동안의 총수입, 리 상수지, 자국채 등 모든 총량지표를 동시에 수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산편성 작업은 과거와 달리 단기  시계가 아닌 

장기  시계에서, 그리고 보다 명확한 망 근거와 합리  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연 부터 2006년도 산안의 국가수입과 재정지출 규모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첫째, 산편성기간을 1년으로 확 하 다. 종 에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산요구를 받아 6월부터 본격 으로 시작했던 산편성 과정을 1월 로 앞당겼다. 

즉 1월말까지 각 부처에게 향후 5년 동안의 모든 재정사업의 기사업계획서를 제

출토록 하 다. 그리고 이를 기 로 다음연도 총지출 규모와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4월말까지 마련하 다. 이와 같은 산편성 기간 확 는 톱다운 편성 차의 첫 단

추인 지출한도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 다. 

둘째,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지출한도 의기간은 물론 6월부터 9월까지 진행

된 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각 부처로 하여  우선 모든 재정사업에 한 국가  

우선순 를 사 에 정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배분토록 하 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국민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 재원이 배분되도록 한 조치 다. 

셋째, 부족한 재원에 해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

록 하 다. 각 부처 사업 에서 이미 사업목표를 달성한 사업이나 행 으로 추진

되고 있는 사업 등을 극 발굴하여 지원을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주요 정책 사업

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한 것이다. 도입 기에는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세

출 구조조정에 소극 인 부처도 있었으나, 지속 인 의와 세출 구조조정 우수부

처에 한 인센티  부여 등을 도입한 결과 최종 으로는 총 4.2조원의 사업을 구조

조정 하 다(구조조정률 9.3%).

한편으로는 톱다운 산편성 방식의 첫 출발 인 지출한도 결정방식을 폭 손질

하 다. 첫째 지출한도액 설정 시 각 부처별 성격, 재정사업별 성격 등을 반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 요인 등 변화한 재정여건도 반 하 다. 즉 

지출한도 결정방식에 있어서 각 부처가 경상  사업이 많은 부처인지, 투자  사업

이 많은 부처인지를 구분토록 하 다. 둘째 각 부처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을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로 크게 구분한 후, 다시 세부기 을 두어 작은 단 로 분류하

다. 이를 통해 의무  지출에 한 과소배정이나 재량  지출에 한 과다배정이 없

도록 조정하 다. 셋째 신규사업 소요를 과거 반 추이, 이미 결정된 정책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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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반 하 다. 끝으로 부처의 자율 인 세출구조조정을 유도하기 하여 세

출구조조정분도 추가 용하 다. 

1박 2일 동안 열린 최초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이와 같은 조정원칙에 따라 마련된 각 부처별 지출한도(안)은 ‘국무 원 재원배분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년의 경우에는 톱다운 제도가 처음 시행된  등

을 고려하여 별도의 차 없이 지출한도를 각 부처에 통보했으나, 2005년에는 지출

한도 수에 한 행정부 내부의 공감  형성과 합의 마련을 해 통령과 국무

원 원이 참석하는 ‘국무 원 재원배분회의’를 최 로 개최하 다.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 원 재원배

분회의에서는 경제여건  망, 2006년  향후 5년간의 국가 총수입 망  분야

별 재원배분(안), 재정수지 리목표, 그리고 각 부처별 지출한도(안)과 쟁 사업에 

해 논의되었다. 깊이 있는 토론을 하여 회의 자료는 회의 개최 2주 에 사  통

보하 고, 회의방식은 토론식으로 운 하 다.   국무 원이 1박 2일 동안 합숙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 다. 

회의결과 효율 인 재정운용과 략 인 재원배분이 향후 필요하다는 에 공감

하고 이를 담은 ‘재원배분 12  원칙’이 채택되었다. 회의내용을 반 하여 최종 조

정된 지출한도는 5월 4일 각 부처에 통보되었다.

각 부처는 통보된 지출한도를 기 으로 2006년 산요구안을 마련하 다. 그리고 

5월말까지 기획 산처에 동 요구안을 1차 제출하 고, 6월 20일까지 보다 자세한 

요구안을 추가 제출하 다. 7월부터 본격 으로 시작된 산안 의과정은 다음의 

의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지출한도를 수한 부처의 경우 부처의 자율 편성내역을 최 한 존 하

다. 둘째, 지출한도를 수하지 않았거나 산안편성지침에서 제시한 공통 편성기

을 타당한 사유 없이 수하지 않은 부처의 경우 반부분에 해서는 부처에 재

편성을 요구하고 다시 제출토록 하 다. 즉 사업별 편성은 각 부처가 스스로 책임지

게 하고, 기획 산처는 체 재원 리와 공통기  리책임 심으로 역할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각 부처와 기획 산처간의 의원칙과 역할 분담은 행정

부 내부의 의과정은 물론 국회에서의 산안 조정과정에서도 그 로 유지되었다. 

2006년도 정부 산안은 7월부터 8월까지의 행정부 실무조정과 9월  산자문회

의, 정당설명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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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도를 통보한 직후인 5월 순, 기획 산처는 면 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

다. 종 에 산편성기능만을 담당했던 산실은 기 정책 등의 기능까지 포

으로 담당하는 재정운용실, 사회재정기획단, 산업재정기획단, 행정재정기획단 등의 

4개 조직으로 확  개편되었다. 즉 각 개별부처의 산편성 업무는 물론 기 편성, 

정책 의  법령검토 업무까지 1개 실과 본부에서 동시에 담당토록 한 것이다. 이

는 보다 종합 인 시각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산과 기 을 아우르는 

재정 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함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각 부처에서도 환 을 받

았다. 에는 사업에 따라 기획 산처 내부의 산실, 재정기획실, 기 정책국 등 

여러 조직과 각각 의해야만 했으나 변경된 조직에서는 한 실국에서 모든 의를 

마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부처와 재정당국 간의 협의 모델 진화

2006년도 정부 산안에 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톱다운 제도 정착을 한 개선

노력이 있었다. 2005년도 산심의 과정까지는 각 부처가 각 상임 원회 비심사

나 산결산특별 원회 체회의에는 직  참석하 으나 실제 감액사업과 증액사

업을 조정하는 산결산특별 원회의 산안조정소 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각 부처의 의견은 기획 산처를 통해 소 원회에 간 으로 달되었고, 기획 산

처만이 참석하여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담당하 다. 

그러나 2006년도 산안 심사부터는 산결산특별 원회의 산안조정소 원회

에 각 부처가 직  참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국회가 제기

한 감액 는 증액사업에 하여 해당 부처가 직  소 원회에 세부사항과 부처의

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톱다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산안이 행

정부 내부, 즉 편성 측면만의 톱 다운이었다면 2006년 산안부터는 국회 확정과정

까지도 각 부처가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6년에는 톱다운 제도의 완 한 정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하여 지출한도 설정 

시부터 로그램 산체계를 용하 다.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투입에 치 했던 품목별 산체계를 성과 심의 로그램 체계로 환한 것

이다. 국회에 제출한 산안 법정서류도 로그램 산체계를 용하여 제출하 다.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해 유형별 심의를 강화

하 다. 지출한도 설정 시부터 개별검토 상사업과 총액기  용사업을 구분하여 

총액기  용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별로 검토하지 않고 일률 인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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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 , 3% 증액, △5% 등)을 용하 다. 2007년 산안 편성 시에도 총액기  

용사업은 재정지원 원칙과 기 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을 두어 검토하 고, 개

별 사업별 타당성  액은 부처에서 제출한 안을 최 한 존 하 다. 그러나 개별

검토 상사업과 총액기  용사업 등 유형별 심의는 처음 시도해 본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부처와 기획 산처간, 기획 산처 내부 간 이해의 부족으로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 가 

형성되었다. 

부처와의 의를 강화하고 참여기회를 확 하기 해 각 재정단장이 직  청

사를 방문하여 요구보고를 청취하 다. 한 부처가 편성한 산안을 최 한 존

한다는 차원에서 부처가 제출한 자료로 산안을 심의하 고, 나아가 자심의 방

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방 한 양의 심의자료를 작성하는 부담을 이는 동시에 

비용도 감할 수 있었다.

톱다운 제도 도입 이후 부처의 참여기회를 확 하고, 부처와의 정한 역할 부담

을 통해 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 다. 그러나 

아직도 톱다운 제도에 한 이해 부족으로 부처와 기획 산처 간의 신뢰가 완 히 

구축되지 못하 다. 세부 인 산편성 차의 개선보다는 톱다운 제도에 한 인

식의 환이 실한 시 이다. 

제3절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3년간의 운용 결과 이미 성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다. 톱다운 산편성 제도는 국가 산편

성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당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정착과 발 을 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재정규모가 팽창하면서 산편성 방식이 바 어야 한다는 지 이 나온 것은 퍽 

오래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톱다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박한 산편성 일정과 새 제도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특정 분

야에 한 재원 투입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지만, 재원배분 시스템

을 바꾸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재원배분 시스템이 업그

이드되면 나라살림의 성과도 당연히 나아지지만, 그 효과를 단기간에 기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역  통령은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산편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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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에서 참여정부의 시도는 그 자체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결단했기 때문

이다. 당장은 효과가 불분명하더라도 톱다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선 공무원과 

문가들은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 전면적 재정혁신의 촉진제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부터 여러 가지 재정 신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이

듬해 4  재정 신 과제로 제시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톱다운 산편성 

제도 도입, 성과 심의 재정시스템 구축, 디지털 산회계시스템 구축 작업 등이 모

두 2003년에 착수되었다. 하지만 2003년도는 면 신의 토 가 되기는 했지만 재

정 신이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은 재정 신을 한 열정이 높았던 시기 다. 당시 기

획 산처는 산실의 베테랑 직원들을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담당했던 재정기

획실과 재정세제 개  로드맵 작성  공기업․산하기  신을 담당했던 재정개

국 등으로 재배치하 다. 장  이하 간부들의 의지도 높았다. 하지만 2003년에는 뚜

렷한 돌 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여러 신 과제들이 평면 으로 추진되었

기 때문일 것이다. 기 재정계획, 새로운 산편성 방식, 성과 리제도 발  등은 

일련의 과정을 신하는 과제들이었으나 2003년까지는 상호 연 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추진되었다. 각각의 과제별로는 열심히 했지만 체 으로 훌륭한 오 스트라

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었다. 

세계은행과 OECD 등의 자료를 보면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은 기재정계

획과 톱다운 산편성 방식을 하나로 묶어 이른바 기  재정운  체계(MTEF: 

Medium Term Expenditure Plan)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톱다운 산편성 

제도를 효과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지출한도의 거가 되는 기 재정계획이 반

드시 필요하다. 기재정계획은 톱다운 산편성 방식 없이는 1년 단  산편성과

의 연계 고리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 재정개  과제는 MTEF라는 

하나의 과제로 설명되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3년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계

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재정 신을 추진하 다.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체계

만 완성되면 1년 단  산편성 과정은 자연히 개선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톱다운 산편성 제도를 기 재정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각 부처 자율편

성 제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2004년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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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러한 보완 계가 명확해 졌다.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은 기 재정계

획의 필요성과 실제 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진 것이

다. 양자는 상호 보완 계로서 자리매김하면서 2004년 이후 4  재정 신 과제에 

포함되어 함께 제시되었다.

성과 심의 재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도 2004년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본격 

추진되면서 추진력이 강화되었다. 재정 성과 리제도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시 부

터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재정운  과정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미약하 다. 하지만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 부처 자율편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한 

장치로서 성과 리제도에 한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통  산편성 방식

에서는 성과 리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모든 개별사업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상

황에서 추가 인 성과 리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자율 인 결정권이 폭 늘어나면서 각 부처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 이 제

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도

입되고 2005년에는 재정 성과 리를 담하는 성과 리본부가 발족하게 된다. 따라

서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성과 리제도의 추진을 유인했다고 할 수 있다.

2. 재원배분 구조의 개선

톱다운 산편성제도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 하는 것만 아니라 거시  재원배

분과 정책검토 기능 등을 강화하는 데 우선 인 목 이 있다.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경우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재정건 성을 회복

하는데 목 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 성의 문제는 없지만 지출구조를 

보다 효과 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야별 재원배

분의 모습이 선진국과는 격히 달라지고 있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시장경제 

체제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경제·산업분야 지출이 문제 다. 이 때문에 국방·복지 

등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정부 고유기능이 축되는 문제를 낳았다. 

선진국들은 복지지출이 과도해진 상태에서 톱다운 산편성제도를 도입했다. 우

리나라의 경우 경제 분야 지출이 과도하고 복지 분야 지출이 오히려 부족한 상태에

서 톱다운 산편성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면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과연 지출구

조 개선을 가져오고 있는가? 

실제로 톱다운 산편성 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 이후 정부지출의 거시  구조는 

에 비하여 에 띄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 시장경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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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 지출은 축소되고 정부의 고유기능인 복지·국방 분야 등의 증가가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톱다운 산편성제도의 성과는 단순한 지출구조 개선 이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 하여 경제 분야 지출이 축소되고 복지지출 

등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한 지출 증가는 제어

장치를 갖추지 못할 경우 항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과도하다고 지 되었던 

경제․산업분야 지출도 1980년 ~1990년 의 상황에서는 증액이 불가피하 다. 1990

년 물류 란 해소를 한 SOC투자, 시장개방에 비한 농어  지원, 외환 기 극복

을 한 소기업과 산업 지원 등은 모두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높았다. 

문제는 증가의 속도 다. 재정지출은 증액이 일정 수 을 넘어버리면 소 한 국

가재정을 낭비함은 물론 재정건 성을 하기도 한다. 재 우리는 선진국 형 지

출구조로 가기 해 거시  재원배분 구조를 개선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도 한 견제장치가 없다면 자칫 도를 넘기 십상이다. 톱다운 산편성제도는 ‘분

야별·부처별 지출한도’라는 견제장치를 장착한 지출구조 개선 방식이다. 단순히 특

정 분야의 지출을 이고 다른 분야의 지출을 이는 것에서 나아가 그 속도와 과

정을 리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이 톱다운 산편성제도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지만 우리는 톱다운 산편성제도를 통해 그 과정을 안 하게 리할 수 있는 

것이다. 

톱다운 산편성제도 이 에는 각 부처가 요구했던 산규모가 년 비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출한도라는 장치를 만든 이후 각 부처의 산

요구 규모는 한 자리수로 격감했다. 톱다운 산편성제도를 통해 지출구조 개선과

정이 안 하게 리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3. 정책과 재원배분의 연계

톱다운 산편성제도는 지출구조 개선과 함께 산편성 과정에서 국민 입장에서 

정책들에 한 검토가 강화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통  산편성 

방식에 따라 개별 사업들을 쫓다보면 재원을 둘러싸고 재정당국과 각 부처 간에 과

도한 공방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이나 분석업무는 뒷 으로 려날 험이 

있다. 그러나 톱다운 산편성제도는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통해 각 분야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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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사용할 재원의 체 크기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일정 단계 이후에는 분야․부처 

간 재원 경쟁을 완화시킨다. 어차피 분야별․부처별 재원이 확정된 이후에는 분야와 

부처 내에서의 우선순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재정당국은 이러한 우

선순  경쟁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우선순  검토를 해서는 

분야별․부처별 총액 내에서 무엇을 먼  해결해야 하는지에 한 분석과 토론이 필

요하다. 따라서 무엇이 시 하고 무엇이 요한 일인지에 해 재정당국과 각 부처 

간의 토론이 활성화된다. 주어진 재원을 놓고 보다 효율 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

은 없는지에 한 토론도 활성화된다. 결국 다양한 분석과 정책 검토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이다.

정책 검토기능의 강화는 기획 산처의 기능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여정

부 출범 이  기획 산처는 1년 단  산편성과 정부개 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축으로 운 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개  기능은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와 행정자치부로 부분 이 되었다. 하지만 기획 산처는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과거 같으면 참고용에 불과했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5년 단  재정계획을 넘어서 한 세 에 걸친 국가 비 과 재정운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채무와 재정수지 분석 등 다양한 재정분석 기능도 

발 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 을 지원하는 균형발 특별회계도 운 하고 있다. 

그간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던 다양한 정책과제들도 되살아나

고 있다. 톱다운 산편성제도 도입과 더불어 더 이상 재원만 리해서는 재정당국

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 산처의 기본업무인 산편성 과정

에서 다양한 분석과 정책검토가 강화되면서 기획 산처는 이러한 기능들을 발 시

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톱다운 산편성 제도의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 현장의 자율과 창의

톱다운 산편성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 간의 합리 인 역할 분담을 필수 인 

요소로 하고 있다. 톱다운 산편성 제도가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해서도 재

정당국은 이제 각 부처에게 역할을 주어야 한다. 특히 재정당국이 일일이 재단함으

로써 왜곡의 소지가 많은 개별 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 일차 인 단 권한을 부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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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재정당국이 경제개발을 주도했던 역사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컸다. 그러나 문화․분권

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재정당국이 갖고 있던 상은 각 부처의 불만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면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 부처의 자율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이 질문에 해 답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 부처의 불만이 완 히 해소된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 산처 직원들은 과는  다르다는 것을 실

감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름철만 되면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 지만, 

지 은  그런 상을 볼 수 없다. 기획 산처가 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군림하

던 시 은 사라진 것이다. 객 으로 평가해보면 각 부처의 자율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당  기 한 수 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톱다운 산편성제도 도입 이후 산편성 기간에 공무원들이 발길이 뜸해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에는 ‘ 산은 발자국 소리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나돌 만큼 

산과 련된 공무원들의 발길에 산실의 문턱이 닳을 정도 다. 하지만 지 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의 담당자들은 기획 산처 담당자의 얼굴을 할 필요가 

없다. 각 부처 편성안 로 정부안이 편성되기 때문이다. 

각 부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재정기획 들의 고충도  같지는 않다. 과거에

는 기획 산처의 1차 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 등을 부지런히 쫓아 다녀야 했다. 재

원을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이었으므로 쫓아다니지 않으면 다음해 살림살이는 거기

서 멈추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단 확보된 지출한도에 해서는 더 이상 쫓아다

닐 필요가 없어졌다. 지출한도를 넘어서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거나 지출한도 내에

서 기획 산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한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기획 산처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불만이 생겨나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기  수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세 을 재원으로 하는 산편성에서 구라도 무한 의 자

율성을 가질 수는 없다. 자율 인 단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견제와 감시의 

노력이 생략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톱다운 산편성제도에서의 자율성은 책임을 

수반하는 조건부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출한도를 수하고 지출한도 내에서 

합리 으로 산을 편성하 을 때 당  부여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각 부처 자율편성안의 합리성에 해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은 생략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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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하지만 재 부처에서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데는 더 요한 이유가 작

용하고 있다. 재 톱다운 제도 도입과 함께 제도 으로는 상당한 수 의 자율성이 

각 부처에 부여되었지만, 도입 기 운 과정의 미숙함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부처가 합리 인 편성안을 통해 기획 산처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자율 편성의 역량과 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처들이 

지 않다. 지출한도를 과한 산요구를 당연시하고 타당성을 제 로 입증하지 못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부처 내 실․본부간의 벽을 허물지 못하

고 실·본부 간 정 배분비율을 유지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톱다운 제도 도입 기

로서 아직 각 부처의 비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획 산처로서는 

높이에 미달하는 편성안에 해 침묵하기 곤란하다.  같지는 않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의 간섭이 지속되는 이유이다. 

재정당국인 기획 산처의 미숙함도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각차에 따라 

 다르게 단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 지 않은데, 이럴 경우 우선 해당 부처의 

단을 존 하는 것이 톱다운 산편성제도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

정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시각차의 문제와 부 한 편성 사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

다. 이에 따라 부분 으로는 감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에 해서도 재정당국이 여

히 간섭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톱다운 산편성제도 도입 이후 과거에 비하여 기획 산처가 지 하는 사업의 건

수는 확실히 어들었다. 하지만 지 되는 사업의 건수가 어든 만큼 지 당한 사

업의 경우 기획 산처가 검토에 할애하는 시간이나 강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기획 산처가 이견을 제시하는 사업의 경우 부처에서는 보다 통제의 

강도가 더 증가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5. 남은 과제들

이제 톱다운 산편성제도는 상당히 완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출한도 도출

의 기반이 되는 장기 재정운용계획, 지출한도 합의를 한 국무 원 재원배분회

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 자율 편성, 톱다운 산편성안의 질을 높이기 한 기

획 산처의 정책검토 강화 등 선진국 못지않은 체계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

만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완벽히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보완해야할 

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성공 인 제도 정착을 해서는 미흡한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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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해서 지속 으로 발 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어떻게 하면 합리 으로 지출한도를 산출해야 할지 지속 으로 고민해야 

한다. 톱다운 산편성제도에서 가장 요한 개념은 ‘지출한도’이다. 지출한도를 합

리 으로 도출하기 해서는 지출한도 작성의 기 가 되는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

획이 지속 으로 발 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도 산편성 과정에서 활용되는 분야

별·부처별 지출한도는 장기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  2030’같은 장기 계획들 역시 요하다. 5

개년 계획도 결국은 보다 더 먼 미래를 조감하는 장기 비 에 향을 받기 때문이

다. 좋은 지출한도란 합리 인 재원배분을 의미한다. 합리 인 재원배분을 해서

는 국가 경 의 방향과 장기 인 시야가 무엇보다 요하다. 미래 비 에 한 국민

들의 공감 가 수반될 때 지출한도에 한 합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톱다운 제도의 성공  정착을 해서는 합의된 지출한도를 잘 지키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지출한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톱다운 제도는 의의를 잃고 말 

것이다. 지출한도가 잘 지켜지기 해서는 무엇보다 각 부처의 분발이 필요하다. 필

요한 지출의 크기를 정확히 측해야 하고, 지출한도 작성 이후에 발생한 돌발소요

를 흡수해낼 수 있는 구조조정 역량도 필요하다. 그 동안 각 부처는 재정당국을 상

로 재원을 확보하기 한 노력을 경주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다.  산편성 과

정에서 재정당국과 한 번 의한 산은 결코 삭감할 수 없으며 조 씩이라도 증액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톱다운 산편성 제도 하에서는 산편성이 마

무리될 때까지 삭감과 증액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지출한도 내에서는 하나의 사

업만 변동해도 나머지 사업들이 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부처 재정기획

( 산편성 담당자)이 한 번 결정된 산에 손을 려고 하면 여 히 해당 부서의 즉

각 인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는 산안이 결정되는 최종 순간까지 항시 조정

될 수 있다는 을 이해해야만 자율 인 구조조정의 역량이 생기고 지출한도를 지

켜낼 수 있다. 

셋째, 재정당국과 각 부처 간의 역할 분담에 한 지속 인 고민이 필요하다. 자

율 편성은 획일 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다. 모든 의사결정은 재정당국과 각 부처

가 원만한 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수평  토론을 통

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평  계는 각 부처의 자율편성 역량에 

따라 조 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부처와 재정당국은 이러한 차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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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성을 차 확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각 부처의 자율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각 부처의 편성 능력이 발 하는 것이

며, 재정당국은 그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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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첨단 재정투자기법 : 임대형 민자사업(BTL)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도입

1. 양입제출(量入制出)의 굴레를 벗고

2000년 에 어들면서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격하게 변화하고 있

다. 외 으로는 무역 자유화, 정보화 명 등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내 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발 의 성숙기에 어듦과 동시에 출산·고령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내·외 환경 변화는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 까지 재정운용 방식을 살펴보면 매년 국민들로부터 세 을 받고 이를 바탕으

로 지출하는 1년 단 의 ‘양입제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오랫동안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필요한 투자가 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 다.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교육시설을 살펴보자. 교육에 한 투자는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20여 년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 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

정된 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만큼 투자가 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기 으로 30년 이상 된 낡은 · 등학교를 증·개축하여 새롭게 만들기 해서는 

약 4.9조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은 약 2,500억 원 수 으로 낡은 학교를 새롭게 

만들려면 약 20년이 걸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시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 복지시설, 환경시설 등 국민생활과 하게 계된 공공시설 반에 

범 하게 걸쳐 있다.

이와 같은 재원의 제약을 해결하기 하여 민간 기업은 일 부터 ‘리스(Lea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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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왔다. 필요한 것을 직  만들거나 구매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빌려 쓰는 리스

를 통해 경 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던 것이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 리스가 매우 활발

하게 활용되고 있다. 건물을 직  지어 사용하려면 단기간에 막 한 비용이 필요하

고, 건설이나 시설의 리에 문성이 없어 효율 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리스는 민간기업의 모든 역량을 핵심 역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 다.

민간 기업에서 리 활용하고 있는 리스를 공공부문에 맞게 창조 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임 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이다. 공공시설의 건설에 필

요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민간이 자 을 조달하여 공공시설을 건

설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필요할 때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임 형 민

자사업을 활용하면 재정을 더욱 효과 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와 함께 국민들의 공

공서비스에 한 요구 한 격히 증가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 재정상황

으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규모의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앞서 언

한 교육시설의 를 상기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양  측면 못지않게 질

인 측면에서도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수 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이미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간 기업은 일 부터 시장 경쟁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부문의 서비스 수 은 매우 향상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독  지 를 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배제

되어 있었고,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가 많은 

산을 들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기 인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 으로 비효율이 빈번하게 발생

하 다. 모든 사업은 계획, 설계, 시공, 운 이라는 생애주기(Life Cycle)를 가진다. 

일반 으로 정부는 사업의 생애주기를 여러 단계로 쪼개어 각 단계별로 효율성을 

실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다 보니 각 단계의 효율성에만 매달려 체 효율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 던 것이다. 값싼 비용으로 시설을 짓는 것은 시공 측면에

서는 옳은 선택으로 보이지만 운 단계에서 더 많은 유지보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상 비효율이 생겨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 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05년 12월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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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도 생애주기(Life Cycle) 동안 건물과 
관련된 총비용 중 일부이다. 따라서 건설비
만 고려한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로 연기 은 264조 원, 생명보험사는 184조 원의 자

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자 들은 장기 으로 운용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장기 융시장이 활

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 한 국

가재원이 효율 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청사진을 그리기까지

임 형 민자사업(BTL)은 1994년부터 활용되고 있던 민간투자제도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 하지만 세부 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철도 등 산업기반시설을 심으로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

과는  다르다. 

기획 산처는 임 형 민자사업의 구조를 만들어 내기 해 재경부·교육부·국방부 

등 7개 부처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2005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

자 리센터로 이 , 개편)와 함께 T/F 을 구성하 다. T/F 은 임 형 민자사업의 

기본모형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한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하 다. 임 형 민자

사업의 모형을 만드는 작업은 지난 10여 년간 민간투자사업의 표본이었던 수익형 민

자사업(BTO)을 창조 으로 괴(Creative destruction)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T/F 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했던 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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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서 그들의 민간투자사업이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도로·철도·항만 등 부족한 산업기반시설(Economic Infrastructure)을 

확충할 목 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이 자체 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의 수

익형 민자사업(BTO)을 으로 추진해 왔다. 반면 선진국들은 산업기반시설보

다는 학교·병원 등 생활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의 확충을 필요로 하 고, 이

에 따라 민간이 정부의 개입 하에 수익을 창출하는 임 형 민자사업을 활성화하

다. T/F 은 국 등의 민자사업구조를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변형시켜 임 형 민

자사업의 기본모형을 만들었다.

❙ 민간투자사업 및 임대형 민자사업 개요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민간투자사업이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로·철도·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해 나날이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조기에 충족시키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민간투자사업은 투자비의 회수방법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 형 민자사업(BTL)으

로 구분

    - 수익형 민자사업(BTO) :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기반시설에 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 임 형 민자사업(BTL) :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기반시설에 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정부에게 시설을 임 하고 그 가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비교

수익형 민자사업

(Build-Transfer-Operate)
추진 방식

임대형 민자사업

(Build-Transfer-Lease)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투자비 회수 정부지급금

도로·철도·항만 등 사용료를 받

아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산업기반

시설 위주

시 설

성 격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생활기반

시설 위주

민간이 수요변동위험 부담 사업 리스크 민간의 수요변동위험 배제

국

민

이용료 사
업
자

사업권 정

부

→
←

←
←

서비스 모니터링

사 업

구 조

국

민

세금
정

부

임대료
사
업
자

→
←

→
←

서비스 임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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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 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 임 형 민자사업(BTL)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 (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임 형 민자사업(BTL) 시행조건

  ·민간사업자는 정부에게 종합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그 가로 정부지급금을 민간사업

자에게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 료와 운영비용을 합하여 산정

    - 시설임 료는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 : 수익률(5년 만기국채+가산율)은 5년 

주기로 변경하되 가산율은 미조정

    - 운영비용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합으로 산정 :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물

가상승률 반영

  ·정부와 계약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지급금의 일정 비율을 차감

T/F 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해 여러 차례 건설사· 융기  등 잠재  투

자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 다. 잠재  투자자들은 사업 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임 형 민자사업의 추진배경을 훼

손하지 않는 범  내에서 그들의 의견을 최 한 반 하 다. 국내 융여건과 융

기 의 능력으로는 10~20년을 측하여 고정된 수익률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어려

웠다. 이러한 실을 감안하여 임 형 민자사업의 기본모형에서는 수익률을 5년 주

기로 조정하여 민간의 리변동 험을 감소시켜 주었다.

임 형 민자사업의 기본모형을 마련한 후 T/F 은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하 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임 형 민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학교 등 요한 공공시설 10개를 상시설로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입법 고(9월)와 국무회의 심의(10월) 등

을 거쳐 10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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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간투자법 개정에서 사업 착수까지

1. 뉴딜 4대 악법?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즈음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일명 ‘한국형 

뉴딜’)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임 형 민자사업 시행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

함되어 있었다. 당시 야당(한나라당)은 이 계획을 ‘ 하지 못한 경기부양을 한 

정책’이라 하여 부정 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 다 보니 야당은 임 형 민자사

업 도입의 기반이 되는 민간투자법 개정에 해서도 당연히 부정 인 입장을 취하

다.

2004년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문제로 여야가 첨 하게 립하고 있었

고, 각종 상임 원회 등의 국회활동도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

서 2004년 말까지 민간투자법을 개정하고 2005년부터 본격 으로 임 형 민자사업

을 실행하려 계획하고 있던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여당은 11월 21일에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라도 

원만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제의하 다. 야당

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3차에 걸친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야의 립이 첨

한 상황에서 큰 진 을 보이지 못하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원탁회

의’ 산하에 ‘분과 원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논의한 후 다시 ‘민생경제 원탁회의’

를 개최하여 최종합의를 도출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 민생경제 원탁회의 관련 언론보도

제목 : 여야 ‘민생경제원탁회의’ 2차 회의 개최(연합뉴스 11. 25)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 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

제원탁회의’ 2차 회의를 열고 원탁회의 운영 및 우선처리 법안, 소야(小野) 3당 참여방안 등에 해 

논의했다. [생략] 원탁회의 운영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원탁회의에서 상 법안에 해 체적인 논

의를 한 뒤 해당 상임위로 넘겨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원탁회의 산하에 2~3개의 특

위를 설치해 특위에서 집중 논의한 뒤 상임위로 넘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처리법안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을, 한나라당은 국가재정법과 소득세

법 등 각종 감세법, 민간복합도시법, R&D(연구개발)특구법 등을 각각 제시, 우선순위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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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원탁회의’ 결정에 따라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12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

쳐 ‘기 리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분과 원회에서 논의되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된 지 1개월여 만에 양당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여러 개정내용 에서도 임 형 민자사업에 한 국회 심의 여부가 논란의 

심이 되었다. 야당은 임 형 민자사업이 채무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국회의 심

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 고, 여당은 민자사업의 특성상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은 

곤란하며 국회에 보고하여 논의하는 것으로도 심의 기능을 충분히 신할 수 있다

고 주장하 다. 분과 원회가 끝날 때까지 양당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

국 합의 을 찾지 못했다. 분과 원회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자 양당의 원

내 표가 몇 차례 민생법안 처리를 해 회동하 으나 결과는 마찬가지 다. 결국 

‘민생경제 원탁회의’는 12월 2일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여야의 합의  모색을 한 노력이 성과 없이 끝나고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12월 

7일 국회 상임 원회(국회운 원회)에 상정되어 공식 으로 논의되었다. 상임

원회의 논의에서도 여야는 첨 하게 립하 다. 야당은 임 형 민자사업 도입에는 

연기 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서 미래 세 에 부담을 가시키는 

정책이라고 반 의 수 를 높 고, 기야 12월 16일에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뉴

딜 4  악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자료(04. 12. 16)

제목 : ‘뉴딜 4대 악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을 수용하라

한나라당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을 거덜내려는 ‘뉴딜 4  악법’에 분

명히 반 하며,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사회간접자본에 한 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을 한나라당은 

‘뉴딜 4  악법’으로 규정한다. [생략]

2004. 12. 16(목) 한나라당

‘뉴딜 4  악법’ 발표로 여당과 정부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22일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 가 개최되었다. 이 의 3차례 회의가 여당

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면, 이 날 법안심사소 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만큼 민간

투자법 개정안을 연도 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다. 여야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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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 다. 

❙‘민간투자법’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쟁점

1) 연기금의 강제 동원을 위한 임 형 민자사업(BTL)의 도입

  ·필수 공공시설을 조기에 건설하여 그 편익을 국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제공하기 위해 임 형 

민자사업을 도입

  ·완전 경쟁을 추구하는 ‘민간투자법’의 구조상 연기금의 강제동원은 불가능하며, 임 형 민자사

업에의 참여 여부는 연기금의 운영주체가 결정

2) 임 형 민자사업으로 미래 세 의 부담 가중

  ·임 형 민자사업은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을 상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해 엄격한 사업선정 절차와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선정

  ·임 형 민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고, 시설별 투자비의 범위 

내로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3) 국회의 심의 필요 여부

  ·임 형 민자사업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지급금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일반적인 국고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민간투자

법’에 의한 특수행위

  ·임 형 민자사업은 여러 단계의 사업 추진절차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민간사업자와 협상

을 통해 사업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 심의는 부적절

  ·체계적인 임 형 민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회의 심의 신 투자 한도를 보고 절차 마련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해 여야가 공감 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

년 12월 28일 여당은 민간투자법 개정안 처리를 한 상임 를 열었으나, 여야의 격

렬한 립으로 개회 10여 분 만에 단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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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8일 국회운영위 관련 언론보도

제목 : 국회 운영위원회 몸싸움·막말 파행(조선일보)

여야 4인 회담이 결렬된 후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천정배)가 열

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과 인신 공격성 발언들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한 

표결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한나라당 남경필·이병석·유기준 의원 등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의사진행은 날치기”라며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가 의사봉을 빼앗았다. [생략] 여야 의원들

이 2시간 넘게 치하자 천정배 위원장은 오후 1시 35분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

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속 위원장석 등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

갔다.

2. 2005년 새벽에 울려 퍼진 의사봉 소리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연도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여당 원내 표는 국회

의장에게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쟁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해  것을 

요청하 다.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12월 31일 녁 국회 본회의에 민생법안들

을 직권 상정하 다.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

국회의장님께

[생략]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포함한 4개 개혁 법안은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데 반드시 필

요한 미래지향적 개혁 법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사회간접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3법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줄 매우 긴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수구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나라당이 관련 상임위에서 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자기당 

소속 위원장으로 하여금 의사진행을 기피·거부케 하거나 법사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이 법들이 오

랜 기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략] 한나라당의 방해와 폭력적 저지로 현재 상임위

와 법사위에서 표류중인 별첨 법안에 해 의장님께서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간을 정해 주시고 그 기간

이 끝나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생략]

2004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원내 표

2005년 12월 31일 녁 산안 등 시 한 안건을 먼  처리한 후 민간투자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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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이 논의되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한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찬반토론이 이

루어졌다. 임 형 민자사업을 국회의 공식 인 심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는 주장과 국회에서 공식 인 심의는 하지 않지만 투자계획을 보고토록 하

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열띤 찬반토론 후 민간투자

법 개정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재 의원 244인  찬성 146인, 반  97인, 기권 1인

으로 임 형 민간투자사업 도입을 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2005년 1월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하 다.

 3. 임대형 민자사업의 출발 준비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 기 때문에 2005년 내에 

임 형 민자사업을 실행하기 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투자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세부 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를 해 2005년 1월 재경부, 교육부, 국

방부 등 10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 리센터가 ‘범부처 BTL사업 추진 

T/F’를 구성하고 임 형 민자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 다.

< 범부처 BTL사업 추진 T/F >

범부처 BTL사업 추진 T/F

총괄·지원 사 업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소방방재청

민자사업 

전문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환경관리공단 BTL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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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 민자사업(BTL) Action Plan >

▪투자계획 수립(~5월)

  (기획예산처, T/F)

· BTL 투자수요 파악(~2월말)

· 시급성, 민자의 적합성 등 검토(~4월)

· ’05년 투자계획 수립(~5월)

▪지침 및 매뉴얼 마련(~5월)

  (기획예산처, KDI)

· 투자자·공무원 상 여론 수렴(~4월)

· BTL사업 시행지침 공고(~4월)

· VFM조사, RFP작성, 평가, 협약 매뉴얼 제공(~5월)

▪개별사업의 추진(5월~)

  (주무부처)

- 사업자 모집 공고
· 타당성 조사 및 민자 적격성 조사 실시

· 민자 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조건에 해 협상

↓
- 협약 체결 및 착공 · 사업조건 확정 및 민간사업자 지정 및 착공

먼  임 형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될 지침을 만들어야 했다. 민

간투자사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기 으로 만들어진 

지침은 더 이상 임 형 민자사업에 용시킬 수가 없었다. 기획 산처는 민간투자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때부터 시작한 연구를 마무리하여 ‘임 형 민

자사업(BTL) 시행지침(안)’을 2005년 1월에 마련하 다. 이 시행지침(안)을 가지고 

약 4개월 동안 공무원  이해 계자를 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하

고, 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아 5005년 4월 ‘임 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을 

최종 으로 확정하여 시행하 다.

‘임 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은 아주 기본 인 내용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한 추진경험이  없는 부처가 이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

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임 형 민자사업의 시행

을 한 세부업무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하 다. 이 일은 민간투자제도의 정책  지

원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 리센터가 수행하 다.

세부업무 매뉴얼은 과거 10여 년 동안 수익형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축 된 지

식과 임 형 민자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마련하 다. 매

뉴얼은 담당자가 쉽게 임 형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세부 업무요령

까지 상세하게 담았다. 임 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임 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민간투자 격성 조사 세부요령’을 필두로 

사업자 모집을 한 공고 서류를 작성하는 ‘임 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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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작성요령’, 제안된 사업계획서의 평가 차를 리하는 ‘사업계획서 평가 리 표

요령’도 순차 으로 만들었다.

기획 산처와 KDI 공공투자 리센터가 ‘임 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과 각종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투자자인 융기 이 임 형 민

자사업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하 다. 은행

은 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켜 상호 지배를 지토록 하는 ‘ 산(金産) 분리의 

원칙’이 용되어 융업 이외의 회사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만, 임 형 민자사업에 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를 인정하도록 하

다.  수익형 민자사업에만 용되던 세제혜택(부가가치세 세율 용)을 임

형 민자사업에도 용하도록 하는 등의 융·세제 련 제도도 개선하 다.

임 형 민자사업 시행을 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각 부처에서는 시설별

로 목표를 수립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 다. 교육부, 문화부, 환경부, 국방부 등 각 

부처는 투자의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 부족으로 더디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학

교, 도서 , 하수 거, 군 주거시설 등 2005년 한 해 동안 시행할 임 형 민자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5월 국회에 보고하 다. 2005년 투자계획 수립이 완료

됨으로써 임 형 민자사업의 시행을 한 모든 비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 2005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투자계획 >

대상시설 사업규모 한도액(억원) 비고

<국가사업>

① 군인아파트 신축 6,255세 6,130 충주비행장 등

② 사병내무반 신축 10개 640 5개 신병교육  등

③ 기능 학시설 신축 3개교 398 인천·서울 정수·안성여자

④ 일반철도 건설 21km 4,358 경전선 복선 전철화

⑤ 국립  기숙사 신축 27개교 4,565 전북 , 청주교  등

소계 16,091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⑥ 노후 하수관거 정비 1,570km 10,000 전주시·경주시 등 17개 시군

⑦ 문예회관 신축 4개소 1,564 의왕 문예회관 등

⑧ 도서관 신축 2개소 350 인천시립·파주 교하

⑨ 박물관·미술관 신축 4개소 1,700 구시립 미술관 등

⑩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10개소 494 서초구, 전남도내 6개소 등

⑪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3개소 32 구례, 장성, 곡성

⑫ 지방의료원 이전 신축 2개소 836 안성·강진 의료원

⑬ 복합시설 신축 9개소 2,749 당진 문화체육센터 등

소계 17,725

 예비 사업한도액 1,691 ①~⑬사업 한도액 합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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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사업규모 한도액(억원) 비고

<지자체 자체사업>

⑭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99개교 4,004 15개 시·도 교육청

⑮ 초중등학교 신축 174개교 17,497  ″
ꊉꊘ 초중등학교 체육관/강당 235개교 4,693  ″
ꊉꊙ 특수학교 신축 4개교 268 울산, 경기, 경남 교육청

소계 26,462

합계  61,969

4. 예상치 못한 저항과 극복

임 형 민자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융기 ·건설업체 등 잠재  참여자

를 상으로 한 설명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이는 임 형 민자사업에 한 이해

도를 높여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한 것이었다. 하지만 구체 인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잠재  참여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융기 과 형건설사들은 임 형 민자사업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우호 인 

반응을 보 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 수익형 민자사업에 참여하여 축 한 경험을 가

지고 있었고 임 형 민자사업의 구조가 수익형 민자사업에 비해 단순했기 때문이었

다. 하지만 민자사업을  경험하지 못한 지역 소건설사는 융기   형건

설사와 정반 의 반응을 보 다. 과거 자신들이 비교우 를 가지고 있던 소규모 지

역사업들이 큰 규모로 묶여져 임 형 민자사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

문이었다. 이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강력하게 반발하 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하는 설계에 따라 시공만 하던 그들에게 임 형 민자방식은  

낯선 방식이었다.  건설 외에도 자 조달과 운 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받아들 다. 특히 그들의 주요 사업 역이었던 소규모 학교시설사업의 상

당수가 임 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일부 업체는 임 형 민자사업이 지역 소건설사를 죽이기 한 고도의 술책이며, 

건설업계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 기류는 국으로 확산

되어 지역별로 임 형 민자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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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업체들의 집단적 
반발을 보도하는 신문기사

지역 소건설사의 거센 반발에 하여 정부는 지속 으로 화를 시도하고 설득

하 다. 처음에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던 지역 소건설사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차

츰 임 형 민자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들도 임 형 

민자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소건설사를 한 책을 수립하 다. 소규모 사업을 임 형 민

자사업에서 제외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지역 소건설사가 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지역 소건설사를 참여시키는 임 형 민자사업 신청

자에 해서는 평가 시 우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 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제안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일부를 보상하는 ‘제안비용보

상제’도 마련하 다. 이러한 책이 발표되자 지역 소건설사의 반발은 폭 완화

되었다.

지역 소건설사의 반발 못지않게 담당공무원들의 소극성과 이해부족도 큰 장애

요인이었다.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에 익숙한 담당공무원들이 자발 으로 복잡한 구

조와 차를 가진 임 형 민자사업을 극 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

라서 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

다. 이에 기 단계에서부터 심화단계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담당공무원들을 상

으로 지속 인 교육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담당공무원의 임 형 민자사업에 한 

이해가 크게 높아졌고, 새로운 사업방식에 한 태도도 극 으로 변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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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순회설명회(05년 2월) : 제도의 
생소함으로 초기에는 소극적이고 경직된 

자세를 보였다.

지자체 실무자 워크숍(05년 8월) :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주도적 자세로 변화하였다.

5. 제1호 임대형 민자사업의 착수

지역 소건설업체가 반발하고 담당공무원이 소극 인 자세를 보이던 가운데서

도 정부는 첫 사업을 성공시키기 해 력을 다하 다. 2005년 5월 제1호 임 형 

민자사업으로 국방부의 충주군인아 트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교육부의 등

학교  학교기숙사 사업, 환경부의 하수 거 사업들이 연이어 추진되어 2005년 

한 해 동안 3.8조 원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특히 제1호 임 형 민자사업인 충주군인

아 트는 같은 해 9월에 성공 으로 착공되었다.

< 제1호 임대형 민자사업(BTL) 충주군인아파트 >

25년 이상 노후화된 15평 이하의 
협소한 군인아파트

연 13억 원 수준의 비용으로 
종합임대서비스 향유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8.3조원 규모의 임 형 민자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 형 민자사업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난 지 까지 총 8.7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 일본 등의 추진실 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수 이지만, 일부에서는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지 도 있는 실정이다. 

임 형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설계·시공·운 ·자 조달까지 민간이 담당하

므로 철 한 사업 비가 필요하다. 특히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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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기 때문에 일단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맺어지면 잘못을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

다. 따라서 담당자는 세부 으로 계약내용을 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

에 없다. 이런 이유로 사업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사업부진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낭비요

인을 막기 한 투자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착

임 형 민자사업은 이제 시행 2년째에 어들고 있다. 지 까지 추진된 사업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된 사업을 살펴보면 임 형 민자사업이 차 효율 인 재

정운용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체

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7개월 내외로 국의 18개월에 비해 신속하고 원활

하게 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임 형 민자사업의 시행조건을 세부 인 사항

까지 미리 표 화한 결과이다. 사업당 경쟁률도 평균 3  1 수 이며, 재무  투자

자의 평균 출자비율이 70%를 넘어 재무  투자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짧은 시

행기간을 고려해 볼 때 주목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사업의 실질 인 내용도 투자자에게 보장하는 수익률(5년 만기 국채 리 + 가산

율)  가산율이 0.5~1.5% 수 에서 안정 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지역 소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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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공비율 역시 사업자가 평가 시 우 해 주는 비율(20~40%)을 훨씬 상회하는 

49.5%로 나타나 지역 소건설업체에 한 배려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임 형 민자사업의 추진조직도 탄탄하게 구축되었다. 사업을 총 으로 기획·조

정하기 해 기획 산처의 민간투자제도과를 민간투자기획 실로 확 ·개편하 다. 

한 확 된 업무 범 를 감당하기 해 국토연구원 소속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한

국개발연구원 소속으로 이 하고, 공공투자 리센터로 확 ·개편하여 거시 인 차

원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뿐만 아니라 임 형 민자사업의 

주요시설별로 지원·연구기 을 설치하여 정부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 다.

더욱이 일 성 있는 사업 추진과 부처 간의 력을 이끌어 내기 해 ‘범정부 

BTL사업 추진 T/F’를 설치하여 정기 으로 운 하고 있다. T/F에서는 사업 추진과 

련된 각종 안을 논의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악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추진 체계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실)

범부처 BTL T/F
(교육부, 복지부 등)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연구기관

주무부처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부, 건교부 등)B T L

하드웨어 인 기반구축과 병행하여 소 트웨어 인 기반도 견실하게 구축하 다. 

2005년에는 임 형 민자사업 시행지침과 세부요령 등을 마련하 으며, 2006년에는 

1년간의 시행경험을 토 로 주무 청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활성화를 

한 제도정비 작업을 수행하 다. 사업 참여에 한 부담을 완화하기 하여 사업

계획서 제출 이후 시장 리 상승 시 건설이자를 재조정하도록 하 고, 사업자의 건

설·운 에 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해 건설 후 운 성과에 따라 차등지 하는 

페 티 상을 운 비용에서 정부지  체(시설임 료 + 운 비용)로 확 하

다. 한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조건도 구체화하 으며, 시설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의 편익을 극 화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학교에 복합 으로 건설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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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제도 체계 >

민간투자법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

임대형 민자사업(BTL) 세부 요령
- 타당성 및 임대형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요령
- 시설사업기본계획(Request for Proposal) 작성 요령
-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등

2. 임대형 민자사업이 일으킨 변화

첫 번째 변화는 ‘리스(Lease)’ 기법을 재정에 도입함으로써 산 범  내에서 시

설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재정운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다. 동일한 재원으로 1개 시설만 확충할 수 있었던 것을 임 형 민자사업을 활용

하여 10개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집

인 산부담을 장기간으로 분산시키는 시스템 덕택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민간의 창의와 경 기법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수 을 향상시켰

다는 이다. 정부는 오래 부터 민간의 창의와 경 기법을 도입하려고 힘써 왔다. 

책임운 기 , 공기업 민 화 등이 그 표 인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

력은 근본 인 구조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수년 동안 정부에 속해 있던 조직이 

민간의 경 기법만을 도입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민간기업처럼 변화할 수는 없으

며,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임 형 

민자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민간의 효율과 경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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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 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이는 국, 일본 등의 임 형 민자사업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영국, 일본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례 >

맨체스터 경찰서(영국) : 심문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 경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업무절차를 
혁신하였다.

 
쿠아나시 시립중앙도서관(일본) : IC칩을 이용한 
도서 관리를 통해 2분 안에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연간 이용객 약 3배 증가)

마지막으로 사업 리 방식의 변화이다. 1년 단 의 사업 리만 고려하는 통

인 재정사업 리와는 달리 임 형 민자사업은 사업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민간사업

자가 지속 으로 리하게 된다. 만약 민간

사업자가 시설 리를 잘못하여 정부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투

자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그들은 스스로 철 히 사업을 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구조로 인하여 민간 사업자는 생애주기(Life cycle) 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최

의 효과를 내기 해 노력한다. 즉, 1년 단 의 리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시설을 리하는 것이다. 이 게 계획 으로 시설을 리하게 됨

에 따라 서비스 수 은 생애주기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생애주기 관리의 효과 >

기
능

준공시점 운영기간

갱신

성능

설정요구수준

계약종료시점

재정사업재정사업

BTLBTL사업사업

수선

기
능

준공시점 운영기간

갱신

성능

설정요구수준

계약종료시점

재정사업재정사업

BTLBTL사업사업

수선

임대형 민자사업의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
으며 비용도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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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형 민자사업 앞에 놓인 과제

임 형 민자사업이 기 한 효과를 달성하면서 재정운용의 새로운 수단이 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들에 하여 깊이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임 형 민자사업은 민간의 자 을 활용하므로 일반 인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재원확보 측면에서 수월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도덕  해이(Moral 

Hazard)에 빠지기 쉽다. 즉, 시 하지도 않고 임 형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의 용이성이라는 근시안  단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시키기 해 정부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상사업을 

엄격한 차와 기 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다.  공식 으로 사업자를 모집하기에 

앞서 문기 으로 하여  임 형 민자사업자로서의 격성이 있는지 정 한 조사

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말고 이러한 Gate Keeping 

장치를 더욱 보완·발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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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선정절차와 적격성 조사 개요

1) 임 형 민자사업 선정 절차

1.시급성 여부

2.대상시설 여부

3.민간 수행가능 여부

4.비용절감 가능 여부

5. 수익성 확보 여부

재정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

NO

NO

NO

NO

NO

YES

YES

YES

YES

YES

1.시급성 여부

2.대상시설 여부

3.민간 수행가능 여부

4.비용절감 가능 여부

5. 수익성 확보 여부

재정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

NO

NO

NO

NO

NO

YES

YES

YES

YES

YES

2) 임 형 민자사업(BTL) 적격성 조사 개요

  □ ‘임 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에 의거하

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전 실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 편익 및 시급성 등을 위주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을 조사하고, 재정사업 추진 시와 비하여 민자사업 추진시의 비용·편익 

면에서 우월성 여부를 분석

 

위험비용
(공기 연장, 사업비 증액 등)

 ↕ Value for Money  

위험비용
(공기 연장, 사업비 증액 등)

임대료+
운영비용
지급액

지불이자

지불이자
운영비용

운영비용

건 설 비 건 설 비

                      [재정사업]                    [민자사업]

한 정부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소요가 장래 재정운용을 제약하

지 않도록 사업을 체계 으로 시행하고 리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정부는 ‘임

형 민자사업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 부담을 

측하고 사업규모를 히 통제하면서 계획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체계  리와 련하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민간투자법 개

정 과정에서 쟁 이 되었던 ‘국회 심의’에 한 문제이다. 사업추진 규모에 한 국

회 심의를 주장했던 야당은 지속 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에는 몇몇 의원이 정부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

다는 이유로 헌법재 소에 권한쟁의 심 을 청구하기도 하 다. 정부는 이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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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극 으로 응하여 합리 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국 등 선진국처럼 항구 으로 임 형 민자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 임 형 민자사업(BTL)에 한 권한쟁의 심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05.11)
   ㅇ 청구이유 : BTL 사업은 예산외 국가 부담이 될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만 하고 

의결은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음

   ㅇ 청구인 : 김성조 의원 외 11명

   ㅇ 피청구인 : 통령,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마지막으로 임 형 민자사업과 련된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 나가

야 한다. 임 형 민자사업은 그 자체가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 인 제도로 

자리잡기 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 바  역할에 맞게 체질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감독이나 통제보다는 기획, 평가  사업 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

다.  재무  투자자는 건설사 지 보증을 제로 한 소극성에서 벗어나 사업성 분

석과 단에 해 책임지는 진정한 투자기 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건설사 역시 

공 즉시 손을 떼는 시공 주에서 벗어나 20년간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고, 운 업체

는 늘어난 시장규모에 걸맞은 사업에 한 리기법  능력 배양에 힘써야 한다. 

이는 모두에게 매우 힘든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만 임 형 민자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재정운용과 사회 

체의 효율성  역량을 신장시키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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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IT재정강국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제1절 아날로그 예산시스템의 한계

1. 50년 이상을 지배해 온 예산회계제도

“우리나라 재정운용시스템은 지난 50여 년간 일본 시스템을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

어서 용어 수정, 기타특별회계 정리 등을 포함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2004, 윤

영진 계명대 교수) 

“현행 우리나라 예산체계는 기능별 예산구분과 성질별 예산구분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사업단위의 재정운영성과를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산체

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처리방식이 달라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2005, 이종운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재정 문가들은 공통 으로 우리나라 재정법의 한계를 지 해 왔다. 우리나라 재

정법이 한국 쟁 기간 에 제정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그 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체계는 1951년에 재정법이, 1961년에는 산회계법이 제정됨

으로써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재정

환경은 크게 변화하 다. 산회계법이 제정된 1961년에는 우리나라 살림규모가 일

반회계 기 으로 45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147조 원 규모로 성장하 다.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나라살림 규모가 3,2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으로, 기  358조 1,727억 원을 포함할 경우 지난 50여 년간 

나라의 살림규모는 가히 천문학 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운용 기조는 어떠하 을까? 지난 50여 년간 재정운용의 틀은 세부사업  품

목(Line-item)별 통제 주로 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리하는 방식으로 운 해 

왔다. 한 기 , 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단식부기  주의 기 의 수입 지

출을 리하는 차원에서 회계와 결산이 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기   기업특

별회계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 한 정부회계기 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업회계기 을 용해 왔다. 

이러한 제도  틀을 뒷받침하는 재정정보시스템 역시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개별 으로 구축되어 활용되어 왔다. 나라살림을 효율 으로 운용하기 해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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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 틀이 잘 갖추어지고,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 제도가 

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시스템 한 기 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획 산처 직원과 각 부처 산업무 담당자들 사이에 사용하는 용어 에 ‘조서

(調書)’라는 것이 있다. 말 그 로 ‘조사(調査)하는 서식(書式)’을 의미한다. 재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지를 단하는 일

은 재정당국으로서 무척 요한 일이다.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황 통계와 단 정

보를 구할 수 있으면 더할 나  없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실은 그 지 못하 다. 

시스템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서를 통해 재정당국과 업무담당

자간에 황 정보와 통계 수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서는 빈약하나

마 재정정보에 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일이 찾아다니며 정

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수작업 정보의 신뢰

성에 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로 재 우리나라에서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재정시스템은 기획 산처의 

산정보 리시스템(FIMSys : Fis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재정경제부

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 National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행정자치

부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교육인 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정보시스템, 국방부의 국

방재정정보시스템 등이 있다. 

2. 과거 예산제도의 한계

각 부처의 책임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세부사업별로 투입품목과 단가를 기 으로 

산을 편성하고, 경비의 성질별로 집행을 리하여 결산하는 기존의 산운용 방

식은 산을 약하는 데 기여하 다는 정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  흐

름은 이미 장기 략  재원배분과 성과 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 어 가

고 있다. 

처럼 재정당국이 8천여 개에 달하는 세부사업별 세출소요를 검하게 되면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엄청나다.  인건비, 물건비 같은 경비 성질 심으로 산

을 운용하는 틀을 계속 유지한다면, 장기 정책과 산을 연계시키는 략  재원

배분과 재정사업에 한 성과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세부사업  품목별 통제 심에서 자율과 분권, 책임과 성과 

심의 재정운용으로 재정제도 틀을 환하고 있다. 이러한 시  흐름은 우리에

게 재정제도의 틀을 근본 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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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지 까지 이루어진 재정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기존의 제도  틀을 짜깁기하는 

임시방책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의 제도 보완은 주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산

회계법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무려 25차례나 산회계법을 개정했던 이력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시스템만 하더라도 부처의 필요성에 따라 독자 으로 구축되다 보니, 정작 필요

한 정보와 통계는 산출되지 못하 다. 컨  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정소요 단을 해서는 편성정보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

다. 그러나 앙정부의 산편성시스템인 FIMSys와 수입․지출  결산을 한 

NaFIS의 시스템 운용 주체가 달라 시스템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하 다. 이에 따라 

산편성 과정에서 집행  결산과 련된 정보를 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 시스템이 업무처리 기능 주로 운 되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효율  재원

배분을 해 필요한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 다. 그러므로 나라 살림

살이를 맡고 있는 기획 산처조차도 재정통계 정보의 확보와 분석에 매우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2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교훈

1.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선진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과정 

정부혁신의 핵심은 공공시스템 혁신

“정부혁신의 핵심인 공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혁신이 

될 것입니다.” (’04.3월,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재정운용의 틀을 신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기

울 다. 신의 핵심내용은 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재정사업에 한 성

과 리제도 도입, 그리고 산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Top-down) 도입을 들 수 있

다. 재정의 제도  측면에서 일  신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

이 신은 제도와 시스템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개  조치 이외에 앙

과 지방재정의 연계, 산회계제도 개  등 재정체계 반을 정비하고, 이를 정보시

스템으로 뒷받침하기 한 시스템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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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시스템 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 한 

사람은 산  회계분야 문가인 고려  윤성식 교수 다. 당시 정부 신지방분

권 원회 원으로 활동하던 윤 교수는 기획 산처를 직  찾아와 이러한 생각에 

해 의견을 구한 뒤 통령에게 필요성을 설명하 다. 부기와 회계에 해 문가 

이상의 이해를 가지고 있던 통령은 산회계제도 신은 물론, 정보의 분석·가공·

활용이 가능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 다. 

통령의 극 인 수용으로 이 구상은 2004년 3월 4일 국정과제회의 안건으로 상

정되었으며, 련부처 장 과 문가의 토의를 거쳐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정책과제

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어느 조직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

이냐 하는 것이었다. 정부 신 원회는 과

제의 요성을 감안할 때, 업무 문성과 

추진력을 지닌 별도의 추진단을 만드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2004년 5월 3일, 우리나라 최 의 ‘해외로 

수출도 가능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산회계시스템 추

진기획단’이 기획 산처 산하에 설치되었다.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후 불과 3달여 

만에 이루어낸 성과 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공공부문의 재정활동 전 과정(재정수입의 징수, 예산의 요구·편

성·집행, 회계·결산 및 성과평가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

리·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 규정 제2조, 대통령훈령 제118호)

우려 반 기대 반

시스템 구축이 결정된 후 빠른 시일 내에 추진기획단을 발족해야 했기 때문에 근

거법령을 마련하고, 견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획단 발족을 한 일련의 조치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행정업무는 늘 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

진과정에서 많은 우여곡 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 기획단 발족이 있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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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조직의 여유인력이 감했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

다. 따라서 기획단을 구성하기 해 각 부처에서 산, 회계,시스템 문가를 빼오

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우려의 목소리는 기획단이 발족한 지 두 달 만에 시스템 문가들로부터 가장 먼

 나왔다. 당시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에는 여러 들이 있었다. 산과 시스템

에 한 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 자정부사업 반에 한 조율업무를 맡고 있

는 자정부 도 그 의 하나 다. 우려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 다. 하나는 디

지털 산회계시스템과 같은 요한 국가사업을 자정부사업과 동떨어져 추진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유 시스템간의 조정 없이 시스

템 구축을 추진할 경우 자칫 산낭비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들이 우려한 것은 정말 이 사업을 목 한 로 구 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시스템 

유경험자가 부족한 기획단 구성인력에 한 것이었다. 

2004년 7월 27일, 디지털 산회계시스템 구축과 련하여 자정부사업 조정·

의회의가 신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미 2003년 8월에 ‘ 자정부사업 31  과제’

가 확정된 상황에서 디지털 산회계시스템 구축이 결정됨에 따라 이 사업은 불가

피하게 자정부 로드맵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디지털 산회

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자정부 로드맵 과제와 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그 과정

에서 신  자정부 과 유기  의를 해 나가기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 국방부 등 유 부처시스템과 효율 인 연계·개발을 해 의채 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획단에 부족한 시스템 문성은 자문 원회와 자정부  등의 

문가들을 극 참여시켜 보완하기로 하 다.

산회계 정보를 가공과 편집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닌 것처

럼 보이지만, 실제 시스템으로 구 하는 것이 간단치 않음을 기획단 사람들은 잘 알

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IT 기술이 이를 실 할 수 있는 수 에 도달했다고 단하 다. 이러한 공

감 가 이 사업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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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밑그림부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4년 후의 모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간을 갖고 현실 제약요건 등을 감안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

(’05. 6월, 신홍철 홍익대 교수, 기획단 자문위원 회의 중) 

디지털기획단이 발족한 5월 이후 6월까지 가장 심 을 기울인 것은 시스템 구축

을 한 과제의 발굴이었다. 산회계제도를 신하기 해 산서 체계를 구나 

알기 쉽게 개편하는 일,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운 하기 한 시스템 기반

을 갖추는 일은 이미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다. 그 외 산회계제도를 

신하기 한 제도  과제와 시스템 개발 략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 하

다. 매일 재정 련 보고서, 연구논문, 해외사례에 한 연구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의 연구발표와 토의가 한 달여간 지속되었다. 마침내 6월 , 

기획단은 4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 다. 

① 시스템 개발범 가 되는 재정통계 작성범 를 국제기  등을 고려하여 재설

정한다.

② 정부정책과 성과 리가 가능한 로그램 산체계로 개편한다.

③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효율 으로 도입한다. 

④ 국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단은 2004년 6월 8일 4  핵심추진과제를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하 다. 본회의에서 이를 잠정 추진과제로 결정함에 따라 기획단은 시스

템 개발을 한 업무 략계획(BSP : Business Strategy Planning) 수립에 돌입하 다. 

당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①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정보화설계(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② 시스템 개발의 2단계 방식으

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 인 로세스 다. 이러한 을 감안할 때, 기획단이 착수한 업

무 략계획 수립은 다소 의외의 일이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디지털 산회계시

스템이 국가 재정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감안할 때 략  구상을 토 로 시스템을 

설계한 후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원회의 의견과 아직 그런 사례

가 없지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한국 산원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결과 다. 

결국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림을 그리는 데 보다 충실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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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이루어진 업무 략계획 수립과 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방향과 추진과제를 명확히 할 수 있었고, 구체  실 략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약 

4개월의 과정을 거쳐 2004년 말에 이른바 디지털 산회계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시스템 개발 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단은 세계은행(World Bank)과의 공동

연구를 모색하 다. 이는 시스템 개발의 실패 가능성을 이고, 개발된 디지털 산

회계시스템을 재정제도 신사례와 함께 세계 각국에 모범사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기획단에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로그램 산제도는 국내 재

정학자들에게도 생소한 용어이자 제도 기 때문에 해외 경험과 사례가 실히 필요

하 다. 

마침 세계은행에서도 세계 각국의 모범사례를 발굴 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공동

연구에 응하 다. 이에 2004년 7월부터 ‘한국에서 로그램 산제도를 성공 으로 

도입하는 방법(Path Toward Successful Introduction of Program Budgeting in 

Korea)’이라는 테마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들은 그 해 

8월의 재정공동워크 과 11월의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공유되고 활용되었다. 특

히 재정 분야의 세계  권 자인 미국 메릴랜드 학의 Allen Schick 교수는 직  

연구에 참여하여 우리의 신  시도가 해외의 실패사례를 되밟지 않도록 지도해 

주었다. 그의 조언은 일부 재정학자와 시스템 문가들이 디지털시스템에 해 미

처 떨치지 못했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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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와 설득, 멀고 긴 여정

“프로그램이 뭔가요?”

2004년 6월부터 갑자기 ‘ 로그램’이라는 말이 재정당국, 조세연구원 등 유  연

구기 을 심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느닷없이 무슨 방송 로그램이냐

고 반문하기도 했지만, 로그램 산체계는 이미 미국·호주· 국 등 OECD 국가에

서 운  인 제도이다. 로그램 산체계는 성과 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과 리 제도를 운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 하에서 추진되는 여러 개의 단 사업을 하나로 묶

은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이민․귀화국이 종 의 13개 사업을 정책  성과 단 의 6개 

로그램으로 개편한 것이 그 라 할 수 있다. 미국 이민·귀화국은 국경순찰, 검사, 

강제집행 등과 같은 개별사업을 ‘국경통제’라는 단일 로그램으로 개편한 바 있다. 

로그램 산제도 도입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이후 디지털기획단은 기획 산처

를 비롯한 각 부처 산담당자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로그램 구조화 지침 등을 마

련하 다. 창기에는 부분이 제도에 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도입의 필요성, 

설정지침의 의도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 기 으며, 

일부는 변화에 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 다. 

그러나 재 추진되고 있는 성과 리제도, Top-Down 

산제도 등 재정 신제도가 보다 효율 으로 운용되

고 정착되기 해서는 제도  개편을 수반한 산체계

의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별도의 홍보자료

를 작성하여 설득작업을 반복한 결과 2005년 들어 변화

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 다. 로그램 산제도가 무엇

인지 알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참고 형태이긴 하지만 

2006년 산(안)을 로그램 체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 산(안)을 

로그램 구조로 공식 용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논란의 상이 제도 도입에

서 제도의 효율  운용으로 진일보하게 된 데 기인한다.

“대한민국 예산체계의 세세항은 중기재정계획 수립·운용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단위로 부적합”(’04.8월, Allen Schick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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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프로그램 예산제도

  프로그램이란 :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묶음을 의미

   *IMF : any suitable and meaningfully integrated group of activities and projects, under 

a single manager, which consume resources to contribute to a specified policy 

objective

   *미국 JFMIP(Joint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Program) : generally defined as 

an organized set of activities directed toward a common purpose or goal, undertaken 

or purposed by an agency in order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호주 : A programme consists of a group of government-mandated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a common strategic or operational objective that can be clearly be linked 

to an outcome statement as articulated in the Appropriation Acts

  프로그램의 기본요소 : ①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 단위일 것, ② 동일류 사업 그룹일 

것, ③ 정부 기능·정책 및 성과와의 관계구조를 가질 것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구조

   

大기능 中기능 1 프로그램 1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4…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4...

中기능 2

中기능 3, 4…

  프로그램의 원가배분 개념

종 전

(인건비/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인건비
기본

사업비

주요

사업1

주요

사업2

주요

사업3

주요

사업4

주요

사업5

주요

사업6

프로그램체계

(인건비+기본경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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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예산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비교

현 행 프로그램 체계

↑
기능 Level

↓

장 분 야

관 부 문

항 조 직

↑
사업 Level

↓

세 항 프로그램

세세항 단위사업(Activity)

세부사업(task)

↑
집행 Level

↓
목(49개) 목(23개)

세 목(102개) 세목(90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가능할까?

IMF 여 가 한창이던 1998년 5월, 앙정부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

입하기로 방침을 정하 다. 행 단식부기· 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환하게 되면 국가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악하고, 모든 회계를 일 된 

기 에 따라 처리하여 재정정책 수립 등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는 취지에서 다. 당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도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효율성  건 성 단지표로 자주 사용되던 시기 다. 

1998년 5월, 재정경제부가 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인 1999년 3월

에는 기획 산 원회에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하 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이

듬해 6월까지 정부회계제도에 한 연구용역을 거쳐 정부회계기  안  개편방

안이 마련되었다. 2000년 2월에는 정부회계기 원회를 구성하여 동 회계기 안 

 개편방안에 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그해 5월 공청회를 거쳐 2003년 4월에 

정부회계법(안)을 입법 고하 다.

지방재정에도 동일한 변화가 일기 시작하 다. 지방재정의 경우 1998년부터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1999년 2월에 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하

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산시스템 연구개발 용역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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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자치단체 회계기  시안을 2001년 3월에 완성하 다. 이 시안은 2002년에 

부천시, 2003년에 서울시 강남구를 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며, 이후 역시와 

라북도 등으로 시범기 을 확 하 다. 이어 2004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  안을 공표하는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하 다. 

수년간의 검토과정과 시범 실시를 거쳐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용되고, 2008년부터는 앙정부에도 용될 정이다. 재정경제부는 디지털 산회

계기획단 발족을 계기로 2003년에 입법 고한 내용에 디지털기획단, 기획 산처, 

감사원 등과의 의 내용을 반 하 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에는 2008년 시행 목

의 국가회계법(안)을 입법 고하 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공공부문에 도입이 가능한가라는 의문과 도입의 효

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산할 우려도 없고 투자자를 모으기 해 기업 공시처럼 재무상

황을 공표할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공공자산의 특성상 평가를 하여 리하기도 어

렵다는 것이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가 회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산부채의 효율 인 리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원론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미국·호주 등 13개 OECD 국가가 이미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고, 

국·호주·뉴질랜드는 산까지 발생주의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에도 도입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과 

일부 공무원의 반발을 겪었다.  제도 도입을 한 공론화 단계부터 법제화 단계와 

시범사업 단계, 면 시행 단계까지 게는 7년에서 많게는 20년이 걸렸다. 따라서 

끈기를 가지고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은 ‘재정 선

진국에서 도입하려고 애쓰는 제도인 만큼 행 회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

정한다면 우리도 극 으로 시도해보고 실에 맞도록 바꿔 보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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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와 복식부가·발생주의 회계제도

  제도의 의의

  -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 : 수입·지출 사실에 기초한 초보적인 장부기록 방식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자산·부채의 변동, 원

가정보까지를 포함한 과학적인 장부관리 방식

  제도의 비교

현금주의·단식부기 발생주의·복식부기

산출회계정보 수입·지출의 단편적 정보
수익·비용, 자산·부채, 원가 등 다양

한 정보

우선가치 통제와 감사 효율성 및 성과평가

정보신뢰성 회계기록 누락 가능 차 조원리를 통한 자기검증 가능

재정위험 관리 현 시점 진단에 국한 중장기 예측·진단 가능

행정부 내부의 이해와 설득 못지않게 국회와 언론을 이해시키는 것도 매우 힘들

고 피곤한 일이었다. 국회 산정책처, 산결산 원회, 운 원회 등에서는 로

그램 산제도 도입 시의 장 과 실효성 등에 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 다. 이

에 디지털기획단은 국회 회기 동안은 물론 시간이 날 때마다 국회의원, 비서 , 입

법조사  등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고, 결 나 상임 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의 추진 필요성과 기 효과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 개편에 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게 되었다. 그나마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온 까닭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스템 개발에 있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기존 재경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정보시스템을 폐지하고 이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작업인데, 재경부 시스템

의 경우 2004년 2월까지 200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토록 거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

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가?” (2005, 심상정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의 질의 중)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대한민국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시행에 맞춰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2005. 정종복 의원, 국회 예결위원회의 질의 중)

2005년도 가을, 2006년도 국회 산안 심의과정에서 디지털 산회계시스템 개발

비 369억 원과 장비임차비용 20여억 원에 한 정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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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몇몇 의원들이 많은 산을 들여 개발한 재경부의 NaFIS를 2003년에 개통하

는데, 2006년까지 4년만 사용한 후 폐기하는 것에 해 문제를 제기하 다. 국민

의 세를 최종 심사하고 리해야 하는 국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문제 제기 다. 

NaFIS를 구축할 때 재정제도 신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순간

이었다. 하지만 이 시 에서 보다 요한 것은 산회계제도를 신하고, 이를 시스

템으로 잘 구 하여 앞으로 20~30년간 복 투자 없이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 것이

었다.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때부터 담당자들은 이미 시스템 변경에 따른 산낭비 논

란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업무재설계  정보 략계획 수립 시에도 

기존 시스템의 활용성에 해 철 히 검토(05.2~9월)하 다. 검토 결과 하드웨어를 

모두 재활용하여 부족한 장비만 증설하고, 업무처리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소

트웨어만 추가 개발하기로 하 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존 시스템 활용방안’을 

통해 디지털시스템 구축에 한 복 투자  산낭비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었다. 

즉,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완 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NaFIS, 

FIMSYS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하기 한 시스템의 

보완·통합작업이었던 것이다.

❙참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성도

3. 본격적인 설계 작업 착수

가능한 많은 통계를 담아라 

지난 시 , 정부는 재정규모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해 왔다. 1992년

까지는 일반회계만을 지표로 했으나 1993년부터는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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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입을 포함시켰다.  2003년부터는 장기계획에 통합재정 지표를 별도로 사용

했으며, 2005년부터는 총지출을 기 으로 정부의 재정활동 규모를 설명하 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지표를 심으로 정부활동 규모를 설명하려는 취지는 좋

았으나 재정통계가 사실상의 국가 기능  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거나 정책수

립을 한 기 통계로서의 신뢰성이 부족한 문제가 두되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

하는 OECD 통계는 차치하더라도, 정부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작성하는 IMF 

기 의 재정통계가 국제 권고기 에 미치지 못한 도 이미 오래 부터 문가들

로부터 지 받아 온 사항이었다.

“재정지표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또한 재정지표들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위

해서도 재정범위는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004, KDI)

기획단은 시스템이 담아낼 재정통계의 범 를 가  국제기 에 맞추어 재설정

하고, 최 한 많은 정보를 포 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 다. 

이를 해 2005년 6월 29일, 국회 산정책처, 한국은행, 감사원, 재정경제부, 기획

산처, 통계청, 재정학자 등 12명으로 이루어진 ‘공공부문분류 원회’를 구성하

다. 그해 9월 14일까지 모두 6차례의 검토회의를 통해 재정통계 작성범  재설정을 

한 기본 틀과 기 을 설정하고, 상기 별 검토를 거쳐 10월 17일 제7차 회의에

서 분류 원회 최종(안)을 마련하 다. 이어 10월 26일에는 KDI에서 동(안)에 한 

공청회를 열어 이해 계자 의견을 수렴하 다. 공청회 결과를 토 로 앙정부의 

경우 약 150여 개의 산하기 과 80여 개의 공기업을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범 에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잠정 결정하 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최  이슈는 융성 기   외국환평형기 을 재

정활동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1986년도 IMF 기 에 의한 종 의 

재정통계 산출방식은 융성 활동을 재정활동에서 배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1년도 IMF 권고기 에는 융성 활동이 통계작성 범 에 포함되었다. 결국 국제

기 의 일반원칙에 따라 통계작성 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질  통제  책임

의 ‘제도단 (Institutional unit)’ 기 을 용하기로 하 다. 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뿐 아니라 정부의 기 운용 성과(수지 등)에 한 책임성  국민의 알권리를 

해서도 통계 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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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형태에 의한 첫 예산서 제출

2004년 말, 기획단은 로그램 산체계 설정 원칙을 마련하여 매뉴얼 형태로 제

시하 다.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각 부처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 로그램 산

체계를 설정하 으며, 기획 산처와 기획단이 이를 체 으로 종합·조정하 다. 이 

과정에서 문화 부와 해양수산부를 시범 부처로 지정하여  부처 동시 도입에 

따른 험부담을 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로그램 산체계 설정 시에  부

처와 1  1로 착 의하 다. 

 부처와의 의를 거쳐 로그램 구조 정부안이 마련되자 2005년 6~7월에 조세

연구원의 검토와 기획단 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쳤으며, 8~9월에는 개편된 산서 체

계에 맞도록  부처가 ’06 로그램 시범 산서를 작성하여 그해 10월에 참고자료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 다. 로그램 산구조는 2006년도에 작성한 ’07 산(안)에 

공식 으로 용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산서는 로그램을 심으로 장기 재

원배분  성과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되었으며, 일반 국민들도 숫자로 

나열된 종 의 산서 신 정부 사업에 한 내용과 성과정보 등이 담긴 산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서 체계의 획기  변화가 온 것이다.

물론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각 부처에서 로그램 산체계 도입을 기존

의 재정개 제도와 함께 피로감만 더하는 성가신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새

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마다 늘 있어 왔던 일이지만, 로그램 산제도와 련해서

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는 일정 자체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정식 산서도 아닌 참고자료 형태의 로그램 산서를 추가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기획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도를 각 부처에 충분

히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부처 스스로 로그램 산체계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것

이 요했다. 이에 기획단은 2005년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로그램 산체계 개

편방안을 각 부처에 집 으로 설명하 다. 2월 3일 부처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 세종로, 과천 등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 다. 그 외에

도 2월 18일 국방부, 3월 11일 교육인 자원부, 3월 15일 해양수산부, 3월 22일 과학

기술부 등 개별 부처별 설명회를 계속해 나갔다.

아울러 각 부처의 로그램 산체계 설정 일정이 2006 회계연도 산편성 일정

과 겹치지 않도록 작업추진 방식을 체계화하 다. 즉, 시범 부처와 문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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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하에 매뉴얼과 안을 사 에 제시함으로써 각 부처가 산편성 일정상 다소 여

유가 있는 시 에 이를 참조하여 로그램 산체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부 내부 못지않게 정당, 국회, 시민단체 등에 한 이해를 구하는 것도 요

하 다. 디지털기획단은 2005년 3월 10일 국회 산결산 원회를 상으로 한 설명

회를 시작으로, 2005년 7월 9일에는 국회 운 원회에서도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KBS스페셜 등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과 시민

단체에도 디지털기획단이 하는 일을 꾸 히 알리고, 학회·공청회·간담회 등을 개최

하여 련 문가들에 한 제도 설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도입되면 정부예산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많은 문제

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한편 로그램 산체계를 총리실이 추진하는 통합 국정평가의 핵심체계로 활용

하기 하여 2005년 8월부터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주재 하에 재정사업  정보

화에 한 통합 국정평가 상을 로그램 산체계상의 사업으로 하기로 총리실과 

의하 다. 한 행정자치부가 2006년부터  부처에 도입한 업무 리시스템을 

로그램 산체계와 연계시키기 한 의를 병행하 으며, 업무 리시스템이 로

그램 산체계를 포 할 수 있도록 조정하 다.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서 결산·재무관리 개선까지

회계분야 제도개편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정부결산체제 개편  

자 ·자산·부채 리제도 개선으로 구분하여 추진하 다.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 

BPR을 통해 업무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세부개선 방안을 마련하 다. 이 과

정에서 작성한 정부회계법안․회계기  수정(안)을 2005년 5월에 계부처에 제시하

고, 칙․지침 안 작성, 계정과목 정비 등을 수행하 다.

한 결산  자 ·자산·부채 리 제도를 로그램 산체계  발생주의 회계제

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 다. 2005년 7월부터 개선방안에 한 계기  

실무 의를 통해 기  간 이견을 조정하 으며, 재정경제부와는 회계·결산  자 ·

자산·부채 리제도 개선방안 반에 하여 의하 다. 조달청과는 계약업무 수행

체계의 일원화(G2B)와 물품 리제도 개선방안에 하여 의하 고, 국세청· 세

청·특허청·정통부·해수부 등 량 징수기 과는 국고  징수 리체계 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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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하 다. 이러한 의내용을 토 로 개선안을 수정․보완하 으며, 2005년 

11월에 계부처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추가로 의하 다. 2006년 상반기까지 진행

된 이 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의견 근이 이루어졌으나 조직· 산 연계 등 일부 

사안에 하여는 이견 조정에 애로가 있었으며, 특히 물품  지   물품수

계획제도 폐지, 국고  징수 리체계 일원화(재정EBPP)를 한 국세 자진납부제도 

개선 등에 한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회계기 · 칙  지침, 지방회계 계정과목과의 일 성 유지, 국유재산·물

품·채권·채무결산제도 폐지  리 황 보고서로의 결산서 환, 재정수입  리 

효율화를 한 징수 리체계 일원화, 일일 정산제도 도입, 통합고지체계 구축 등 기

획단이 개편하고자 하는 추진항목 모두가 련부처  기 과의 의 하에 이루어

져야 할 사항들이어서 갖가지 이슈가 산 해 있었다. 그래서 회계제도 개편과 련

한 내용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한  시간이 필요하 고, 이러한 차요건은 

시스템 개발단계에까지 의가 이어지도록 조정하 다. 기획단이 시스템 개발단계

에서도 이를 별도의 험요인으로 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BPR/ISP를 거쳐 시스템 개발로

2004년 말 마련한 업무 략계획을 토 로 2005년 2월에는 행 업무 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정보화 기획을 하는 BPR/ISP 단계로 돌입하 다. 제시된 구축방향과 

추진 략에 따라 행 업무 로세스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보시

스템으로 구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해서 다. 

2005년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이 작업에서는 행 업무 로세스를 제 로 이해

하고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 다. 이를 토 로 재정제도 신내용들을 담

고 이를 시스템화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기 해서는 각 부처 재정업무 담당자

의 극 인 참여가 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제 은 드러날 때 고칠 수 있

다.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에 한 수요가 제시되지 않으면, 시스템 개발자는 과거의 

개발내용을 새로운 시스템에 그 로 심으려 하기 때문이다.

기획단은 산분야를 심으로 각 부처 사용자들로 구성된 사용자 의체를 구성

하여 처리업무별 로세스를 작성하고 검토하 다. 회계분야 한 정부회계기   

칙에 해 계부처  기 기 과 의를 진행하는 한편, 행 결산 로세스에 

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 다. 참여도를 높이기 해 참여자들에 하여 

신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 를 제공하고, 친 한 계를 유지하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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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마음이 차 

열리기 시작했고, 문제 이나 개선사항

에 한 진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

다.

2005년 9월까지 정보화 설계를 마치

고, 10월에 이르러 마침내 시스템 개발

에 착수하 다. 시스템 기 설계와 상세

설계는 2006년 2월까지 마쳤으며, 향후 3월부터 7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한 후 시험

운 을 통해 미비 을 보완하여 2007년 1월에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다. 

4. 산 너머 산

혼자서는 안 되는 일

2006년 1월, 시스템 개발을 한 황 악  기 설계가 한창 진행되던 때 다. 

2006년까지 유 기 과의 시스템 연계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연계 일정 

등을 확인하기 한 설명회가 1월 6일 세종로청사 별  회의실에서 열렸다. 61개 

기 기 을 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부분의 기 이  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은 NaFIS와 FIMSys만 물리 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채권, 채무, 물품, 국유재산, 지방재정, 국방재정, 기

시스템 등 유 시스템이 시스템 는 정보 측면에서 유기 으로 연계 구조를 가져

야 했다.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해내야 하는 과제 던 것이다. 

부랴부랴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모든 연계기 별 업무 의를 시작하 고, 3월 3

일에는 연계부처·기  설명회를 다시 열어 연계목록과 항목을 제시하 다.  4월 

14일에는 표 코드를 제시하여 기 별로 시스템 구축 시 기 으로 삼도록 하 으

며,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추진상황을 검하고 년  연계 시험할 구체  일

정을 기 별로 의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연계기 들은 디지털시스템에 해 조 씩 이해

하게 되었다. 그동안 수차례의 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해당기 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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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2006년 4월이 되자 기획단은 행 시스템 개발조직을 개발된 시스템의 운   

리조직으로 환하는 작업에 착수하 다. 시스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행 행

정직 업무 심 인력을 시스템 운용을 한 산 인력으로 체하는 등 조직의 변화

가 필요하 기 때문이었다. 이에 기획단은 정보화 기획· 리를 한 공무원 22명, 

시스템 운 을 한 민간 탁 88명 등 총 110여명 규모의 운 단으로 환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시스템 리·운 체계 구축방안’을 내부(안)으로 마련하여 4월 

12일 윤성식 원장에게 보고하 다.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이 기획 산처와 재정

경제부 시스템을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운 단’의 소속 부처는 신 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 다. 

이를 해 정부 신 원회에 김 기 서울  교수, 정진우 인제  교수, 강인재 

북  교수, 김재훈 한국산업  교수로 구성된 소 조정 TF 이 설치되었고, 6월 8일 

1차 검토회의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5차례 회의가 열렸다. 특히 8월 31일에 열린 

5차 회의는 합동토론회 형태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과거 재정경제원에서 한솥

밥을 먹던 재정경제부와 기획 산처 사람들이 디지털시스템의 소  부처를 놓고 논

쟁을 벌 다. 서로 잘 아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해에 따라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지 도 재정경제부와 기획 산처가 시스템 활

용도 등을 놓고 첨 한 논리 결을 하고 있으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된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다

당  계획에서 수정된 일정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시스템 설계를 마

치고, 3월부터 7월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이후 2006년 말까지 테스트  

미비  보완의 과정을 거쳐 2007년에 개통할 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에 

한 문성 보완  시스템 품질보증을 하여 한국 산원 감리 의 상시감리를 병

행하 다.

시스템 개발완료 시한인 7월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

주간 실시한 정기 감리결과가 나왔다. 감리 역별로 미흡 는 보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모두 보통 수 이었고, 로젝

트 리  품질보증은 미흡한 수 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자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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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비상황 등 시스템 통합 인 측면에서도 지속 인 보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 

상태로는 2006년 내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감리 의 평가 다. 

감리결과가 나오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감리결과의 신뢰성에 한 의문에서부

터 당  개발 일정이 무 박했다는 반성론도 일었다.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

다는 질책과 개통 시 을 연기해야 한다는 신 론까지 나왔다. 감리결과를 부정하

고 싶은 참여자들의 당혹감이 그 로 묻어난 것이다.

이제 남은 선택은 개발완료 일정을 2006년 10월에서 7월로 당겨놓았던 것을 원

치시키고 당  일정을 수하는 방법뿐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달이었다. 비록 

해는 지고 있지만, 기획단은 강행군을 결정했다. 8월이 넘어서면서부터 주말근무가 

시작되었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기획단과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자 모

두 시스템 개발일정에 맞추어 비상상황에 버 가는 기 리 응체계에 돌입한 것

이다. 

감리결과에 따라 비상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시스템 개발에 매진한 지 한 달여 

정도가 지난 7월 14일, 기획단은 신임 김병섭 정부 신지방분권 원장에게 업무보

고를 하 다. 시스템 추진배경과 그간의 추진경과, 안사항들을 보고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6월 감리결과에 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감리결과를 보고받은 

김병섭 원장의 요구에 따라 8월 4일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개발한 시스템의 시연회가 열렸다. 시연회 결과는 상당히 우호 이었다. 말로만 듣

던 시스템이 구체 인 모습을 띠고 구 되자 오히려 잘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후 8월 8일 기획 산처 실무자를 상으로 한 산분야 시스템 시연회에서도 큰 

결함이 없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획단은 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

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이 끝난 것은 아니었으며, 비상체제의 강도는 오히려 더 높아

졌다. 다행스러운 것은 몇 달간 시스템을 추가 보완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다

는 것이었다. 아직 목 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을 

찾은 기분이었고, 기획단은 마지막 스퍼트를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시스템 혁신의 경험과 교훈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기획단은 향후 범정부 차원의 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참조

할 수 있는 소 한 경험을 축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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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 으로 향이 큰 정보화사업은 반드시 략  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다. 디지털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업무 략계획(BSP)을 

처음 용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국가 체 재정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그것도 재정제도 신을 수반하여 만든다는 것은 그 구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략 으로 이를 추진했기 때문

이다. 종 처럼 황분석만을 토 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성공을 보장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략계획을 통한 그림과 해외사례에 한 충분한 검토는 미

증유의 과제 추진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포인트이다.

둘째,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감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식 인 감

리가 아니라 문성을 가지고 실질 인 도움을 주는 감리여야 한다. 이는 시스템 개

발자의 집 도를 높여 주고 검사항을 놓치지 않게 함으로써 시스템 개발의 실패 

가능성을 여 다. 기획단은 한국 산원의 상시감리 외에 산 문가에게 시스템 

설계 데이터베이스에 한 별도의 검토를 맡기는 등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한 노

력에 역 을 두었다. 

셋째, 문가와 이해 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은 귀찮

고 성가시지만, 문가와 이해 계자의 참여는 가상의 을 동지로 만드는 길이기

도 한다. 은 항상 문가나 주요 이해 계자 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기획단은 

문가들을 자문 원으로 거 하여 제도  시스템에 한 이해를 시스템 개

발과 병행하 고, 계부처를 사용자 의체에 포함시켜 진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하

다. 2006년 4월 5일 정부 신 원회에서 국정과제를 검하여 보고한 자료에서도 

문가와 련부처의 참여를 히 활성화한 사례로 디지털시스템 구축사업을 들

고 있다.

넷째, 시스템 개발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결과물만 

남는 것이 일반 이지만, 시스템 구축과정은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도 요하다. 기

획단은 2004년 발족부터 2006년 개발 완료까지 

매년 그해 주요 검토물과 보고물, 기록물 등을 

백서형태로 발간함으로써 시스템 탄생의  과

정을 담고자 하 다. 그 결과 최근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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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고위직 공무원과의 토의 현장(’06.9.21)

향상기획단 설치 시에도 기획단 백서가 비과정의 바이블로 활용될 수 있었다.

다섯째, 정보시스템 개발일정과 리방식을 제도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

부의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은 개 1년 단 로 는 기한을 정해 추진하기 때문에 

착수시 에는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갑(甲)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

나 사업기한에 다가갈수록 정부가 을(乙)의 입장으로 바 는 상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사업자보다 발주자가 더 조하고 다 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개

발성과의 평가방식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제3절 수출이 가능한 시스템 명품으로

2007년 1월 1일 베일에 싸 던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이 껍질을 깨고 세상에 모

습을 드러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한 재정 리가 가능해졌다. 아시아 최 로 도입한 로그램 산

체계는 세계은행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나마 랑스가 우리와 동일한 

사상으로 로그램 산제도, 발생주의 회계기반의 정보시스템을 2004년부터 개발

해 오고 있으나 2010년이 되어야 선보일 정이다. 

2006년 9월 21일에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재정 담당자들이 우리

나라 재정운용 신사례를 벤치마킹하기 해 기획단을 방문하 다.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의 사상과 내용, 개발화면을 세계에 처음으로 선 보이는 



- 119 -

❙ 칸막이 식 운영에서 전체 재원을 통합 관리

정부지출, 이른바 나랏돈도 개인 살림과 마찬가지로 통장에 넣어 관리하면 편리하다. 이 때 표적

인 통장이 바로 ‘일반회계’이다. 그런데, 모든 자금을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하면 불편한 경우가 생긴

다. 개인들도 월급통장 하나만 유지하지는 않는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로 통장을 만들어 수입 

중 일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여 생긴 것이 ‘특별회계’이다. (국유

재산관리특별회계 등 21개, ’06년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예산이라는 계획에 함께 담겨 사용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예산 이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기금’이라는 또 다른 나라 통장이 있

다.(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61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통장들이 생겨나거나 없어졌고, 2006년에는 나라살림이 일반회

계 외에 21개의 특별회계 및 61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라살림이 수많은 통장들로 이루

어져 있고, 각 통장들을 관리하는 주체(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가 다르다 보니 몇 가지 문제들이 발

생했다.

첫째, 나라살림이 일반회계 이외에 많은 통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수입재원이 풍부한 특별회

계나 기금에서는 재원이 남고, 그렇지 않은 쪽에선 모자라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되었

다. 

둘째, 회계 및 기금들이 복잡한 구조로 얽혀 회계ㆍ기금 간 역할분담이 불분명해져 살림 운영의 효

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통장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중복되는 통장을 정리하여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크게 3가지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첫째,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입ㆍ전출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라

는 칸막이를 없앴다. 다만 연금·보험성 기금은 장래 지급소요에 비하여 일반국민들의 기여금을 적

립·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전출입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특별회계ㆍ기금 정비방안을 마련ㆍ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상의 과

제로 ‘특별회계·기금정비’를 선정(’03.7)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 윤성식 고려  교수)

자리 다. 20여 분간의 시스템 소개에 이어 진행된 30여 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로그램 산제도,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제도 신과 정보시스템에 한 질문이 

쏟아졌다. 각국의 재정담당 공무원들은 재정제도 신이 시스템으로 구 된다는 것

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정이 끝나 오후 6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발 장을 보았으면 하는 요청이 이어졌다. 300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장을 보여주자 각국의 재정담당자들은 개발인력의 규모와 열기, 특히 

삼성이라는 국제  기업이 만든다는 것에 많은 기 와 신뢰를 보여주었다. 시스템 

수출의 물꼬를 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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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2004년 3월부터 특별회계·기금정비를 추진하였다. 객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주축으로 재정세제전문위원회와 기금존치 평가단(총 26명, 단장 조성일 중앙  교수)을 통해 시안을 만

들었으며(’04.3~8월), 약 1년 동안 공청회, 관계 부처 및 당정 간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다(7개 특별회계, 6

개 기금 정비예정).셋째, 특별회계ㆍ기금정비를 제도화하였다. 기금에만 적용되던 신설 심사 및 통합ㆍ폐지 규정을 특별

회계에도 확  적용하는 내용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담았다.

향후 또 다른 통장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와 같은 노력이 향

후 재정의 투명성과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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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시스템 마련

제1절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이 기획되기까지

어느 나라든 재정운  과정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산편성

이다.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이해 계자의 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치열한 

경합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재정이라는 것이 산편성만 가지고 완결될 수는 

없다. 산편성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실제 재원을 지출할 때 성의 없이 써버린

다면 당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산편성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후 집

행과 최종 결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 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반 

미계 선진국들에서 다. 이들은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 으로 사용되는 것이 

재원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생각을 발 시켜 이른바 ‘성

과 리제도’라는 개념을 고안해 내기 시작했다.

국, 미국, 뉴질랜드 등의 성과 리제도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1998년 국민

의 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세계  조류에 동참하 다. 1998년부터 당시 기획 산

처 정부개 실은 미국의 ‘정부 성과  결과법(GPRA)’을 벤치마킹한 성과주의 산

제도를 도입하 다. 하지만 결과 으로 이 시도는 그다지 성공 이지는 못했다. 여

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으나 선진국에서도 아직 실험 인 제도에 해 무 많은 기

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다. 성과 리제도란 국이나 미국에서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재정운용의 심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러한 상은 지 까지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성과 리제도가 단기간

에 재정운 의 심에 설 수 있을 것 같은 기 를 지니고 있었다. 과도한 기 는 실

망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 경험한 성과주의 산제도는 매우 소 한 것이었다. 이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 실에 목시킨 참여정부의 성과 리제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기획 산처는 성과주의 산제도 도입 경험에 입각하여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성과 리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된다. 참여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난 

2005년, 기획 산처는 우리나라만의 재정 성과 리체계의 모습을 구체화하 고, 이

를 기획 산처 정규 조직에 반 하여 성과 리본부를 발족시키게 된다.

참여정부의 재정성과 리 체계도 여 히 가야 할 길이 멀다. 하지만 이제 ‘이 길

이 맞는 길인가?’ 하는 의구심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담당자들조차 회의를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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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과거의 재정 성과 리의 모습과는 달리 지 은 실에 목되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  이후 선진국에서 시도된 재정 성과 리는 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에 근 한 상태로 운 되고 있다. 1998년 이후 7년간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었

다. 하지만 이 시행착오는 재정 성과 리에 한 한 세계 으로 가장 짧았던 시행착

오 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재정당국의 해묵은 숙제인 성과 리를 우리나라가 맨 

앞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1. 성과관리제도는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성과 리제도의 좌 과 성공을 살펴보기 에 먼  성과 리란 무엇인

지, 특히 국가재정에 있어서 이것이 왜 요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과 리제도의 기본정신을 가장 압축 으로 표 할 수 있는 문구는 ‘자율과 책

임’일 것이다. 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부처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신, 

그 성과에 한 평가결과를 환류(還流)하는 것이 재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성과

리제도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기존의 재정운용 방식 하에서는 투입단계에서의 통제 때문에 사업담당자들의 자

율성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에 한 책임의식도 부족하 다. 따라서 

사업시행 후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사업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내기가 쉽

지 않았다. 

시험을 앞두고 참고서를 사기 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는 학생을 생각해 보

자. 성과 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자신이  용돈을 

정말 참고서를 사는 데 썼는지에 많은 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가장 큰 

심사는 자녀의 성 이다. 참고서를 사라고 용돈을 주는 것도 결국 자녀가 그 참고

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 을 올리기를 기 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합리 인 부모라면 참고서를 사고 받아온 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신경을 쓰

기보다는 며칠 뒤에 있을 시험 성 이 보다 얼마나 향상 는지 검하여 잘 했을 

경우 용돈을 더 올려주거나 다른 상을  것이다.

의 사례에서 학생과 부모는 각각 정부와 국민(국회)에 응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님이 학생에게 용돈을 주듯이 국민은 그 표기 인 국회를 통해 정부

에 재원을 배분하고 정부 각 부처는 이 돈을 받아서 여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성

과 리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 을 통해 과연 어떠한 혜택을 얼마나 얻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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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보다 많은 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는 돈을 어떻게 써야 국민

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해 더욱 고민하도록 하는 도구인 것이다.

산편성 등 투입단계에서의 검토 주로 운 되던 기존의 재정운  방식 하에서

는 받은 산은 일단 다 쓰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월 략(dominant 

strategy)이었다.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는 수많은 정부사업들의 성과보다

는 자신들이 정해  로 돈이 쓰 는지에 더 많은 심을 가졌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골목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국민의 세 을 

통해 운 되는 정부의 요한 일 의 하나이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에게 ‘환경미화

원의 인건비로 얼마나 쓰 는가?’라는 문제가 동네 골목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에 

한 문제보다 더 요할 수 있을까? 성과 리제도에 한 이해가 부족했던 과거에

는 무나도 상식 인 이러한 문제에 해 특별히 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정

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표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심을 가지는 것이 정부를 

통제하는 데 보다 유리했고, 사업 추진주체인 정부도 이러한 국회의 요구에 부응할 

뿐 국민의 궁극 인 심사에는 짐짓 을 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하

고 국민도 변했다. 더 이상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재정을 운 하다가는 돈은 돈 로 

낭비하고 국민들에게 욕만 먹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웰빙(well-being)시 를 사는 요즘 사람들은 건강문제에 특히 심을 갖는다. 과

거와 같이 당장의 먹고사는 일에만 해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등한시하

던 행태에서 벗어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에 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해지기 해서는 평소 꾸 한 운동과 생활습  개선을 통해 건강

리를 생활화해야 하고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도 받아야 한다. 정부도 새로운 시

를 맞아 기존의 습 인 행태를 벗어 던지고 지속 인 건강 리를 통해 튼튼하고 

건강한 정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2. 국민의 정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공과

성과 리의 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당시 

기획 산처 정부개 실을 심으로 1999년 1월 ‘성과주의 산제도 도입 추진계획’

을 마련하고, 성과주의 산제도 도입에 착수하 다. 성과주의 산제도 시행 기

에는 제도의 실효성에 한 의문이 일선 부처뿐 아니라 기획 산 원회1) 내부에서

도 있었으므로 제도 시행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근법을 취했다. 그 결과가 시범사

1) 기획 산처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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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었다.

우선 2000년도 산편성지침에 시범사업 추진방침을 시달(’99.3)하고, 그해 5월 16

개 시범기 을 선정하여 2000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 다. 기획 산 원

회는 성과계획서 기재사항별로 지침 수 여부와 질  수 (성과지표의 합성 등)

을 기 으로 성과계획서를 검토하 고, 모범사례를 발굴· 함으로써 각 앙 서

로의 확산을 도모하 다. 한 성과계획서 제출과 더불어 시범사업 상 앙 서

는 2000년도 결산시 에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기술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 다. 이후 시범기 을 지속 으로 확 하여 2001년도에는 39개 기 이 성과계

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른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 약사(略史)

 ○ 28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상 

    - 2000년 16개 → 2001년 28개로 확  

 ○ 시범사업기관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39개 기관 2000년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01.11)
 ○ 2000년 기준 16개 시범기관에 한 평가 실시 

    - 성과보고서와 계획서 간의 일관성, 개략적인 기술적 지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적합 및 타당성 평가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 산제도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소수 부처의 실·국을 상으로 한 시범사업의 한계로 인해 각 부처의 고  

의사결정자들의 심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제도의 추진 동력을 지속시키기가 

어려웠다.

둘째, 성과주의 산제도는 기본 으로 정부활동에 한 성과 리제도로서의 성

격을 지니고 있었고,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산심의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행 산제도를 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셋째,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주의 산제도는 미국의 정부성과 

 결과법을 벤치마킹한 제도로서 기본 으로 유사한 면이 있음에도 양 제도의 연

계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여 복평가의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성과주의 산제도는 국민의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그 역

할을 마감하 다. 그러다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 이르러 시범사업을 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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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 상을 주요 재정사업에 한정한 재정성과 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기에 이

르 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에 따른 성과계획서 필수기재사항

 ○ 시범사업 상조직 개요 : 조직·인력·예산(’99) 현황

 ○ 시범사업 상조직의 전략목표

 ○ 시범사업 상조직의 중간목표

 ○ 시범사업 상조직의 성과목표

 ○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성과지표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 성과지표의 검증방법

 ○ 성과목표별 예산(2000년)

❙ 참고 : 용어정리

용 어 개 념

성과관리제도

(Performance Management)

공공부문의 성과를 관리하는 모든 제도를 총괄하는 개념으로서 재정, 인사, 조

직의 성과관리를 포괄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성과정보와 예산의 직

접적인 연계보다는 간접적인 연계를 강조하여 Performance-based 

Budgeting, Performance-informed Budget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2000-2002년에 기획예산처가 국민의 정부 하에서 시행한 시범사업 명칭이기

도 하다.

재정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2003년부터 기획예산

처에서 추진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지칭한다.

용 어 개 념

성과목표관리제도
2003~2005년 사이에 시행되던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명칭을 변경하여 2006

년부터 성과목표관리제도로 지칭하였다.

성과관리 예산제도

재정사업의 성과 정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또 다른 

명칭으로 성과정보와 예산의 간접적인 연계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3. 새로운 돌파구 : 참여정부 재정성과관리체계의 비전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한 성과주의 산제도는 시 를 앞선 것이었지만, 지나친 

기 로 인해 난 에 빠지게 되었다. 이 난 의 시 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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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었다. 

기획 산처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성과주의 산제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기획 산처는 2003년 1월의 통령직인

수  보고와 그해 3월 기획 산처 200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성과주의 산제도를 

새로이 고쳐 한국형 재정 성과 리체계 구축에 착수하기로 방향을 정하 다. 기획

산처가 처음 시도한 것은 과거 5년간 시행해 온 성과주의 산제도를 재정에 특

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일이었다. 먼  선 시행기 (22개)을 선정(’03. 5월)하여 

주요 재정사업  30% 사업에 한 성과목표  지표체계를 개발(’03. 12월)하는 등 

참여정부 1년차인 2003년에는 개량  시도에 매진하 다.

하지만 2004년이 시작되면서 목표와 지표만으로는 재정운용에 목시키기 어렵

다는 인식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성과 목표와 지표의 측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재처럼 수없이 많은 성과목표와 지표를 유지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성과목표  지표 제도는 핵심 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주로 운 하되, 재정운용과의 연계를 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 다. 재정의 성과 리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제도 간

의 역할 분담을 통해 완수될 수 있다는 을 처음 인식한 시 이었다. 

그 후 기획 산처는 실 으로 수행이 가능하면서 재정사업의 성과를 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 다. 수많은 내부 토론을 거쳐 결국 기획 산처는 한

국형 다단계 재정 성과 리의 비 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비 은 하나의 성과 리

제도만을 생각했던 그간의 모델에 비해 많은 공감을 얻었고, 결국 기획 산처의 재

정 성과 리체계의 그림이 되었다. 

❙ 재정 성과관리 기본체계

 * 성과목표ㆍ지표관리

 (전략목표-성과목표-사업·정책)
-

 Performance Monitoring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일상적

건강관리

⇓
 * 재정사업 자율평가 : K-PART

 (매년 전체사업의 1/3, 3년 주기 평가)
-

 Program Review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

정기건강

검진

⇓
 * 재정사업 심층평가

 (외부평가전문가의 심층분석, 안제시)
-

 Program Evaluation

 (사업별 심층평가)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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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받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체형은 보기에도 좋아야 할 뿐 아니라 속도 알차야 한다.

현재 선진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자국 정부사업의 건강관리 프로그

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 답변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국가 별로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① 
Performance Monitoring, ② Program Review, ③ Program Evaluation의 3가지 틀로 구성되고, 이

는 각각 ① 일상적 건강관리, ② 정기건강 검진, ③ 정밀검사로 비유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틀 중 어

느 부분에 재정당국의 역량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국가 별로 특화된 성과관리제도를 구축하게 되는 것

이다.

제2절 성과목표 달성의 측정을 위한 기반 : 성과목표관리제도

건강한 삶을 살기 해서는 먼  생활습 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한 것은 개선된 생활습 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는 것은 1년 뒤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 여부는 폐활량의 증가나 윤기 있는 피부 등 여러 지표(indicator)를 통

해 확인(측정)할 수 있다. 정부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각 사업주체들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것인가에 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지속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

어야 비로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성과목표 리제도는 재정성과 리체계에서 가장 상 의 포  모니터링 장치로

서의 치를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연 은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한 성과주

의 산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과목표 리제도가 발 해 온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관리제도의 도입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주의 산제도는 기  체를 상으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만들고, 이를 심으로 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  체를 상으

로 하다 보니 정작 재정사업과의 연계 고리가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참여정부의 새로운 재정 성과 리제도는 재정사업에 

보다 을 맞추는 데 주안 을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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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이르러 기존 성과주의 산제도의 시범사업을 폐기하고, 주요 재정사

업에 한정한 ‘재정사업 성과 리제도’를 참여정부 4  재정 신 과제의 하나로 추

진하게 되었다. 이는 Top-Down 제도 도입으로 각 부처의 산편성 자율권이 크게 

확 되고, 기획 산처의 사  심사기능이 폭 축소됨에 따른 것이다. 즉, 부처의 

자율권이 확 되면서 산집행의 사후 평가를 통해 부처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4년 3월경 이 제도를 용할 부처와 사업을 단계별로 확 하고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큰 주요사업을 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 리제도 정부방

침  추진방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시행지침을 통보하 다(’04. 4). 

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처의 원활한 업무추진 지원을 해 각 부처를 

상으로 성과 리제도에 한 설명회를 개최하 고(’04. 5), 해외 사례에 한 자문을 

해 세계은행과 컨퍼런스  워크 을 개최하 다(’04. 7. 10). 그리고 서울  정용

덕 교수 외 10인의 민간 문가로 ‘ 앙성과 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향후 성과 리

제도의 발 방안에 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 다. 

2004년에는 선(先) 시행기 2)들이 성과목표·지표체계가 개발된 30% 재정사업에 

하여 ‘2005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04. 5)하 고, 나머지 재정사업에 한 성과

목표와 지표체계를 개발하 다.  노동부, 여성부 등 4개 성과 리 상기 3)이 추

가로 선정되어 주요 재정사업의 30%에 한 성과지표를 개발(’05. 2)하 다. 성과지

표 개발을 해 18개 부처의 2004년과 2005년 산에 각각 20억 원과 18억 원을 반

하 으며, 각 부처는 이 재원으로 성과지표 개발을 한 연구용역을 실시하 다. 

2005년도에는 22개 선 시행기 이 모든 주요 재정사업에 하여 ‘2006년도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 으며, 4개의 추가 상기 은 나머지 주요 재정사업에 하여 성

과목표  지표체계를 개발하 다. 한편 기획 산처 성과 리본부는 성과 리제도

을 심으로 26개 부처의 2006년도 성과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송부하여 차후 성과목표체계의 재정립과 한 성과지표 설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

다(’05. 11).

이와 같이 시행지침에 따라 운 되어 오던 성과목표 리제도는 2006년 9월 ‘국가

재정법’에 운  근거를 마련하여 법  안정성을 확보하 을 뿐 아니라, 상 부처도 

2) 교육부,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문화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

부, 홍보처, 보훈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조달청, 경찰청, 해경청, 기상청, 통계청

3) 노동부, 여성부, 문화재청, 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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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6개 부처에서 모든 부처(기 리 주체 포함)로 확  시행하게 되었다. 성과

목표  지표 개발, 성과목표치 설정 등을 통해 공무원들은 민간 기업처럼 사업 목

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

다. 그러나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정보 획득의 본질  한계로 인해 산과의 연계에

는 여 히 어려움이 있었다. 

❙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재정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

전에 설정하고 재정사업의 집행 후 지표의 실적과 목표치를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환

류하는 제도이다. 

성과목표관리는 ‘예산편성-집행-결산’의 예산주기와 같이 3년의 주기로서 ‘성과계획서 작성-당해

년도 사업집행-성과보고서 작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Y-1)년도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Y년도에 재정을 집행하여 (Y+1)년도에 집행결과를 성과보

고서로 작성하게 된다. 

성과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부처의 임무(Mission)로부터 시작해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순으로 작성된다. 부처의 임무는 법이 정한 부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임무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라고 할 수 있다. 전략목표는 부처의 목표·가치·
기능 등을 포함하는 기관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 정책방향을 의미하며, 주로 

실·국 단위의 목표와 부합되는 경우가 많다.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 주요 재정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수의 구체적인 목표이며 전략목표보다는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임무의 분석 또는 

사업의 검토로부터 목표를 도출한다. 성과목표가 포괄하는 사업의 범위는 동일한 지표에 의해 성과목

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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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관리제도 추진현황

□ ’03년도 추진현황

  ㅇ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00~’02)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 관리제도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제도의 기본골격 

설계(3월)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실시 개요>

ㅇ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시범사업 추진방침 시달 (’99. 3)
ㅇ 16개 기관 2000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00. 3)
ㅇ 28개 기관 2001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01. 6)
ㅇ 39개 기관 2000년도 성과보고서·2002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01. 11)

  ㅇ 선 시행기관(22개)을 선정(5월)하여 주요 재정사업 중 30% 사업에 한 성과목표 및 지표체

계 개발(12월)

    ※ 선 시행기관 : 건교부, 해양부, 농림부,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문광부, 복지부, 교

육부, 외교부, 행자부, 홍보처, 보훈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조달청, 경찰청, 해경청, 기

상청, 통계청

□ ’04년도 추진현황

  ㅇ 선 시행기관은 30% 사업에 한 ‘05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5월)

  ㅇ 4개 신규 상기관(노동부·여성부·중기청·문화재청) 선정

□ ’05년 추진계획

  ㅇ 22개 선 시행기관의 70% 사업과 4개 신규 상기관의 30% 사업에 한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ㅇ 200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 선 시행기관(22개) : 성과관리 상 재정사업의 100%

     ▪ 신규 상기관(4개) : 성과관리 상 재정사업의 30%

     ※ 기획예산처는 ’06년도 성과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

가 등에 활용

2. 제도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교육 강화

1998년에 시작된 성과주의 산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 으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제도에 

한 이해  심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에 성과 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역 을 둔 부분  하나가 공무원들의 이해와 심을 이끌

어내기 한 성과 리교육의 강화 다. 아무리 제도 자체가 훌륭하다 해도 결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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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운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과 리에 한 이해가 제도 운

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건이었던 것이다.

2003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된 성과 리제도 세미나를 시작으로, 앙

부처 공무원들을 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본격 으로 개되었다. 교육을 주 하는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는 사 에 커리큘럼 구성  교재 개발을 해 미국의 성

과 리 문교육기 (Performance Institute 등)을 탐방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최

로 시작되는 성과 리교육의 문교육기 으로 거듭나기 한 노력을 기울 다. 

그러나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

들도 ‘귀찮은 업무가  하나 늘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 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당신은 성과 리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 ‘아니

오’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분 기는 2005년 하반기를 거치면서 조 씩 

개선되기 시작하 다. 성과 리제도를 총  운 하고 있는 기획 산처 성과 리본

부 성과 리제도 에서는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생각해 냈다. 이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부처를 방

문하여 교육하는 순회교육이 시작되었다. 성과 리제도 의 모든 직원들이 화문, 

과천, 을 거의 매일 찾아가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이들은 불과 한 달여 만에 

600여 명의 앙부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 인 성과뿐만 아

니라 질 인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 공무원들의 인식도  바 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0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순회교육을 실시하 다. 

한국조세연구원도 커리큘럼을 면 개편하여 토론  실습 주의 교육을 실시하

고, 수강자의 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등 수강생들의 참여도를 높

이기 해 지속 인 노력을 기울 다. ‘공 자 주의 사고방식에서 수요자 심 사

고로의 변화’라는 성과 리제도의 기본원칙이 교육활동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

인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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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산과 성과와의 연계강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앞서 상술한 성과목표 리제도는 기본 으로 일상 인 건강 리 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규칙 으로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겠지만 그것만으로 질병의 험

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신하기 해서는 일종의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재정운용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정기검진에 해당

한다. 이는 다단계 재정 성과 리체계의 개념을 이끌어낸 첫 제도 다. 이 제도가 

있기 까지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만 성과 리를 완수하려는 생각이 강했다. 그 

결과 하나의 제도에 무 많은 부하가 걸려 결국 좌 되곤 했다. 기획 산처는 참여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제도에 주목했

다. 시행된 지 비록 1년에 불과했지만, 하나의 성과 리제도에만 집착하던 그간의 

시각에 요한 시사 을 던져주었다. 자율평가제도는 미국의 PART제도를 벤치마

킹했다. 하지만 기획 산처는 이 제도의 시사 만을 받아들여 재정사업 자율평가제

도를 필두로 다단계 재정성과 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

2003년에 시작된 성과목표 리제도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성과 심의 재정운용을 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

다. 산편성에는 사업계획, 집행과정, 사업효과 등에 한 종합 인 성과정보가 필

요하다. 따라서 몇 개의 성과지표만으로는 성과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재정운용 과정에 피드백이 가능한 성과 리 기법이 필요했다. 특히 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제도) 도입 등 2004년부터 4  재정 신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실하 다. 즉, 각 부처별 지출한도액이 설정되었지만 산편성

의 체계 인 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한 장치

도 필요하 던 것이다.  국무조정실을 심으로 정부의 업무를 종합평가할 수 있

는 평가제도(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재정분야의 성과를 측정하

기 한 평가모델이 필요하 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04년 기획 산처 재정기획실(  재정 략실)을 심으로 

성과 리제도 발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 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과를 종합 으

로 검하고, 그 결과를 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 산 간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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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으로 연구되었다. 

2004년 10월 기획 산처는 장  주재 하에 ‘재정사업 성과 리제도 발 방안’을 

주제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 다(’04. 10). 토론회 결과 성과 리 정착을 해서는 

재정사업별 성과를 검할 수 있는 구체 인 평가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

아졌고, 이에 따라 개별사업평가 제도를 마련키로 하 다. 

2005년 11월 성과관리본부는 ‘재정

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추진현황과 

발전현황’이라는 주제로 관계 전문

가 및 전 부처 국·과장급 공무원

들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재정기획실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모델을 만들기 해 국내외의 각종 평가시스

템과 사례를 조사하고, 문연구기 의 연구결과를 극 활용하 다. 한국개발연구

원(KDI)과 세계은행이 ‘성과 리제도 발 방안’을 공동 연구하 고, 한국조세연구

원은 미국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연구하 다. 이와 함께 미국 

OMB( 리 산처)에 한 지조사도 실시하 다. 그 결과 부분의 주요 선진국들

은 고유의 여건에 따라 조 씩 다른 제도를 운 하고 있었으나 공통 으로 성과목

표와 지표를 개발하고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 리에 극 노력하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각국의 제도 에서 우리가 여겨본 것은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법에 의하여 성과목표  지표를 개발하고, PART라는 평가기법을 사용

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미국의 제도 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재정사업 성과 리제

도를 도입할 당시 성과목표  지표 개발과 련하여 미국의 GPRA 체계를 상당부

분 참조하 기 때문에 평가방식도 PART가 상당히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미국이 동 평가결과를 산편성에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의 요구에 상당히 부합하 다. 

미국의 PART제도는 GPRA를 통해 개발한 성과목표  지표의 달성도를 측정하

고 사업계획, 사업집행 단계 등을 추가 으로 검하여 성과를 종합 으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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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 한국조세연구원도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는 미국의 PART와 같은 제

도가 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동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이에 기획 산처는 성과 리의 보완  확  차원에서 재정기획실 내에 

재정기획총 심의 을 단장으로 하는 성과 리제도발 기획단을 조직하 다. 이 기

획단에는 기획 산처에서 성과 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산편성  집행 경험이 

있는 실무자, 사업평가 경험이 있는 실무자, 한국조세연구원의 성과 리 연구원 등

이 참여하 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집 으로 평가 제도를 연구하여 

행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미국 PART 제도가 여러 측면에서 우수하 으나 우리나라의 재정운  련 제도

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로 차용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합

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미국 제도보다 우수한 제도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때문에 기획단은 엄청난 노력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만

들게 되었다. 

우선 성과 리제도발 기획단은 약 2개월간에 거쳐 자체 평가모델 안을 마련

하 다. 평가항목과 기  마련 등 모델 작성과정에서는 우리의 실에 용이 가능

한가를 우선하여 평가모델 샘 을 만들어 보완해 나갔다. 한 재정사업에 한 

문 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실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모델에 반 하

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기획 산처 내부에서 평가모델을 확정한 후 각 부처 직원

들을 상 로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 다(’05. 3). 성과 리 문가로 구성

된 성과 리자문단에도 내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 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부처는 성과 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에는 부정 이었다. 기존의 성과 리  정부업무평가 등과 복되고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된다는 이 주된 이유 다. 일부 부처에서는 

평가제도 도입은 찬성하지만, 시범평가 등을 거쳐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 다. 

이에 기획 산처는 수차례의 업무 의  설명회를 통해 부처를 극 설득하 다.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성과목표 리제도를 바탕으로 구체 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는 을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 다.  기존 평가와의 복문제는 통합정부업

무평가 체계의 구축으로 더 이상 복되지 않는다는 을 설명하 다. 한편 평가에 

따른 부처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해 매년 모든 사업을 평가 상으로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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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년 주기로 1년에 체사업의 1/3만을 평가하기로 하 다.  평가 시기는 이미 

2003년부터 성과목표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 으므로, 성과 리제

도의 조기 정착을 하여 2005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것으로 부처와 합의하 다.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획 산처는 통령이 주재하고 각 부처 장 이 참석

하는 2005년 제2차 정부 신 원회(’05. 4)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통한 성

과 리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시행하 다.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요

ㅇ 도입배경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ㅇ 주요내용 : 공통 질문(15개)과 사업유형별 질문으로 사업성과 점검

   ▪ 기획예산처가 질문과 답변기준 등 평가지침을 미리 제시

   ▪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평가(3년 주기)

   ▪ 기획예산처가 자율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에 활용

ㅇ 기 효과 : 성과중심 재정운용, 투명한 재정운용, 효율적 사업추진

ㅇ 추진절차 : 지침 통보(1월) → 부처 자율평가(2~3월) → 기획예산처 검토 및 평가결과 확정

(4~6월)

❙ 재정사업 자율평가 문항 및 배점

< 15개 공통 질문 > (가중치)

계획
(3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3.75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3.75

 1-3. 다른 사업과 중복ㆍ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3.75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3.75

성과
계획
(15)

 1-5.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1-6.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5.0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집행
(20)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0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0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0

성과
(50)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0.0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10.0

 3-4.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및 예산자율편성에 활용하였는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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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렁이는 종합청사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4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부처별 자체 평가를 실시

하 고, 7~9월간 기획 산처에서 확인과 검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획 산처는 부처 직원을 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실시

하 고, 한국조세연구원에 정기 인 교육 로그램을 개설하여 부처의 평가 작업을 

지원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첫해에는 부처의 이해가 부족하여 자체평가 보고서의 내

용이 다소 부실하 다. 이를 보완하기 해 부처와의 의를 당  1회에서 3회로 확

하 다. 기획 산처의 확인  검 과정에서는 사업에 한 문성이 있는 재정

기획단과 성과 리본부, 성과 리자문단, 한국조세연구원 등 련 인력을 최 한 

활용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 성을 높이고자 노력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도 도입 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첫째, 재정당국이 성과와 산을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 평가결과를 세

출 산 구조조정에 극 활용하 다. 산편성 시 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해서 2006년 산을 원칙 으로 년 비 10% 이상을 삭감하 다. 

<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활용 현황 >

(단  : 개, 조원)

사업 수
05 예산

(A)
06 예산

(B)

증 감

(B-A) %

계 555 35.0 35.8 0.8 2.4

 우수 28 1.6 2.2 0.7 44.1

 다소 우수 100 8.3 9.6 1.3 15.6 

 보통 340 21.7 21.0 △0.7 △3.2 

 미흡 87 3.4 3.0 △0.4 △13.5

둘째, 각 부처에 재정사업 성과 리  효율 인 자율 산 편성을 한 수단을 

제공하 다. 각 부처는 기획 산처가 제시한 자율평가지침에 따라 체계 으로 사업

을 평가하여 부처 산편성에 활용하고, 사업 효율화를 한 제도개선에도 반 하

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자  성과 리자문단은 성과 리의 내실화와 효율 인 

산편성을 해 동 제도가 유용하며, 특히 총액배분 자율 산편성 제도가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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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첫해에는 시범 인 운 에 그칠 것이라는 상을 깨고, 자율평가제도

가 성과와 산의 연계를 한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는 ‘몇 년 시행하다가 그만두겠지’라는 식의 소극 이고 회피 인 자세에서 벗어나 

극 으로 성과 리에 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부처는 각 부처

의 특징을 반 한 자율평가서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 하 고,  어떤 부처는 

내부평가시스템에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극 으로 활용하 다. 찻잔 속의 태

풍으로 그칠 것이라는 일부 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킨 채, 자율평가는 도입 2년

이 지난 지  공무원들의 고정 념을 조 씩 바꾸어 가고 있다.

☞ (농림부) 당초 별도의 평가 조직이 있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자체를 반 하였으나 ’06년
부터는 내부평가 시스템에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활용

☞ (건교부) 당초 자율평가에 무관심하였으나, 장·차관 등이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상황에 관심을 

보인 이후, 평가자료 보완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적극 참여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적용 

방법 등에 하여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05.9) 

☞ (정통부) 재정혁신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학습하고, 발표회 등을 개최

(’05.9)

☞ (해경청)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를 자체 혁신과제로 추진하여, 재정혁신 포럼(기획예산처 주관, 관

계부처 참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05.8)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면 한 검토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되었으며, 일부 미흡한 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름 로 의도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 과정에서는 과연 이 제도를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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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신문>에 실린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관련 기사(2006년 6월)

 이제 자율평가제도는 그 결과에 따라 부처에 ‘영광’을 가져다 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 기획 산처 성과 리본부  재정기획단이 삼 일

체가 되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부처의 사업담당자

들은 자율평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한 거부감이 강했다. 특히 결과

지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이 제도의 기본설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

았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2005년도 자율평가 결과에 한 확인  검 과정에서는 

부처가 제시한 지표의 정성 여부를 두고 기획 산처 성과 리본부와 각 부처 재

정사업 담당자가 격돌하 다. 특히 수백 개의 사업에 해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성

과 리본부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논리로 무장한 각 부처 사업담당자들을 설

득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작업이었다. 건은 성과지표의 설정 문제 다. 이 은 

미국의 PART 운 과정에서도 나타났던 문제 다. 성과 리제도를 운 하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목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고, 사업주체는 결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에 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격론을 벌이고, 서로 합의 을 

찾는 과정은 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하나의 큰 장애물은 기획 산처 재정기획단의 조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특히 2005년 자율평가는 6~8월 사이에 진행되어 산편성으로 코 뜰 새 없이 바

쁜 재정기획단의 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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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각 재정사업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정기획

단의 식견이 실했던 당시에는 섭섭하고 아쉬운 감정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

다. 자율평가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진입한 지 에 와서 생각해 보면 옥동자

를 낳기 한 산고 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05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2006년 평가부터는 기획단의 조를 원만히 이끌

어내기 해 평가 시기를 조정하 으며, 평가의 질을 높이기 해 국회 심의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등에 한 면 한 사 검토 작업도 벌 다. 한 성과지표를 설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주기 해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연구진과 합동으로 개발 

에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관리

본부 성과관리제도팀의 사무관 

및 연구원들이 약 600여 개의 사

업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사진은 담당자 한 사

람이 검토했던 자료의 일부).

3. 부처와 함께 하는 제도개선

도입 첫해, 각 부처의 조하에 나름 로 제도 정착에 성공하여 평가결과를 세출

산 구조조정에 활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각 부처 직원 등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소 문제가 지 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기획 산처는 2005년 평가를 마친 후 성과 리본부  재정기획단, 각 부처, 한국

조세연구원, 학교수 등 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평가 제도발  TF’를 3개월간

(10월~12월) 운 하여 평가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이 과정에서 기획 산처 

내부는 물론 각 부처와 성과 리자문단의 의견 수렴을 병행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

굴에 극 으로 반 하 다. 이 과정에서 도출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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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 사업 평가의 방식을 자율평가 방식으로 통합하고 일원화하 다. 기

사업의 경우 자율평가 외에 별도로 기 운용 평가가 존재하여 평가가 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평가방식을 자율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부담을 경

감하 다. 

둘째, 이미 평가한 사업에 한 재평가 제도를 신설하 다. 이는 자율평가가 3년

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보통’ 이하의 등 을 받은 사업의 경우 향후 2년간 지속

으로 산편성 과정에서 불리한 향을 받게 되므로 성과 정보상의 요한 변동

이 있는 경우 3년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 에서도 다시 평가를 받아 상향된 등

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F학 을 받은 학생에게 재수강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셋째, 자율평가의 활용 폭을 넓  단순히 평가결과를 산편성에 반 하는 것만

이 아니라 사업의 문제 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토록 유도하 다. 

넷째, 일부 평가항목  기 은 표 이 애매모호하여 용이 어렵다는 일부 지

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 다. 

지난 6월에는 보완한 2006년도 자율평가를 완료하 으며, 그 결과를 산편성에 

반 하 다. 2006년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 으로 10% 이상 2007년도 산

을 삭감하 다.  성과가 객 으로 입증되지 못한 사업은 원칙 으로 산을 증

액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 다.

한편 평가결과를 국회에도 제출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고, 인터넷 등을 통해 외 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는 동시에 부처로 하여  재정사업에 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7

년부터는 통합정부업무평가의 재정부문 평가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어 사업이 보다 

효율 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 된다.

제4절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원한다면: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정기 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꾸 히 건강 리를 한다면 건강한 삶을 한 기본

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특정 부 에 혹이 발견

되었다면 암으로 발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단하기 해 정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제거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가 바로 정

진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자율평가 등을 통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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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가 악된 사업들에 한 정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의 원인을 악하고, 근본

인 치료법  그 방책을 알려주는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1.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도입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재정 성과 리체계가 수립되기 이 부터 존재해 왔다. 

이는 성과 리제도가 거론되기 부터 재정당국이 수행해 오던 고유 역할  하나

이며, 그동안 기획 산처도 산 리국을 통해 100  사업 검 등 주요 이슈와 사

업에 한 심층평가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재정 성과 리와 어

떠한 연 을 지닐 수 있는지에 한 생각은 부족했다. 하지만 2004년 다단계 재정 

성과 리체계에 을 뜨면서 비로소 심층평가가 재정 성과 리체계의 한 축을 담당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각 개별사업에 한 평가를 재정 성과 리라는 큰 틀 속에서 독립 인 재정당국

의 업무로 보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이었다. 이때 재정운용 과

정에서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평가하기 해 시작한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가 그 계기 다. 당시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기획 산

처 재정기획실 재정분석과 주도로 재정 성과 리의 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행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는 2003년 3월 재정·세제 개  로드맵의 과제인 ‘성

과 심의 재정운용시스템 도입’의 일부로 반 되었으며, ‘2004년 산안 편성지침 

 기 ’에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 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재정사업 성과평가 추

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인 평가에 착수했다. 성과평가 추진방식은 2~3개월의 단

기평가 방식으로 확정하 으며, 내부심의 등을 거쳐 최종 12개 과제를 선정하 다. 

범 한 자료 수집과 문 인 평가가 필요한 4개 과제는 외부 문기 에서 연구

용역으로 수행하 다. 성과평가 결과는 부처 의를 거친 후 산·기  편성 시 활

용하 으며, 언론에도 보도하여 국민  심을 유도하 다.

2004년에는 시행 첫해의 운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제기된 문제 을 개선하 다. 

평가의 객 성과 문성을 제고하기 해 외부 연구용역을 확 하 으며, 과제를 8

개로 축소하여 평가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다.  평가결과를 산·기  편

성과정에 활용하고, 평가결과  재정운용 활용내용을 언론에도 알렸다.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개별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의 석이 되었지

만, 운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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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업평가의 목 과 방식 등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심층 인 분석과 평가

보다는 안  문제 ,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수 에 치 하 다. 즉, 기획 산처 

평가 리자, 부처 계자  연구진 등은 단순한 산삭감  미시 인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업평가의 주요 목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당해 사업을 원 에서 

분석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한 

근원 인 문제의식 없이 평가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수행

된 사업결과는 부분 단순 제도개선  산삭감에 불과했고 사업의 폐지라든지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의 강력한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다. 

둘째, 평가체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단가로 인해 상

으로 비용을 게 들여 많은 사업을 평가하려는 데 치 하 으며, 그나마 평균 

2개월 내외의 짧은 평가로 인해 평가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한 당시 기획

산처 재정기획실이 평가를 주 함으로써 실제 산편성을 담당하는 산실  기

정책국 담당자들과의 유기 인 업무 조체제도 미흡하 다. 즉, 성과평가제도는 

기획 산처 재정기획실 내부 업무로만 치부되었고, 실제 산  기  편성 담당자

들은 이 업무에 해 별다른 심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평가과정에서 련 부처를 비롯한 이해 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가 

미흡하 다. 과제 선정에서부터 평가결과 반 까지 기획 산처 내부에서만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  ‘그들만의 리그(a league of their own)’가 연

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각 부처가 평가결과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었다. 

성과 리본부 발족 이후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

게 되었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진일보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가 탄생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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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주요내용

기존의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와 달리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평가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 평가 상 사업 과제별로 기획예산처 및 부처 담당자, 평가연

구 수행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별 T/F팀을 구성하여 평가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 담당자들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재정사업의 사전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각 분야 전

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신설하였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산업/사회/행

정)재정기획단장, 각 부처 재정기획관 및 민간전문가(학계·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심층평가 상사

업 선정 및 결과는 물론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또 평가 상 과제선정 결과 및 평가추진계

획, 최종 사업평가 결과 등은 재정관리점검단에 보고하여 확정하는데, 재정관리점검단은 기획예산처 

차관이 단장이 되고, 각 부처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심층평가 결과에 한 구속성과 

권위를 한층 강화시켰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단
(단장: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

재정관리점검단
(단장: 기획처 차관, 각 부처 

1급)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총괄지원팀

A사업
평가T/F

B사업
평가T/F

C사업
평가T/F

     ․․․․․․․․․․ 사업별
T/F

팀장 : 기획처 과
장
      +연구PM
팀원 : 관련부처
      +연구진

마지막으로 사업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심층평가 수행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재정사

업 심층평가지침(KDI, 고영선)’을 마련하여 기존의 임의적인(ad-hoc)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였다. 

2.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200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본격 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

기 해 2005년도 하반기에 3개 사업에 해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추진하 다. 

기획 산처 재정기획단, 균형발 재정기획   성과 리본부( 산낭비 응 )의 

조로 총 12개 과제 후보사업 풀(pool)을 만들고 정책  요도, 재정사업 자율평

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3개 과제를 선정4)하 다. 이들 과제는 2005년 10월말부터 

2006년 2/4분기까지 평가하여 재정 리 검단에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 다. 

4) 복지부·노동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노동부·산자부· 기청의 해외취업 지원사업, 산자부의 지역

략산업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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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의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는 다른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결과가 단순한 산 삭감이나 제도개선 차원이 아니

라 사업 폐지에서부터 통합 조정까지 근본 으로 사업을 재설계하는 획기 인 결과

를 낳았다. 그만큼 이해 계자들과의 마찰도 심했으나 부분은 심층평가 결과를 

수 하 다. 이는 지 까지 립  외부기 에 의해 과학 인 분석기법과 객 인 

자료를 이용하여 심층 인 사업성과 평가를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한 이해 계를 조정하기 해 다양한 채 을 이용할 

필요도 있었다. 실무자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련 국·과장에서부터 

장·차 이 참석하는 회의에까지 안건을 상정하여 토론하 으며, 다양한 계자가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도 개최하 다.

2006년 1월 시범사업 운 결과를 반 하여 심층평가 내부운용 계획을 마련하고, 

2월부터 평가 상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기획 산처 재정기획단, 균형발 재정기획

의 추천과 산낭비 신고사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총 99

개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 심층평가 사례 

1. 해외취업 지원 사업

노동부, 산자부, 중기청에서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학

생들의 어학연수 및 배낭여행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외부 비판이 팽배했다. 심층평가 결과 노동부의 

해외인턴사업과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중기청의 해외시장 개척요

원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폐지와 관련하여 모 경제신문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까지 거치게 되었다. “미래인재 

꿈 꺾은 기획예산처-청년무역인 예산지원 중단…KDI에 ‘기획용역’ 의혹”이라는 보도 내용에 해 기

획예산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중재결

과를 이끌어냈다.

< ‘청년무역인 양성 사업’ 반론보도문 >

본지 4월 10일자 A13면 “미래인재 꿈 꺾은 기획예산처-청년무역인 예산지원 중단…KDI에 ‘기획

용역’ 의혹”이라는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관련부처 반 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두고 KDI에 기획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이 선정

되어 관련부처가 참여한 평가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고, KDI에서 분석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국외 

인턴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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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자부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그간 막 한 재정소요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에 한 객관적 평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선정

의 타당성, 추진체계, 효과 등에 한 논란이 지속된 사업이었다(감사원, 국회 예산정책처). 이에 한

국개발원 주관, 기획예산처 및 산자부 후원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06.6.28, KDI). 관련부처, 13

개 전략산업기획단, 60여 개의 지역특화센터 등 지역사업주체, 학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전략산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심층평가 결과 및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역전략산업 추진방식으로는 ’08년 이후 지속

적인 추가지원은 곤란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자부 등 관련부처와 외부전문가들이 공

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07년 초까지 (현재 사업완료 이후) 후속사업 추진 여부 및 지원방

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기획단  기획 산처 내부 의, 민간자문 원  계부처 의견수렴을 거

쳐 3개년(’06~’08) 심층평가 상사업 38개를 선정하 다. 주요 사업선정 기 은 부

처 간 유사하거나 복되어 비효율성이 제기된 사업, 국회와 언론 등 외부에서 산

낭비로 반복 으로 지 된 사업, 사업성과에 한 객  검증을 통해 지출 효율화

가 필요한 사업, 향후 지속  재정지출 증이 상되는 사업으로 간 검이 필요

한 사업들이었다. 이 에서 2006년에는 사업평가가 시 한 9개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의 난이도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장·단기 과제로 나 어 평가하기로 하 다. 

단기과제는 가  2007년 산편성에 활용하고, 장기과제는 2008년 지출한도 설정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선정된 9개 상사업 후보는 3월 9일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았

으며, 3월 31일 재정 리 검단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 다. 이후 기자단 리핑을 

열어 년도 심층평가 상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외에 홍보하 다.

4월 부터는 단기과제에 해 연구진을 구성하고 평가에 착수하 다. 각 사업별

로 T/F 을 구성하여 kick-off 미 을 개최하고, 장 검 실시  수차례의 검

회의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 다. 장기과제는 6월부터 시작하여 재 평가를 수행하

고 있다.

심층평가가 본격 으로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업에 한 성

과평가 기법이 다소 부족하다는 , 련정보의 미비, 첨 한 이해 계의 립 등의 

문제 이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은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차 보완할 계

획이다. 반면 심층평가 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처에 강력한 경고

신호(warning signal)를 주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발휘되고 있다.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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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평가결과가 나오기 에 스스로 산을 삭감하여 요구하거나 사업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단 인 라 할 수 있다. 

제5절 성과관리본부의 발족, 남은 과제들

1. 성과관리본부 : 성과관리제도 발전의 안정적 터전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재정성과 리제도는 여러 부분에서 큰 반

향을 불러일으키며 나름 로 기 정착단계에 어들고 있다. 제도의 성공  정착 

외에도 기획 산처에 이 업무를 담할 성과 리본부가 발족된 것은 상징 인 의미

가 있다.

사실 참여정부의 재정성과 리제도는 맨 처음 기획 산처 재정기획실 재정분석

과 담당 사무  한 명의 업무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추진동력을 얻기가 힘

들었다. 기획 산처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2005년 5월 조직개편에 맞춰 성과

리본부를 발족시키면서 제도의 안정  터 을 마련하 다. 물론 성과 리본부의 

발족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 이 있었다. 그  표 인 것이 일개 과에서 담당하

던 업무를 국 단  업무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한 회의 인 시각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이에 성과 리 담당자들은 회의 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상으로 

극 인 설득에 나섰다. 결국 성과 리본부는 4개 과와 30여 명의 인력을 거느린 조

직으로 탄생되었고, 탄생 1년 만에 한민국 성과 리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성공적 제도운영의 열쇠 : 성과관리 교육의 중요성

다단계 성과 리체계가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공을 완 히 

보장할 수 없다. 제도를 운 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므로 이들의 성과 리제도

에 한 열린 사고와 이해도 제고가 성공의 가장 요한 요소  하나이다. 성과

리본부는 2003년제도 도입과 함께 지속 으로 교육활동을 벌여 지난 3년간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왔다. 교육에 한 만족도도 비교  높아 강의 내용, 강

사진, 교재 등에 한 종합만족도가 5  만 에 4 을 상회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 상도 처음에는 앙부처 공무원들만을 상으로 하 으나, 성과 리에 

한 요성이 리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와 산하기  등으로 그 상이 확

되고 있다. 

앞으로도 성과 리본부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구라도 쉽게 성과 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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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한국조세연구원 등과 함께 새롭고 효과 인 커리큘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3. 남은 과제들

지난 3년여 간의 노력으로 성과 리제도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제도의 완 한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화되고, 면 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 

이를 해 먼  재정부문에 합한 성과정보를 창출하고 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야 한다. 그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된 사항이 각 부

처의 성과지표 개발 수 이 미흡하다는 이다. 사업의 효과  성과를 제 로 측정

하기 해서는 성과지표가 투입  산출지표보다는 결과지표 심으로 제시되어야 

하지만, 많은 사업들의 성과지표 수 이 만족할 만한 수 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기획 산처에서는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을 마련 에 있으며, 

연말까지 각 부처에 보 할 정이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매년 각 부처에서 비하

는 성과계획서 작성 과정에 기획 산처가 참여하여 긴 하게 의함으로써 수  높

은 성과지표가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계  연구

기  등의 문가들을 참여시켜 객 성  문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는 성과 리제도 운 의 양  주체라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과 기획 산

처 간의 유기  조를 이끌어내기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다. 내년부터 

그간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각종 성과 리와 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정부업무체

계가 가동될 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사업 성과 리  성과평가가 복되지 않

고, 부처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 성과

리  과정에 각 부처 사업의 개별 인 여건  특수성을 최 한 감안할 수 있도

록 부처와의 의를 강화하고, 부처의 의견을 극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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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대규모 투자사업 평가관리체계 구축

제1절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의 중요

막 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국책사업을 어떻게 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  정부와 재정당국의 요한 고민 의 하나 다. 사업에 한 구상부터 완공까

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사업일 뿐 아니라, 사업비도 게는 몇백 

억 원부터 수조 원까지 소요된다.  일단 착수하고 난 이후에는 실 으로 사업 

단이 어렵다는 에서 충분한 비와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주요 SOC 사업들은 지역발 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다는 에서 항상 지역의 심 사업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정치  요구에 따라 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

우 사업 추진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사

회 인 이슈가 되기도 한다. 경부고속철도사업처럼 1990년에 기본안이 확정된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  상했던 5조 8,000억 원 수 에서 18조 4,000

억 원으로 3배 이상 폭 증가하거나, 양양· 천·울진의 지방공항처럼 사업 완료 이

후 수요 부족으로 항공노선의 단과 공항 폐쇄까지 논의되었던 것이 표 인 사

례이다. 

이처럼 수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규모 국책사업에 하여 엄격한 리가 이루

어지지 못한다면, 재정운 에 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 재정 자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재정당국도 이러한 을 인식하

고 규모 투자사업에 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규모 투자사업에 한 재정당국의 특별 리 차원에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총사

업비 리제도와 비타당성조사 제도이다. 참여정부는 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 인 변화를 주도해 나갔다. 종 의 총사업비 리제도와 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한층 더 업그 이드하여 운 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요 측 재검증 

신설과 같이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 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

로 총사업비 리제도와 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법률  근거가 명시 으로 마련되

었다. 아울러 규모 투자사업 리체계에도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여 많은 정책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환하 다. 이에 따라 산편성과 투자

사업 평가가 유기 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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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규모 투자사업 리제도의 지속 인 발 을 기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구축되

었다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1.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탄생

규모 공공투자사업에 한 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90년  반부터이다. 

1985년부터 1994년 사이 사업비가 배정된 5개 부처의 180개 규모 공공투자사업 

 계획 로 완공되거나 완공이 상되는 사업 수는 37개(20.6%)에 불과했다. 사업

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도 78개에 달했다. 이처럼 공공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지연 사례가 일상화되는 것을 막기 해 1994년부터 총사업

비 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에 총사업비 리

의 법  근거를 마련하고, ‘총사업비 리지침’을 제정·시행하 다. 총사업비 리

제도의 일차 인 목 은 형 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가

를 억제하는 데 있다. 이 같은 목  달성을 해 총사업비 리지침에서는 사업추진 

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발주기 들이 각 단계별로 지켜야 할 요건들을 정해놓

고 있다. 총사업비 리제도의 출발이 공공투자사업과 련된 제도운 의 기틀을 

마련하는 요한 환 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사업비 리 상 사업은 운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총사업비 리지침

이 제정된 1994년에는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들은 모두 리 상에 포함

되었다. 총사업비란 공사비용, 용지보상비용, 간 보상비용, 설계비용, 감리비용, 부

비용, 시설부 경비 등 형 공공투자사업 시행에 투입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100억 원 이상의 사업들이 무 많아 리가 쉽지 않고, 비교  소규모 공사

까지 엄격한 통제를 가함에 따라 공기 지연 등의 문제 이 지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95년에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만을 리 상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하 고, 1996년에는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도 총사업비 리 상 사업에 포

함시켰다. 이 기조는 지 까지 유지되고 있다.

총사업비 리제도의 핵심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동내역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있다. 일반 으로 형 공공투자사업은 ‘사업

구상 → 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계약발주 → 공사시행’의 차에 따라 진행된다.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사업

내용  총사업비 변동여부를 검토하여 당  계획에 없었던 공사물량이나 사업비 

증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총사업비 리제도이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재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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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편성 부서에서 다음연도 산안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총사업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하 다. 

1999년을 기 으로 총사업비 리제도는  한 번의 제도  변화를 겪게 된다. 

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간평가인 타당성 재검증제도도 이때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

었다.  기획 산처 내에 총사업비 리담당 부서인 투자 리과를 신설하고, 사업

비 증액에 한 본격 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에는 

산편성 부서에서 총사업비 리를 병행하다 보니 총사업비 리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총사업비 리지침에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 경비 등 총사업

비 항목별 세부 조정기 을 마련하고,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수하여야 할 총사업

비 리 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도 이때 다.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시행

1998년 경부고속철도사업 추진과정에 한 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당  사

업비가 비 실 으로 낮게 추정되었다는 이 밝 졌다. 이에 따라 계획과정에서 

철 한 사  비가 부족했다는 비 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막 한 재

정이 투입되는 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 에 사업 타당성에 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 국책사업 문제점 뭔가 : 졸속 추진 후 설계 수차례 변경

‘단군 이래 최 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경부고속철도 사업만 해도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 없

이 졸속 추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는 5조 

8000억 원에서 18조 4,000억 원으로 3배 증액됐다. 당초 1998년에 끝내기로 했던 공사도 2004년으

로 늦춰졌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2기 지하철 역시 계획도 확정되기 전에 설계에 착수하는 등 졸속 추진으로 9

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변경이 이뤄졌다.’

‘설계변경은 무려 103회, 사업비는 4조 6천억 원에서 7조 1천억 원으로 1.5배 증가, 완공도 96년

에서 2000년으로 4년이나 늦어져….’
 (매일경제 1999. 08. 12)

물론 형 투자사업 실시 에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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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당성조사가 사업 담당부처의 주  하에 실시되다 보니 선정 차  조사결과

의 객 성과 신뢰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주로 제기되는 문제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타당성조사의 기본체계는 사회경제 여건  수요를 망하고 련계

획을 나열한 후, 시설규모 등에 한 비설계에 해서 기술  검토를 으로 

수행하 다. 이 설계안에 기 하여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이 타당성

이 있다고 결론짓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거의 모든 사

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4년에서 1998년까지 주무부처에서 실시

한 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울릉공항 1건에 불과했다는 사

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사업추진 여부의 단은 개별사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체 인 차원에서

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타당성조사는 평가에 필요한 통일된 표 지침

이 없어, 투자 우선순  결정을 한 단자료로 활용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즉, 기존의 타당성조사들은 사업간 타당성 단을 한 요변수  추정치가 상이

할 뿐만 아니라 동일 사업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컨  사회  할인율

의 경우 부안 , 새만  간척사업 등의 타당성조사에서는 10%가 사용되었으나, 목

포-내서 간 고속도로, 송정리-목포 간 철도 등의 타당성조사에서는 14%가 사용되었

다.  고속도로 유지 리비에 있어서도 1km· 1차선·1년을 기 으로 고서-순천 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서는 680만 원을 가정하 으나, 교-양평·가남 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서는 4배가 넘는 2,830만 원을 가정하 다. 

셋째, 기존의 타당성조사는 기술 인 측면의 검토에 을 둔 결과 소요되는 

산이 막 하 다. 실제로 정 한 기술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당 3~20억 원의 산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서 많은 산을 들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 사실 사업추

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의 타당성조사는 기술 인 차원의 검토보다는 국민경

제 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검토를 포함

하는 본격 인 타당성조사는 반 인 산운용,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기존의 타당성조사는 기술 인 검토와 비설계 등에 을 두었기 때문

에 당사업의 목 과 의의, 안에 한 검토, 재원조달계획의 실 성, 구체성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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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 다. 더구나 주무부처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해 약 4

개월간의 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1998년 말부터 이러한 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산당국  

련 학계를 심으로 확산되면서 범정부 인 책 마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1998년 11월 당시 산청의 요청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추진방식에 한 기본방안을 작성하 고, 이를 바탕으로 1998년 12월 15일 산청

에서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문화 부, 농림수산부, 철도청 등 주요 부처가 참석

한 가운데 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에 한 계부처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결

과 기획 산 원회와 건설교통부를 심으로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이 구성되었

으며, 1999년에는 건설교통부 주 으로 공공투자 련기 인 재정경제부, 기획 산

원회, 산청 등이 공동으로 산 감을 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 책’을 마

련하 다. 

제도 도입과정에서 기획 산처가 기존 타당성조사를 재정당국이 장하는 방안

을 제시한 데 반해, 사업 주무부처는 제기된 타당성조사의 문제 만을 보완하고자 

하 다. 논의 결과 기존의 타당성조사는 기존 방식 로 주무부처가 장하고, 비

타당성조사를 새롭게 도입하여 재정당국이 장하는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근

간으로 정부는 1999년 4월 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공식 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 히 남아 있었다. 규모 투자사업이 충분한 비 

없이 주먹구구식, 나눠 먹기식, 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될 경우 막 한 산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리라는 은 이미 오래 부터 지 되어 왔다. 특히 부분의 경우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

각하 다. 사업추진 여부에 한 정책  단과정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사업추

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술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비설계 등을 실시한 후 사

업추진을 합리화하기 한 방편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사례가 부분이었던 것이

다. 

이처럼 사업 타당성조사가 형식 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당  사

업비의 몇 배가 넘는 증액 요구가 반복 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단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실 으로 사업 단이 매우 어렵게 된다. 지역주민, 국회의원, 시공자 등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 이에 한 논의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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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 와 이해집단의 반발을 무마시키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사실상 재정이 이미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몰비용(sunk-cost)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 단

에 따른 손실을 가 책임질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주체들은 사업에 착수하는 시 에 의도 으로 비용을 인 후 사업

이 본격 으로 추진되면 증액을 요구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행이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 은 공공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재정당국, 그리고 건설사업 시공자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공통 으로 인식되고 있었

다.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본 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

했을까?

첫째, 규모 투자사업의 부분을 차지하는 SOC 사업은 고도 성장시 에 경제

발 을 선도하는 기반시설로서 시 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정책이었다. 지방자치단

체에서 지역발 을 해 추진하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도로

와 철도가 놓이면 경제발 의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유발

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성과나 평가보다는 지역발  

논리에 의존하여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었던 측면이 강했다.

둘째, 1990년  이 에는 체 으로 SOC 시설 자체가  부족했던 시기 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부족한 재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느냐가 주요 심사

다. 낙후된 SOC 시설투자를 확 해야 하고,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도 으로 부

족한 상황에서 구체  사업계획 마련이나 타당성조사는 그다지 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 인 SOC 투자로 2004년에는 1990년에 비해 4차선 이상 도로가 3.8배 

증가하고, 철도 복선도 1.6배 증가하는 등 SOC 기반시설이 크게 증가하 다. SOC 

기반시설의 증가 등 제반 여건의 변화는 SOC 투자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과 투자 

효율성의 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공공투자사업의 문제 이 부각되면 이에 한 통제와 단속, 문책과 징계 등 

단기 인 처방에 의존하 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문제 을 되풀이하게 되었던 측

면이 있다. 재정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총사업비 리 제도를 

도입하고 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 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규모 투자사업의 모

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 오히려 사업 착수 후 완공까지 통상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이미 착수되어 진행 인 사업에서 더 많은 문제 이 

노출되기 시작하 다. 소  ‘비행기 없는 지방공항’이 표 인 실패사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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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투자사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 : 비행기도 없고, 손님도 없는 지방공항

▪ “국제선 없는” 양양국제공항(사업기간 : ’94~’01)
 ‘3,500억 원짜리 골칫덩어리 : 첨단급 공항시설 상당 부분이 무용지물’
(조선일보 2002년 3월 12일)

▪ 국고 386억 원을 들어 2002년 말 신청사를 신축한 예천공항(사업기간 : ’97~’02)
  항공사 철수로 2004년 5월 폐쇄

비행기 없는 공항: 2002년 말 완공된 예천공항 신청사

▪ 공사 사실상 중단한 울진공항(사업기간 : ’97~’08)
 ‘7번 국도가 확장되면 포항공항까지 1시간 반 소요, 2년 뒤에도 개항할 수 있을지 걱정’  (한겨레 

2005년 11월 1일)

항공사 유치가 불확실한 채 2008년 완공 예정인 울진공항

제2절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체계의 혁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투자가 투입 주에서 성과 주로 변화하면서 규

모 투자사업의 리 효율화에 한 심이 폭 증 되었다. 그동안 투자사업 리

를 제도화하기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추진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완공되면

서 일부 사업의 문제 들이 그 로 언론에 노출되고, 사업추진과정의 문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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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되어 사회 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표 으로 양양· 천 등 지방공항은 건설 는 확장이 이루어지자마자 항공노선 

단이나 공항 폐쇄가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낭비 사례로 인식되었

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경제 발 을 해 당연시 되어왔던 규모 SOC 사업에 

해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객 이고 투명한 평가 차에 의해 우선

순 가 조정되고, 이미 착수한 사업도 엄격한 지출통제 차가 필요하다는 공감

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 이후 규모 투자사업 리체계에 한 보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동안 이루어진 총사업비 리제도와 비타당성조사제도를 발 시키고, 수요 측 

재검증과 같은 새로운 제도도 신설되었다. 이러한 재정당국의 노력으로 사업주  

부처에서도 사업 타당성 분석과 평가에 많은 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규모 투자

사업 리의 새로운 신이 이루어졌다. 

1.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업그레이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은 총사업비 리제도의 요한 변곡 이라 할 만큼 많

은 변화와 신이 이루어진 해 다. 먼  공사 시행과정에서 물가인상으로 총사업

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 에 조달청에서 물가인상분을 반 하여 정성을 검토하

도록 하 다. 이 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해서만 계약발주 이 에 조

달청의 사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조달청에는 총사업비의 정성 검토를 

문으로 하는 담부서(국책사업 )가 2004년도에 설치되었고, 재 약 20여 명의 

문가들이 해당 업무를 담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총사업비에서 의무 으로 감

액하도록 하 다. 일반 으로 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설계가격에서 

40~10% 정도 낮은 액으로 최종 낙찰자가 선정된다. 이 게 발생한 여유자 , 즉 

낙찰차액은 부처에서 자체 설계변경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 짓돈’으로 기능해 왔

다. 낙찰차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함에 따라 불요불 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졌다. 그러나 소액의 설계변경 사항까지 재정당국과 사 에 의 차

를 진행함에 따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 다. 

이에 따라 2005년에 총사업비 리지침을 개정하여 공사낙찰 액의 8%를 공사

비비로 총사업비에 반 하는 ‘공사 비비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사업 시행과정

에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암질변경 등 불가피한 장여건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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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앙 서에서 미리 정해  공사 비비 한도 이내에서 

지출토록 한 것이다. 꼭 필요한 설계변경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 비비 용도와 한도액을 사 에 설정하여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을 방지한 것이다. 

2006년에는 공사 비비 제도를 보완하여 ‘ 앙 서 자율조정’ 제도로 환하 다. 

공사 비비 제도가 공사 비비 한도만큼을 미리 총사업비에 반 한 반면, 앙 서 

자율조정제도는 자율조정 한도를 정하되 총사업비에 반 하지 않고 별도 리하게 

된다. 앙 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한

도 내에서 앙 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자율 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비비

란 용어가 본 사업비 외에 별도로 확보된 여유재원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한 

조치 다. 앞으로 자율조정 실 을 분기별로 평가한 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는 

시 에 자율조정 항목과 한도를 차츰 늘려 나갈 계획이다.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 : 정보화, R&D 분야로의 확대

1999년부터 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이래 규모 SOC 투자사업의 재정낭비를 

막고, 투자 효율화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에 한 

충분한 비가 없는 경우 타당성이 낮게 제시되기 때문에, 사업구상 단계부터 각 부

처의 신 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부수 인 효과도 있었다.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총 238건, 129.7조 원에 한 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약 44%에 달하는 104개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제시되었다. B/C 비율이 1미만이거

나 AHP가 0.5 미만으로 사업추진 타당성이 낮게 제시된 경우라도 외 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 사업도 있으나 타당성이 낮은 경우 부분의 사업이 사업추진 시

기가 보류되거나 단되었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 외 으로 추진된 사업은 재정

지원 기 을 달리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거나 국회 산심의과정에서 산이 반

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타당성이 낮게 제시

된 사업  국가 상 목표와의 부합성과 지역 간 균형발  등을 고려하여 일부는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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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추진현황 >

(단  : 건, 조원, %)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중·장기적으로 검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999 19 26.7 12 63 6.9 26 7 37 19.8 74

2000 30 14.0 15 50 6.1 44 15 50 7.9 56

2001 41 19.8 14 34 6.5 33 27 66 13.3 67

2002 30 16.2 13 43 6.2 38 17 57 10.0 62

2003 33 21.4 20 61 17.4 81 13 39 4.0 19

2004 55 19.2 41 76 13.8 72 14 25 5.4 28

2005 30 12.4 19 63 8.4 68 11 37 4.0 32

계 238 129.7 134 56 65.3 50 104 44 64.4 50

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상사업 범 를 건설공사가 포함되는 

SOC 사업 주로 한정하지 말고, 좀 더 확 하자는 논의가 본격 으로 제기되었다. 

비타당성조사 상을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한정한 것은 당시 고속철도사

업 등 SOC 사업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업의 규모가 일정 수  이상이면서 

구체  산출물이 있는 사업이어야 객 인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

황에서 상 으로 구체  산출물의 측정이 용이한 정보화나 R&D 사업 등으로 

비타당성조사를 확 해야 한다는 주장이 2000년부터 지속 으로 제기되었다. 그 

에는 운 성과를 보아 가면서 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SOC 사업과 달리 정보화, R&D의 성과 측정이 매우 어렵다는 실  한계에 한 

우려도 있었다. 

특히 감사원은 2002년에 표  정보화사업인 1단계 자정부사업에 해 복

투자, 주요 기능 락 등에 따른 산낭비 문제를 지 하면서 비타당성조사의 필

요성을 강하게 제기하 다. 국회 역시 2002년 결산심의 과정에서 ‘정보화사업 비

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을 부 의견으로 의결(2003.11.10)하 다. R&D 분야의 비타

당성조사제도 도입에 해서는 2003년 12월과 2005년 7월, 국가과학기술 원회 회

의에서 과기부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고하 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정보화부문 비타당성조사를 한 지침이 KDI에 의해 작

성되었고, 이를 토 로 2004년에 3개 사업에 한 시범조사가 시행되었다. 실제로 

정보화사업에 한 3개 시범사업 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타당성이 인

정되었으나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별로 16~50% 감축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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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부문 시범사업 결과 총사업비 축소 규모 >

(단  : 억원)

대상사업
요구내역

조사결과
사업기간 전체사업비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05~’07 3,600 3,035억

▪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05~’07 608억 453억

▪ 보건복지부 Pulse Net 구축 ’05~’09 100억 49억

정보화사업에 한 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2005년에 정보화 평

가 원회 주 으로 100억 원 이상의 5개 사업에 한 사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R&D 사업에 해서도 KISTEP 주 으로 사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비타당성조사의 상사업 범 를 SOC 이외의 분야로 확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은 정보화  R&D 사업 추진의 문제 들에 해 이미 사업부처 

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재정사업에 한 사

평가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제3자의 입장에서 객 이고 

문 인 사 평가를 수행하여 국민의 세 을 감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는 반론이 있을 수 없었다. 

이제 비타당성조사제도가 운 된 지 7년의 세월이 흘 다. 어느 정도 분석 틀과 

분석방법론이 정착되고 제도의 효용성이 입증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체  산출물이 있는 사업을 상으로 조사범 를 확장하

는 것은 재정사업에 한 사 평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비타당성조사 근거조항인 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 2에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5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법  근거 없이 상 분

야를 확 하는 것에 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 2의 제1항

은 ‘각 앙 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하여는 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 당해 연도의 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몇몇 의원을 심으로 산회계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2005년부터 법률조항의 문제가 쟁 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국가재정법(안)에 비타당성조사 련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한나라당에서 제출된 국가건 재정법(안)에도 비타당성조사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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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첨 하게 제기

된 문제는 ① 법률에 ‘5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으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시행령

에 비타당성조사 상범 를 임할 것이냐 하는 것과 ②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

업에 해서도 비타당성조사를 할 것이냐의 문제 다. 비타당성조사 상범

를 확 하기 해서도 법률에 건설사업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임하는 

것이 하다는 것이 산당국의 의견이었다. 이에 해 많은 의원들도 동의하

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나 국회 요구사업에 해서는 국

회 쪽의 의견이 매우 강하 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

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그동안 법  근거가 미약했던 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한 비타당성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느냐에 해서는 구체 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재

정법(안) 심의과정에서 산편성과 직  연계되기 때문에 국회 산결산 원회 심

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국가재정법에 직  규정하기보다는 국회

법 등에 따라 논의되는 것이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국가재정법에 세부내

용이 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에 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하는 차와 정부에서 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방식, 그 결과의 통보 등에 해 

구체 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향후 정보화와 R&D 사업에 해 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에는 재정

사업에 한 사 평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기 으로 형 구매사업, 교육·복

지 부문의 각종 시책사업 등으로 용범 가 확 되어야 하는 문제가 한 새로운 

과제라고 하겠다.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사업에 착수할 때 산당국의 비타당성조사제도를 회피하기 한 시행부처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2005년 10월 30일 한 TV 뉴스에서 국책사업의 방만한 

추진방식의 문제 이 보도되었다. 

‘조사 피하려 사업비 축소 … 일부 국가기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건설 사업의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축소하여 착수한 후 1년 만에 대폭 증

액(KBS 21:00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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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상이 된 사업은 2002년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 성남시에 연면  19,500

평 규모로 건설을 추진한 국가기록물 보존서고와 주 역시에서 추진한 주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2개 사업이었다. 국가기록물 보존서고는 사업 추진 시 499억 

원으로 시작하여 1년 뒤에 1,558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 다. 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착수 이 에는 498억 원으로 총사업비를 추정한 후 3년 뒤에 1,287억 원

으로 증액을 요구하 다. 가 보더라도 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해 총사업비

를 축소한 사실이 의심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4년부터 비타당성조사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한 제도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

거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 재검

증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술한 2개 사업도 타당성 재검증을 시행하여 사업규모

와 사업비를 폭 삭감하 다. 그러나 ‘한번 착수된 사업은 단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에 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려는 유인은 여 히 존재한다. 한 타당성 재검증 

결과 사업추진을 단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산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2006년 비타당성 조사지침과 총사업비 리지침을 개정하여 회피사

례를 방지하기 한 추가조치를 시행하 다. 먼  사업 시행부처에서 500억 원 미

만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유사사업과의 단가 비교 등을 통해 500

억 원 이상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정당국 직권으로 비타당성조사를 시행

하도록 하 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부처가 의도 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산편성 시 해당 부처의 기본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페 티 제도를 도

입하 다.

4. 타당성 재검증제도의 내실화

비타당성조사제도가 사업 착수 이 에 타당성을 따져 보는 것이라면 타당성 재

검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을 다시 따져 보는 것이다. 타당성 재검증제도는 

사업비가 격하게 증가하여 투자효율성이 떨어진 사업을 검증하기 해 1999년도

부터 도입되었으나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 되었다. 당시에는 기본설계 결과 비타

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결정된 총사업비 한도를 과한 경우 타당성 재검

증을 실시토록 하 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정한 총사업비에서 

물가인상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보다 20% 증가한 경우 사업추진을 단한 후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 다.  타당성 재검증은 사업 시행부처에서 자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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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 하여 재정당국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도록 하 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수하여야 할 객 이고 통일 인 기 이 무한 상태에

서 시행부처 자체 으로 실시한 타당성 재검증은 한계에 착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재검증 차 도입 이후 일부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사업

기 에서 실시한 재검증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지역민원과 정부· 국회 로비활동이 활발한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폭 증가하기

도 하 다. 수원에서 천안을 잇는 2복선 철화사업의 경우 당  2,947억 원에서 

2003년에 1조 1,453억 원으로 사업비가 4배 가까이 증가하 다. 갯벌 매립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새만 방조제 사업은 최  추정사업비 8,200억 원에서 2003년 말에 1

조 9,677억 원으로 증가하 다. 의정부와 동안을 잇는 복선 철 사업도 986억 원에

서 6,455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 다. 

이러한 문제 이 부각되자 2003년 10월 2일 노무  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주

재하는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주 으로 정부용역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기획 산처는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4년 1월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하 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먼  사업 유형별로 ‘타당성 재검증 표 지침’을 마련하

고, 재검증 상사업에 따라 재검증 실시주체를 조정하여 체계 이고 실효성 있는 

재검증을 진행토록 하 다. 즉,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재정당국인 기

획 산처에서 타당성 재검증을 시행토록 하고,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 시행

부처에서 재검증을 시행하되 ‘타당성 재검증 표 지침’을 수토록 하 다. 

타당성 재검증 요건도 강화하 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서 비타당성

조사 상이었으나 이를 거치지 않은 사업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도 타당성 재검증 상에 포함하 다.  각 사업추진 단계별

로 총사업비 변동 여부를 악해 이 단계 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물가  지

가인상분 제외)에는 재검증을 실시토록 하 다. 

2003년 이후 추진된 일련의 개선조치로 인해 이제 타당성 재검증제도가 정상 궤

도에 어들고, 재정규율을 지키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2003년

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46개의 사업에 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여 사업비 증

액을 방지한 규모만도 4조 2,514.4억 원에 달한다.

타당성 재검증 강도도 한층 강화되었다. 한 로 남 고흥군에 건설을 추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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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페이스캠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2008년까지 부지 15,000평, 연면  

3,000평 규모로 건설을 추진하던 이 사업은 2003년 12월 사업구상 시 480억 원 규모

로 출발하 으나 1년 후에는 부지 9만 평, 연면  6,420평으로 사업규모를 늘리고, 

총사업비도 1,414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타당성 재검증 결과 늘어난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로는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규모·

총사업비 증액요구를 면 불인정하고 당  총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 다.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규모가 80% 이상 축소된 경우도 있었다.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서 내수읍 구성리를 잇는 청주시 국도 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당

 4차로로 13.2km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3,574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만한 경제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후 도로의 교통처리를 한 최소구간인 1.2km만을 건설하고, 나머지 본선구

간 12km는 추후 지역개발 여건이 성숙되면 재추진하도록 하 다. 총사업비도 3,574

억 원에서 589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 2003~2006. 12월 타당성 재검증 실적 >

(단  : 개, 억 원)

구분 사업수
당초 사업비

(A)

사업비 증액 재검증 후 
총사업비
(A+C)

부처요구
(B)

재검증
(C)

삭감
(C-B)

< 합 계 > 46 63,927 87,926 45,382 △42,544 109,309

·2006. 12월 19 36,723 31,537 1,147 △30,390 37,870

·2005년 7 8,425 6,688 1,964 △4,724 10,389

·2004년 5 2,912 4,195 3,225 △970 6,137

·2003년 15 15,867 45,506 39,046 △6,460 54,913

사업타당성이 무 낮아 사업이 백지화되는 경우도 발생하 다. 충북 동군 

동읍 부용리에서 용산면 율리(9km)를 잇는 국도 19호선 4차로 개설사업이 그것이

다. 2006년 8월 타당성 재검증 결과 경제성이 무 낮아 사업추진이 단되었다. 경

제성을 단하는 기 인 비용편익비율(B/C : Benefit & Cost)이 0.13으로서 기

인 1을 크게 하회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비용 100을 투입해서 편익은 13밖에 얻

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국고 1,049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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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못하다는 단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99년 이후) >

예비타당성조사
(’99년 도입)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 강화(’99년 이후)

타당성 재검증 본격 
시행(’03년 이후)

< 계획수립 단계 > < 집행단계 >

사업구상 기본·실시설계 계 약 공사시행기본계획

2006년 9월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그간 명확한 법  근거가 없던 타당성 재검증이 

법  차로 규정되었다. 타당성 재검증제도의 요성이 국회에서도 인정되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해서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라’는 

규정까지 추가로 삽입되었다. 이제는 타당성 재검증제도가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경

종을 울리는 요한 차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담보

하는 법  차로서 발 해 나갈 것으로 기 하고 있다.

5. 수요예측 재검증제도의 신설

2000년  반에 어들면서 교통수요 측에 한 심이 증하 다. 국회, 시

민단체, 계부처 합동으로 도로의 복투자 등에 한 토론회가 개최될 정도로 활

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국도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이화령 터  등 민자사업으로 추

진되었던 SOC 사업이 2000년 말에 완공되면서 실제 교통량과 측 교통량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이 드러났다. 잘못된 수요 측과 이에 따른 재정낭비에 한 비

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SOC 사업의 재정낭비를 막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수요 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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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이란 향후 건설될 SOC 시설에 하여 20년 내지 30년간의 효용가치를 

분석해내는 작업이다. 인구, 자동차 보유 수, 기타 변수에 한 망을 토 로 미

래 교통량을 측정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을 정확히 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격하게 변동되는 사회에서는 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교통수요에 한 과다 추정은 외국에서도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2004년 

S&P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68개 유료도로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수요를 

평균 20~30% 과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료도로를 시행한 사례가 많을수록 

오차 범 가 어들었다. 이는 유료도로 건설 이후 사후평가 등을 통해 교통수요 추

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한 노력이 지속된 결과로 분석된다. 

수요 측은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그 폐해가 막심하다. 민자사업의 경우 수요

측이 빗나갈 경우 최소운 수입보장제도 등을 통해 국가재정의 직 인 손실이 야

기되기 때문이다. 

왜 교통수요 예측이 부실한가?

SOC 수요 측이 잘못된 표 인 사례로 손꼽히는 양양국제공항, 천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살펴보면 교통수요 측의 오류를 알 수 있다. 1990년  반 

이후 지방공항 건설이 여러 지역에서 경쟁 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항공사들이 

운 자로 인해 취항을 단하거나 취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비행기 없는 공

항’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지역발  가능성보다 지역민의 

표를 의식한 선심용 구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도 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염원 등 정치  요인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사업을 주 하는 주무부처의 경우 사업규모 확 를 통해 해당분야 산을 최 한 

확보하려 하고, 용역수행자는 고객인 해당 부처의 요구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민

자사업의 경우에는 수요 측 결과와 수익이 직결되고, 사업 수주의 필요성 때문에 

수요를 과다 추정할 유인이 내재되어 있다. 한 교통수요 측과 련된 일반지침

이나 원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진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포

함시켜 낙  망을 하거나 수요 측 기 별로 상이한 O/D 자료를 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요 측을 부실하게 하더라도 사후 검증이나 사후 평가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수단도 없는 것이 실이었다. 이러한 사업들 부분이 비타

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 에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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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가도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민자사업의 수요 측 과다문제를 개선하기 해 참여정부는 최소운 수입보장제

도의 단계  축소(’03.5)와 민간 제안사업에 한 격성 조사제도 도입(’05.1), 사업 

완공 후 측수요와 실제수요에 한 비교 분석 등 사후평가제도 도입, 교통량 추정 

연구용역 수행자에 한 실명제 실시 등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이루어냈다. 아울

러 기획 산처는 민자사업뿐 아니라 재정사업에 있어서도 수요 측이 요하다는 

을 고려하여, 2005년 5월부터 SOC 수요 측 T/F 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에 착수

하 다.

T/F 은 기획 산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계부처 실무자와 한국개

발연구원 공공투자 리센터,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  문가들로 구성되었다. T/T 이 구성된 이후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 사업에 해 단계별로 수요 여건변화를 검하는 ‘수요 측 재검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에서 

상당한 수 의 수요 측 변화가 상될 경우 수요 측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까지는 타당성 재검증제도를 통해 비용 측면에 을 맞췄다면, 수요 측 재검증

제도는 수요 측면까지 종합 으로 검토하는 이 가장 큰 특징이다.

비용과 수요는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양 날개와도 같다. 비용은 변동이 없더라도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에 심각한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국도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일한 노선으로 

철이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당  국도사업의 타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 측 재검증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수요 측 재검증은 당해 사업과 직 으로 련된 규모 국제행사의 취소, 

측방법론상의 오류,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환 등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등

으로 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사업을 상으로 한다. 

< 수요예측 재검증 수행체계 >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요예측 전담기관

·요건 해당시 기획처에 수요예측 재검증 필요성 검토를 요청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은 부처 자체 실시)

·수요예측 재검증 필요 판단시 KDI에 수요예측 재검증 의뢰
·수요가 이전단계 대비 30% 이상 감소시 타당성 재검증 의뢰

·재검증 종합 관리, 전담기관에 의뢰

·도로, 철도, 공항 → KOTI, 항만 →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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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 재검증 결과 수요 측치가 이  단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의무 으로 실시하도록 하 다. 수요 측 재검증과 기존의 타당성 

재검증제도가 연계됨에 따라 KDI 공공투자 리센터에서 련 업무를 총 하도록 

하고, 수요 측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교통연구원(COTI)과 한국수산개발연구원

(KMI) 등 주요 국책기  간의 긴 한 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 다. 

2006년 5월 총사업비 리지침 개정과정에서 수요 측 재검증제도의 도입 근거와 

해당 요건 등 주요 내용이 반 되었고,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 으로 제도를 용

하고 있다. 

6.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 디지털 방식 도입

규모 투자사업 리는 비타당성조사로부터 시작되어 기본계획  타당성조

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리고 착공  완공으로 마무리된다. 비타당성조사 단계

는 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 리되고, 이후 단계는 총사업비 리지침에 

의해 리된다. 이와 같은 리를 통해 무리한 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이미 추진

된 사업도 총사업비 리지침에 의해 산낭비를 사 에 차단하는 등 소기의 성과

를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5~10년간 규모 사업에 한 정보의 체계 인 

축   리 면에서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변경

내역 등은 담당자별로 PC 는 하드카피로만 보 하여 2~3년이 지나면 과거 자료

를 조회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기  통계도 자체 생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부처에 

요구하여 활용하는 정도이고, 반복된 자료요구로 인해 부처의 불만을 유발하는 경

우도 있었다. 사업 정보는 소  부처·부서에서 별도 리함으로써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웠고, 이것이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해당 부처도 마찬가지이다. 를 들어 도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과와 국도 건설을 담당하는 과 간에 별도의 의견조율을 하지 

않다 보니 고속도로와 국도가 나란히 건설되어 복투자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체계 으로 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

이었다. 

이에 사업구상부터 완공까지  단계를 포 하는 종합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총

사업비  사업규모 등을 계 부처가 체계 으로 리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러한 요구는 때마침 추진 이던 통합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 산·회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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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기획 산처 재정사업평가 , 총사업비

리 , 민간투자기획 실, 디지털 산·회계 기획단을 주축으로 규모 공공투자사

업 리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다.

2005년 9월 ‘ 규모 공공투자사업 리시스템 구축방안’이 수립되고, 10월~12월 

에 디지털 산·회계 기획단과 시스템 구축방향에 해 의하 다. 2006년에는 

계부처  기 과의 의를 통해 규모 투자사업 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서 통합 리할 수 있는 자료화면 구성과 각종 통계분석이 가능한 정보검색 기능이 

완성되었다. 재 2007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총사업비 리 상사업 산입력 등

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규모 공공투자사업 리시스템이 운용되면 기획처, 련 부처  기 ,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해 연계된다. 련기 들은 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련한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분석·가공된 정보를 통해 보다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7.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형 공공투자사업 리 강화를 한 노력으로 1999년 이 에 매년 두 자리 숫자

에 달하던 총사업비 증가율이 한 자리 숫자로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 다. 무엇보

다도 사업 시행부서에서 행 으로 이루어지던 총사업비 요구율이 큰 폭으로 감소

한 이 주목할 만하다. 

< 총사업비 조정 결과(1998~2005년) >

(건, 조원, %)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요구사업 수 104 194 196 169 236 306 391 454

▪총사업비(A) 68.2 79.8 74.3 44.7 73.0 71.9 92.0 117.2

▪증액요구액(B)
  {요구율, B/A}

19.1
(28.0)

15.4
(19.3)

5.5
(7.4)

1.7
(3.8)

2.7
(3.7)

2.0
(2.8)

1.4
(1.5)

1.9
(1.6)

▪조정 후 증가규모(C)
  {증가율, C/A}

8.5
(12.5)

 6.9
(8.6)

2.6
(3.4)

0.1
(0.2)

0.2
(0.3)

0.1
(0.1)

△1.4
(△1.5)

1.0
(0.8)

특히 총사업비 리의 필요성이 각 사업 시행부처로 확산되면서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2005년 9월 연간 12조 원의 산을 집행하는 건설교통부



- 168 -

가 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리를 담하는 부서(투자심사 )를 신설하고 사업

비 증액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시행 인 형 공공투자사업의 설계변경 

내역을 꼼꼼히 따진 결과 2006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1,200억 원의 사업비 증액

을 억제하 다. 규모 재정투자사업 수요가 가장 많은 건설교통부에 비타당성조

사, 타당성 재검증 등 사업 우선순 와 계되는 담부서가 설치된 것은 산당국 

주의 통제에서 자율 인 내부통제로 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흥청망청’ 건교부 자린고비로 바뀌나 (2006년 9월 15일, 내일신문)

정부부처 최초로 재정평가 담당부서 ‘투자심사팀’ 신설, 10개월 만에 1200억 원  예산절감 … 재
정집행 상시 점검.

이러한 변화는 건설교통부만의 일이 아니다. 규모 간척개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장하고 있는 농림부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변경 사항에 해서 외부

문가 주로 구성된 ‘총사업비 심의 원회’를 구성하여 사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 감과 산낭비를 해 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기 한 산당국의 노

력이  부처로 확산되어 가는 가시 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비타당성조

사, 타당성 재검증이 계속되면서 사업추진의 보류와 규모 축소 등의 조치가 연이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건교부를 비롯한 주요 사업 부처에서도 종 과 달리 엄격한 평

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기의식이 반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타당

성 낮은 규모 국책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를 폭 

증액하는 행도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상된다. 

사업을 주 하는 부처의 리가 느슨하게 되면 재정당국의 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재정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리·감독 차가 복잡해

지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 특히 Top-down 제도로 산편성방식이 

환되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자율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

로도 총사업비 리제도의 발 과 함께 부처 자체 으로 사업비를 감하도록 유도

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규모 재정투자사업에 한 각 부처의 내부 평

가체계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처럼 각 부처와 유기 인 조 하에 규모 공공투자사업이 구상부터 완공까지 

추진 단계별로 체계화되고, 타당성 검증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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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재의 제도화 수 에 그치지 않고, 부단한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규모 투자사업이 공정하고 객 인 평가 차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공

감 가 형성되면, 정부 재정에 한 국민의 신뢰 수 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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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제1절 원스톱 예산낭비신고센터 구축

2004년 9월 기획 산처는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톱다운 산편성제도에 의

한 첫 산편성 일정을 마무리하 다. 반세기 만의 산편성제도 개 을 일단락지

었다는 안도감에 다소 마음이 놓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톱다운 산편성제도는 

국민이 바라는 재정 신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국민이 직  재정 신을 실감

할 수는 없었다. 

국민들은 여 히 보도블록 공사, 호화청사 건립 등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

는 여러 가지 산낭비 사례에 실망하고 있었다. 자신이 낸 세 이  새고 있다

고 생각하는 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톱다운 산편성제도 같은 변화는 국

민의 입장에서는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0년부터 정부 산낭비사례에 ‘  빠

진 독상’을 수여해 왔으며, 경향신문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나라살림, 

이 론 안 된다’라는 타이틀 아래 정부의 산낭비 실태를 지속 으로 부각하 다. 

이 듯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 외부에서는 정부의 산낭비 실태에 해 지속 으

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모든 재정 신은 결국 국민을 한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산

낭비라는 단어가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한, 그동안 공들여 온 재정 신도 물거품

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기획 산처는 2004년 12

월, 신T/F 을 심으로 향후 재정 신 방향에 한 토론회를 갖기 시작했다. 토

론회를 통해 장의 산낭비부터 응해야 나머지 재정 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원스톱 산낭비신고체제를 만들기 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

한 것이다. 

1. 예산낭비 대응도 우리 업무인가?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큰 방향은 정해졌으나 세부 추진과정을 거치면서 기획 산

처 내부에서의 진통도 지 않았다. 이른바 ‘총론 찬성, 각론 반 ’의 형국이었다. 

우선 산낭비를 막는 게 기획 산처의 업무가 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기획

산처는 업무 자체가 산을 효율 으로 쓰고 낭비를 막는 조직인데, 그런 업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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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하는 조직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었다. 산낭비는 감사원 등 사정조직이 

사후에 집행감시 차원에서 발굴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명확한 법  근

거가 없고, 산낭비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 다.

각 부처에서도 마찬가지 다. 별도의 기 도 없는 상태에서 산낭비 응 업무

가 무나 막연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각 부처의 반응도 싸늘했다. 더구나 

산낭비가 갖는 부정  이미지 때문에 극 나서는 부처도 없어 기에는 매우 어려

운 상황이었다. 련기 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었다. 기획 산처는 기본 으로 산

편성 업무와 산편성 제도 개 에 매진해 왔기 때문에 장의 낭비는 산을 직  

사용하는 각 부처와 공공기 이 응할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각 부처는 

장 집행은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  

차를 수하여 집행했다는 말만 되뇌었다. 

 2.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낭비대응팀 신설

결국 국민이 낸 세 을 효율 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획 산처 주도로 구체 인 

산낭비 응체계 구축에 착수하게 되었다. 기획 산처는 2005년 2월 산낭비

응 T/F 을 설치하여 범정부 인 산낭비 응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의 신고를 수받을 수 있도록 각 앙부처  지자체에 산낭비신고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 다.

이에 따라 그해 3월부터 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50개 앙부처, 13개 주요 공

기업에 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산낭비 응 담반이 구성되었다. 국민들

은 정부의 산낭비사례를 목격하 거나 산 감에 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 309개 기 에 설치된 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온 국

민이 소  ‘선의(善意)의 라치’가 되어 재정운용과정에 직  참여할 수 있는 창

구가 열린 것이다. 정부 역시 국민의 시각에서 산낭비 문제를 바라보고, 타당한 

지 에 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거나 산과정에 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셈

이었다.

이를 계기로 각 부처와 재정당국도 구체 이고 세부 인 차를 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기획 산처는 각 부처 간 의가 필요한 신고사례

에 한 제도개선을 총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각 부처의 산낭비 응  

산낭비방지와 련된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재정 리 검단’

을 설치하 으며, 2005년 5월 조직개편 시 그동안 운 되었던 T/F 을 확  개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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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에 설치된 산낭비신고센터를 총 할 수 있도록 성과

리본부 내에 산낭비 응 을 신설하 다.

시민단체 예산감시팀과의 첫 만남

산낭비 응 이 신설된 이후 가장 먼  추진한 일은 산감시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이었다. 시민단체의 산감시 조직은 국민들의 입장

에서 사회 으로 이슈가 되는 정부 산낭비 사례에 해 지속 으로 문제를 제기

하는 등 외부에서 산낭비 응 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005년 6월과 7월, 가장 활발한 산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 다. 간담회를 통해 시민단체의 산낭비 응

체계와 산낭비 사례에 한 정보 공유 등 향후 업무 의 방향에 해서 논의하

다. 8월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  빠진 독상’에 해 공동으로 장 검을 실

시하여, 정스 텔  부 농축산물류센터에 해 민간 탁을 유도하는 등 일부 

성과를 이 냈다.  익산 보석박물 과 속  청 호 유원지는 시민단체의 문제제

기로 문제 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회  시민단체에서 국고

를 투입한 후 민자 유치가 부진하여 시설이 방치된 ‘남해안 벨트 사업’에 해 

장 검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민자 유치가 확정 인 사업에 해서만 국고를 지

원하는 체계로 제도를 개선하 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었으나 신고센터에 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

았다. 따라서 신고건수는 미미한 상태 고, 심지어 한 달에 한 건도 신고가 없던 

도 있었다. 국민의 신고를 기반으로 운 되는 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들의 신고가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기를 타개하기 해 국정홍보처의 조 하에 국민들을 상으로 라디오

와 무가지 고 등을 통한 극 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획 산

처의 신고건수는 월평균 10~20여 건에서 12월에는 140여 건으로 증하 다. 그동

안 시민단체 연계활동 등 기타 기획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홍보에 무 소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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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광고 (2005년 12월)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 공식 개소

신고가 증하면서 응인력도 한계에 달하 다.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해서는 

장 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기획 산처는 

정부와 민간에서 경험이 풍부한 직 공무원 11명을 ‘ 산낭비 응 문 원’으로 

하 으며, 국민들이 산낭비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산낭비신고 용

화(1577-1242 알뜰살뜰)를 설치하 다.

2005년 12월부터 화 신고와 장 검 체제를 시범 으로 운 하 고, 이를 바

탕으로 2006년 1월에는 장 , 차   시민단체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낭

비신고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하게 되었다. 산낭비 응체계가 한층 업그 이드된 

것이다. 산낭비 응 은 신 인 업무수행 노력으로 기획 산처 내부 성과평가

에서 2 를 차지하 으며,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에게 수여

되는 ‘MPB 도 상’을 수상하기도 하 다.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소식 (2006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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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올드 보이(old-boy)

예산낭비 응 전문 인력을 충원할 때 고민이 많았다. 정식 공무원이나 계약직을 그렇게 많이 충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고

민 끝에 구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여 예산업무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들은 예산실(현 재정운용실 3단)에서 10~20년씩 근무한 ‘베테랑’으로 퇴직 후 금융·건설 등 민간분

야에서의 경험도 많은 분들이었다. 이들은 예산낭비를 막는 자원봉사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만 받으며 풍부한 경험과 노련미로 예산낭비 현장을 누비고 있다.

산낭비신고센터 식 직후 당시 변양균 장 은 국장 시  겪었던 일화를 소

개하면서 산낭비신고센터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산낭비를 바라보고 원스톱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길 바라는 을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하 다.

< 기획예산처 장관 블로그에 실린 내용(2006년 1월 9일) > 

‘예산낭비신고센터’현판식을 마치고

지난 1월 9일 오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중략) 현판

식을 마친 후 나는 전문위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던 중, 시민단체

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 분의 얘기에 의하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도 예산낭비감시센터가 있

는데, 언젠가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자신이 사는 동네

에 한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신고하려 했지만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가까운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는데, 전화

를 받은 공무원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다른 곳으로 전화하라고 대답하였다고 한

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로등에 관련된 일은 도로교통과·건설과·도시개발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이 드신 할머니는 관공서에 신고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 업무가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할머니는 결국 이리저리 전화를 걸다가 답답한 나머지 시민단

체로 연락했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를 연결해 주든지, 아니면 일단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었다면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으로 통화를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는 통화를 하면서 공무원의 불친절을 경험했고, 이리저리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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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야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오래 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라 그 이야기를 참석자들에게 

들려주었다. (중략)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어떨까? 어렵사리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관공서에 신고했는데, 신고인에게 모든 절차를 떠맡기거나 다른 곳에 책임을 미뤄 

버리면 그는 두 번 다시 신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형사사

건의 경우 증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시도 때도 없이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인격적 모욕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고인이 괴로워하고 부담을 느끼는 풍토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신고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 사회의 부패나 비효율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신고인에게 주어지는 아주 사소한 부담도 신고를 머뭇거리게 

할 수 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관청에서 신고를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인을 

귀찮게 한다면, 누가 신고를 하려 하겠는가. 국민들이 신고를 꺼리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한다. 

신고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신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보람을 느끼도

록 해야 한다.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려주는 자세도 중요하

다. 또 행정기관끼리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신고인이나 민원인에게 

미루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출근할 때면 정문에 걸려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다. 비록 작지만, 이 현판에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겠다는 기획예산처의 마음가짐이 함

께 새겨져 있다. 기획예산처에서만큼은 신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스스로의 책무

를 방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아무쪼록 한층 보강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국민들

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절약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

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절 국민과 함께 하는 예산낭비신고 제도

우여곡 을 거쳐 구축된 산낭비신고제도는 2005년 한 해를 성공으로 마무리했

다. 하지만 2006년에 어들면서 다시 어려움에 착하 다. ‘2년생 징크스’라는 말

이 있듯이 2006년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심이 어들어 신고 건수가 다시 하향 추

세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12월 한 달 동안 기획 산처에만 140여 건의 신

고가 수되었으나 2006년 1월에는 40여 건으로 격히 어들었다. 장의 산낭

비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인식이 바  것도 아니었다. 이제 막 걸음을 떼

기 시작한 산낭비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해져서는 곤란했다. 무엇인가 돌 구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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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야 했다.

1.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2006년 1월은 산낭비신고센터 개소식으로 화려하게 출발하 으나 신고 건수는 

다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었다. 12월에는 연말 보도블록 공사 등 굴착공사가 많

고, 홍보가 시의 하게 이 져 신고가 증하 으나 1월 이후 동 기가 지나면서 

홍보활동이 미미해지자 신고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기획 산처는 국민들의 심을 

유인하기 해 신고자에 한 인센티  지  방안 마련에 착수하 다. 

2005년 12월 산성과  규정을 개정한 후 산낭비 신고자에게 최고 3천9백만 

원의 산성과 이 지 된다는 을 지속 으로 홍보하 다.  2006년부터는 상당

한 재정개선효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타당한 신고에 해서는 재정집행에 심을 보

여  사례로 기획 산처 장 의 감사서한과 함께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

하 다. 

❙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감사서한

○○○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해 주신 데 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이번에 신고해 주신 내용은 정부의 재정집행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발전의 전략기획본부로서 사회통합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 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

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각종 재정

사업에 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지속

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님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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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홍보와 정책 브랜드 ‘세바로’를 통해 인지도 향상 도모

국민들에게 산낭비신고센터와 신고 화 1577-1242를 효과 으로 알리기 해 

기획 산처 사상 최 로 TV 정책 고를 추진하 다. 2006년 6월 한 달 동안 KBS, 

MBC, SBS 방송 3사를 통해 산낭비신고센터에 한 정책 고가 총 69회 실시되었

으며, 라디오 고는 총 60회가 방송되었다. 그 외 인터넷, 포스터, 무가지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지속 으로 시행하 다.

TV 홍보의 마지막 타이틀은 ‘ 한민국의 최종 결제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기획

산처 산낭비신고센터 1577-1242’로 함으로써 정책홍보의 최종고객인 국민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 다. TV 홍보 이후 산낭비 응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도 하나의 랜드로 형상화하는 작

업에 착수하 다. 

우선 산낭비 응시스템의 ‘ 응’이 다소 수동 이고 방어 인 의미라는 지 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하 다. 극 으로 산낭비를 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 참여를 강조하기 해 산낭비 응시스템의 명칭을 ‘국민참여형 산

낭비 zero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세바로’라는 로고타입으로 형상화하 다. ‘세바로’

는 1차 으로 ‘세 을 바로 쓰자’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2차 으로는 ‘미션(3E)을 

올바로 수행하자’, ‘슬로건 ESC)을 제 로 실행하자’, ‘수단 (PVR)을 바로 이행하

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미션 3요소(3E) : 참여(Engagement), 절약(Economy), 효율(Efficiency) 

✓ 슬로건 3요소(ESC) : 적재적소(Essential), 절감(Saving), 공공성(Common)

✓ 3단계 수단(PVR) : 사전(Preview), 중간(View), 사후(Review) 단계에서 낭비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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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 TV 정책광고 

국민참여형 예산낭비 zero 시스템 : 세바로

2. 작은 낭비부터 줄이자 

부분의 국민들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산낭비의 표

인 사례로 꼽았다. 이에 기획 산처는 보도블록 공사로 인한 산낭비를 막기 

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 산처 PCRM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3%가 ‘연말 보도블록  도로굴착 공사가 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획

산처 산낭비신고센터로 수되는 신고의 20~30%가 이와 련된 신고로서 제도

개선이 시 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나 계 부처와 한 결과, 보도블록 낭비는 과거 공무원들

의 업무형태일 뿐 지 의 상황과는  다르며, 보도블록 산은 매우 작은 규모이

기 때문에 산 약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 다. 그러나 

앙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작은 규모일지라도 국민들이 산낭비로 체감하고 있으

며, 더욱이 매년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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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과 논의하 다.

그 결과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산낭비 응 의 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국민과 지자체 담당자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기

본방향이 만들어졌으며, 5월에는 건교부, 행자부, 한 ,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계

기 과 합동 T/F 을 구성하 다.

그동안 논의된 주요 책으로는 ‘보도블록 공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체주기를 

규정하는 등 공사와 련된 명확한 기 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온라인 도

로굴착·복구 시스템’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도로굴착 시기를 합리 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굴착을 막는 것이다.  동 기(12월~2월) 굴착을 원칙 으로 지하고, 

잦은 굴착을 원천 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공동구(共同溝)를 활성화하기 한 방안 등

을 계부처와 의해 나갈 계획이다.

  ※ 공동구(共同溝)란? : 지하매설물( 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 으로써 미 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예산지킴이들의 활약

2005년 3월부터 2006년 9월말까지 국 309개 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수된 

신고 건수는 총 2,156건에 달하 다. 이  각 기   기획 산처에서 타당한 산

낭비 신고로 단한 183건에 해 제도개선을 완료했거나 제도개선을 추진 에 있

다. 제도개선을 통해 산을 약하거나 수입이 늘어난 규모는 약 1,000억 원이며 

표 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여주-양평 간 도로공사, 타당성 재검증으로 1,000억 원 절감

2005년 12월, 총사업비 1,771억 원의 여주-양평(37번 국도)간 도로확장공사가 중부고속도로와 중

복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이 예산낭비신고를 제기하였다.

기획예산처는 동 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99. 4)되기 전에 확정된 공사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검증작업이 없었고, 2010년경 양평-여주 간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

우 여주-양평 국도 이용량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KDI 

주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11월중으로 최종결과가 결정될 예정이

며, 검증결과에 따라 최소 800억 원에서 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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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연구비 카드제 캐시백 0.7% 국고납입제도 마련, 연간 35억 원 국고수입 증대

2006년 2월에는 현직 연구기관 종사자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연구비를 카드로 사용할 경우 카

드 사용액에 따른 항공사 마일리지 및 캐시 백을 개인 연구원 또는 기관에서 자체 사용하는 등 문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을 신용카드로 집행 시 카드사용 항목을 폭 확 하고, 

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 백 0.7%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개선을 이뤄내 연간 약 35

여억 원의 국고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 사례 3: 활용도가 저하되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축소로 약 16억 원 절약

현재 각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 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활성화 등으로 동 

법령집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데도 매월 현행 법령집 가제(加除) 작업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재정관리점검단의 논의를 거쳐 각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의 필수부서를 제외하고

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령집의 가제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약 1,600여 질의 법령집을 축소하

여 약 16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이뤄냈다.

❙ 사례 4: 고속도로 휴게소 설계기준 변경으로 약 350억 원 절약

2005년에는 중부고속도로 원주휴게소의 20% 정도만 매장 및 기타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시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유휴시설이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향후 교통량 및 주변여

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규모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접수되었다.

조사결과 최근 고속도로 노선 확충으로 교통의 지체 및 정체가 해소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휴게소 이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물 이용률이 매장의 경우 

49~67%로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건교부 및 도로공사 주관으로 적정한 휴게소 규모 산정 및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고속도

로 휴게소 건축규모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05. 3~’05. 9) 신축규모를 고속도로 개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설계기준으로 약 35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뤄냈다.

예산낭비대응 체계 성과달성도 (’06.5. 조세연구원 주관, 설문조사 결과 반영)

이러한 산 감은 국민들의 산낭비신고센터에 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신고가 증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련기 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산

감에 따라 국민들의 재정에 한 신뢰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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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최종 결재자는 국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지  정부가 추진 인 산낭비

응시스템도 그러하다. 산낭비 방지는 공 자 역할을 하는 정부와 재정사업의 수

혜를 받는 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해 정

부는 국민의 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신고

를 활성화할 것이며, 심층 이고 객 인 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세 을 아끼고 나

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해 노력할 것이다.

산낭비 신고자가 보낸 다음 편지는 국민들의 극 인 참여를 통해 산이 

감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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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 신고자가 장관과에 대화 난에 올린 글 (2006년 3월 8일)

기획예산처장관님의 서한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 7일 접수번호 33602로 여주-양평 자동차 전용도로가 불필요하다는 요지로 낭

비 사례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올려놓고도 설마 했습니다. 예전 군사정부, 아니 문민정부라고 해도 이런 것을 올려봐야 정

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올려야 몇 사람이 보고 탁상 속에 들어가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하의 기획예산처에서 나라살림 참여마당 난을 마련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은 국민을 진

정으로 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낭비 사례를 올려놓고 바로 답변이 올라옴과 동시에 기획예산처에서 담당자가 친절히 전

화가 왔습니다. 예산낭비사례 올린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서울지방 국

토관리청 직원하고 현장에서 차량 수 등 실제 확인하려는 현장 확인 위주의 행정을 보고 놀랐습니

다. 아!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별 볼 일 없는 낭비 사례도 이처럼 챙겨서 정

책에 반영하다니. (중략)

이 일로 인해 더군다나 저는 기획예산처 장관님의 서한문과 함께 도서상품권 5만원 상당을 받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는데 상품권까지 받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평생 53년 동안 글 써서 상품권 받기는 

처음이라고요. (중략)

참여정부 하에 기획예산처 당국에 예산낭비사례신고센터 역할이 너무 고마워서 이 난에다 이렇게 

감사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 더 이상 예산낭비사례를 없애서 국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

어 나가는 기획예산처 관계당국과 장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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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1절 국가채무관리

1990년  이후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국가채무의 범   정규모에 한 논쟁

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응하여 정부는 국가채무에 한 진 를 가리기 해 분석

을 강화하 다. 한 국가채무가 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으로 

수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재정법 안에 국가채무 리계획의 수립  국회 제

출을 의무화하고, 세계잉여 의 국가채무 우선상환 조항을 설치함으로써 1단계가 

마무리되었다. 재는 국가채무를 리하는 공식기구의 출범을 재경부에서 검토하

고 있는 이다.

1. 최근 지속된 국가채무 논쟁

나라 빚의 규모와 증가속도 등에 한 우려는 IMF 기 이후 지속 으로 제기되

어 왔다. 1998년 IMF 기 당시에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재정을 지속해야 하는가

에 해 정부와 국내외 재정 문가의 열띤 논쟁이 있었고, 최근에는 국가채무의 범

와 규모, 증가속도에 한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환 기 당시에는 자를 내서라도 재정이 극  역할을 수행하여 실업자를 보

호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자는 만성화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자재정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립하 다. 당시 

재정당국도 자재정 편성에 신 히 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융 기에 따

른 경기침체가 1999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망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무 지는 것을 방지하기 해 자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99년

도 본 산에 13조 원의 자보 용 국채발행을 편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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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4~5월의 적자재정에 대한 찬반 논쟁

1998년 4월 초부터 우리나라의 적자재정에 한 공개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적자재정

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되므로 국채발행을 통해 금융구조조정 및 실업 책 등에 소요되

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국채발행으로 공공투자를 확 할 경우 유효수요를 창

출하여 경기부양과 실업해소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적자재정을 반 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예에서 보듯이 재정적자는 

한 번 발생하면 만성화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경기침체시 적자재정에 의한 경

기부양책은 큰 효과가 없는 반면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외국학자들의 견

해도 찬성과 반 로 나뉘어졌다.

하버드 학의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교수는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재

정적자를 제한할 경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므로 IMF의 한국에 한 재정적자 한도는 철폐되어야 한

다고 하였으나, MIT 학의 크루그만(Paul Krugman) 교수는 경제위기가 재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자 확 보다는 경제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5월 말까지 예산당국에서는 실업 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정을 최 한 긴축운영해 조달

하고 국채 발행에 의한 적자재정 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6월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자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인식하였고, 찬반 논의는 적자재

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해지는 국면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국의 재정 2001>

최근 국가채무의 범 와 규모에 한 논쟁 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두 

가지 내용은 정부의 발표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고, 그 의견이 좀처럼 좁 지지 않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2005년 10월에 이한구 의원은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943조 

원(2004년 말)이라고 주장하 고, 그 이듬해인 2006년 5월에 같은 당의 박재완 의원

은 공공채무가 891조 원(2005년 말)이라고 주장하 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203조 원(2004년 말), 248조 원(2005년 말)과

는 큰 차이가 난다.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기 과는 다른 기 으로 국가채무

를 계산하 음을 알 수 있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에 보증채무, 

4  연  책임 비 , 통안증권, 출연투자기  부채 등을 포함시켜 ‘사실상의 국가

채무’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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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의원(’05.10.3) : 사실상 국가채무 943조 원 >

(단  : ‘04년 기 , 조원)

사실상 
국가부채

국채 보증채무
4대 연금 
책임준비금

통안증권
출연투자
기관 부채

기타

943조 203조 66조 435조 143조 91조 5조

그러나 IMF의 국제기 에서 국가채무는 국가의 직 이고 확정 인 채무만을 

상으로 하고 있고, 정부도 이 기 에 의해 국가채무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

증채무, 공 연  잠재채무, 통안증권, 공기업 채무 등은 국가채무의 범 에 포함되

지 않는다.

보증채무는  변제의무 발생 까지 직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공 연  

잠재채무도 제도개선에 따라 채무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불확정 채무이다. IMF 

기 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우발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 통안증

권·공기업 채무도 앙은행·공기업 등이 정부와는 다른 독립된 법인체이므로 국가

채무에서 제외된다. IMF 기 도 공기업  정부의 공공 융활동은 정부의 범 에서 

제외하고 있다.

2006년 5월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박재완 의원은 공공채무가 891조 원이라

고 주장하 고, 5월 24일 인터넷 연합뉴스의 ‘국가채무, 정부 발표보다 많아’라는 기

사에서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정부가 리주체인 57개 기  가운데 이미 합산

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54개 기 부채를 합산할 경우 국가채무는 지난 3년간 

224.5조 원에서 464.2조 원으로 106.8%가 증가한다’고 보도하 다. 

< 박재완 의원(’06.5.24) : 공공채무 891조 원 >

(단  : ’05 기 , 조원)

공공채무 국가채무 (정부+기금부채)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통안증권 공기업

891조 464조 (248조 + 216조) 174조 155조 98조

공공채무에 포함된 기 부채, 국민연  책임 비 , 통안증권, 공기업 채무도 역시 

국제기 에 의한 국가채무의 범 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다. 기 의 차 조표

상 부채는 회계상의 개념으로 국가채무 개념과 다르고, 차 조표상 부채에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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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충당 (고용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 채무를 IMF 기 으로 볼 

때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  공공채무 891조 원에는 공공자 리기 과 기타 기

 간 거래 128조 원을 복·과다 계상하 고, 보채상환기 , 부실채권정리기  등

의 부채(55조 원)는 보증채무로서 IMF 기 으로 볼 때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만 국가채무 통계기 을 달리 할 경우 국가채무가 과다하게 

공표되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외 신인도에도 악 향을 미칠 우려

가 있다. 때문에 국가채무에 한 공식통계는 IMF 등 국제기 에 따르는 것이 타당

하다. 년 3월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공개토론회에서도 국가채무를 산정할 때 국

제기 을 자의 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을 강조한 바 있다. 재 정부는 국제

기 인 IMF의 GFS(정부재정 통계지침)에 따라 국가채무를 집계하고 있다.

※ 세계 각국에서 국가채무 집계 시 사용하는 국제기준인 IMF의 GFS(정부재정 통계지침)에 따르면,

▪ 국가채무는 (i) 일반정부가 (ii) 직접적인 상환에 의무를 지는 (iii) 확정채무에 한하며,

▪ 이에 따라 연기금의 기여금 및 적립금, 보증채무, 중앙은행의 통안증권, 공기업채무 등은 국가

채무에서 제외된다.

2.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와 증가내역

국가채무 추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은 비교  건실하게 운용되어 왔다. 특별한 세출소요가 

요구되는 여건 하에서도 국공채 발행 등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방 세(75

년), 교육세(82년), 농어 특별세(94년) 등 목 세를 도입함으로써 일 으로 건

한 재정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국가채무의 GDP 비 비율도 1970년 에는 해외

차  도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 으나 1980년  부터 1990년  반까지는 지속

으로 하락하 고, 특히 일반회계 자보 용 국채는 1981년부터 1983년까지 3년간 

발행한 이후 1997년까지 일반회계 재정 자 보 을 한 국채는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 기로 인해 이와 같은 균형재정기조가 자재정으로 환되었다. 

1998년 3월 1차 추경 산편성을 통해 경기침체에 의한 세수 부족분을 세출 삭감으

로 충당하는 등 1998년 5월말까지 최 한 긴축재정을 통해 경제회복에 소요되는 비

용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을 통한 자재정은 최 한 피하려고 하 다. 그러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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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이후에도 추가 인 세입 감소와 실업률의 지속  증가가 상되어 불가피하

게 자재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98년 2차 추경 산편성을 통해 일반

회계 자보 용 국채를 발행하 다. 

이처럼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해 국채를 발행하고, 차 을 

도입하여 융 구조조정과 소기업을 지원하고 실업자를 구제하 다. 이에 따라 

외환 기를 상보다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 그 후유증으로 나라 빚이 증가하

으나 재정의 역할을 최 한 발휘했다는 에서는 국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 기 이후 국가채무의 규모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국민의 정부 기간

(1998~2002년) 동안 73조 원이 증가하 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자

보 용 국채발행분(26조 원)과 국민주택기 채권(17조 원), 외국환평형기 채권(17

조 원) 발행에 의한 것이었다.

국가채무 증가내역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 자  상환 책(’02)’에 따른 공 자 의 국채 환과 

환율시장 안정을 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등에 의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 국가채무 증가내역 >

(단  : 조원)

’02 ’03 ’04 ’05 ’06
□ 국가채무 133.6 165.7 203.1 248.0 283.5

   (GDP 비 %) (19.5) (22.9) (26.1) (30.7) (33.4)

  ▪ 일반회계 26.4 29.4 31.9 40.9 50.2

  ▪ 공적자금 국채전환 - 14.4 29.4 42.4 53.8

  ▪ 외환시장 안정용 20.7 33.5 51.3 67.1 79.0

  ▪ 국민주택기금채권 34.0 36.8 36.7 39.7 43.4

  ▪ 기타 52.5 51.6 53.8 57.9 57.1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부분 외환시장 안정, 경기지원, 서민주택 지원 

등 생산  용도로 활용되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 다. 외평채 발행을 통하여 외환

시장 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달성을 지원하고, 외환보유액 증가  신용등  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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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 다. 그 결과 경상수지는 2003년도에 120억 불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166

억 불로 확 되었고, 외환보유액은 2003년도 1554억 불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2104억 불로 증가하 다. S&P 신용등 도 2003년도의 A-에서 한 계단 상승한 A등

으로 개선되었다.

<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경제적 효과 >

’03 ’05

환율(평균) 1,191.9 1,024.3

경상수지(억불) 119.5 165.6

외환보유액(억불) 1,553.5 2,103.9

신용등급(S&P) A- A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양호한 수 이다. 유

럽연합(EU)이 출범할 당시 세운 Maastricht 조약의 재정건 성 요건은 국가채무 

GDP 비 60% 이내이다. 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가 GDP의 77% 수 에 달하

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GDP의 30%  수 으로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은 수 이

다. 국제기 보다 엄격하게 국가채무를 리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스 스의 국

제경 개발원(IMD)과 국제신용평가기 인 피치(Fitch), S&P, 무디스(Moody's) 등에

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 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국가채무 수준 국제비교 (’05년 기준) >

(단  : %)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국가채무/
GDP

6.0 14.4 26.5 30.7 64.1 69.6 172.1 77.7

 * 우리나라의 경우(’05년) IMF 기 은 30.7%, OECD 기 은 24.8%

** OECD Economic Outlook ’06.5월

한 국가채무의 상당 부분이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상환재원을 보유한 융

성 채무의 비 이 높고, 보유채권 규모(’05년 말 채권 131조 원, 총 보유자산 

264조 원)를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정 성장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국가채

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 이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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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GDP 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공 자  국채 환이 완료되는 2006년을 정

으로 하락할 망이다.

< 국가채무 전망 :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 >

 (단  : 조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국가채무

   (GDP 비, %)*

283.5

(33.4)

302.9

(33.4)

320.4

(32.9)

336.9

(32.3)

350.5

(31.3)

3. 국민과 함께 지키는 재정건전성

국가채무는 정부가 리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달되지 않으

면, 정부의 리능력에 한 의혹만 커질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 으로 국가채

무에 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해 보도자료 배포와 반론기고문 

게재 등에 힘써 왔다.

2005년 12월에는 기획 산처-재경부 공동기획으로 국정 리핑에 ‘국가채무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기획시리즈를 연재하 다. 이 시리즈는 ① 일부 언론, 이것 것 

가져다 붙여 200조를 900조로 ‘뻥튀기’, ② 국가채무 증가속도, ③ 나라 빚 리 방

안이 없다?, ④ 추경편성은 왜?, ⑤ 일본의 국가채무에 한 주일 홍보 의 기고문 

등 세부 5회에 걸쳐 연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국가채무에 한 내용을 바로 알리고

자 노력하 다. 

2006년 9월 11일에는 ‘국가채무 내용·규모 모든 면에서 양호’라는 제목으로 국가

채무에 한 해설기고문을 국정 리핑에 게재하여 국가채무에 한 내용을 국민들

에게 상세히 설명하 다.  재경부에서는 2005년에  국민을 상으로 ‘알기 쉬운 

국채투자, 국가채무 바로알기: 나라의 빚에서 나라의 경쟁력으로’라는 소책자를 제

작하여 배포하기도 하 다.

한 국가채무와 재정 험에 한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해 ‘재정 험의 

리와 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장기재정 략 수립을 한 정책제안’(’05.12) 등

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 하기 해 노력하 다. 

언론 응과 홍보물 제작도 요하지만, 보다 실제 으로 국민들에게 나라 빚 걱

정을 덜어주는 방법은 국가채무 리를 한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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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이고 안정 인 국가채무 리를 한 법 ·제도  장치의 마련은 정부와 국

회·언론·재정 문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기획 산처는 국가재정법의 입법 

추진과 더불어 이러한 요구를 반경하기 한 노력을 본격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4.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국가재정법에 국가채무 관리규정 신설

국가채무를 정하게 리할 수 있어야 정부가 필요한 자 을 기(適期)에 최소

의 비용으로 조달하고, 국가채무 험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국채시장도 활성화

(widening and deepening)시킬 수 있다.

❙ 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IMF)

The main object of public debt management is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s financing 

needs and its payment obligations are met at the lowest possible cost over the medium to 

long run, consistent with prudent degree of risk.

그동안 재정당국은 국가채무 리계획의 필요성을 감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통해 반 해 왔다. 재정 자 리 책과 재정운용방향이 포함된 기재

정계획(’99~’02)을 1999년에 처음 수립하 고, 재는 5년 단 의 장기 재정운용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채무 규모를 망하고, 안정 으로 리

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채무 리에 한 제도  뒷받침이 미흡하 으나 국가재정법

이 제정되면서 국가채무 리를 한 제도  발 이 마련되었다. 

국가재정법 제86조에 ‘정부는 재정건 화를 해 국가채권과 국가채무를 정수

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제91조에 ‘국가채

무 리계획의 수립’ 규정이 신설되었다. 국가채무 리계획에는 매년 국채 는 차

입 의 차입 상환실   상환계획, 채무 증감 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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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하

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한 추정액

 3. 다음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

 4. 채무의 증감에 한 전망

 5.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한 세계잉여 의 교부  정산 후 잔액의 30/100 이상을 공 자  상환에, 남은 

잔액의 30/100 이상을 국채  차입  상환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채무 증가를 최 한 억제하도록 하 다(제90조).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조항 관련 논쟁

국가재정법은 2004년 10월 19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6년 9월 8일 국회

를 통과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은 길을 걸어 왔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한 규정 한 여러 모로 난항을 겪었다. 그  쟁 이 되었던 것은 국가채무의 정의

를 규정하는 것과 국채 탄력 발행, 국가채무 리계획의 제출 시기, 우발채무를 합산

하여 국가 리 상 채무를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국가채무의 정의를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안은 국가채무에 해 별도로 정

의하지 않고, 국가채무 리계획 수립 상 채무로서 간 으로 정의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박재완 의원은 발의안에서 국가채무를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 들의 

채무’로 규정하 다. 여기에서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 들의 채무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정부공공기 의 채무를 의미한다.

재정범 에 해서는 내용이 명확하고 보편  이해가 가능한 사항일 때 법률 규

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채무의 범 를 결정하는 데는 주요국의 규정 사례  

IMF, OECD 기  등을 고려한 매우 신 한 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

가채무 범 를 놓고 팽팽히 립함에 따라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조항은 국가재정

련 법안 의체 등에서 충안을 논의하 다. 그러나 계속 미합의 쟁 으로 남아 있

다가 2006년 4월 24일 법안소  심사 결과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데 합

의하 다.

우발채무의 국가채무 포함 문제에 있어서는 우발채무를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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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정부의 의견이 립하 다. 정부는 국가채무는 국가

( 앙·지방정부)가 직 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므로 IMF  

OECD 국제기 에 따라 우발채무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 다. 

▪ IMF : Only the recognized direct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should be 

included in debt 

▪ OECD : Only actual current liabilities to another party or parties are included 

이에 반해 박재완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국가 리 상 채무를 신설하여 국가채무

에 통합재정상 포함되는 기 의 우발채무를 합산하도록 하 다. 이때 우발채무는 

기업회계기 상 우발상황에 따른 채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제기 보다 범 를 확 하여 집계한 국가채무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재정건 성에 한 신뢰도를 과소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신용등 의 하락 등 우리 경제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발채무 

규모를 미리 악하고 잠재  재정 험에 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결국 국제기

(IMF GFS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따라 우발채무, 보증채무 등을 국가채

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정부안이 우세하여 국가재정법에 이를 반 하 다. 

국가채무관리기구 도입의 검토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리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재경부에서는 2005년 10월에 

국가채무 리계획(시안) 마련과 국가채무의 험분석(Fiscal Risk, Financial Risk) 

 응, 국채시장 활성화, 국가채무 리조직의 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채

무 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 다. 한 국가채무를 안정 으로 상환하

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 을 효율 으로 조달하기 한 국가채무 리기구(Debt 

Management Office)의 설립을 구상하여 재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재경부 국고국장은 “국가채무의 정규모와 장기 상환 책, 국채시장 

리와 리, 환율 등 시장 험에 한 분석과 응, 국가채무 리계획의 수립과 국채

투자 홍보 등을 해 민간부문 문가를 활용해 국가채무 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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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재정당국은 우리 경제의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  내에서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산낭비 응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극 으로 추진하여 장기 으로 지속가능한 건 재정 운용을 해 노력할 것이다.

❙ 참고 : 국가채무 관련 언론보도 내용

국정브리핑 기획연재‘국가채무 바로알기’ 

￭ 국가채무 증가 속도, GDP 대비 30% 수준서 충분히 장기적 관리 가능

국가채무에 한 논란 중 증가 속도와 관련된 것이 자주 등장한다. 주로 참여정부 들어 그 규모와 

속도가 과거 정권보다 크고 빠르다는 식이다. 이런 논란 또는 언론보도의 귀착점은 국민의 세금을 

거둬 정부가 배만 불린다든지, 사회복지 확충 등 분배정책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재정 건전성

을 악화시키고 경제마저 위축시킬 것이라는 데 닿는다. 

물론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2년간 

국가채무는 69조 5,000억 원이 늘어 전체 203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247조 

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증가 배경에 있어서  정부 씀씀이가 커졌다든지, 분배정책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거나 단순화시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 

￭ 재정적자 메우기 위한 재원 조달은 13% 불과

국가채무 증가분은 부분 공적자금의 국채전환(43조 원), 외환시장 안정(46조 3000억 원), 서민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한 중장기 융자(12조 원)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일반회

계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원조달은 14조 7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13%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의 경우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업자 구제, 기업·금융 구조

조정,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긴급하게 재정을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된 공적자금 49조 원을 정부가 부

담하기로 2002년에 결정함으로써 그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채무에 상응하는 자산 보유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도 환율방어 등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거나 외환보유고를 확충하

기 위한 목적으로 외화자산 매입에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서민들

에게 빌려준 주택기금,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용 중장기 융자금은 실물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고, 담보까지 있으므로 상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은 참여정부에서 발

생한 국가채무로 볼 수 없으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도 자산으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채

무 증가규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참여정부 출범 후 3년간 실질적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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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제정… 채무관리 국가의무 강화

이러한 우려는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국가가 채무관리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가정이 가계규모에 맞게 출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국가도 GDP와 자산

규모에 맞게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목표는 GDP 비 30% 수준이다. 올해 말 

30%가 넘어서고 2006년~08년 사이 31%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9년부터는 다시 30%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이 출범 당시 건전 재정요건을 GDP 비 

60% 이내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강력한 기준을 둔 셈이다. 또 이 같은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고, 이 법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공포되면 국가채무 관리에 한 국가의 책무가 훨씬 강화된다. 

￭ 국가채무 장기적 관리가 중요 

국가채무는 부분 현 정부에 한 비난 용도로 악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차기 권을 노리는 한 

광역지자체장은 “참여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500조 원의 빚을 우리에게 안길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히 제시하지 않았으니 모를 일이지만, 이 같은 비난은 국익에 전혀 도움

이 안 되는 정치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비판이나 충고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의 규모뿐만 

아니라 채무를 통해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국가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항구적 원인 때문인지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통일비용의 경우 발생 시기,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예외적 요소로 볼 수 

있지만, 복지비용은 항구적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략)

(국정브리핑 선경철 기자 2005.12.23)

제2절 추경예산 편성요건의 제한

2000년  들어 재정건 성과 국가채무 논란이 지속되면서 매년 반복 으로 편성

되는 추가경정 산이 건 성을 하는 요인으로 지 되었다. 한편에는 이러한 지

에 응하여 추가경정 산 편성요건을 법 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었

다. 국민의 정부 기간 내내 국회, 정치권, 기획 산처 간의 진지한 논쟁이 지속되었

다. 하지만 끝내 결실을 맺지는 못하 다. 공은 다시 참여정부로 넘겨졌다. 참여정

부는 4년차에 들어서서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에 그간 수없이 논

의된 추가경정 산의 편성요건을 명문화하 다. 수년간의 논쟁 끝에 이루어낸 결실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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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언론과 국회의 지적

정부의 추가경정 산 편성에 해 언론과 국회에서 지 한 논 은 크게 두 가지

로 요약된다. 하나는 매년 연례 으로 추경을 편성하 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 

재원으로 순세계잉여 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 산이란 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산에 변경을 가하는 산을 말한다. 추가경정 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모두 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산총계주의의 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한두 차례의 추경 산을 편성해 왔다. 규모 천재지변이나 국가

기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으로 추경 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사 에 

측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정치 인 선심성 경기부양책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비

의 요지 다. 이 게 산총계주의의 외인 추경 산을 연례 이고 반복 으로 

편성하게 되면, 추가경정 산은 산총계주의의 외가 아니라 매년 일어나는 하나

의 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  입장에 선 사람들은 당해연도 산의 규모와 수

지도 당  계획에서 어 나 재정규율이 약화된다고 우려한다. 

❙ 추경 편성 관련 주요 비판내용

ㅇ 한나라당 의원(’01.5.7)
“법적으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때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 실업예산은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것이며, 법을 어긴 예산편성은 인정할 수 없다.”

ㅇ 국민일보(’01.6.19)
정부의 나라살림에 한 예측력 부족과 정책실패가 추경 편성을 부추겼다. 지난해 외환위기를 극

복했다는 안일함에 빠져 올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기업퇴출에 따른 실업 란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데다 매년 발생하는 비 피해 등 기상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재해 책 예비비를 적게 배정한 

탓이다.

ㅇ 서울신문(’04.6.2)
정부의 관심사는 ‘추경 편성 여부’에서 ‘추경으로 지원할 사업 발굴’로 옮겨 앉은 양상이다. 추경

은 반드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돼야 하는데, 이 같은 사업발굴이 쉽지 않아 고심중이

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때도 ‘억지춘향격’의 사업을 끼워 넣어 적잖이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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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헤럴드 경제(’05.6.2)
정부가 경기회복 수단으로 적극 검토중인 추가경정예산이 효과 없이 재정지출만 늘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매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후 하반기 

추경을 관행화함으로써 ‘추가예산인지 가을예산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ㅇ 이데일리(’06.8.9)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매년 추경으로 본예산을 고치는 것은 재정 규율을 흐트

러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예산이 결정된 후 이를 변경하지 않

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들이 일정한 정도로 규제되지 않으면 재정규율은 현저히 악

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과 련된  하나의 지 은 그 재원으로 순세계잉여 을 주로 활용했다는 

이다. 세계잉여 이란 당  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을 과해 징수되었거나 

지출이 세출 산보다 어 사용하지 않은 액이 발생한 경우, 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 결산상 세계잉여   사고이월, 명시

이월비, 계속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세출 이월액을 제외한 것이 순잉여

이다. 순잉여  활용 원칙에 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산회계법 제47조  

제47조의 2에는 순잉여 은 국채  차입 의 원리  상환, 국가배상 , 양곡증권정

리기 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말 제정된 공 자 상환기 법에는 순잉여 의 30% 이상을 공 자 상환

기 에 우선 출연하여 공 자  부채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 로 하자

면 순세계잉여 의 처리순서는 ‘공 자 상환기 에 30% 출연 → 국채  차입

의 상환  국가배상  지  → 추가경정 산 편성에 활용 → 다음연도 세입에 이

입’이다. 

그런데 외 없는 원칙은 없다는 말이 있다. 공 자 상환기 법에는 ‘천재지변 

는 국민경제의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순잉여 의 30%를 기 에 출연하지 않고 

추가경정 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순잉여 을 추가경

정 산의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이와 같은 외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와 언론 

등에서 비 하는 것은 이러한 외규정에 근거하여 순잉여 을 추경 편성에 활용하

는 사례가 많다 보니, 외와 원칙이 뒤바 어 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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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2005년 순세계잉여금 처리내역 >

(단  : 억 원)

회계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계 31,679 10,412 7,022 5,548 13,062 4,065 7,187 4,147

ㅇ 채무상환* 3,532 7,395 997 5,548 13,062 1,000 - -

ㅇ 추경예산 편성* 28,147 3,017 - - - 3,065 7,187 -

ㅇ 세입이입 - - 6,025 - - - - 4,147

회계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계 6,202 23,724 40,555 24,074 32,861 11,262 1,726 12,367

ㅇ 채무상환 - 16,098 - - - - - 3,818

ㅇ 추경예산 편성 6,202 7,623 40,555 5,381 14,168 11,262 1,726 8,549

ㅇ 세입이입 - 3 - 18,693 18,693 - - -

그 다면 국회와 언론이 지 한 추경 산이 지속 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추경이 왜 편성되었는지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2~2006년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재해 책, 교부금 정산 등 불가피한 

소요가 부분이었으며,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활성 책, 실업 등 서민생활 안정화 책이 있었다.

이러한 추경 사유는 예산회계법상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상 ‘천재지변 

또는 국민경제의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충족한다. 재해는 천재지변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

우이며,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세입 실적에 따라 법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이다. 외환

위기 이후 추경을 편성한 사유인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 책은 경기침체와 실업 등이 국민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년도 ’92 ’94 ’95 ’96 ’97
’98 ’99

1차 2차 1차 2차

추경
규모

3,017 3,480 18,932 8,607 △8,722 △13,632 138,944 8,093 27,381

편성
사유

신보 출연
교부금

농어촌 지원 재해 책 등
재해 책
교부금

세수부족
교부금

세수부족
금융구조
조정

경기활성화
재해 책

실업 책
서민생활안정
재해 책교부금

재원 세계잉여금 농특세 신설 세수증가분
세계잉여금
세수증가분

세계잉여금
세수감액

세수감액 등
한은잉여금
주식매각

국채발행 등

한은잉여금 
등

세수증가분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주식매각 등

년도 ’00
’01

’02
’03

’04 ’05 ’06
1차 2차 1차 2차

추경
규모

22,623 50,555 16,440 41,431 44,775 30,000 24,512 48,555 21,549

편성
사유

서민생활 
안정
교부금

재해 책
교부금

경기활성화
재해 책
교부금

경기활성화
교부금

재해 책
서민생활
안정
교부금

세수부족 
등

재해 책
교부금

재원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이자불용액 
등

이자불용액
주식매각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세수증가분 

등

국채발행
세계잉여금
국채발행 등

세수감액
세계잉여금 
국채발행 등

세계잉여금
국채발행



- 198 -

❙ 외국의 추경 편성 사례 분석

연례 반복적인 추경예산 편성 관행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오히려 추경예산을 매년 1회 편성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어 가고 있다. 

구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스웨덴

횟수
최근 10년간 
총 17회

(연 1회 이상)

매년 1~2회 정례 
실시

매년 2회
정례 실시

매년 2회 
정례 실시

매년 2회

정례 실시

추경
규모

총예산 비 
0.5% 내외

(9.11 테러 복구, 
이라크 전쟁 등 제외)

최근 5년간 
전체예산 비 5% 

내외 편성

최근 5년간 전체예산 
비 4% 정도 편성

최근 5년간 
전체예산의 4~5% 

정도 편성

’02년 0.5%

’03년 △10.1%

주요
사유

재해, 국제문제, 
국방·테러방지

경기진작, 재해, 
국제문제 등

재해, 국방, 경제 
활성화

재해 등

2.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법제화 논의

추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추경편성 요건을 법제화하려

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채무 리 필요성과 재정건 성과 련된 

논의에서 생되었다. 

기획 산처는 1999년 1월 ‘1999~2002년 기재정계획’을 발표하여 건 재정으로

의 조속한 복귀 의지를 밝혔고, 그해 9월부터는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의 건

성 회복을 한 재정 자 리제도 방안에 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편 2000년 4

월 15일 총선을 앞둔 정치  상황은 국가채무에 한 논쟁을 가속화시켰다. 기야 

1999년 10월 한나라당은 국회 교섭단체 표연설에서 당시 94조로 망되던 1999년 

말 국가채무를 200조 원이 넘는다고 정치쟁 화하기에 이르 다. 이를 계기로 정치

권·학계·경제단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여야는 

국가채무를 진 으로 여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민주당과 한

나라당은 재정건 화와 련된 법 제정을 각각 추진하 다.

기획 산처는 그해 11월 5일 조세연구원과 함께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자 감축을 한 특별법’ 제정을 한 공청회를 개최하 다. 11월 11일에는 

기획 산처와 민주당이 당정 의를 열어 민주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합

의하 다. 그 결과 민주당에서 국회에 ‘재정건 화를 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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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에서도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 자 감축을 한 특

별조치법’ 법안을 비하여 국회에 제출하 다. 두 법안 모두 세계잉여 을 채무상

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연도별 재정 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 으며, 추

가경정 산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민간 분야의 움직임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0년 7월 ‘재정건 화 

특별조치법’ 제정을 해 정치권·학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 다. 

정부는 재정건 성의 요성에 한 인식을 함께 하고, 이러한 논의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 다. 

재정건 화법은 기 리기본법, 산회계법개정안과 함께 의원입법으로 발의되

어 국회가 심이 되고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국회에서도 재정 련 

법률을 논의하기 해 2001년 1월 한나라당 신 국, 이한구 의원, 민주당 강 욱, 이

종걸 의원,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이 참여하는 소 를 구성하 다. 소 는 2001년 1

월부터 4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해 노력하

다. 그러나 일부 사항에 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2001년 말 기 리기본법만 

국회를 통과하고, 재정건 화법은 더 이상 논의가 진 되지 않았다. 결국 재정건

화법은 제16  국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04년 5월 말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3. 참여정부의 국가재정법 제정과 추경 편성 요건 법제화

기획 산처는 16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재정건 화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재정법에 추경과 련된 조항을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시켰다. 논의를 진행하는 과

정에서 몇 가지 쟁 이 부각되었다. 

국가재정법의 정부안은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① 규모 자연재해 발생, ② 경기

침체, ③ 국민생활 안정, ④ 법령상 사유 발생으로 규정하 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은 ① 쟁이나 규모 자연재해, ② 경기침체, ③ 법령상 사유 발생 등 3가지로 규

정하 다. 핵심 논 은 국민생활 안정을 추경 요건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 다. 

통 인 재정의 역할  하나가 국민생활 안정이다. 그동안 추경 편성 사유를 살펴보

아도 서민생활 안정과 실업 책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비정상 인 실업문제는 

서민생활 안정을 해서도 요하며 국민경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책 으

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반면에 국민생활 안정은 무나 포 인 개념이므로, 

어느 기 까지 국민생활 안정으로 볼 것이냐는 단하기가 쉽지 않다. 자의 인 해

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200 -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생활 안정 항목을 삭제하는 신 

량 실업을 요건에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최종 으로는 ① 쟁이나 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량실업 등 내외 여건에 한 변화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 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추경요건을 규정하게 되었다.

세계잉여  처리순서와 련된 논의도 있었다. 정부안은 세계잉여  처리순서를 

‘교부  정산 → 추경 산 편성 → 채무상환’으로 규정하 으나 한나라당 안은 ‘교

부  정산 → 채무상환 → 추경 산 편성’으로 규정하 다. 정부안은 탄력  정책집

행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재정의 건 성 확보를 강조한 것이다. 

재정의 탄력  집행도 요하지만, 재정건 성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특히 

최근에는 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잠재 인 재정수요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 성의 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이 에 제기되었던 

재정건 화법의 취지도 재정의 탄력  집행보다는 건 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

회 논의과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한나라당 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4. 남겨진 과제

추경 편성 요건을 법제화하여 추경 편성의 인 횟수는 어들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추가경정 산 편성과 련하여 경계해야 할 것은 추경은 불필요한 것

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분법  사고이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에서 비 했던 것은 추경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해 책과 교부  정산

은 당연히 추경 편성의 요건이 되며, 국민경제 여건상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화 책이 필요한 경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효과가 한 해

에 국한되거나 선심성 추경일 때에 해 비 한 것이다. 

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하는 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4개월의 시차가 있다. 

모든 것을 사 에 정확하게 망하고 측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게 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측능력의 

한계와 상황변화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추경 산 편성이 매년 정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추가경정 산 편성 여부를 단할 때는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요건 제

한규정을 두게 된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 으로 본질 인 여건 

변화인지, 단발성·선심성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명하게 단하여 재정의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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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 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조세감면 관리의 강화

조세감면이란 국가가 특정 목 을 달성하기 해 세 을 깎아 주는, 이른바 세제

를 통한 지원을 말한다. 조세감면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 지원과 함께 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조세감면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작용을 우

려하는 의견이 문가를 심으로 제기되기도 하 다. 외환 기를 겪으면서 재정건

성 확보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감면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된다. 특히 2000년 이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조세정책의 새로운 화

두로 등장하고, 미래 재정 자를 해소하기 한 책마련이 시 해짐에 따라 조세

감면에 한 정비와 통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감면을 통제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참여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의 제한조항을 설치함으로써 총량 인 리를 강화

하고, 조세지출 산제도를 본격 으로 도입하 다.

1. 조세감면, 숨은 재정지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표 인 방법이 조세지원과 산지원이다. 이 두 가지

는 모두 정부의 재정을 활용한 유인정책이라는 데 공통 이 있다. 그러나 산지원

이 개인이나 기업에 해 직 인 정부자 의 지 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조세

지원은 부담해야 할 세 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차이가 있다.

정부가 두 가지 수단 에 어느 방법을 통해 지원할 것인가는 지원 상이나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조세지원에 하여 직 지출에 상응할 만한 정

부의 리나 통제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다. 여기에는 조세지원의 규모

나 수혜 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주요 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 즉, 

직 지원은 자 이 지출되므로 그 규모나 상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정부가 받아야 

할 세 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조세지원은 그 규모나 상을 악하기가 쉽지 

않다. 조세지원의 이런 특징은 지 까지 조세지원이 정책수단으로 극 사용되어 오

면서 별다른 견제 없이 지원 상과 규모를 팽창시켜 온 주요 원인이 된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낭비 없이 효율 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인 책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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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직 인 재정지출 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세지원도 세입

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것인 만큼 재정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리·통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논의의 출발 이다.

2. 조세감면의 현황과 추이

조세감면제도는 직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핵심 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

다.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제도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조세감면

제도가 극 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  이후이다.

1960년 에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한 자 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조세감면은 국내 축과 외자도입을 통해 재원조달을 마련하기 한 방법으로 활용

되었다. 1970년 에는 수출산업, 화학공업 등 특정 산업의 성장정책을 달성하기 

해 사용 다. 몇 개 주력산업에 조세감면을 용함으로써 이 산업이 성장의 견인

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0년 에는 경제성장의 기조가 성장 주에서 안정 주로 환되면서 조세감

면의 기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즉, 특정 산업에 한 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제도

로 환되었다. 기능별 지원제도란 특정 상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

라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특정 기능을 선정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업

종이나 규모에 계없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산업에 한 지원

은 축소된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 국토의 균형발 , 경제사회 안정기반 구축 등의 

국가 략목표를 달성하기 한 지원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

지 조세지원제도는 기능별 지원제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조세감면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투자재원 조성, 특정산업의 성장, 투자  연구개

발 진, 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목 을 한 유인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지속 으

로 그 상과 방법을 넓히고 지원 규모도 확 해 왔다. 2005년을 기 으로 조세감면

의 종류는 226개, 총감면액은 19.9천억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투자 진

(23.7%), 근로자(23.2%), 농어민(14.6%), 사회보장(11.2%) 련 지원액이 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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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현황

□ 조세감면제도는 총 226개 19.9조 원(’05년 기준) 규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 비과세·감면(조원) 13.7 14.7  17.5  18.3  19.9

· 관련국세(조원) 88.6 96.4 107.5 110.2 118.1

· 조세지출비율(%) 13.4 13.3  14.0  14.2 14.5

  ㅇ 국세 비 조세감면 비중은 근로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확  등으로 ’03년 이후 14% 

로 상승

 ㅇ 분야별로는 연구개발·투자촉진(23.7%), 근로자(23.2%), 농어민(14.6%), 사회보장(11.2%) 관련 

지원액이 14.5조 원으로서 전체의 72.7%를 차지

분야별 조세감면 현황

감면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조세지출 규모를 최 로 추정하 던 1999년에 10.6조 

원 수 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19.9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에는 조세감면의 증가율이 체 국세의 증가율을 앞지름에 따라 방 한 조세감면의 

부작용에 한 우려의 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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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증가 추이 >

(단  : %)

’01 ’02 ’03 ’04 ’05 평균

· 조세감면 증가율 3.4 7.2 18.9 4.4 9.3 8.6

· 관련국세 증가율 6.5 8.8 11.6 2.4 7.2 7.3

3. 조세감면을 통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

주기는 쉬워도 통제는 어려운 법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지원은 경제정책의 유력한 수단이지만 결국은 시장 기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간만큼 집중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원은 통상 항구화(恒久化)되는 경향이 있다. 지원을 받은 특정산업이나 

특정계층은 외 없이 지원을 계속 으로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지원을 하기는 쉬

워도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만한 운 을 가져오는 한 가지 원인이 된다. 

방 한 조세감면제도의 문제 은 무엇보다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 성을 

악화시킨다는 이다. 한 조세제도가 추구하여야 할 본질 인 과제인 과세의 형

평성을 해하게 된다. 특정계층에 한 조세감면은 궁극 으로 필요한 세수를 확

보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부문에서 추가 인 세 부담을 지우기 때문

이다. 게다가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탈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정부는 조세감면을 통제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

다. 조세감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 이를 통제하기 한 기술이다. 조세감

면제도의 도입 기에는 각종 조세감면이 개별 세법에 의해 운용되었다. 경제개발

이 가속화되면서 조세감면이 극 활용됨에 따라 정부는 조세감면의 과도한 확산을 

막기 해 조세감면규제법(1965년)을 만들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은 계속 확 되었다. 일단 시행된 각종 감면은 수혜자 계층의 

항 때문에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 1976년 조감법은 한시법 체제로 환된다. 즉,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법 자체가 자동 으로 폐지되도록 하여 지원의 항구화를 막고자 한 것이다. 

그 시한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5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1976년 법 제

정 이래 1981년, 1986년, 1991년 세 차례에 걸쳐 매 5년마다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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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에 대한 유통기한 : 일몰제도

조감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확산방지는 당 의 의도 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 다. 

그러나 외환 기로 재정건 성에 한 우려가 확산되자 조세감면 통제장치에 한 

새로운 기가 마련된다. 즉, 1997년 말에 발발한 외환 기로 인해 1998년의 재정

자가 GDP의 4.2%에 이르는 등 심각한 국면에 진입하자 정부는 조세감면 통제장치

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1998년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여 일반 법률이나 

개별 세법의 조세감면 규정을 특례법으로 통합하 다. 이와 함께 항목별로 일몰시

한을 설정하 다. 일몰조항(Sunset Clause)이란 개별규정에 한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감면 조항에 용시한을 명기하여 기한이 지나면 자동 으로 폐

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1999년부터는 매년 조세감면의 종류와 규모를 기록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

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 다.

4. 조세감면 통제장치에 대한 법제화 : 국가재정법 제정

2006년 9월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해 조세감면에 한 총량  리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 된다. 국가재정법  조세감면 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  국세 

비 조세감면 비율에 한 한도를 설정하고, 새로운 감면 요구시에 기존 감면의 축

소 는 폐지 방안을 제출토록 하 다. 조세감면 제도에 있어 국가재정법 제정이 무

엇보다 의미 있는 사실은 그간 학자들 간에 꾸 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실 인 이유로 미루어져 왔던 조세지출 산제도의 도입이 명문화되

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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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중 조세감면 관련 주요 내용

①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88①)

  · 도입목적 : 국세감면에 한 총량적 관리 강화

  · 제도내용 : 국세감면 총액을 국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관리

  · 국세 감면비율 한도 :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시행시기 : ’07.1.1부터 적용

② 국세감면의 사전 제한(§88②)

  · 도입목적 : 재원조달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감면 신설 제한

  · 제한방법 :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감면 요청시 기존감면의 축소·폐지방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시행시기 : ’07.1.1부터 적용

③ 조세지출예산서 제도 도입(§27)
  · 도입목적 :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작성방법 : 3년간* 조세감면규모를 기능별·세목별로 작성

                * 3년간 : 직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추정금액

  · 제출시기 : 예산안 국회제출시기(10.2)와 동일

  · 시행시기 : ’11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조세감면, 총량적인 관리 강화 

‘국세감면비율 한도제’와 ‘국세감면 사  제한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조세감면

에 한 이크를 걸기 한 조치이다. 이는 재정건 성 확보를 해 선진국에서 

운 하고 있는 재정규칙(fiscal rule)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미국, 국,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는 재정 자를 막기 해 재정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재정을 

운 하고 있다. 

❙ 재정규칙의 예 : 미국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 ; BEA)

BEA에서는 총지출을 일단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구분하였다. 재량지출에 해서는 향후 5년간의 

지출상한선을 정하고, 예산이 이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무지출에 해서는 지출증  또는 세입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이 성립하는 경우 이를 상쇄하

는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PAYGO(pay-as-you-go)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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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조세감면에도 재정규칙을 용함으로써 조세감면에 한 

총량 인 리를 강화하게 된다. 즉, ‘국세감면비율 한도제’에 따라 국세에 한 모

든 비과세·감면액을 총량 으로 묶어서 국세의 일정비율로 한도를 정하고, 국세감

면액이 이 한도를 과하지 않도록 리하는 것이다. 

한 각 부처가 새로운 감면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 감면의 축소·폐지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련 규정을 명시하 다. 이로 인해 종합 인 정책효과, 세수에 

미치는 향, 재원조달 방안 등에 한 신 한 검토가 부족한 신규 감면을 사 에 

통제하게 된다.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

이 제기되었다. 즉, 해당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수 이어서 감면조항을 늘

리려는 일선부처와 국회의 요구를 산당국이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의문

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이러한 지 에 해 재경부는 다음연도 국세총액은 추정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면율을 꼭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술 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들어 언론을 설득하 다.  한 가지 제기된 문제는 국세감면율을 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한 지 이었다. 

❙ 법안심사소위(06.09.04)

국세감면의 제한 조항, 즉 안 제88조 제1항의 ‘국세감면율을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국세감면율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이에 해서 재경부는 ‘국세감면율은 경제·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와 언론에 설명하

다. 이러한 설득과정을 통해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조항은 당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국가재정법 중 국세감면 한도제 및 국세감면 사전제한제 조항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

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

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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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제도

규칙을 세우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규칙을 세우는 것보다 더 

요한 일은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세감면 상황에 한 정보를 국민에게 자세

히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지 까지 조세감면에 한 규칙이 제 로 지켜져 왔는지, 

재의 조세감면 상황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떠할 것인지 등에 해 국민

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 에서 도입한 것이 조세지출 산서이다. 조세지출 산서제도는 조세

감면의 규모  내역을 밝힘으로써 그 타당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지원의 

방식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조세지출예산서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란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

써 조세지출의 관리·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조세지출이란 재정지출에 응

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

세·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포기된 액수를 말한다. 

조세지출예산서의 전단계로 1999년 도입된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의 관리·통제수단으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조세지출보고서에는 직전 및 당해연도 조세지출 실적치만 

집계되고 다음연도 규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로 분류방식도 세출예산과 일치하지 않아 세출

예산과 조세지출예산이 연계된 재정지출 총량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세지출예산서제도는 이와 같은 조세지출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투명성과 효

율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 조세지출보고서와의 차이점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 상기간
(2년)직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전망액

(3년)직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추정금액

·국회제출

  - 법적의무 임의제출 법적 의무제출

  - 제출시기 통상적으로 10월말에서 11월초 예산안 국회제출시기(10.2)와 동일

  - 용 도 국회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 예산안 첨부서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정부는 1999년 조세지출 산서제도의 단계로서 조세지

출보고서를 도입하 다. 조세지출보고서는 직  년도의 조세감면 실 과 당해연도

의 추정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하여 산심의에 참고용으로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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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게 되어 있다. 조세지출 산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출 산과 조

세지출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세출 산안 제출시 다음연도 조세지출 추정치

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 다. 

조세지출 산서제도의 도입은 문가들을 심으로 이 부터 꾸 히 주장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산서제도의 도입이 처음 검토된 시 은 략 1980년

을 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 제도가 소개된 이후 도입되기까지 짧지 않은 기

간이 소요된 만큼 이번에도 조세지출 산서제도의 법제화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

야 했다.

재경부는 조세지출 산서제도 도입에 부정 인 입장이었다. 당  정부안인 ‘국가

재정법(안)’에는 조세지출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만 있었고, 조세지출 산서제도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야당의 ‘국가건 재정법(안)’은 조세지출

보고서 제출 이외에 조세지출 산서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을 명문화하 다.

국가재정법(안) 국가건전재정법(안)

제74조 ③항 : 재정경제부 장관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 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

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①항 :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때에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야당은 선진국처럼 국회의 산심의시 조세지출 산서를 첨부서류에 포함시켜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보다 알찬 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재경부도 조세지출 산서 도입에 해 원칙 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 으로 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재경부의 단이었다. 특히 다음연

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산화하는 작업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 같이 투입되는 행정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과정

이 형식 인 수 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비용에 비해 이로 인한 편익이 을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조세지출 산서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

5) 최 로는 이철성(1979)에 의해 조세지출 산의 개념이 소개되었는데 이후 논의가 본격 으로 

제기된 것은 최 (1983)에 의하여 ‘한국재정의 당면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후이

다. 당시 동 제도는 구 경제기획원에 의해 도입이 구체 으로 검토된 단계에 까지 진행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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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다. 결국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침내 충안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야당 안을 수용하되, 다음연도 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유 기간을 부여한 후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 선진국의 조세지출예산서 제도

구 분
도 입
시 기

임 의
제 출

강 제
제 출

제 출
빈 도

분 류
방 법

작 성
세 목

작 성
연 도

미 국 ’68년 ○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과거 1년
현재 1년
미래 5년

영 국 ’79년 ○ 매 년 세목별 전 세목

프 랑 스 ’80년 ○ 매 년
세목별,

지원목적별, 
수혜자별

전 세목
과거 1년
현재 1년 

독 일 ’67년 ○ 격 년
세목별,
산업별

전 세목
과거 2년
현재 1년
미래 1년

캐 나 다 ’79년 ○ 매 년
세목별,
기능별,

감면종류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과거 2년

호 주 ’81년 ○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조세지출 산제도의 도입은 날로 늘어만 가는 조세감면을 

효과 으로 통제하고, 보다 효율 으로 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요한 것은 제도의 성공 인 정착

이다. 이제 남은 일은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화하는 일이다. 

제도 도입보다 요한 것은 국회와 이해집단의 자발 인 조, 그리고 조세감면

제도에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노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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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혁신

제1절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까지

가스공사, 한  등 공공기 들은 국민생활에 필수 인 서비스를 독  공 하는 

기 이자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형 기업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공기

업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방만 경 ’을 가장 먼  떠올리곤 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

기업에 한 리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공기업의 경 신을 해 나름 로 노력

해 왔지만, 공공기 들에 한 부정  시각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이에 참여정부는 공기업에 해 좀 더 근본 인 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하 다. 때마침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심으로 공공기 의 운 시스템을 개선하려

는 시도들이 개되고 있었다. 공공기 에 한 고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공공기  신을 한 근본  책을 세우겠다는 각오와 함께 선진국의 사

례를 하면서 참여정부는 2005년부터 공공기  운 시스템 신에 착수하 다.

1.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리나라 공공기 은 산규모가 GDP의 30%(정부 산의 1.2배)에 해당하고, 종

사하는 인력도 23만 명에 달하여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공공기 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 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 목 역할을 수행해 왔

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등 핵심인 라를 확충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큰 몫을 담당하 다.  고용보험·산

업안 ·건강보험·국민연  등 국민들의 안 과 편의를 증진시키기는 데도 크게 기

여해 왔다.

하지만 공공기 의 성과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각은 매우 비 이었

다. 방만한 경 을 지 하는 목소리가 매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왔으며, 언론의 비 도 매서웠다. 국민들도 공공기  직원들이 하는 일은 많

지 않은데도 턱없이 보수가 높고, 평생직장이 보장되어 있어서 ‘신(神)이 내린 직장’

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어떤 기 의 경우에는 공공기  에서도 처우가 좋아 ‘신

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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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지적사례 

◇ 비관련사업 다각화 관련

   ▪ 러시아 유전개발 참여(ㅇㅇ공사), 행담도 개발사업(ㅇㅇ공사)

   ▪ 버섯판매 사업으로 거액 손실 발생(ㅇㅇ공단)

   ▪ 골프장 운영업체에 수십억 원 출자(ㅇㅇ공사)

◇ 도덕적 해이 관련

   ▪ 투자기관 3년(’02~’04년) 평균 인건비상승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의 2배

   ▪ 직원자녀 채용시 가산점 부여(ㅇㅇ공사)

   ▪ 내부정보 활용, 미분양 아파트 특혜분양(ㅇㅇ공사)

   ▪ 공기업 접 비 한도 초과 집행(ㅇㅇ공사 등)

이 같은 지 과 국민의 여론은 당시 기획 산처 재정개 국 실무담당자들에게 많

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공공부문 개 의 총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로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2. 과거 정부의 혁신 노력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 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각 인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정부는 1983년에는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이하 정투법)을 제정하여 자율

책임경 체제의 도입을 추진하 다. 이는 정부투자기 에 한 정부의 사  간여를 

폭 축소하여 자율성을 높이되, 경 평가와 감사 등 사후 리를 통하여 경  책임성

을 확보하기 한 것이었다. 한 정부투자기 에 한 주무부처의 감독권을 인정하

면서도, 투자기  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립 인 ‘정부투자기 운 원

회’를 구성하여 제한 이나마 투자기 에 한 경 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주요내용

◇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983년 제정된 법으로, 임원 

임명·경영목표 설정·경영실적 평가 등 운영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

   ㅇ 적용 상기관 :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14개(’06년 기준)

   ㅇ 정부의 직접적 예산통제에서 경영평가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

      ▪ 주무부처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기획예산처)에서 경영평가를 실시

   ㅇ 경영진(기관장·상임이사)과 견제진(비상임 이사·감사)의 임명 권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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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상임이사는 주무장관이 임명 또는 제청, 비상임이사·감사는 기획처 장관이 임

명 또는 제청

   ㅇ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상임 이사가 과반수

IMF 외환 기를 거치면서부터 공공기 의 개 이 경제회생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 화와 공공기 에 한 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8년~ 2002년 5년간 총 8개 공기업과 66개 자회

사가 민 화되었고, 약 15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 다. 이 시기에는 양 인 구조조

정 외에도 공공기 의 퇴직 제도·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연 제· 제를 도입하

는 등 운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 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공공기 들의 수는 

여 히 많았다. 정투법에 의해 경 평가를 받는 14개 투자기 을 제외한 수백여 개

의 공공기 들이 정부 재정지원, 정부의 출자, 탁·독 사업 수입 등으로 운 되고 

있다. 하지만 사후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못해 방만한 경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이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에는 ‘정부산하기 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을 제정하여 14개 정부투자기  외의 산하기 에 한 체계 인 리체계 구축을 

시도하 다. 이 법의 제정으로 산하기 에 한 경 평가가 최 로 실시되고, 기

장 공개모집·경 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리 기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주요내용 

◇ 그동안 정부의 기본 감독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산하기관에 한 관리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2003년)

  ㅇ 적용 상기관 : 마사회·예보·근로복지공단 등 92개(’06년 기준)

  ㅇ 경영평가 실시(주무부처)·기관장 임명의 투명성 제고(공모제 도입 및 기관장 추천위원회 구

성 의무화)·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규율

  ㅇ 그러나 정투법에 비해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규정되었다는 비판 존재

    ▪ 상당수 기관이 법 적용에서 제외

    ▪ 임원 임명절차 등 운영시스템 전반에 한 체계적 규정 미비

    ▪ 경영평가의 주체를 주무부처로 규정

정산법은 제정과정에서 계부처 등 이해 계자의 극렬한 반발로 입법에만 2년



- 214 -

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산법이 정투법에 비해 리체계가 다소 미

흡하게 규정되었다는 비 도 있었다. 정산법의 제정으로 정부의 리감독이 필요한 

공공기 의 범 가 한층 구체화되었으며, 기존에 투자기 에만 용되었던 경 평

가가 90여 개 산하기 에까지 확  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방만 경 을 제도 으

로 차단할 수 있는 책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산

법 제정으로 마련된 리 기틀을 토 로 보다 근본  신방안에 한 고민이 필요

하 다.

3. 공공기관 혁신에 착수하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공공기 의 리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정부만의 문

제가 아니다. 세계 모든 정부가 공공기 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있다. 공공기 의 리감독시스템은 문화 , 역사  배경에 따라 국

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1980년  ‘신행정 리론’이 등장한 이후 유럽 각

국을 심으로 리감독시스템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OECD는 지난 2002년 10월 공기업지배구조작업반(Working Group on Governanc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을 구성하여 문가와 회원국 정부 표 참여 하에 3

년여에 걸쳐 바람직한 공공기  리감독시스템에 한 조사연구를 수행하 고, 그 

결과 2005년 4월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을 제정하여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 OECD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공기업 관리감독 관련 정부 기능을 ‘소유권 기능’과 ‘규제·산업정책 기능’으로 명확히 분리

   ▪ 소유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 조정기관의 설립 혹은 동 기능의 집중화

(centralization)가 바람직

② 모든 주주들의 공평한 우, 소액 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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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주 이외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내부 준법감시(compliance) 프로그램 운영 

필요

④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유권 행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공기업 전체에 한 연차 보고서 

발간 권유

   ▪ 국제기준에 따른 경영공시 및 외부 회계감사도 필요

⑤ 전략적 자문, 경영진 감사, 경영진 임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 및 능력이 폭 

강화되어야 함.

   ▪ 이사회의 기능 보완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설치도 적극 검

토 필요

OECD 권고사항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핵심은 정부가 공기업의 책

임 있는 소유권자가 되어야 하며, 통일성· 문성 있는 소유권 정책을 추진하기 해

서는 소유권 기능(Ownership function)6)을 집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 다. 

공기업을 설립하고, 그 정책사업 수행을 직  감독하는 주무부처보다는 이해 계에

서 자유로운 제3의 기 이 일 된 기 과 원칙을 가지고 모든 공기업에 공통되는 

경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 다.

1990년  이후 ‘작고 효율 인 정부’를 목표로 공공부문에 한 강도 높은 개 을 

추진해 오던 선진국이 2000년 이후 공기업에 한 소유권 기능을 주무부처 심의 

분산감독 모델에서 단일기  심의 집 화 모델로 환(스웨덴 DSE, 랑스 APE, 

국 Shareholder Executive, 뉴질랜드 CCMAU 등)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6) 소유권기능(ownership funtion)이란 경 목표의 제시, 경 성과의 평가, 임원임명, 이사회 권한 

설정 등 공기업의 소유권자로서 정책 수립  제도 운 을 담당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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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OECD 각국의 소유권기관 조직화 유형(OECD 비교보고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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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소유권 기능의 집 화 외에도 OECD는 공기업 내부의 경 감시 기능

이 제 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은 물론, 성과평가와 

경 공시 등 공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 다.

근본적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공공기 의 방만 경 과 도덕  해이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내외부의 비

도 강도를 더해 갔다. 국민들은 정부의 리노력 소홀을 비 하며 공공기 의 책임

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 다. 한편 공공기 의 임직원들은 ‘책임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것을 요망하 다. 이러한 시  요청에 직면하여 기

획 산처는 공공기 의 방만 경 을 차단하고 자율책임경 체제를 정착시키기 

한 효율 인 방안 마련에 고심하게 되었다.

공공기 의 고질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 까지 추진해 온 경 신과

는 차원이 다른 근원 인 책이 필요했다. 공공기 은 설립 목 상 상업성과 공공

성을 동시에 추구하므로 민간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설립 근거법의 존

재, 법  독 ,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약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 의 지배구조 신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시장 감

시기능을 체할 수 있도록 효율 인 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다. 한편 기획 산처 실무 담당자들은 2002년부터 OECD 공기업지배

7) 소유권기능을 담당하는 기 이 뉴질랜드와 같이 주무부처와 소유권기 (CCMAU)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무부처·재경부(국고기능)·기획 산처로 3원화되어 있

다. 그러나 소유권기 의 조직화 유형 련 국제조류는 단일의 소유권기 을 설치하는 것이라

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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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작업반회의에 참여하면서 공공기  운 시스템과 련된 국제조류와 외국의 

신동향을 어떻게 우리 실에 목할 것인지 고민하 다.

이러한 고민이 계속되던 2004년, 공공기  지배구조 신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공공기관을 상업성·공공성 등 업무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임

원임면제도·내외부감독체계·경영평가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지배구조 모범모

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2004년 5월 정책기획위원회 보고 시, 노무현 대통령)

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공공기 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과 운 시스

템을 종합 으로 신해야 한다는 정책담당자들의 의지가 맞물려 공공기  지배구

조 신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제2절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의 혁신

공공기  운 시스템 신을 해 기획 산처는 문가 심의 T/F 을 구성하

고 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본격 인 신방안 마련에 착수하 다. T/F 에서는 

OECD 등 외국사례를 분석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운 시스템 신을 한 네 

가지 과제를 우선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방안을 구체화하 다. 완성된 ‘공

공기  지배구조 신방안’은 청와 의 간 검회의에 최 로 보고되었다. 이후 

정부 신 원회는 검토T/F 을 별도로 구성하여 간 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신방안의 내용을 보완해 나갔다. 

1. 전문가 T/F팀 구성과 해외사례 연구

본격 인 방안 마련에 앞서 신의 방향을 잡고 얼개를 그려 나가기 해 한국공

기업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 다. 연구 은 연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공기  

유형분류체계를 재구축하고. 공기업과 정부산하기 의 운 시스템 표 모델을 마련

하자는 결론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보고서는 과제를 구조화하고 안을 제시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 으나 내용이 다소 추상 이었다. 따라서 문가 집단의 참여

를 통해 이를 구체화시키고 실무 수 에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해 

KDI·정부 신 원회·기획 산처 공동으로 지배구조 신T/F 이 구성되었다.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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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KDI 설 언 박사, 남  곽채기 교수 등 십여 명의 계 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지배구조 혁신 T/F팀 구성 

ㅇ KDI·학계 등 전문가와 기획예산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05.4월～’05.8월까지 총 20여 회의 토론회·워크숍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혁신방안 마

련

ㅇ T/F팀 민간위원 

   ▪ 설광언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

   ▪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

   ▪ 곽채기 전남 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옥동석 인천 학교 무역학과 교수

   ▪ 박재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

   ▪ 김완희 경원 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조성욱 서울 학교 경영학과 교수

   ▪ 홍길표 천안 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상일 연세 학교 행정학과 교수

T/F 은 총 20여 회의 토론회와 워크 을 거쳐 신방안의 윤곽을 마련하 다.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제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그룹별 토론회를 통

해 쟁 별 안을 제시하는 시뮬 이션이 계속되었다. 2005년 5월에는 경기도 용인

에 있는 수출입은행 연수원에서 1박 2일간의 워크 을 개최하여 주요쟁 을 집

으로 토론하기도 하 다.

한편 기획 산처 내에도 T/F  활동을 보조하고 과제를 담해서 추진해나갈 실

무조직이 필요하 다. 그리하여 기존에 공공부문 신을 책임지던 공공 신국을 공

공 신본부로 바꾸고, 총 정원 범  내에서 업무를 재조정하여 과장 1인 외 6명의 

직원으로 ‘공공기 제도 신 ’을 신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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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제도 신 과 T/F 은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공공기

 지배구조 련 연구결과와 외국정부의 실제 운 사례 등을 가능한 한 폭넓게 수

집하 다. 그러나 문헌을 통한 연구로는 신방안의 객 성과 타당성을 확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의 직 인 조가 필요하 다. 특히 공

기업 지배구조에 해 장시간 연구해 온 OECD의 조를 구하는 것이 선무 다. 

이에 변양균 기획 산처 장 은 2005년 5월 도 드 존스턴(Donald Jonston) 

OECD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 정부가 추진 인 신방침을 소개하고 공공기  지배

구조 신방안 마련에 조해  것을 요청하 다. OECD측은 한국이 OECD 가이

드라인을 제도화하려는 최 의 회원국인 만큼 최 한의 조를 해나가겠다는 극

 반응을 보 다. 이로써 OECD와 기획 산처간의 실무 인 조가 시작되었다. 5

월에는 OECD Mr. Kirkpatrick 지배구조 담당 을, 그리고 11월에는 기업 융국내 

Mr. Isaksson 부국장을 차례로 청하여 OECD가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쟁 에 해 토론하는 등 국제기구의 의견을 수렴하 다.

논의의 핵심은 OECD가 권고한 소유권 기능과 산업정책  규제 기능의 분리, 공

공기 에 한 정한 정부감독체계 개편 방향 등이었다. 이 같은 토론과정을 통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소유권 기능의 분리를 우리 실에 맞게 용하여 

경 감독과 사업감독을 분리한다는 아이디어가 탄생하 다. 이와 별도로 T/F 과 

기획 산처 실무자들은 스웨덴과 랑스의 소유권 기 과 OECD를 방문하여 공공

기  지배구조와 련한 국제조류와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참조하기도 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과제를 추진하기 한 기반이 다져졌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 히 높고 험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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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및 유형 분류

T/F 은 우선 정부의 감독 상이 되는 공공기 의 범 를 확정하는 방안을 검

토하 다. 그간 공공기 의 개념조차 불분명하여 많은 공공기 들이 정부 감독의 

범 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 가장 큰 문제로 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재 정투법, 정산법, 공기업의 경 구조 개선  민 화에 한 법률 (이하 민

화법) 등을 통해 정부의 기본 인 감독을 받고 있는 104개의 기 을 제외한 수백여 

개의 공공기 들이 감독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 융공기업( 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언론공기업(KBS, EBS 등), 소기업진흥공단 등 국민경제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 들이 정부의 기본감독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감독의 사각

지 에 놓여 있는 공공기 을 방치한 채 운 시스템 신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미 책에 불과하 다. 따라서 공공기 의 범 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국제기 을 참고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와 실질  통제력 여부 등을 공

공기  범  설정의 기 으로 정하 다. 이러한 기 에 따라 기존에 리 상에서 

제외되었던 언론, 융공기업  자회사, 재출연기  등을 공공기 의 범 에 포함

시켰다. 이 기 에 따라 2005년 4월에 공공기  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14개 

기 이 공공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아래 참조).

❙ 공공기관의 범위

① 출연기관 :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개발연구원 등 122개

② 위탁·보조기관 :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1/2를 초과하는 기관

   - 마사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독립기념관, 국립오페라단 등 93개

③ 출자기관 :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분을 출자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감정원 등 32개

④ 자회사 및 재출연기관

   - 브이캐시(주), 한국철도개발(주), 원자력의학원, 극지연구소 등 67개

314개 공공기 의 방만 경 을 차단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확보하

는 것이 시 한 과제 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 까지 기 별로 공시했던 경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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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의 인터넷 포털에 통합하여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네티즌과 

일반 국민들이 산·보수·정원 등 기  운 련 사항을 직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 에 한 국민감시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 참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및 방만 경영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있

는 그 로 공개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http://pubmis.mpb.go.kr)

  ㅇ 모든 공공기관의 각종 경영 관련 정보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용정보·입
찰정보 등을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

     ※ 기존의 기관별 자체공시제도로는 주요 경영정보에 한 기관 간 비교가 곤란

◇ 구축경과

  ㅇ 2005.5월 : 구축계획 통령 보고(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ㅇ 2005.9월 : 공공기관 범위 재설정(314개)

  ㅇ 2005.8~12월 : 시스템 구축

  ㅇ 2005.12.13일 : 최종 단계 서비스(일반 공개) 개시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314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 파악에 필수적인 인사·조직·
재무현황 등 20개 경영정보를 통합 공개

   ① 공공기관 안내 : 공공기관 개요 및 유형별 기관 목록

   ② 개별기관별 경영정보

     ▪ 일반현황 : 기관소개, 연혁, 주요기능, 경영목표 등

     ▪ 인사 및 조직현황 : 직급별 인원, 인건비(임원급여), 신규채용현황, 임원현황

     ▪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 수입·지출, 주요사업, 재무제표 등

     ▪ 상세 DB : 정관, 회의록, 재무제표, 연구보고서 등

   ③ 외부평가 :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순위 및 점수

   ④ 정보센터 : 입찰정보, 채용정보, 공지사항, 연구보고서 등

      ※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채용정보 및 입찰정보 등은 사이트 초기화면

을 통해 제공

 ☞ 이러한 기관별 정보와 함께 특정 기관 간 비교, 조건검색, 통합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도 제공

하고 있음

체 314개 공공기 을 상으로 일시에 운 시스템 신을 추진하는 것은 실

으로 곤란하 다. 이에 94개 기 에 해서만 운 시스템 신을 우선 검토하기

로 결정하 다. 94개 기 은 정부 리 상 기 (정투법·정산법·민 화법 상)  

국민경제  요성  제도개선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원 50인 이상인 기 을 선정

하 다.8) 나머지 220개 기 들은 지배구조 개선비용과 실  추진가능성, 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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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태세 등을 감안하여 추후 2단계 지배구조 신을 추진하기로 하 다.

공공기 의 범 를 설정한 후 착수한 업무는 상업성  공공성의 특성에 따라 공

공기 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  유형별로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차

별화된 운 시스템을 설계하기 한 것이었다. 이 까지는 유사한 성격의 기 들이 

각기 다른 법령의 용을 받고 있었으며, 리방식도 주무부처와 기 별로 각양각

색이었다. 실제로 상업성 기 인 지역난방공사와 감정원 등이 산하기 으로 분류되

어 있는가 하면, 진흥기 인 KOTRA, 농 공사 등이 투자기 으로 분류되는 등 분

류원칙이 결여되어 있었다.  상업성 기 임에도 불구하고 정투법(한 ), 정산법(지

역난방공사), 민 화법(가스공사) 등 다른 체계로 리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일 된 원칙과 기  없이 부처 편의에 따라 공공기 을 설립하고 

운 해 왔기 때문에 발생하 다. 따라서 기  유형을 체계 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

확한 기 을 세우고, 동일한 유형의 기 에 해서는 동일한 방식의 리가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 참고: 유형분류체계 관련 국회·감사원 지적

“공기업은 모두 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 각 공기업의 소유구조 및 기

관성격이 유사하므로 일원화된 법률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정투법·정산법·민영화법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그 결과 성격·기능이 유사한 공기업 간에도 

예산기준, 임원 선임절차, 경영평가 등 관리체계가 달라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관리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2005년 7월, 감사

원 감사결과)

“부산항만공사, 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주) 3개 기관은 정부산하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는바, 정

부가 50% 이상 출자한 이들 기관들을 계속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한 정책

적 검토와 함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9월 정기국회,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장에 공 하는 산출물의 생산 여부를 기 으로 시장경쟁

력  수익창출 효과가 큰 상업성 기 과 공익창출 효과가 큰 공공성 기 으로 공

공기 을 분류하고 있었다. T/F 은 이러한 국제기 을 충실히 반 하여 시장성 기

8) 정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 은 표 인 운 시스템 용이 곤란하므로 검토 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 다. 한일산업기술 력재단(11명), 별정우체국연합회(23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42

명) 등 10개 기 이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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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공기업과 정부기 9)(공공비 리기 )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하

다. 시장성 기 은 IMF의 GFS, EU의 ESA 등 국제기 을 감안하여 자체수입 비

(자체수입/총수입)을 용키로 하 다.

자체수입 비 을 기 으로 운 시스템 신 상인 94개 기 을 재분류한 결과 

공기업의 수는 14개에서 28개로 증가하는 한편, 정부기 의 수는 77개에서 66개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공기업  자체수입 비 이 매우 높고(90% 이상)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기업

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머지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하 다. 정부기 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 을 리하는 기 리형 기 과 정부의 정책사업을 탁

받아 행하는 탁집행형 기 으로 세분하 다.

이러한 분류 결과를 토 로 유형별로 차별화된 운 시스템을 설계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자율성을 최 한 부여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결

과에 한 책임을 묻도록 하 다.  

9) TF는 기존의 ‘정부산하기 ’이라는 명칭을 ‘ 정부기 ’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 다. ‘정부산하

기 ’은 공공기 에 한 정부의 우월  치를 나타내는 권 주의  단어라는 이유에서 다. 

그리하여 민간과 정부의 간에 치하여 공  업무를 수행하는 제3의 조직이라는 의미로 ‘

정부기 (Quasi-Government Organization)’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10)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시장성이 인정되는 상업성 기 이 산하기 으로 분류되어 리되고 있

었음을 반증한다. 시장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산하기 으로 분류되었던 기 들은 어떤 의

미에서 경 자율성이 필요 이상으로 제약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들 기 을 시장성기 으로 

재분류하여 운 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 의 자율책임경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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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유형 재분류 결과 >

총 94개 총 94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52)

준시장형 공기업(24)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 자산공사, 

신용보증 등(14개)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마사회, 88관광개발 등

(14개)

한전 (1개)

KOTRA,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3개)

민영화법
3개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3개)

시장형 공기업(4)

(현행) (개편)

도로공, 광진공,토지공,

관광공, 석유공 등(10개)

도로교통안전, 정보문화

진흥원, 철도시설공단, 

과학재단 등(49개)

정투법
14개

정산법
77개

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66개)

도로교통안전, 정보문화
진흥원, 철도시설공단, 
과학재단 등(49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 자산공사, 
신용보증 등(14개)

한전(1개)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3개)

도로공, 광진공, 토지공,

관광공, 석유공 등(10개)

KOTRA,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3개)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마사회,88관광개발 등
(14개)

공공성이 강한 정부기 은 사후 결과에 한 책임 외에 정책집행 차와 과정

에 한 감독도 병행한다는 골격이 완성되었다.

< 기관 유형별 운영시스템 설계방향 >

유 형 운영시스템 설계방향

공기업

(28개)

▪ 시장형 (4개) 민간기업 수준의 자율을 보장하되, 내부견제시스템도 병행 강화

▪ 준시장형 (24개) 자율을 확 하되, 일부 공공성을 감안한 외부감독 강화

준정부기관

(66개)

▪ 위탁집행형 (52개)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 기금관리형 (14개) 기금운용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3. 정부의 평가·감독시스템 정비

이 까지 공공기 에 한 반 인 감독활동은 주무부처가 수행하 다. 그러나 

부처 간 감독의 원칙과 기 이 서로 달라 감독의 일 성이 결여되었다는 비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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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었다. 산하기 의 기 장 연 이 게는 6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2천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무부처와 소  공공기  간에 연계 고리가 형성되어 주무부처

의 감독이 형식 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간섭은 많으나 제 로 된 감독활동은 없다

는 것이다. 14개 정부투자기 에 한 최근 3년간 감사 지 사항을 보면 국정감사 

지 사항이 400건, 감사원 감사 지 사항이 300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

의 감사 지 사항은 17건에 불과하여 상 으로 부처의 감독활동이 엄정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공공기 에 한 정부의 평가·감독체계 정비작업을 추진하

다. 이 과정에서 부처 립 인 공공기 운 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기 의 운

과 련된 일 성 있는 원칙과 기 을 제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상업성이 큰 

공기업에 한 정부감독을 사업감독과 경 감독으로 이원화하여 주무부처가 행

로 사업에 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되, 기 운 에 한 경 감독은 이해 계에서 

립 인 제3의 기 인 공공기 운 원회가 담당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었다.11)

그러나 이와 같은 감독체계의 이원화는 공기업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기 은 주무부처의 정책사업을 탁· 행하는 기 으로 사실상의 정부기 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 기 인 주무부처의 공 인 통제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 의 경우에는 공공기 운 원회가 공통의 경 지

침을 제시하고, 사업감독과 경 감독을 주무부처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경 감독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하 다.

❙ 참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

 

① 공공기관 설립통제 및 기관유형 조정

   ▪ 구체적 설립기준 제시,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방지 등

   ▪ ‘원칙강제 및 예외승인(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관유형 재조정

11) 이와 같은 정부감독체계의 이원화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시된 것이

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기업에 한 정부기능을 소유권기능과 산업정책·규제기능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두 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유권기능의 효율  수행을 해서

는 단일의 소유권기  혹은 별도의 조정기 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권고하

다. 산업정책·규제기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소유권기능(경 목표의 제시  경 평가, 임원임

명, 이사회의 권한설정 등)까지 수행할 경우 감독의 형식화 등과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

는 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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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 성과관리·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모니터링

   ▪ 경영평가 실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 경영공시 Portal Site 운영, 기관별 공시내용 모니터링

      * 공기업 통합연차보고서 작성·공개 및 국회보고

③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에 한 체계적 경영감독

   ▪ 공기업은 기관 경영지침 제시 및 경영감독 전담

   ▪ 준정부기관은 기관경영 공통지침 제시

④ 공공기관 임원 임면 및 임원평가

   ▪ 비상임이사·감사 등 임면 관련 심의

   ▪ 임원 성과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⑤ 공공기관에 한 사전규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한편 자율책임경 체제의 정착이라는 운 시스템 신의 취지에 맞게 기 의 자

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우선 정부의 일상  경 간섭을 배제하고, 

감독권의 내용과 범 를 명확하게 하기 해 행 주무부처의 포  감독규정을 

열거식 제한  감독규정으로 체하 다.12) 한 경  자율성을 해하는 정부의 

사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공기 운 원회가 정부 규제의 정성을 주기 으로 

검토록 하 다. 그리고 각종 복감사를 없애기 해 주무부처의 사업감사를 폐

지하는 방안도 마련하 다.

4. 기관 내부의 견제 및 균형 장치 보강

공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기  내부의 견제장치가 제 로 작

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일상  경 간섭을 차단하여 기 의 경  자율성을 보

장하되, 경 진을 효과 으로 감시·통제하는 내부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부분의 공공기 에는 이사회·감사 등 내부 견제  균형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만 그 실질  운 이 형식화되어 ‘허울뿐인 견제장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사회는 경 에 한 감시와 통제라는 본연의 기능 수행이 미흡하며, 업무  회계

12) 재 부분의 개별 설립법에서는 ‘주무부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 에 해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포  감독). 반면 열거식 제한  감독이 도입되면 법률

에서 미리 감독의 내용과 범 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는 꼭 필요한 감독, 측가능한 감독만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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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책임져야 할 감사도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 비하기 한 

외역할 수행에 치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 이사회·감사의 기능 관련 국회·감사원 지적

“ㅇㅇ공사는 비상임 이사 한 사람이 20일 동안에 열여섯 번에 걸쳐서 혼자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

습니다. 혼자서 회의한 것처럼 해 가지고 한 번에 5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2005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동철)

“비상임 이사의 의견 제시에 따라 수정 또는 부결된 안건이 전혀 없는 기관이 9개 기관에 이르는 

등 비상임 이사의 안건심의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역할 수행이 미진한 비상임 이사에 한 책

임확보장치를 강화하는 등 비상임 이사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합

니다.” (2005년 감사원감사)

“ㅇㅇ공사의 감사는 인건비 과다편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사회에 

참석하여 예산안이 정부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2005년 감사원 감사)

이사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 으로 이사회가 상임이사 심으

로 운 되어 기 의 이해 계라는 내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상임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 다. 우선 이사회 

내 비상임 이사의 비 을 재보다 확 하도록 하 다.13) 그리고 이사 총수를 재 

15인 내외에서 11인 이내로 축소하여 이사회 운 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 다. 

한 모든 공기업과 정부기 에 선임 비상임 이사를 두어 비상임 이사들의 의견

을 집약하여 이사회 논의시 반 토록 하고, 비상임 이사에게 감사요청권을 부여하

도록 하 다. 한 이사회에 기 장 해임건의권을 부여하여 기 장에 한 견제를 

강화하도록 하 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최 한 보장되므로 내부의 견제장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민은행·POSCO 등 민간의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같

이 기 장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선임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 다.  감사의 기능을 보강하기 해 시장형 공기업에는 상임감사 신 

이사회 내 감사 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장은 재무 문가로 선임토록 하

다. 그리고 상임감사에게 내부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한 인사요청권을 부여하여 

13) 경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하는 시장형 공기업은 비상임이사 3/4 이상, 시장형 공기업은 

2/3이상, 그리고 탁집행형·기 리형 정부기 은 1/2 이상으로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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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뒷받침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해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한 직무평가 제

도를 도입하도록 하 다. 공공기 운 원회가 직무수행 실 을 평가하여 우수임

원에 해서는 인센티 를 제공하고, 직무수행 실 이 매우 조한 경우에는 해임

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토록 함으로써 직무수행 결과에 한 책임을 확보

하기 함이었다. 

5. 공정한 임원임명시스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공기 에도 능력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임용되

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T/F 은 우선 임원추천 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까지는 기 장에 해서만 추천 원회를 

구성하여 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이를 상임이사·비상임 이사·감사까지 확 하여 

모든 임원을 선임할 때 임원추천 원회를 통해 격성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

이다. 

행 주무부처 심의 임원임명권을 소유권 기 인 공공기 운 원회를 심

으로 재배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부분의 임원을 주무부처가 임명하는 재의 

인사시스템으로는 엄정한 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다. 따

라서 공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임원(기 장,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감사)의 임명권

을 공공기 운 원회에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은 부처 립  기 의 객 인 심의를 통해 경 련 문가가 임원

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부기 은 주무부처가 감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 장과 상임이사는 행과 같이 주무부처가 임명하도록 하되,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공공기 운 원회가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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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현행 혁신방안 현행 혁신방안

 ① 기관장 제청*
주무장관

운영위

(기획처장관)
주무장관

주무장관
 ② 상임이사 임면

 ③ 비상임 이사 임면

기획처장관
운영위

(기획처장관)
 ④ 감사 제청*

< 임원임명시스템 변경 >

 * 규모기 (정원 500인 이상 & 총수입 1,000억 원 이상) 기

6.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초안 마련

우여곡  끝에 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담은 ‘공공기  지배구조 신방안’이 마련

되었다. 이 그림을 놓고 2005년 8월 24일, 청와 에서 통령 주재 하에 간 검

회의가 열렸다.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 산처로서는 걱정이 앞섰으나 회의 결과는 

정 이었다. 공공기 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공기업과 정부기 의 내외부 지배

구조를 체계 으로 제시한 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종합 이고 구체  개선방안이 

포함된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공공기 운 원회의 상과 련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운 를 단순 자문기구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융감독 원회와 같이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더 필

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체 인 분 기는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사례를 참조하

여 기획 산처 내의 심의 원회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나 

구체 인 운 방안에 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토론을 마치면서 통령은 지배구조 신방안의 큰 틀과 방향은 계획 로 추진하

되,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 단계 으로 토론범 를 확 하여 의견수렴 차를 거칠 

것을 제안하 다. 신방안을 설계하며 안을 제시하기 해 노력하던 1단계 작업

이 마무리되고 객 성 검증과 공론화라는 2단계 작업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이었다. 

이로써 신방안은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청와  간 검회의에서 제기된 쟁 사항을 심층 으로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

하기 해 정부 신 원회에 검토TF 이 별도로 구성되었다. 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문가로 구성된 검토TF 은 총 7차례의 회의를 열어 주요 쟁 사항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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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후 추진방향에 해 논의하 다. 

검토T/F  회의에서 특히 쟁 이 되었던 사항은 공공기 운 원회의 상에 

한 것이었다. 이와 련하여 통령 소속의 민 합의체 심의기구로 설치하는 방

안, 행 정부투자기 운 원회·정부산하기 운 원회의 기능을 확  강화하는 

방안, 기획 산처 내 심의기구로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

다. 그러나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정투 ·정산 의 기능을 확 하

는 방안이 실 으로 실  가능성이 높고, 별도기  설립에 따른 행정비용을 감

할 수 있다는 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단되었다.

기  유형분류 기 의 타당성 재검토도 실시하 다. 자체수입/총수입 기 이 공

공기 의 유형을 체계 으로 분류하는 가장 합한 기 인지 여부에 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국제기 인 IMF의 GFS·EU의 ESA에 따라 매출액/(매출원가 +

업비용) 기 을 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재 다수 산하기 의 경우 

주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매출원가 산정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

라서 유사개념인 자체수입/총수입 기 이 가장 타당한 유형분류 기 이라는 결론

을 내리게 되었다. 다만 장기 으로 공공기 의 회계기  정비 추세에 맞추어 국

제기 의 용을 검토하기로 하 다.

그밖에도 공공기 의 범  설정  내외부 운 시스템 개선의 반 인 내용에 

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당성  작동 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당  안 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제3절 공론화 과정과 새로운 시작

검토T/F 의 검증을 거친 신방안은 곧 공론화 과정으로 어들었다. 계부처

를 비롯해서 공공기 , 노조, 학계· 문가  언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

들이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 다. 신방안을 둘러싼 여러 쟁 들을 정리하고 합의

를 이끌어내기 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신방안을 담을 법률 제정 차

도 진행되었다. 공공기 의 운 시스템을 둘러싼 역학 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이

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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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2005년 11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 하고 기획 산처와 정부 신 원

회가 후원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공공기  신방안이 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는 시작부터 난항의 연속이었다. 회의 시작 , 국공공

노동조합연맹 소속 노조원들이 공청회장을 거하 던 것이다. 신방안이 구체화

되던 10월경부터 지속 으로 반  입장을 표명해 왔던 노조는 ‘노조의 의견이 배제

된 채 공청회 형식으로 신방안이 공론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침묵시

를 벌 다. 이 때문에 공청회가 2시간 30분이나 지연되었다. 결국 추후 노조와의 공

식 인 화채 을 만들어 노조의 의견을 지속 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하고 공청회

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회의

(12월 6일, 정부혁신위원회), 공공기

관 토론회(12월 8일, 기획예산처)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가 계속되

었다.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공

기관 지배구조 섹션’을 별도로 운영

하여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도 듣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의 서면 의견

접수도 병행하였다. 

매 회의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지속해온 공공기 의 내외부 운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직  이해

당사자인 공공기 에서부터 계부처,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에서 문

제를 제기하 다.

한편 이해 계로부터 립 인 민간 문가  학계는 행 공공기  리체계의 

문제 에 한 시의 한 개선 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  입장을 표명하 다. 

공공기 들은 ‘자율 책임경  확립’이라는 신안의 기본 취지에 해서 정  입

장을 표명하 으나 제도 운 과정에서 기 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  통제방식으

로 변질될 수 있다는 에 해 우려를 나타냈다. 주무부처는 임원 임명권, 포  

감독권 등 공공기 에 한 기존 권한의 축소와 련하여 강한 반  입장을 표명하

다. 일부 언론에서도 운 시스템 신이 민 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려

를 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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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 학계·전문가

“전반적으로 볼 때 금번 혁신방안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충실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효율

적인 운영방안 제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려 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만우)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가 노정하고 있는 여러 모순점들과 내·외부 지배구조의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공

공기관 관리체계 및 지배구조의 개선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서울 학교 행정 학원 교수 최종원)

◇ 공공기관

  ㅇ 유형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자체수입/총수입 기준’은 기관 특수성·사업성격 및 시장구조 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공공기관 유형분류 시 기관의 특성·업종·시장경쟁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토론회, 한국감정원)

“기관 분류와 관련해서 기관의 현재 수익구조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사업구조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

다. 민간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기피하는 환자들을 수용하는 산재의료관리원의 경우, 상업적이라 볼 수 없는

데도 준시장형으로 분류된 것은 오류입니다.” 
                                     (공공기관토론회, 산재의료관리원)

  ㅇ 기관장에게 상임이사 임면권 부여

“자율책임경영이라는 기본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상임이사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토론회, 한국전력공사)

  ㅇ 이사 정수와 상임이사 비율 현행유지 필요

“비상임 이사의 경우 부분 외부인사로서 업무전문성 부족, 겸직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의 문제로 실질

적인 이사회 활동이 제한적, 상임이사 비율 축소로 내부 업무공백 우려” 
                        (공공기관 서면의견 접수, 기술신용보증기금)

◇ 관계부처

  ㅇ 현행 주무부처 중심의 임원 임면권한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관하는 데 반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한 비상임 이사를 모두 기획처장관이 임명할 경우 주무부처의 기관 

감독 역할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관계부처회의, 정보통신부)

“기획처 장관이 모든 기관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계부처회의, 해양수산부)

  ㅇ 주무부처의 포괄적 경영감독·감사권 축소에 반  → 주무부처의 정책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권한

“위탁업무의 철저한 효율적 검증을 위해서 포괄적 감독을 현행 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 
                                       (관계부처 서면의견 접수,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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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타 유형분류 관련, 일부 반 의견 제시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니, 그야말로 말(馬)이 자다가 웃을 일입니다.”
(관계부처 회의, 농림부)

◇ 언론

“공공기관의 문제는 단순히 관리·감독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국가가 맡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영화한다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05년 12월 1일, 중앙일보 사설)

“정부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공기업의 폐해를 일소한다면서 민영화와는 전혀 반 방향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그 관리·감독 주체를 다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민영화에 역행하면서 자율경영 여지마저 줄인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다.”
(2005년 12월 1일, 문화일보 사설)

이러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두고 기획 산처와 정부 신 원회 실무자들 간

의 난상토론이 계속되었다. 기존 신방안의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사항들과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들을 악하고 안을 마련하 다.  다양

한 의견들을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 나갈지를 고민하 다.

수많은 논의 끝에 일단 정부 신 원회에서 신방안을 원안 로 의결하고, 추후 

계부처와의 의과정에서 략 으로 안을 제시한 후 타 을 이루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2006년 1월 20일, 신방안은 정부 신 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기에 이른다.

정부 신 원회에서 신방안이 의결된 후,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신방안 보

완계획을 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 다(1.27). 특히 계부처의 계속 인 반발로 

향후 합의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상된다는 을 강조하 다. 이에 노무  통

령은 부처 간 의를 지속하되, 어느 정도 쟁  정리가 되면 계장 회의를 열어 

신방안을 최종 확정하자고 제안하 다.

이로써 이해 계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제동이 걸렸던 신방안은 다시 한 번 탄

력을 얻게 되었다. 공은 이제 정부 신 원회에서 기획 산처로 넘어왔다. 신방

안을 둘러싼 이해 계자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막 한 책임이 기

획 산처에 주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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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차관 간담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공공기 의 운 시스템 신과 같이 포 범 가 방 하고 국민경제 으로 상당

한 효과를 지닌 정책은 반 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 으로 추진할 경우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치는 일이 무

엇보다도 요했다. 

2006년 2월 6일, 이견 조정을 해 산자부·건교부·농림부·문화부·노동부·재경부 

등 6개 부처 차 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 다. 각 부처는 부처의 권한 재조정과 

련하여 여 히 불만이 남아 있긴 했지만 ‘공공기  개 ’이라는 시  요청을 감안

할 때 신방안의 큰 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하 다. 다만 몇 가

지 사항에 해서는 부처의 의견을 반 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

명하 다. 

각 부처가 요구한 수정사항은 비상임 이사의 수를 과반수 수 으로 유지할 것, 

기  유형 분류 시 개별기 의 특성과 부처의 의견을 고려해  것, 공공기 운

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참여권한을 확 해  것 등이었다. 이는 부분

인 수정사항인 만큼, 수용이 가능하다는 단을 내렸다. 그러나 견제담당 임원의 임

명권 이양, 공기업 경 감독권 등 신방안의 핵심 내용과 련된 일부 쟁 들은 차

간담회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하 다. 

그리하여 2월 17일, 남은 쟁 을 최종 정리하기 해 계부처 장 들이 모 다. 

정부 신 원장을 비롯한 산자부·건교부·농림부·문화부·노동부 등 5개 부처 장 들

은 차 회의에서 제기된 주요쟁 을 검토하고 합일 을 찾기 해 머리를 맞 었

다. 그러나 공공기  신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 를 확인하는 수 에서 마무리

됨으로써, 주요 쟁 들에 한 이견은 해소되지 못했다.

임원 임명권 등 고유권한을 조정하는 문제에 하여 개별 부처들의 자발  합의

를 이끌어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듯 보 다. 그 다고 부처 반 에 이끌려 

껍데기뿐인 신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흔들

지 않는 수 에서 타 이 필요했다.

우선 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한 의견조율은 계부처의 집단 인 반발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단에 따라 개별 부처별로 1  1 화 을 통한 설득을 시

도하 다. 18개 련 부처의 실무자들을 일일이 하여 지배구조 신이 왜 필요

한지, 이를 통해 공공기 의 방만 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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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조를 요청하 다. 신방안에 한 오해가 있는 경우 직  만나서 내용

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켰다. 

끈질긴 설득작업이 계속되면서 계부처들의 입장도 조 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획 산처의 권한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와 논란도 조 씩 사

라져 갔다. 지배구조 신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고 제 로 그 성

과를 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력해야 한다는 공감 가 퍼져 나갔다. 이러한 

공감 는 주요 쟁 에 한 합의로 이어졌다. 

❙ 부처 간 합의사항

① 공기업 기관장 임명권자 변경 : 운영위(기획처) → (운영위 심의 후) 주무장관

② 공기업 상임이사 임명권자 변경 : 주무장관 → 기관장

   * 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뒷받침

③ 이사 정수·비상임 이사 비율은 현행 수준을 인정*하고, 비상임 이사의 전문성·책임성 정착 

추이에 따라 추가 혁신추진

    *이사 정수는 15인 이내, 비상임 이사 비율은 과반수로 수정

④ 주무부처의 개별 사업에 한 감사권 인정

⑤ 기관 유형분류기준은 객관적 기준인 자체수입 비중(자체수입/총수입)을 기본으 로 하되, 원칙

강제 및 예외승인(Comply pr Explain) 원칙 적용

   *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예외 적용의 타당성에 해 심의·의결

3. 혁신방안의 법제화

본격 인 이견조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기획 산처 내부에서는 운 시스템 신

방안의 내용을 담을 법률제정 작업에 착수하 다. 참여정부의 공공 신을 마무리하

는 개 입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해서는 기존의 정부투자기 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 리기본법을 발 으로 통합한 새로운 법률제정이 필요했다. 

우선 법률안의 명칭을 ‘공공기 의 운 에 한 기본법(안)’으로 정하고 본격 인 

법률안 조문화 작업을 시작하 다. 2006년 1월 정부 신 원회에서 의결된 신방

안의 내용이 그 로 담겨질 수 있도록 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 다. 

법안의 골격은 크게 4개 역으로 구분하 다. 제1장 총칙에는 체 공공기 의 

범  설정기 과 다른 법률에 우선되는 효력 등 가장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하 고, 

제2장에는 공기업  정부기 의 유형구분에 한 사항과 공공기 운 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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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등에 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제3장은 정부의 공공기  리감독에 한 사

항(외부지배구조)을 규정하 는데, 제1 에는 모든 공공기 에 용되는 경 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  규제 검 등에 한 사항을 담았다.  제2 에는 공기업·

정부기 에 한정하여 용되는 경 목표, 경 평가, 경   사업감독, 산회계 

등에 한 사항을 규율하 다. 제4장에는 공기업· 정부기 의 내부견제시스템(내

부지배구조)을 규율하 으며, 여기에는 이사회, 감사, 임원 임명 등에 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구체 인 법조항은 수 차례의 내부회의와 법제연구원과의 합동회의를 거쳐 완성

되었다. 우선 기존 정투법·정산법의 규율사항을 비교분석하여 삭제 는 추가하여

야 할 사항과 새롭게 개정하여야 할 사항을 악하 고, 기존의 입법례를 찾아 제도

의 취지에 가장 합한 법 문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하 다. 한 공기업· 정부

기 의 80여 개 개별 설립 근거법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통합법에 특칙으로 반 할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하 다.

3월부터는 기획 산처가 마련한 법률안에 한 계부처 의와 입법 고를 시

작하 다. 이미 신방안에 한 계부처 간 합의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에 해 17개 부처에서 많은 의견을 제출하 다. 다양한 이해

계가 철되어 있는 신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험난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계부처에서 제시한 의견은 핵심 쟁 사항과 일반 쟁 사항으로 구분하여 응

하 다. 일반 쟁 사항은 실무차원에서 부처와 의 조정하 다. 이 과정에서 공공

기  등을 지정할 때 주무부처와 의 차를 신설하는 것과 정부기  임원추천

원회 원에 주무부처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문제 등은 계부처의 의견을 수용하

다. 정부기 은 주무부처의 정책사업을 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해당기 의 

임원 후보자 추천과정에서도 주무부처의 문성을 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이었다.

지배구조 신방안의 골격을 이루는 사항에 해서는 기획 산처의 여러 간부들

과 공공 신본부 실무자들이 계부처를 지속 으로 설득하 다. 공기업 경 감독

과 사업감독의 분리, 기 신설심사제도 도입 등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설명하며 당

 신방안을 견지해 나갔다.

다수 부처가 반 의견을 제출했던 핵심 쟁 사항은 역시 정부기 의 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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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감사의 임면권한 이 에 한 것이었다. 신방안에 한 이견조정 과정에

서부터 계부처는 계속해서 정부기 의 비상임 이사  감사에 한 임명권한을 

행 로 주무장 이 행사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 다. 그러나 견제진(비

상임 이사·감사)과 경 진(기 장·상임이사)의 임명권한 분리는 견제와 균형원리의 

작동을 한 신방안의 핵심 내용이었으므로 계부처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곤

란하 다.

비상임 이사와 감사 임명권은 공공기 에 한 주무부처의 가장 실효 인 권한이

었으므로 계부처 한 그 임명권 이 에 해 끝까지 반 의견을 개진하 다. 따

라서 계부처와 기획 산처 사이에 팽팽한 의견 립이 계속되었다. 이견 해소를 

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하 다.

4.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2006년 4월 7일, 청와 에서 통령 주재 계장 토론회가 열렸다. 신방안에 

한 계부처 간 쟁 을 최종 으로 정리하여 정부안으로 확정하기 함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와  정책실장, 경제정책수석, 인사수석, 신 리수석을 비롯하

여 감사원장, 산자부·건교부·문화부·농림부·기획처 장 , 재경부 차 과 국무조정실

장, 정부 신  원장이 참석하 다. 민간 원으로는 서울  김병섭 교수, 최용섭 

한국조세연구원장, KDI 박재신 연구 원 등이 참석하 다.

토론회에서는 신방안을 둘러싼 핵심쟁 뿐만 아니라 기본법(안)의 내용에 해

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감사원장은 공기업  정부기 의 지정과 

련하여 공공기 운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조

건 공기업· 정부기 으로 지정되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운  심의과정에서 기  용의 일 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기업· 정부기  지정의 구체  요건을 법제정 단계에서 모두 담는 것은 

곤란하며, 법  경직성을 래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다. 기 의 특수

성을 반 하여 ‘원칙강제, 외승인(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

기 해서도 운 의 심의 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법안에는 공기업· 정부기  지정의 일반  요건만을 규정하고, 법을 제정한 후 매

년 운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당 안을 유지하기로 하 다.

‘민 화법’의 폐지 여부도 논의되었다. 재 민 화법의 용 상기 인 한국가

스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모두 기본법(안)의 용 상에 포함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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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 화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 화법 폐지를 논할 경우 자칫 

민 화에 한 가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 하에 동법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공공기  임원의 임기제도 개선에 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모든 임원에 해 일

률 으로 3년 임기를 보장하는 행 제도로는 임원의 성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논의 끝에 기 장은 3년, 기타 임원은 2년 임기로 하되, 1년 단

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하 다. 경 평가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임기 이라도 평가실 이 조할 경우 해임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하여 성과에 따른 연임과 해임을 활성화하도록 한 것이다.

가장 집 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은 계부처 간 이견이 첨 하게 립하

던 정부기 의 비상임 이사  감사 임명권 이 에 한 것이었다. 감사원장은 견

제와 균형 차원에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기획 산처 장 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

하다며 신방안을 지지하 다. 노무  통령은 “임원임명권에 해 부처 간 이해

계가 다를 수 있으나, 공공기 의 방만 경 과 도덕  해이를 차단하기 해서는 

임원 임명권을 주무부처와 기획 산처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논의를 정

리하 다. 

토론을 마치면서 통령은 “공공기  지배구조 신은 방만 경 에 한 국민 비

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계부처들의 

조를 독려하 다. 이로써 부처 간 이견조정을 한 진통의 과정이 끝나고 지배구

조 신방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

① 준정부기관 견제담당 임원(비상임 이사·감사)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명권 행사

② 임원의 적극적 직무수행 유도를 위해 임기구조 개편

   ▪ 기관장은 3년, 기타임원은 2년 임기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매년 경영실적 또는 직무실적 

결과에 따라 연임 여부 결정)

③ 민영화법 폐지는 민영화에 한 가치 논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민영화법은 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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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당정협의

기획 산처는 통령 주재 계장 회의 결과를 반 하여 공공기 의 운 에 

한 기본법(안)을 수정하여 규제개 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법안 심사를 받

았다. 규제개 심사에서는 정부의 공공기  리감독이 행정내부 규제인지 아니면 

국민에 한 규제인지 여부가 요한 단기 이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 심의

실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공공기 에 한 리감독 규정은 행정내부 규제

에 해당하므로 규제개 심사 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 다.

법제처에서는 공공기  리의 새로운 틀을 담는 제정안이었던 만큼 한 달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 다. 모든 조항의 문구를 하나하나 고쳐 나갔으며, 

법률안 체 체계도 재구성하 다. 모든 공공기 에 한 규율사항(경 공시 등)과 

공기업· 정부기 에 한정하여 규율되는 사항(운 시스템 반)은 명확히 구분되는

데, 이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장을 새롭게 구분하 다. 

즉, 공공기 의 경 리를 별도의 장으로 하고, 공기업· 정부기 의 운 시스템 

련 사항을 모아 하나의 장에 통합하 다.

법률안의 명칭도 바꾸었다. 법제처는 다른 개별 설립법에 우선 용되는 특별법

 성격을 갖는 만큼 공공기 의 운 에 한 기본법보다는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이 보다 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가장 큰 쟁 사항은 공공기 의 지정 요건, 즉 공공기 의 

개념에 한 사항이었다. 법제처는 동 법안의 용 상이 되는 공공기 으로 지정

되면, 정부의 리감독 상이 되므로 지정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즉, 기획 산처가 마련한 법안에서는 정부가 최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연한 기  등으로 정의를 하 는데, 정부가 사실상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요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획 산처는 법제처와 몇 차례의 토론을 거쳐 공공기  지정요건을 보다 세 하

게 규정하 다. 출자기 의 경우에는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우 공공기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출연기 의 경우에도 단순히 정부 R&D 자 을 출연 받는 민간연

구기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 으

로 그 범 를 한정하 다.

그 밖에 공공기  련 요정책기구인 공공기 운 원회의 민간 원과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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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 원회의 민간 원도 그 직무의 요성을 감안하여, 수

뢰죄 등의 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

다. 법 조항의 문안에서부터 법안의 체 인 체계, 그리고 요한 법리  사항까지 

세 하게 검토·보완되어 국회에 제출될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안)’이 한 단

계 성숙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 법제처 심사 시 수정사항

① 공공기관 지정요건 강화 : 정부의 ‘지배력 확보 여부’를 감안하여 요건 보완

당 초 수 정

･정부가 최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 출자 & 정부가 30% 이상 

출자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

･개별 설립근거법에 출연근거가 있는 기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1/2 이상인 기관 ( 좌 동 )

･공공기관의 자회사 및 재출연기관 ･공공기관이 30% 이상 출자하고 사실상 지배

력을 확보한 자회사 및 재출연기관

② 경영지침에 한 관계부처의 의견제시 보장

③ 공기업 정관의 인가주체 변경 : (당초) 기획처 장관 → (수정) 주무장관

   * 기관의 설립 및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을 인가 주체로 하는 것이 타당(민법과도 조화)

5월 1일에는 열린우리당과 법률(안)에 한 당정 의를 실시하 다. 이 법률(안)

은 법률 소  상임 인 운 원회뿐만 아니라 11개 다른 상임 와도 련이 있었

다. 그 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정책 원회  운 원회 소속 의원뿐 아니라 개별 

상임  간사들도 참석하 으며, 정부 측에서는 기획 산처 장차   실본부장 등

이 참석하 다. 

당정 의에서 정부기  임원 임명권 문제, 공공기 운 원회 구성 등에 해 

일부 이견이 제시되었으나 별다른 이견은 제기되지 않았다. 여당은 법률 제정을 당

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내에 ‘공기업개 기획단’을 구성하여 법안의 구체  내용

을 검토하기로 하 다. 특히 1984년 경제기획원 국장으로서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의 제정을 주도하 던 강 균 정책  의장은 법 제정의 요성과 어려움을 공감하면

서,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안 제정에 극 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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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계와의 의견조정 및 설득

공청회 당시 기획 산처는 노조 표와 공식 인 화채 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

렴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 산처 공공 신본부장이 정부 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 원회 공공부문특 를 화채 로 활용하기로 하 다. 마침 

공공특 에서 지배구조 신방안에 해 심을 가지며 추진경과를 보고해  것을 

요청해 왔다. 그리하여 지배구조 신방안에 한 경과보고와 신방안 마련의 취지

를 설명하면서 극 으로 처하기 시작하 다. 

노사정  공공특 는 사안의 요성을 감안하여 공공기  지배구조 신방안을 

논의하기 한 분과 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 다. 당  분과 원회 활동과 련하

여 정부 측과 의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1차 회의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

았다. 그러나 신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내기 해서는 소극 으로 응하기

보다 극 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있어 분과  활동에 극 참여하기로 하 다.

분과 원회는 원장 1인(공익 원), 근로자 표 1인, 정부 원 1인, 문 원으

로 구성되어 3월부터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 다. 노동계는 공공기

운 원회에 노동계 표를 포함할 것, 이사회 구성 시 노조 추천 1인을 포함할 

것, 공기업 상임이사는 직원 에서 임명(임원추천  추천 생략)할 것, 단체 약 결

과의 이사회 보고규정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 다. 

이에 해 기획 산처는 노동계의 운  참여는 추후 시행령 제정 시 검토할 사

항이며, 노조의 경 참여는 동법 규율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사회  합의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 다. 한 임원추천  추천 차는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한 장치이며, 

단체 약 결과의 이사회 보고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으로 삭제가 불가능함을 설득하

다. 이견 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6차 회의를 끝으로 분과

원회의 활동을 모두 종료하 다. 분과  활동결과는 공공특 에 보고하기로 하고 

분과  활동을 마무리하 다. 

공은 다시 공공특 로 넘어가 지루한 상이 재개되었다. 분과  결과보고서를 

토 로 쟁 에 한 공익 원들의 수 차례 재가 있었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공익 원들은 노동계의 주장을 ‘운 에의 노동계 참여’와 ‘공공기  비상임 이사

에 종업원 표가 추천하는 외부 문가 1인 포함’ 등 2가지로 압축하여 공공특  

명의로 정부 측에 권고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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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문 채택과 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측 원은 공공특  원이자 

정부 측 입장을 변하면서 반 되는 내용으로 권고문 채택에 참여하는 것은 이치

에 맞지 않는다며 공익 원의 권고문으로 체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 문제를 

두고 마라톤회의가 계속되었고, 결국 권고문에 ‘특 원들은 신방안  입법취

지에 동감한다’는 내용과 ‘이하 권고내용은 공익 원들의 의견으로서 입법 시 참조·

반 하여 주도록’으로 수정하고, ‘정부 측의 입장을 기재’하는 조건으로 권고문이 

채택되었다.

노사정 원회를 통한 공식 인 의채 과 병행하여 개별 인 노조간담회도 개

최하 다. 한국노총계열 공공노련과의 장  간담회(4.24), 양  노총 간담회(5.18) 등

을 통해 지배구조 신은 근로자의 권익보다 노조가 그간 주장하여 온 기 운 의 

자율성을 폭 확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노동계의 극 인 

조를 부탁하 다.

7. 국무회의 의결, 정부입법안 최종 확정

5월 23일 한 달여에 걸친 법제처 심사가 최종 마무리되고, 5월 25일 법률안이 차

회의에 상정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이견이 립되었던 법안이었던 만큼 차 회

의 석상에서도 법안에 한 반 의견이 제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차 회의 당일까

지 계부처에 법안의 당 성을 설득한 끝에 차 회의에서는 이견이  제시되지 

않고 원안 로 통과되었다.

5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었다. 통령께서 직  주재하는 국무회

의 다. 차 회의에서 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도 이견이 제시되지 않을 것

이라고 상하 으나 과학기술부 총리, 여성부 장  등이 일부 이견을 제시하 다. 

4월 7일 통령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과학기술부 총리는 정부기 의 비상임 

이사  감사 임명권을 주무부처에서 기획 산처로 이 하는 데 반 하 고, 여성

부 장 은 공공기 의 여성임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조항을 추가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러나 회의를 주재한 통령은 원안 로 법안을 의결할 것을 주문하 다.  견

제와 균형 원리의 작동을 해서는 임원 임명권의 이원화가 필요하고, 여성임원의 

비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하 다. 특히 “ 통령의 

인사권이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국무 원에게 법안이 원안 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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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하 다. 공공기  지배구조 신방안에 한 정부의 입법(안)

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8. 국회 법안 심사과정

국무회의 의결  통령 재가를 거쳐 2006년 6월 8일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6월 21일 소  상임 인 운 원회에 회부되었다. 

공공부문 개 의 석을 다지는 요한 법률인만큼 국회 차원의 심도깊은 심사가 

시작되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공기업개 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청회, 문가 간담

회 등을 개최하여 법률안 내용에 한 심층 검토 작업을 추진하 다. 한편 기획 산

처 장․차  이하 간부들과 실무자들은 운  소속 여야의원 등을 일 일로 면담하

여 법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심사를 당부하기도 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1월 22일 법률안은 운 에 상정되었고, 총 4회에 걸친 

법안소  회의끝에 12월 8일 운  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 원회에 회부

되었다. 법사 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12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

쳐 최종 확정되기에 이른다.

열린우리당 공기업개혁기획단과의 협의

5월 1일 당정 의 당시 열린우리당은 법안에 한 심도깊은 심사를 해 당내 공

기업개 기획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 다. 그리하여 6월 20일 채수찬 의원(단장), 

우제창 의원(간사)  열린우리당 정조 원장 6인과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기획

산처 차  등 정부측 원 3인으로 구성된 ‘공기업개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공기업개 기획단은 7월 4일, 법안 세부 내용의 검토를 한 제1차 회의를 개최

하 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법 제정의 취지와 반 인 내용에 해 공감을 표

시하면서도, 세부 인 사항에 해 몇가지 문제 을 지 하 다. 특히 공공기 의 

상시  구조조정체계 구축과 련된 조항이 다소 미흡하다는 을 가장 큰 문제로 

지 하 다. 그 기능을 다하여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단되는 공공기 들

의 통폐합․민 화 등에 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7월 27일에는 법률안에 한 외부 문가  이해 계자의 의견 수렴을 해 간

담회를 개최하 다. 공기업개 기획단 소속 의원 8인과 홍익 학교 김종석 교수, 

KDI 연구 원 설 언 박사, 한국토지공사 김재  사장, 한국 기안 공사 송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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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등 4인의 외부 문가가 참석하 다. 참석자들은 공공기 의 경 효율성을 제

고하고 자율책임경 체제를 구축하기 해서 법률안의 제정이 시 하다는 데 의견

을 같이 하 다. 다만 공공기 의 유형분류시 기  특성이 반 될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임이사․감사의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것, 공공기 의 

존치필요성을 검토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 법률안에 한 일부 보완의견도 제기

하 다.

제1차 회의  문가 간담회 결과에 한 검토를 해 9월 11일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2차 회의에서는 공공기  통폐합 근거조항, 기  유형분류, 공공기

운 원회 구성, 임원 이명권 등 일부 쟁 사항에 한 최종 결론 도출에 앞서 기

획단 차원의 공청회를 9월 셋째주에 개최하고, 향후 법안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단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결정하 다.

그리하여 9월 22일 공기업 개 기획단이 주 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학계․시
민단체․노동계  공기업․산하기  등 다양한 분야의 문가와 이해 계자들이 패

로 참석하 다. 공청회에서는 법률안과 련하여 기획단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주

요 쟁  사항에 한 집 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공기업 개혁기획단 공청회 결과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 2006.9.22(금) 09:3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ㅇ 참석자

    ▪ 채수찬 단장(개회사), 강봉균 정책위의장(축사), 우제창 의원(사회)

    ▪ 패널 : 설광언(KDI, 기조 발제), 윤영진(계명  교수), 노광표(한노총), 박용석(민노총), 

한준호(한전 사장), 선한승(노동교육원장), 김종석(홍익  교수), 변재일(열린우리당), 배국

환(기획처)

◇ 토론자들은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 및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일부에 대해서는 보

완의견을 제시

  ㅇ 시장형 공기업(4개)을 더 확 할 필요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시 노동계·시민단체·국회 등에 추천권 배분방안 검

토 필요

  ㅇ 공공기관운영위 위원장을 민간위원장 또는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법률안 로 기획처가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와 준정부기관은 정부업무 행기관이므로 부처 통제권 인정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임명해

야 한다는 견해로 구분

  ㅇ 임원 연임 시 1년 단위로 연임하는 것보다 현행 로 임기를 보장해 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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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에는 제3차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간의 회의  문가 간담

회,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쟁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고 법률안에 한 기획단 차원

의 최종 의견을 확정하기 한 자리 다. 11월 순경 법률안이 운 에 상정될 

정이었기 때문에 기획단 의견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오 , 오후로 나 어

서 진행된 두차례의 회의에서 그간의 쟁 사항에 한 집 인 논의가 이루어졌

다. 그리고 공공기  구조조정을 한 법  근거를 강화할 것, 공공기 운  민간

원의 립성 확보  권력화 방지를 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기 의 비상임

이사 임명권을 주무장 이 행사토록 할 것 등을 포함하여 기획단 차원의 최종 합의

사항을 도출하 다.

❙ 공기업 개혁기획단 최종 합의사항

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근거 강화

   ▪ 공공기관의 폐지, 기관통합 등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안에 명시하고, 공공기관운영

위가 구조조정 계획수립, 집행 및 추진실적 점검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규정

 ②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의 중립성 확보 및 권력화 방지방안 마련

   ▪ 민간위원의 직무상 독립,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수행의 중립성 등을 정부

안보다 강화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권

   ▪ 권한 집중 방지를 위해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에 정통한 주무장

관이 임명하도록 수정

 ④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

   ▪ 민간위원장 또는 민간공동위원장 제도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책임

성 확보도 곤란하므로 정부안 로 기획처장관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⑤ 기관 유형분류의 타당성

   ▪ 자체수입비중은 국제기준에 따른 가장 현실적인 안이며, ‘Comply or Explain(원칙 

강제, 예외인정)’ 원칙에 따라 기관 특성 반영이 가능하므로 정부안 유지

 ⑥ 공기업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의 분리

   ▪ 기획처(공공기관운영위)가 공기업 경영성과를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경영감독과 사

업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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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운영위 상정 및 대체토론

6월 21일 법안이 회부된 이후 8월 임시회와 9월 이후 정기회 일정  법안을 운

에 상정시켜 심사토록 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으나, 법안을 상정하는 일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운 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다른 상임  원

을 겸직하면서 소속 상임  국정감사 등에 참석하는 계로 운 원회 회의 자체

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본격 인 공공기  지배구조 신 작업을 착수하기 해서는 법안의 조

속한 처리가 실했다. 기획 산처의 장․차  이하 여러 간부들은 운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으로 법안의 연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상정하여 심사해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안의 조속한 심사 필요성에 한 

국회내 공감 가 형성되게 되었고, 결국 11월 운 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로 법

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겠다는 합의를 얻어내게 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  의원은 그간 법률안에 해 노동계가 제기해왔던 쟁 들

을 종합하여 체 법률안인 ｢공공기  운  기본법｣을 발의하 다. 11월 16일 배포

된 보도자료에서 최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노동계 참여 등 민주  운

에 한 사항은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질 하를 래할 우려가 있

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11월 22일 제262회 정기국회 제7차 운 원회에 상정되었다. 각종 상

임  회의와 소 원회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 에서도 많은 수의 의원들이 체토

론에 참석하여 법안에 한 의견을 제기하 다. 그간 장․차   간부들이 운  

소속 여야의원들을 수차례 방문하고 공공 신본부 실무자들 한 의원 보좌 들을 

일 일로 면담하여 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왔지만 법안에 한 의원

들의 오해는 여 히 불식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임원의 임

명 등 공공기 의 운 에 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공공기 운 원

회의 립성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집 되었다.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제기된 모든 쟁 에 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논의

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법안심사 소 원회를 열어 충분한 논의를 계

속하기로 결정하고 체토론은 마무리되었다. 최순  의원이 발의한 체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14)의 규정에 따라 원장과 양당 간사간의 합의 하에 바로 소 에 

14) 국회법 제58조제4항 : “소 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인 안건과 직  련된 안건이 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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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하여 병합심사하기로 결정하 다.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11월 28일, 제8차 국회 운 에서는 주요 제정 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

무화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정에 한 공청회를 

개최하 다. 공청회에는 학계 문가, 언론인, 공기업․산하기  표  노동계 표 

등이 패 로 참석하여 법안에 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 다.

패 들은 각자의 에 따라 법안 세부내용과 련하여 일부 보완해야할 사항들

을 언 하 다. 그러나 반 으로 법안이 공공기 의 자율․책임성 강화와 리체계 

선진화에 획기 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며 연내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에

는 의견을 같이하 다. 종합토론 후 계속된 질의․응답 시간에도 패 들은 정부 감독

체계 개편, 임원 임명권한 재조정 등 법안 주요내용에 한 정  의견을 피력하

다. 결과 으로 공청회를 통해 법안에 한 의원들의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 

제정에 한 공감 를 리 형성시키는 결정 인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새로이 회부된 경우 원장이 간사와 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

당 소 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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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 공청회 결과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 2006.11.28(화) 10:00,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ㅇ 참석자

    ▪ 강성종 의원, 김교흥 의원, 김양수 의원, 김한길 의원, 김희정 의원, 박기춘 의원, 오제

세 의원, 이군현 의원, 이재웅 의원, 장경수 의원, 정성호 의원, 주승용 의원, 주호영 의

원, 최성 의원, 최순영 의원, 최용규 의원

   ▪ 패널 : 곽채기(전남  교수), 김준기(서울  행정 학원 교수), 한준호(한전 사장), 선한승

(노동교육원 원장), 김세형(매경 논설위원), 장 익(한노총 부위원장)▪ 채수찬 단

장(개회사), 강봉균 정책위의장(축사), 우제창 의원(사회)

 ◇ 공청회 주요 발언요지

  ㅇ 공공기관 범위설정 및 유형분류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긍정적 시도

   ㅇ 시장형 공기업의 수를 가급적 확 할 필요

   ㅇ 금융기관 및 언론공기업도 기본 감독체계에 포함할 필요

   ㅇ 공공기관운영위는 기존 정투위․정산위를 통합하여 감독․평가의 일관성 및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감독체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진일보한 개선

   ㅇ 공기업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의 분리는 주무부처의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바람직

   ㅇ 노조 등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사회 참여는 시기상조

   ㅇ 소유권 집중화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가 견제임원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

   ㅇ 공공기관의 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수준 진단 및 정부지원 등 근거규정 필요

   ㅇ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시 허위자료 제공에 한 제재규정 신설 필요

오 에 공청회를 마친 후, 오후에는 바로 법안심사소 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법안소 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원장), 정성호 의원, 강성종 의원과 한나라당 

주호  의원, 김희정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1차 회의

는 구체 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공청회시 제기된 의견과 그밖에 지 까지 논의된 

쟁 에 해 여야 의견을 정리해 추후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산회되었다.

12월 5일, 법안에 한 여야 입장 정리를 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과 한나라

당 주호  의원이 만나 법안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법안 수정안을 마련하 다. 공공

기 운 원회 민간 원의 책임성 확보를 해 직무상 독립  해 에 한 규정

을 새로 추가하고  공공기 의 상시  구조조정체계 구축을 해 공공기 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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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기  통폐합․기능재조정․민 화 등에 한 계획수립․집행․실  검을 총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하 다. 그밖에 최순  의원의 체 법률안을 참조

하여 법안의 목 을 ‘공공기 의 경 합리화와 운 의 투명성 보장을 통해 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경 공시  경 평가시 허 자료를 제

공한 기 에 해 시정명령  련자 인사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

하기로 하 다. 

12월 6일, 법안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미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

을 반 한 수정안을 마련해놓았고, 날 법안 축조심사를 통해 각 당의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 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 되었다. 그

러나 KBS․한국은행은 공공기  지정 범 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KBS․한국은행의 독립성․ 립성 보장을 해 이들

을 공공기 의 지정 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기 의 기 에 해당하

는 기 들은 외없이 법 용 상에 포함하여 최소한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는 의견이 립하여 갑론을박이 계속되었다. 결국 제2차 회의는 의견의 합일 을 

찾지 못한채 산회되었다.

다음날인 12월 7일 제3차 법안소  회의가 계속되었다. 제3차 회의에서는 KBS․한
국은행 련 사항 이외에도 그간 두 차례의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 던 일부 세부 

사항에 한 추가 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기 운 원회와 기 의 이사

회  임원추천 원회에 노동계 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제기되었

다. 공공기 운 는 모든 공공기 에 공통 으로 용되는 일반경  련 의사결

정을 하는 기구이므로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를 표하는 인사가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민간 원을 ‘ 통령이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정부안을 

수정하여 ‘ 립 인 인사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노동계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기획처장 이 추천하는 인사를 통령이 한다’고 구체화시키기로 결정

하 다. 그러나 이사회는 개별기 의 세부 운 과 련된 직 인 의사결정을 하

는 기구이므로, 이해 계자인 노조가 참여할 경우 기  경 의 립성을 훼손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하게 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노동교육원 등 기

 특성상 노조 표의 이사회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기 은 재와 같이 개별법

에 따라 노조의 이사회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되, 동 법안에서 노조 표의 이사회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은 두지 않기로 결정하 다. 한편 임원추천 원회는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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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해 기  구성원의 의견을 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을 추천한다’는 규정을 명

시하기로 하 다.

이밖에도 정부기  비상임이사 임명권자를 기획처장 에서 주무장 으로 변경

하고, 공공기 운 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특별 원회에 포 으로 임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 원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 다. 그러나 KBS․
한국은행을 공공기 의 지정 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해서는 여 히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은채 논쟁이 계속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

로 하고 3차 회의는 산회되었다.

12월 8일, 제4차 회의가 계속되었다. 그간 3차에 걸친 법안소  회의 기간동안 장․
차   간부들을 심으로 개별 의원 설득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의원들 사이에서

도 KBS․한국은행을 공공기 으로 지정하여 경 공시 등 최소한의 감독을 받도록 해

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에 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 가 형성되게 되었다. 결국 언

론의 립성․ 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행 과정에서 각별히 노력

하겠다는 정부측 약속을 제로, KBS․한국은행을 공공기 의 지정 상에서 제외하

는 규정은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 다. 이 게 하여 4차에 걸친 법안소  심사과

정이 마무리되고 세부 합의사항이 명시된 소 원회 안이 마련되었다.

운영위 전체회의 의결 및 법사위 회부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동 법안을 심의하기 한 운 원회 체 회의가 개의되

었다. 이미 소 원회에서 의원들간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루었지만, KBS․한국

은행을 공공기  지정 범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었다. KB

S․한국은행이 공공기 으로 지정될 경우, 독립성․ 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었다.

기획 산처 장 은 특정 기 을 법 용 제외 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으며, KBS․한국은행은 공공기 으로 지정된다고 할지라도 기타공공기 으

로 분류되어 경 공시 등 최소한의 감독만을 받게 된다는 을 다시 한 번 의원들

에게 설명하 다. 한 정치  립성․독립성 보장이 특히 요구되는 KBS․한국은행은 

법 제정후 공공기 운 원회가 공공기 을 지정할 때 그 지정 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정 의견도 제시하 다. 운  원들은 법 시행 과정에서 

KBS․한국은행의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해  것을 기획 산처 장

에게 요구하고, 법안소 에서 제시된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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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운 원회 체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당일 바로 법사 에 회부되었다. 이

미 8일로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되었으나, 산안이 아직 의결되지 못한 상태 기 

때문에 국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하

다. 법안이 법사 에 회부된 지 최소 5일이 지나야 이를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국회법 규정15)을 감안하면, 임시회 마지막 날인 15일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기 해서는 법사  심사를 14일 하루만에 끝내야만 했다.

기획 산처 실무자들은 법사  수석 문 원  입법조사 들을 만나 법안의 주

요 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히 심사가 마무리될 있도록 조를 당부하 고, 이를 토

로 법사  수석 문 원은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와 련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

기 시작하 다. 수석 문 원과의 의를 통해 법안의 체계와 자구 등은 충분히 가

다듬어지고 있었으나 당  입법 추진일정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 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가 정상 으로 운 되지 않음에 따라 14일 개최하기로 

하 던 법사  체회의가 취소되었고, 임시회 회기도 산안 통과시 까지 연장되

었던 것이다. 법사  체회의가 언제 열리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장․차   간부들과 실무자들은 계속해서 법사  소속 여야의원들을 만나 조속히 

법사  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여  것을 요청하 다.

우여곡  끝에 12월 21일 법사  체회의가 열렸고, 법률안이 법사 에 상정되

었다. 이미 운 원회에서 주요 쟁 에 해 충분히 논의하 고, 법사  수석 문

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체계와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문제가 지

되지 않았으므로 큰 어려움 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이 지배

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고도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KBS․한국은행에 해서

는 단서조항을 넣어 법의 용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의 문제 을 지 하 다. 이와 련한 의원들간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법사

원회 원장은 ‘이 법에 한 보다 심도깊은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법안심사 소

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하 다.

15) 국회법 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 원회는 발의 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

법 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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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의결, 본회의 통과

“KBS와 EBS 등 공 방송에 한 정부 통제강화로 언론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

는 공공기 운 법이 국회 법사  법안심사소 에 회부되면서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건 가게 되었다.” (2006년 12월 21일, 미디어오늘 기사발췌)

법률안이 법안심사소 에 상정되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 다. 국회는 다음날인 22일까지 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임시회 회기

를 종료하기로 잠정 합의하 기 때문에 하루만에 법안소  심사  법사  체회

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의결하기에는 물리 으로 시간이 무나 

박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 등 내년도 정치권 일정을 감안할 때 년내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내년  입법 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입법의 장기화로 

당  지배구조 신의 취지가 퇴색하게 될 우려도 있었다. 

기획 산처 장․차   간부들과 실무자들은 1퍼센트의 가능성만이라도 붙잡기 

하여 22일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 다. 법사  소속 여야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서 KBS․한국은행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법에 넣는 것은 법 체계상 바람

직하지 않다는 을 설명하고, 법 제정후 운 과정에서 KBS․한국은행의 독립성․정치

 립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을 계속해서 설명하 다. 

계속된 설명으로 ‘기획 산처의 공 방송  앙은행 장악 시도’라는 잘못된 오

해는 차 불식되었다. 법 용의 외를 규정하는 단서조항을 둘 경우 체 공공기

의 범 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도 어 날 뿐만 아니라 법 체계

으로도 맞지 않다는 인식도 자리잡아갔다. 결국 법사  법안소  원들은 오후 

5시 30분경 소 를 열고 KBS․한국은행을 공공기 의 범 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명

시하지 않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 다. 이후 오후 7시부터 계속된 법사  

체회의에서는 법 시행후 운  과정에서 KBS․한국은행의 독립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만장일치로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안을 의결하

다.

법사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오  10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81항으

로 추가 상정되었다. 운  소속 주호  의원이 원장 리로 법안의 심사경과를 

보고하 다. 그리고 재석 181인  찬성 166인, 반  4인, 기권 11인으로 법률안은 최

종 의결되었다. 공공기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시  과제인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기 한 공공기 의 운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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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국민을 표하는 기구인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 것이다.

9. 해결해야 할 과제들

공공기 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방’과 ‘경쟁’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하나의 시  조류가 되었다. 더 이상 공공부문도 개  

무풍지 에서 안주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

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 공공기 의 지배구조 신은 이제 선

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며 당 인 과제가 되었다.

그런 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공공기  지배구조 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

제화한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안)｣ 제정에 착수한 것은 매우 시의 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공기 의 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법이 제정되어 본격 인 지배구조 신 작업이 추진되면 우선 법이 당  의도한 

효과를 제 로 구 해 낼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배구

조 신의 근본 취지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인 검토와 

보완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재 지배구조 신 상인 94개 기 에 한 1단계 지배구조 신이 마무리되고 

나면 계속해서 2단계, 3단계 지배구조 신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비용, 

실  추진가능성, 기 의 수용태세 등을 감안하여 단계 으로 상기 을 선정하

고 기  유형에 맞는 새로운 내외부 지배구조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지배구조 신방안을 성안하고 

완성해가는 데만 2년여의 시간이 걸렸듯,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과정을 교훈삼아 시행착오를 여 나가는 한편, 제도를 지속 으로 

업그 이드한다면 지배구조 신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모든 공공

기 에 새로운 지배구조가 정착되어 진정으로 국민을 해 사하는 공공기 으로 

거듭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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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지방재정제도 혁신

제1절 지방재정 혁신의 배경

1988년 지방자치법의 면개정이 있은 지 3년 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실질 인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더구나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이 선출된 을 감안하면, ‘작은 정부’로서의 기능을 온 히 갖춘 지방자치는 이제 

겨우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지방재정은 재원이 부족할 뿐더러 그나마 재원의 부분이 수도권 등 도시에 

편 되어 있다.  부분의 지자체가 지닌 근  재정운용방식으로 인해 참된 

지방자치 실 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해 국가와 지자체

가 상호 력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지방자치가 잘 실시되고 있는 랑스나 

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지방이  재원의 규모와 방식을 일신하는 한편, 각 지자

체도 신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 략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 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효율 인 징수, 신규 세원의 발굴, 세외

수입의 확충을 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효율 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재정 인 자립기반이 취약하면 지자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기 힘들고, 이

는 결국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제도의 

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16) 

1. 지방재정의 현주소

2004년 기 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총규모는 약 110.9조 원(교육지자체 포함)

으로서 118.4조 원의 앙정부 일반회계와 비슷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지자

체를 제외한 일반지자체만 보더라도 98.9조 원(최종 산)으로서 1990년의 23.9조 원

과 비교하면 14년간 4.3배나 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양  팽창은 분명 목할 만한 것이지만, 문제는 질 으로 알찬 재정운 이 

되고 있느냐이다. 막 한 규모로 늘어난 지방재정이 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운 되고 있으므로, 앙정부가 거시경제  안정(macroeconomic stability)과 같은 

요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여지17)가 있고, 자립기반을 더욱 약

16) 이계식, 지방자치와 국민경제  지방재정, 한국개발연구 제13권 제2호, 1991 여름,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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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치권의 제약을 하지 않는 범  내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운용의 방식  효율성에 해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지방재정도 그 실체를 살펴보면 결코 낙 이지 않다. 

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총액은 이미 19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기반마  부실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역주민들의 불안도 날로 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IMF 기 이후에는 20∼30% 선에 이르는 세수 결손으

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 행정자치부는 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기에 직면해 있고, 상황에 따

라서는 147개의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험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사태는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린 것이긴 하지만 ‘자치경 ’의 

이념과 체질에 응치 못하고, 재정건 화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일단의 책

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극 으로 처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

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10년 만에 지방세 부담액은 167%가 증가하 고, 재정자립도는 

6.7%p 가 하락하 다. 이런 통계들은 국민들로 하여  지방자치에 해 부정 인 

시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그 다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겨우 10년 만에 이런 

기에 착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자체에 우선 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 으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시스템, 즉 지방재정조정제도

에서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충 차원

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것이 지방재

정의 신과 함께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는 한 해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공공재정 수요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할 망이며, 앙정부

도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세출 규모의 

확 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신하기 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

해 재정지원의 규모 확 와 재정구조의 개 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 혁신의 딜레마

지 은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 이다. 특히 재정의 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제 성

공의 가장 요한 건이다. 하지만 재정의 분권을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할 경

우 몇 가지 딜 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17) 안종석,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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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산처도 지방재정의 신을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이라는 시  흐름을 얼

마나 충실히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같은 시스템에 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즉, 자율과 분권이  시 의 모토인 만큼, 얼마만큼의 자율을 주고 분권을 

시키느냐가 재정 신의 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동안 국가의 지원에 해 능동 으로 처하지 않고, 다소 

타율 인 방식에 만족하며 살림을 꾸려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한 반성을 하

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나 보조  등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지역주민

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만 매달렸을 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확충하려

는 노력은 거의 하지 못했다. 이러한 태도는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세율조정이 가능

하게 한 지방세법의 탄력세율운용제도를 세율인하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결과로 이

어졌다.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05년 산을 기 으로 

살펴보면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18)는 평균 56.2%에 불과하다. 이  서울특별시

가 96.1%로 가장 높고, 부산· 구·인천· 주· ·울산 등 6개 역시의 평균은 

71.2%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강원·충북·경남 등 9개도는 41.9%로 재정자립

도가 서울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 19.9%, 북 25.1%, 강원 

27.5% 등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도는 19∼39% 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19)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재정자립도 56.2 96.1 73.4 73.9 70.0 60.6 75.0 69.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정자립도 76.2 27.5 31.7 32.7 25.1 19.9 29.6 37.5 39.3

< 6개 시·도 재정자립도(2005) >
(단  : %)

물론 재정자립도가 지자체의 모든 재정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

의 상황은 지자체의 ‘쪼들리는’ 살림살이를 변하기에 충분하다. 를 들어 재정자

립도가 가장 좋은 서울의 경우 재정력지수20)를 분석해 보면 자치구끼리의 재정 격

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구는 재정력지수가 252.4%인 데 반해 천

18)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체수입

19) 감사원  서울신문 보도자료 인용, 2006. 3. 9

20) 자체 산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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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30.8%, 랑구 31.1%, 강북구 31.4%, 은평구 31.9% 등으로 크게는 8배까지 차

이가 난다. 특히 강남의 재정력지수는 2003년 191%, 2004년 237%, 2005년 252% 등

으로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천구는 2003년 36.2%에서 2004년 35.3%, 2005년 

30.8%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세수의 격차는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강남구는 최근 3년간 세수평균이 

1,774억 원인 데 비해 도 구는 148억 원에 불과하여 무려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

다. 이와 같은 재정 불균형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

자체의 증가를 불러왔다. 2005년을 기 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

한 곳은 국 234개 기 자치단체 가운데 17.5%인 41곳에 이른다. 2000년에는 28곳, 

2001년에는 29곳이었으나 이후 2002년 32곳, 2003년 35곳, 2004년 38곳으로 차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재정력
지수

65.2 82.4 144.0 58.3 37.5 37.4 38.5 31.1 45.1 31.4 33.3 33.9 31.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재정력
지수

34.4 45.5 60.4 52.9 42.1 30.8 85.0 43.6 35.3 146.2 252.4 101.2 52.5

<서울 25개구 재정력지수(2005)>
(단  : %)

이런 간극을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총량  어려움을 극복해  수 있는 것이 바

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능력은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주민들에 한 서비스 제공을 해 재정수요가 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부족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더욱 확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불만을 증가시키고, 앙정부의 부담도 가 시

키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성공 으로 운 하기 해서

는 교부세와 보조 , 그리고 2005년도에 신설된 국가균형발 특별회계 등 3  핵심

수단을 합리 으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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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 혁신의 추진

2003년 참여정부는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의 설립을 계기로 지방재정조정제도

를 신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획 산처와 행정자치부는 재정분권에 한 로

드맵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 과 지방교부세의 개편 등 지방재정을 신하

기 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 재정분권 로드맵의 수립

참여정부가 지방자치와 련하여 완수한 과제  가장 표 인 것이 지방분권특

별법을 비롯한 분권 련 3  입법이다. 지방분권 3  특별법21)이 제정되는 등 지방

분권을 한 분 기가 차츰 고조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청사진을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집 성한 것이 바로 ‘재정·세제개  로드맵’이다. 2003년 7월 29일 발표

된 이 로드맵은 세간에 많은 이슈를 낳았으며, 재 우리나라 재정 신의 바이블이 

되고 있다.

재정분야 개  완수를 한 ‘재정·세제개 로드맵’은 재정분권의 추동력을 갖게 

하는 가이드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로드맵 에 요한 비 을 차지하면서 재 그 

실 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재정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앙정부와 지방의 가용재원은 약 41:59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이 80:20인 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지방으로 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특히 연방제 국가일 경우 지방 가용재

원이 많아 앙정부와 지방의 가용재원 비율이 30:70 수 이며, 비연방제 국가인 일

본도 37:6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 자치권이 성숙되

려면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로드맵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주로 거론돼 온 지방분권과 함께 산 성

과의 효율성 제고, 재정에 한 국민통제수단의 확보, 그리고 연 을 포함한 체 

공공재정의 지출구조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행정개 ’ 차원에서 오

랫동안 거론되어 온 것이지만, 앙정부 심의 재정운용 구조를 근본 으로 바꿔

놓을 방안이라는 에서 실행과정에서 지 않은 난 도 상22)된다. 

그러나 로드맵에서 밝힌 지방양여  제도의 면 재검토와 함께 잡다한 국고보조

21)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 책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심복

합도시 건설을 한 특별법

22) 연합뉴스 200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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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폐합한 ‘포 보조 (Block Grant)’을 마련하겠다는 당  계획들은 재 지방

양여  폐지와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의 신설․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지자체도 국

가재원의 일부를 자율 으로 활용하여 가용범 를 확 시키고 있는 등 이 에 볼 

수 없었던 가시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분권의 석이 다져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가용재원 연차별 확대계획 >

지방 가용재원 56% 중앙 가용재원 44%

2003일반재원 지역사업 재원
국가사업

(국방·외교, R&D, SOC, 복지 등)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

지방 가용재원 60% 중앙 가용재원 40%

2005

일반재원 지역개발 국가시책

국가사업
(국방·외교, R&D, SOC, 

복지 등)

지방세
▪탄력세 활성화
▪종합재산세
▪담배소비세 인상 등

교부세
▪기간세목으로 변경
▪양여금, 보조금 일부 
전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

지방 가용재원 63%
중앙 가용재원

37%

2007지방세
▪자주세원 확 (지역특성
에 따른 세금 신설 등)

교부세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
양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가사업

(국방·외교, R&D, 
SOC, 복지 등)

↓

지방 가용재원 65% 
중앙 가용재원

35%

2010

지방세 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가사업

(국방·외교, R&D, 
SOC, 복지 등)

2. 혁신의 시작 - 균형발전 전담조직 신설

국가균형발 을 해 우선 으로 법령·제도 등을 완비하는 것도 요하지만, 이

의 실행을 한 조직을 꾸리는 것도 매우 요하다. 이에 기획 산처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국가균형발 특별법 시행령 공포에 즈음하여 ‘균형발 재정기획

실’을 신설하기에 이르 다. 

2006년 재 ‘균형발 재정기획 실’은 균형발 정책 과 균형발 력  등 두 

으로 운 되고 있다. 균형발 정책 은 국가균형발 계획과 지역 신발 계획 등 

국가균형발 을 한 재정  측면에서의 균형발 특별회계 정책개선업무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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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균형발 력 은 균형발 특별회계와 련된 각 지자체  부처 사업

에 한 산 검토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균형발전재정기획관

균형발전정책팀 균형발전협력팀

-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관

련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

괄ㆍ조정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관련 투자계획의 종

합ㆍ조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

관리의 총괄ㆍ조정

- 지자체별 국가균형발전계획 관련 재정 투

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검토ㆍ조정

- 지자체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조

정에 관한 사항

3. 2004년 국고보조사업의 개혁

국고보조 은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1986년 12월 31일 제정)’에 의

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앙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국고보조 은 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과는 달리 보조

목 사업의 용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잔액에 한 사후정산(국고반환) 등 통제 인 

경향이 큰 특정재원으로 교부세 못지않은 지방재원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더구나 교부세는 교부되지 않는 지자체23)가 있는 반면에 국고보조 은 해당 수

요가 있는 지자체에 사업당 성을 단하여 보조할 수 있으므로 개방성이 강하다. 

그러나 특정재원인 보조 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지방양여

(1991~2004)과 함께 특정용도에만 쓸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립분권을 지향

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국고보조사업이 부담 ·교부 인 성격과 보조 인 성격이 혼재되어 

상사업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한 채 지원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비 의 상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다

른 지방이 재원수단과 연계강화를 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즉, 지나치게 세분화

된 국가시책사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

에서 ‘국고보조  정비방안’이 확정되었다. 

23)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역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 화성시, 과

천시, 용인시 등 12개 역·기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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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정비방안에 의하면, 2005년부터 533개에 이르는 국고보조사업  163

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해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교부세율을 19.13%로 인상하고, 교육행정 분야는 담뱃값 인상

재원 3,800억 원을 활용하도록 방침을 확정하 다.

그러나 이 조치에 한 반론도 있었다. 국고보조사업을 폭 지방에 이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 해 주기 한 것이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지자체

의 여건상 보조  횡이 있을 수 있다는 문가와 시민단체의 지 도 만만치 않았

다.  이양을 명분으로 국가가 지방재정운용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식

의 비난도 있었다.

본래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해 국가가 일정 비율의 사업비

를 보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는 지방보다 앙정부의 우선순 에 

따른 소액 분산 투자가 많아 비효율 이라는 지 을 받아 왔다. 지자체도 국고보조

에 따른 지방비를 필요한 만큼 부담하지 않아 주요 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래하

는 등 많은 문제 을 노출하 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은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한 결단이었다. 

2005년도 산부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에 폭 이양24)됨으로써 지자체가 주민

의 수요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양 상 사업에 해서는 교부세율 인상25) 등으로 련 재원도 함께 이양하여 부

작용을 최소화하 다. 다만 지방재정에 한 폭 인 자율성 확 로 인해 일부에

서는 지자체장들이 특정한 목 에 산투자를 편 하거나, 선심성 산에 치우치는 

등 재정운 을 횡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완 책을 추

가로 마련하 다.26) 

정부의 보완 책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이다. 이 제도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한 앙정부의 통제가 사  통제보다는 사후 통제로 환되

어야 한다는 의지를 반 한 것이다. 지방분권시 에 맞춰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특

정목 에 산이 편 되거나 운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 이었다. 

 24) 주요 이양사업은 교육부 학생 식지원 등 15개, 행자부 공공근로사업 등 4개, 문 부 공공도

서  운  등 24개, 농림부 농업인자녀학자  등 3개, 복지부 정신요양시설운  등 67개, 환

경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차보  등 5개, 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  1개, 여성부 여성인력

개발센터운  등 2개 등이다. 

25)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의 0.83% 규모(’05 : 8,456억)로 출범되었으며, 2006년에는 다시 0.11%p를 

인상하여 재 0.94% 규모로 한시 (2010년까지)으로 운 되고 있다.

26) 제주일보, 2004. 7. 8일자 보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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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진단제도는 순수 민간인으로 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 뒤 그 결과

를 등 화하여 언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지

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향후 재정분석진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되며, 국고보

조사업이 폭 이양되면서 있을 수 있는 후유증을 상당 부분 여  것으로 기

된다.

4. 지방양여금의 교부금화

‘지방양여 법’은 1990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지방양여 은 특정한 목 의 

사업수요에 충당하도록 포 인 용도를 지정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는 

액을 말하며, 2004년까지 일반지자체  교육지자체에 양여되어 왔다. 지방양여 의 

재원은 주세와 교통세, 농어 특별세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 측면에서 국고보조

과 지방교부세 성격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도의 정체성 문제로 비화

되어 결국 폐지가 결정되었다.

지방양여 은 1991년 정식으로 도입된 이래 폐지 직 까지 팽창일로를 걸어왔다. 

도입 당시 5,570억 원이던 재원규모는 2000년 3조 3,92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불

과 9년 만에 6.1배나 증가하 다. 지방양여  규모가 증하게 된 것은 기간재원인 

주세의 양여율(도입 당시 15%)이 정부정책에 의해 거의 2년 단 로 상향조정되었

고, 경제성장에 따른 주세· 화세 수입의 신장, 농특세 입  지원(1995) 등에 원인

이 있었다. 

지방양여 은 부분 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지

만, 종합 으로 보면 국고보조 제도와 같은 특정보조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용도가 특정사업에 국한되고 지방비 부담이 있다는 에서 국고보조

과 유사하지만, 일부 사업에 배분공식을 사용하고 일반재원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  성격의 사업과 지방교부세 성격의 사업재원이 지방양여  사

업에 포함됨으로써 특정사업을 지정하고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등 본래의 정체성이 

희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 의 경직성을 래하여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양여  제도는 결국 폐지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도 자체의 혼합  성격이 오히려 발  해체를 유발했던 것이다.

양여  폐지가 입법화되던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는 양여  폐지에 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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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제243회 정기국회 당시 행자부에 한 국정감사(2003년 10월 10일)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었다. 

“지방재원인 양여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재정분권 정신에 정

면 배치되며, 지방재원을 국가재원화한다는 비난과 함께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과 배치되므로 

지방양여금은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김충조 국회의원)

그러나 세는 지방양여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양여  사

업이었던 5개 사업을 성격에 따라 재편한 후 신설되는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의 농

어 지역개발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에 편입하 다. 아울러 지방도로정비사업과 지

역개발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포함하여 보 하여 주었으며, 지자체가 추진을 꺼리는 

수질오염방지사업은 보조 으로 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 다.

기 존 개 편

(’04 예산, 억원)

양여금

(43,972)

일반재정보전

(명칭:｢지역개발｣) 7,562
교부세 26,696

도로정비 19,134

농어촌지역개발 3,55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857

청소년육성 303

보조금 13,419수질오염방지 13,419

5.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2006)

 지방교부세는 1951년 임시분여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세 등 특정세목의 일정

률(34.68%)을 부과한 것이 그 출발 이었다. 1952년에는 재정의 앙집권을 통한 

시체제 구축을 목 으로 ‘지방분여세법’을 제정함으로써 항구 인 제도로 정착되었

다. 이어 1962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이 제정되었고, 5.16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1983년 내국세의 13.27%로 법정률이 지정되었다. 2000년에 법정률이 15%로 인상된 

이래 양여  폐지와 분권교부세의 신설 등의 진통을 겪으면서 2006년 재 19.24%

까지 인상되었다. 

지방교부세는 명실상부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며,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추 인 역할을 해왔다.  지방재정조정을 해 가장 발 된 제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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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재정자립기반 조성과 지방재정 건실화라는 측면에서 정 인 평가를 받

아왔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공공재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이 재원의 한계비용이 자체재원의 한계비용보다 낮아지는 

상이 발생하 다. 이에 따라 ‘재정 착시 상(fiscal illusion)’이 일어나 지방공공재 

공 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27) 이러한 문제에 

해 안을 제시하기 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목 인 지방재원의 보장과 재정력의 지

역  균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28)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결국 지자체의 일반재원화가 된다면 차

라리 이것을 지방세화하여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이 게 되면 각 지방의 세입원에 편차가 생겨 재정 불균형을 오히려 확

시킬 우려가 있다. 

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되어야 한다. 단지 부

동산교부세의 신설이나 증액교부세의 폐지 등 단편 인 처방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

라 배분방식의 근본 인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 까지 교부세를 배분

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기본재정을 보장하기 해 지방재정수요액 측면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인 기 재정수요액 산정이 모호

하고 객 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 이다. 따라서 증액교부세 폐지  분권교

부세 신설 등을 통해 궁극 으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실 인 선

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 방안에 해 실질 인 재정확충 효과를 기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2006년까지 교부세에 한 개선 추이를 살펴보면, 먼  2000년에 법정률을 15%

(교육교부세는 13%)로 폭 인상하여 5년간 유지하다가 2005년에 분권교부세(내국

세의 0.83%) 신설  증액교부세 폐지 등을 계기로 법정률을 19.13%로 인상하 다

(교육교부세는 19.4%로 인상). 그리고 2006년에는 분권교부세가 0.11% 추가 인상되

면서 재 19.24%의 법정률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가 종  교부세 총액의 1/11(9.1%)이었던 것에 반해 4%로 축

소되면서 보통교부세만 늘어난 에는 여 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지방세로

의 재원이양이 실 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세 증 를 통한 지방 가용재원 

27) 김용성, ｢지방교부세의 재정 형평화에 한 연구｣, ｢KDI 政策硏究｣, P.114

28) ｢지방자치단체 재정운 의 실태와 문제 에 한 연구｣, 한국방송통신 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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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는 매우 요하다. 따라서 지 까지의 개선만으로는 재원을 반감할 수 있는 요

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 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 을 

고려하여 지속 인 개선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지방양여 의 폐지와 함께 등장한 것이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이다. 균특회계는 지방양여 의 재원을 흡수하면서 기존에 각 앙부처가 7개의 일

반·특별회계로 꾸려 왔던 균형발 련 사업들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이

다. 균특회계는 국고보조 의 일환이지만, 교부세에 근 하는 자율성을 갖는다는 

데 특징이 있다. 각 지역에 지출한도(Ceiling)를 사 에 통보하고 그 한도 내에서 사

업 우선순  등 지자체 특성을 반 하여 자율  산편성안을 제출하도록 유도한다

는 , 그리고 일반국고보조 과는 달리 사후정산제를 배제하여 집행 잔액을 국고

에 반환하지 않도록 한 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 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의 국고보조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개편은 국가균형발 사업의 체계 인 추진과 아울러 지방자치시

에 걸맞게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 한 존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균특회계 신설로 인한 예산지원방식의 변화 >

균특회계의 2007년도 산은 6.7조 원 규모, 2005년 출범 당시 5.5조 원에 비해 크

게 늘어난 수 이다. 균특회계를 구성하는 재원은 기본 으로 기획 산처 소 과 

건설교통부 소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 산처 소  세입에는 주세, 입 (일

반회계·특별회계 입 )이 있고, 건설교통부 소  세입에는 각종 부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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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특회계의 재원 >

이전재원 구분 ’04년 예산 균특회계 이관(5.0조 원)

국고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12.7조 원 3.9조 원

민간 보조금 4.8조 원 0.4조 원

⇨
지방양여금(오지개발 등) 4.4조 원 0.4조 원

민간출연금(R&D사업 등) 9.6조 원 0.3조 원

한편 세출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 신사업계정, 2007년도

부터 새롭게 신설될 제주특별자치도계정29) 등 3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균특

회계는 우리나라의 총지출 규모(238.5조) 비 2.8%의 수 을 차지하고 있다. 다소 

규모가 작다는 의견도 있지만 꾸 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균형발

을 선도할 수 있는 재원으로 발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균특회계는 세계 주요국가의 균형발 추진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인 만큼 우리에

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개념의 보조 제도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균형발 체계를 가진 랑스의 경우, 이미 1963년 드골 통령 재임 

당시에 균형발  담기구인 DATAR(국토  지역개발기획단)를 설립하 고, 1984

년에는 지자체별로 ‘ 지옹계획(Region Plan)’을 수립한 바 있다.  1995년부터는 

지역개발재원을 국토계획기 (FNDAT)으로 통합·정비하는 등 체계 인 균형발 정

책을 취해 왔다.

29) 국가균형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 특별회계 내에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

신사업계정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추진 (2007. 1. 1일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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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총지출, 지방이전재원 및 균특회계 규모 비교표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 지방이전재원 53.2 54.2 60.6 66.8 73.5

  ▪ 교부금 32.1 32.8 43.8 46.1 51.0

  ▪ 양여금 9.0 8.6 - - -

  ▪ 국고보조금 12.1 12.8 11.3 14.8 15.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5.0) 5.5 5.9 6.7

   < 지역개발사업계정 > - - 4.2 4.5 4.9

   < 지역혁신사업계정 > - - 1.3 1.4 1.5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0.3) 0.3

◦ 총지출30) 196.2 209.6 224.1 238.5

  ▪ 일반회계 총계 121.8 135.2 148.9 158.0

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랑스보다는 균형발 의 개념을 늦게 도입했지만, 

1990년  후반부터 불균형 시정을 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1999년 지

역개발청(RDA) 설치하 고, 2002년부터는 5개 앙부처 지역개발 산을 통합하여 

포 보조 (Block Grants) 형태로 운 하는 ‘Single Pot’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랑스와 국 등 균형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2003년 4

월 말 통령 직속 담기구인 ‘국가균형발 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균형발

정책을 재정 으로 뒷받침을하기 해 국가균형발 특별법을 제정·공포(2004년 1

월 16일)하고, 2005년부터 본격 으로 ‘국가균형발 특별회계’를 도입·운 하기에 

이르 다.

이 듯 우리나라의 균특회계는 랑스· 국 등의 지역발  재정지원시스템과 일

맥상통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특성  낙후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신 인 면모도 갖추고 있다. 출범 2년을 맞은 지  균특회계는 나름 로의 성과

를 거두고 있다.

각 지자체의 지출한도를 부여하는 지역개발사업계정의 경우 역자치단체 단

로 부여하는 ‘균특회계 재원배분모델’을 용(2005. 3월 개발, 한국조세연구원)하여 

역  에서 재원배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한 로 산이 편

30) 산·기 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채무원 상환(보 지출)의 제외개념으로 2004년부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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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등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일이 실화되어 가고 있다. 

종 에는 지자체가 체계 인 지역개발계획 없이 국고보조  확보를 해 해당사

업의 소  앙부처를 수 차례씩 방문하는 ‘백화 식’ 산 신청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 은 균특회계로 환된 사업에 해 지자체가 지역 신발 계획을 토

로 상호연계성이 높은 산을 안배하여 지자체의 의도와 특성에 맞게끔 산을 편

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수확에도 불구하고 2006년은 그간의 성과에 해 되돌아보고 반성  차원

에서 새로운 비 을 제시해야 할 과도기  시 이다. 아직도 균특회계에 한 비

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체로 앙정부의 역할

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균형 의 의를 거치는 등 산편성

차가 복잡하여 자주  산편성방침에 역행한다고 지 한다.  상사업이 그간의 

보조사업과 다를 바 없고 기존의 양여 과 보조 의 짜깁기라는 비 을 제기하고 

있으며, 균형발 과 지방분권을 추 으로 지원하는 재정수단임에도 규모가 빈약

하여 효과가 미미하다는  등을 문제 으로 지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지 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편 인 사실만을 가지고 균특

회계의 실상과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다. 를 들어 균특회계가 균형발 과 지

방분권의 모든 부분을 망라할 수 없다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균특회계가 균형

발 의 심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산인 에는 틀림없지만, 균특회계 외의 재

정사업들이 균형발 에 기여하지 않는 사업인 양 취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균형발  사업에는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  차원의 특수성을 지닌 

사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재정사업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사업추진으

로 인한 결과물(Outcome : 인 라·서비스)에 지역 간 격차가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 

간 만족도 의 차이가 하다거나 최소기 (National Minimum)을 충족시킬 수 없

다면, 이는 지역 간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도 궁극 으로는 균형발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떤 회계에 속하는 사업이든 ‘균형발 ’이란 시 의 명제에 부합하도록 투자방

향이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균특회계 사업에만 균형발 을 달성하도록 

하는 멍에를 지울 수는 없으며, 국가재정사업 추진의 패턴이 반 으로 균형발

에 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균특회계는 균형발 이 선

행 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선정, 집 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을 이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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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즉,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 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주요 분야를 통합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균특회계 사업만이 균형발 을 한 사업이란 인식은 사라

져야 한다. 

7. 2005년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균특회계의 도입과 더불어 재정 신의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균형발 향평가’ 제도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사업이 균형발

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산편성 과정에 반 하여 재정과 균형발

을 연계하기 해 도입한 제도이다.

균형발 향평가제도는 균형발 에 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재정사업의 성과에 있어 균형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던 2005년 

2월 17일, 노무  통령은 “균형발 향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사업을 마지막

으로 결정할 때 이를 용하여 균형발 을 극 지원하도록 하라”고 언 하 다. 이

에 따라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된 국무 원 재원배분회의에서는 새로 마련

한 ‘재원배분 12  원칙’  4번째 원칙으로 균형발 향평가의 실시를 합의하

다. 이를 계기로 본격 인 제도 도입 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 다. 

당시 균형발 향평가의 개념은 무나 생소한 것이었다. 다라서 기존의 향평

가와 개념을 차별화하고, 제도운 의 틀을 짜는 데 주안 을 두었다.31) 균형발

향평가제도는 2005년 상반기에 개발에 착수하여 제도  기반을 구축하 다. 이 제

도는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평가자인 기획 산처의 일방  

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받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이 균형발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자체평가시스템을 채택하 다.  각 부

처의 충분한 의견수렴  시범운 을 거쳐 분석틀의 타당성을 높 으며, 궁극 으

로 21개 부처의 145개 사업에 해서 평가를 실시하 다.

기에는 체크리스트가 다소 미흡하다는 이 지 되었지만, 47개 앙부처에 이 

제도에 한 인식을 리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설

계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균형발 ’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균형발 향평가는 2006년에 더욱 정교화되었다. 민간인 문가로 구성된 균형

발 향평가단의 구성  운 , 사업별 균형지표  목표의 설정 등을 통해 평가체

31) 조남건, 이용우, ｢균형발 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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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신하 다. 이는 ‘지역 간 차등화 정책’에 따른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과정에

서 비롯되었다. 제도개선의 시발 이 된 20006년 2월 14일 제7회 국무회의에서 

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예산이 R&D나 사업 등을 통해 얼마나 지방으로 지원되고 있느냐를 파악하려 해도 

금액·비율의 적당한 지표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부처는 예산과 사업 중 지

방 우선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지방지원에 대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지방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표화하여 균

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균형위는 이를 취합하여 균형지표로 관리할 것이며, 기획 

예산처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R&D사업의 재정투자비율을 비수도권 지역에 40% 이상 실시하겠다

는 정도의 개념밖에 없던 것을  사업으로 확 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총 78개의 

균형지표  목표가 생성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단 사업(Activity)이나 정책사업

(Program) 단 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각 부처가 먼  개발·제시하면 기획 산처

(균형발 향평가단)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용 는 안을 제시하 다. 지표  목

표를 통해 사업별로 연간 검하게 되면 특정지역에 편 되는 과거의 모습과는 달

리 각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터 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8. 성과와 과제

지 도 지방재정은 많은 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 간의 ‘불균형  

재정편차’를 완화하여 ‘지역 간 재정형평’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재정분권 로드맵에 포함

되어 있는 많은 지방재정 련 이슈들이 법제화될 것이며 실행에 필요한 후속작업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  건 성 강화’에 

해서는 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근본 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앙

정부는 국가 사무 는 기  사무 가운데 지자체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단되는 사무  기능을 지방으로 이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

체에 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자체는 앙정부가 지자체에 추

가 인 재정력을 확충해 으로써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공 해

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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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 인 신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지방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한다면 그 근방법이나 을 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 , 는 균특회계라는 개별 제도를 고친다는 보다는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이  시스템을 근본 으로 개선한다는 에서 

근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은 세원  재원배분체계의 개선

과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듯한 이양은 결

코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의 감소가 아니라 재정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 지방재정 100조 원 시 에 걸맞은 재정 신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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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항구적 재정혁신 체계 구축

제1절 조직 개편

재정 신 과제들이 하나씩 추진되어 가면서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자 재정 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법과 조직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재정 신 과제들은 참여정부 이 에도 논의가 있었던 과제들이고, 참여정

부에 이르러 제도화를 통해 소기의 결실을 맺었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 으로 

보완·발 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그런 만큼 재정 신 과제의 법제화는 반드시 필

요하 다. 

새로운 재정제도(소 트웨어)를 운용하기 해서는 이에 걸맞게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재정담당 조직(하드웨어)도 바 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컨  정

부수립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 산실’ 주의 조직형태는 1년 단  산을 미시

으로 검토하기에는 합하지만, 장기 시각에서 국가정책과 재원배분을 연계시켜 

살펴보기에는 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기획 산처는 재정 신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근거 법

률인 국가재정법의 제정을 추진하 고, 기획 산처 조직과 각 부처 재정담당조직을 

신과제 추진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하 다.

2003년 7월 재정·세제개  로드맵이 만들어진 이후 재정제도 신을 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2003년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이 시

작되어 2004년에 최 로 국회에 제출·공표되었다. 2004년에는 각 부처의 문성을 

살릴 수 있는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5년에는 이를 보완하기 

해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시작되는 등 성과 리가 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재정제도 신노력과는 달리 그동안 큰 폭의 개편 없이 유지되어 왔던 기

획 산처 조직과 각 부처의 산담당부서는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을 제 로 뒷받

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에 기획 산처는 지난 50여 년간 재정당국의 상징

으로 여겨 왔던 ‘ 산실’을 없애고 부처에 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 인 

조직개편을 추진하 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기획 산담당 도 재정기획 으로 

환하여 기능과 상을 폭 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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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몸에 맞는 새 옷을 입자

오랜 산고 끝에 톱다운 산편성제도가 도입되어 2004년 3월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산편성작업이 시작되었다. 5년 단 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  제기되었던 실무자들의 우려가 조 씩 실화되어 나타났

다. 새로운 산편성시스템은 시작부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삐거덕거

렸던 것이다. 

직원들은 직원들 로 도 체 산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평을 

터뜨렸고, 부처는 부처 로 이 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부처

에서 책임을 갖고 조정하고 싶어도 과거와 같은 산담당 조직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불만이었다. 기획 산처 내에서도 톱다운 제도의 도입으로 연  쉴 틈이 없

어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갔다. 정부수립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 산실’ 주

의 조직 형태가 새로운 시스템을 운 하기에는 걸맞지 않았던 탓이었다.  직원의 

반 정도가 1년 단  산과 기  편성 업무에 매달려 있어 새로운 시스템에 응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장기 계획은 재정기획실, 1년 단  산은 산실, 기 은 기 국에서 편성하던 

조직형태는 부서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용이하다는 장

이 있었다. 반면 기획업무와 산  기  업무를 별개의 시각으로 으로써 통합

 리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단 업무에는 정통할 수 있지만 종합 인 

시각에서 략 인 재원배분을 하는 데도 부족한 이 많았다. 

이와 함께 재정의 1차 수요자라 할 수 있는 각 부처 담당자들이 업무처리에 상당

한 불편을 느낀다는 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컨  각 부처는 장기계획은 재정

기획실과, 1년 단  산은 산실과, 그리고 기  편성  운용은 기 국과 반복

으로 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직원들의 업무행태도 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정운용방식 신에

도 불구하고 산편성이나 산조치가 필요한 회의 등 단기 인 안에 여 히 많

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다. 한 재정에 새롭게 요구되고 있던 업무에 한 

문성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3~5개년 경기를 망하고 이에 입각하여 재정규모를 

정하는 일, 경기에 응하면서 재정의 건 성을 유지하는 일, 주어진 재원을 분야와 

정책에 따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한 분석, 지출된 재원의 궁극 인 효과를 

악하고 성과를 리하는 일 등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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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정운용방식은 그간 독 이고 배타 인 치를 가지고 있던 기획 산

처의 역할에 근본  변화를 가져왔으나 직원들의 의식변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

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년 단  산  기 의 연계성이 더욱 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실·국간의 의사소통도 여 히 원활하지 못했다. 

각 부처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 다. 새로운 재정운용방식 아래서 각 부처

는 기획 산처를 보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부처 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에는 각 부처 산담당

부서의 기획과 조정역량이 부족하 다. 

2. 안팎의 저항을 극복하다

2003년도에 톱다운 산편성제도를 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개편하자는 논의

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자체에 한 반 가 워낙 컸기 때문에 

조직개편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

장 빠른 순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2004년 9월 담 을 설치하고 조직개편 논

의를 시작하 다.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의 도입과 함께 외부 환경변화도 기획 산처 조직에 한 고

객의 기 를 바꾸어 가고 있었다. 성장 둔화, 출산·고령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

라 최종고객인 국민들은 재정을 가장 잘 운 할 수 있는 조직구조, 다시 말하면 국

민들이 낸 세 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원했다. 업

무상 고객인 각 부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립 계가 아닌 서로 도움이 되는 수평

 력 계로서 문 인 재정서비스기 을 원했다. 내부고객인 기획 산처 직원

들은 각자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근무환경을 원했다.

세 고객의 서로 다른 기 를 충족시키기 해 약 네 달에 걸쳐  직원들이 참여

하는 수십 차례의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의 모습

은 쉽게 만들어낼 수 없었다. 조직 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반 도 있었다. 

‘장차  - 실장 - 국장 - 과장’의 계층구조를 축소하는 안은 당시의 정부조직법으로

는 수용할 수 없는 형태 다. 결국 2005년 1월 에 그때까지 나왔던 의견들  가장 

유력한 안을 시범운 해 보기로 했다. 

그동안 재정기획실, 산실, 기 국에서 별도로 담당했던 국가재정운용계획, 산 

 기  업무를 한 에서 수행하기로 하 다. 이를 해 기존 조직을 7개 총 과 

16개 분야별 으로 재편한 재정운용 신T/F  체제로 조직을 운 했다.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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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계획과 2006년 산안 지출한도 설정을 하나의 에서 일  처리함으로써 담당

자의 문성을 높이고 업무 복을 방지하여 부처에 한 서비스도 향상시키고자 하

다. 이를 통해 향후 조직개편 시 운 차와 방식을 미리 시뮬 이션해 보기로 하

다.

재정운용 신T/F  운 과 함께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을 뒷받침하기 한 조직 

미션과 비  재설정 작업도 추진되었다. 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기획 산처가 추

구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시 정립되었다.

새로운 미션, 비 , 정책목표의 재정립과정에서 조기 조직개편 문제가 자연스럽

게 수면 로 떠올랐다. 재정운용 신T/F 은 상 외로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

었다. 그러나 정규 직제와 다르게 조직을 운 함에 따라 장과 원이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각  간의 업무분담이 불균형

하게 이루어져 있는 등 임시조직이 가진 문제 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행정

자치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과 단  이하 조직구성 권한이 각 부처에 임되

었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조직개편 논의가 재개되었고, 재정운용 신T/F  운 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 을 보완하여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만들어

졌다.

< 기획예산처 미션 - 비전 체계(‘06.5월) >

미 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재정정책, 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집행과 성과의 관리, 공기업·산
하기관 관리를 통해 국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비 전  국가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기획본부

5 大
정 책

목 표

 ①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② 국민 기본수요 충족과 형평 증진

 ③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④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 운영

 ⑤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혁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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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년 만에 예산실 문을 닫다 

2005년 5월 31일,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재정당국이 폭 으로 탈바꿈하 다. 

그 과정에서 지난 50여 년간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는  권력의 상징으로 군림

하던 산실이 없어졌다. 어느 구도 생각지 못한 큰 폭의 개편이었다.

시민단체의 간부로 활동하던 모 학교수조차도 산실을 없앨 은 생각도 못했

다는 반응이었으니, 기획 산처 내부직원들과 OB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

다. 은 직원들은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간부들과 기획 산처를 거쳐 간 선배들의 

은근한 압력은 조직개편 추진과정 내내 실무자들을 괴롭힌 문제  하나 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에 맞추어 인력과 기능을 재조정하 다. 기존의 개별

사업 편성기능을 폭 축소하여 이를 거시 재정정책, 장기 기획  략  재원배

분, 성과 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재배치하 다. 장기 으로 국가발 을 뒷받침할 

략기획 기능을 수행할 재정 략실이 생겼고, 재정사업의 성과 리를 담하는 성

과 리본부가 처음으로 생겼다. 

< 인력재배치 내용 >

둘째, 매트릭스 조직구조를 도입하 다. 분야를 담당하는 재정기획단과 기능별 

총 을 담당하는 재정 략실, 재정운용실, 성과 리본부로 조직을 이원화하 다. 그

동안 기획실, 산실, 기 국 등 3개 실국에서 나 어 수행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산안 편성, 기 운용계획 수립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 수행함으로써 각 부

처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능별 총 은 재정을 운 하는 세 단계

(Plan - Do - See)별로 실·본부를 설치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산, 기  편성 등을 

담당 과와 조하여 수행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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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조직의 모습 >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 조직구조는 수요자에 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획 산처 내부의 업무생산성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 개의 과

에서 언뜻 상충될 것 같은 업무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녹아들어서 같은 방향

의 정책으로 표출되기가 용이하다. 를 들어 실무자는 장기  시계를 가지고 단

기  산·기 편성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기 과 한 련이 있

는 재정사업의 성과 리 업무도 동일한 잣 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 조직개편 전후 비교 >

개편 전

▷

장·차관

업무지원과

재
정
기
획
실

예

산

실

정
책
홍
보
관
리
실

기
금
정
책
국

예
산
관
리
국

공
공
혁
신
국

부처담당 
(3개 실국)

 

개편 후

장·차관

정책기획팀

재 정
전략실

재 정
운용실

정
책
홍
보
관
리
실

성
과
관
리
본
부

공
공
혁
신
본
부

× ×
재정기획단

(11개 분야 담당과)

부처담당
(One-Stop 서비스)

기획 산처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각 부처의 산담당부서를 개편

하는 작업도 추진되었다. 과거 부분 부처의 기획 산담당 실은 실·국 자료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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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취합하여 재정당국에 달하는 연락  역할에 충실했었다. 국회의 산 심의과정

에서도 주요사업 설명이나 응논리 개발 등이 재정당국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에서 각 부처의 산담당부서는 부처 내 사업을 기획·조정

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부처 내 실·국간 조정을 통해 장기 투자계획을 결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산사업을 구조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권한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기획 리실의 업무범  확 로 산기능은 오히

려 약화되었다. 

1970년 기획 산담당 실 설치 이후 산규모의 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 

담당조직과 직원의 보강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결국 기획 산담당 실이 부처 내부

에서 골치 아  자리가 되었고, 내부직원에게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어 재정 신

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2005년 2월, 기획 산처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각 부처의 기획 산담당 을 재정기획 으로 그 권한과 상을 강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청와 , 총리실, 행자부 등과 의를 시작하 다. 그 필요성에 해

서는 모두 공감했으나 2006년 고 공무원단제도 도입, 2007년 총액인건비 제도 도

입을 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 을 신설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  목소리도 있

었다.

결국 그해 4월 각 부처의 기획 산담당 을 재정기획 으로 환하고 부족한 실

무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이후 5월 국무 원 재원배

분회의에서 재정기획 의 상을 국장 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시 제

기되었고, 6월 12개 주요 부처의 재정기획 을 국장 으로 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획 산처와 각 부처의 재정담당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시 에서 새로운 재정운

용시스템이 성공 으로 정착하기 해서는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요

했다. 각 부처 입장에서는 기획력이 취약하다는 이 문제로 떠올랐고, 기획 산처

는 산집행이나 사업에 한 장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단 으로 지 되었다. 여

태까지는 1년 단  주로 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으므로 재정운용계획과 배분

업무는 기획 산처의 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기획 산처와 각 부처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산과 기 을 편성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 다.

우선 각 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기획단에는 기획 산처 인력뿐만 아니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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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견인력이 함께 근무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함께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 다. 이와 함께 기능별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에는 외부 민간 문가 

활용을 확 하여 문성을 높 다. 한 내부 성과 리시스템과 업무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 주의 조직운 을 도모하 고 내부직원들에 한 재정교육도 강화

해 나갔다.

4. 국가발전 전략기획본부로 거듭나다

조직개편이 있은 지 5개월 정도가 지난 시 에서 내부직원들을 상으로 설문조

사가 실시되었다. 기획 산처를 표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 조직개편 

인 2005년 1월에는 산  기  편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10월에는 국

가정책 기획 조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재정사업 

성과 리에 한 답변도 세 배 이상 증가하 다.

물론 이 같은 수치로 성공 여부를 단하기는 어렵지만, 조직개편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개별사업 편성조직에서 벗어나 이

제는 국가발 을 이끌어 나가는 략기획본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내부직

원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업무성과도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48개 앙정부, 205개 지방정부뿐 아

니라 13개 공기업에 산낭비 응센터가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  종사자들의 의식을 바꾸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재정운용을 보

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 라를 구축해 가고 있다.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어

떻게 과 이름이 ‘ 산낭비 응 ’일 수 있느냐는 반발을 극복한 것이 결국은 훌륭한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2006년 8월에는 정부수립 이후 최 의 국가 장기종합 략인 ‘비  2030 - 함께 하

는 희망한국’이 수립·발표되었다. 이 비 은 한 세  앞을 내다보는 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처하고,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

기 해 수립되었다. 과거 조직에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재정 략

실을 설치한 후 1년여 간의 작업 끝에 결실을 본 것이다.

물론 조직개편으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  조직개편의 

목 로 조직을 운 해 나가기 해서는 인력운 과 함께 조직 리 기법도 보다 

세련될 필요가 있다. 계약직과 특별채용 등을 통해 민간의 경험과 문성을 지닌 인

재를 극 채용하고, 기존 직원들에 해서도 교육을 통해 재정 신을 차질 없이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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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투명하고 측 가능한 인사

리와 성과 리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 리시스템

과 지식 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업무 구조조정을 통

해 불필요한 업무를 여 나가는 한편, 새로 요구되는 업무수행에 시간과 노력을 투

입할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조직개편을 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보다 많은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고, 조직개편이 재정운용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제2절 국가재정법 제정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표 인 재정 신 과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도입, 재정사업에 한 성과 리 

강화,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의 구축이며 이는 4  재정 신 과제라고 불려 왔다. 

앞에서 언 된 로 동 과제들은 많은 논의와 우여곡  끝에 도입되었고 이제는 정

착 단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06년 9월 국가재정법의 제정을 통해 법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안정 이고 항구 인 제도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재정법은 나라살림 방식의 면  신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건

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거의 산회계법과 기 리기본법을 통합 규정하기 해 만

들어진 법이다. 참여정부는 4  재정 신과제 이외에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건

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 으며 앞에서 여러 장에 걸쳐 소개한 

내용들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4  재정 신 과제의 법 근거 마련, 국가 체  시각에서의 재원 활용이 가능

하도록 산과 기 의 여유재원을 상호 출․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 

행정부가 선정한 사업 이외에 국회가 요구한 사업에 해서도 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검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 등은 재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국가재

정법에 규정된 사항들이다. 

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불법 인 재정지

출에 해 일반국민 구나 계부처 장 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

에 제출하는 ․결산 첨부서류를 확 한 것 등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해 국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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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에 규정된 내용들이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해 추가경정 산 편성 요건을 자연재

해, 경기침체․ 량실업 발생 등의 경우로 제한하 고, 세계잉여 을 국가채무 상환

에 우선 으로 사용하고 그 잔액만을 추경편성에 사용하도록 하 으며, 정부로 하

여  국가채무에 한 체계 인 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 다. 아울러 정부

는 국세감면 비율을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리하고 조세지출 산

서를 의무 으로 작성토록 하 는데 이 한 재정건 성 유지를 한 것들이다.

이들은 오래 부터 정부 내외에서 재정제도 개  과제들로 거론되어 왔었으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국가재정법은 이러한 재정 신 과제

들을 제도 으로 완성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에서 국가재정법을 참여정부 재정

신의 집 성이라고 표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재정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

쳐 제정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각 재정제도별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소개하

고자 한다.

1. 과거 국회 중심의 재정 3법 논의 

국가재정법은 산회계법과 기 리기본법을 발 으로 통합한 법이다. 1961

년 제정된 산회계법과 1991년 제정된 기 리기본법은 각각 25차례와 73차례 개

정되었으나 부분 인 개정에 그쳐 큰 골격은 그 로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2000년 12월 15일 여야 원내총무는 외환 기 이후 변화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산회계법과 기 리기본법의 개정, 재정건 화법의 제정(이는 재정3법이라고 불

리기도 하 다) 등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 

9인으로 ‘재정 련 법안심사 소 원회’가 구성되어 2001년 1월 5일부터 4월 18일까

지 총 14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가채무 정의조항 규정 여부 등 핵심 쟁

에 한 여야의 이견 때문에 산회계법 개정과 재정건 화법 제정에는 합의하지 

못하 고, 결국 2001년 12월 기 리기본법만 개정되면서 재정3법 논의는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이후 산회계법 개정안과 재정건 화법 제정안은 2004년 5월 29일 제16  국회

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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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련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 결과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ㅇ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ㅇ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2) 세계잉여금의 사용제한 및 사용 시기

  ㅇ 세계잉여금의 사용 제한

   ▪ 이월액과 추경재원을 제외하고는 국가채무 상환 및 교부세 정산에만 사용

  ㅇ 세계잉여금의 사용 시기

   ▪ 국가채무의 상환은 통령 승인 후에 사용 가능

 (3) 추경예산 편성요건의 강화

  ㅇ 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ㅇ 심각한 경기침체, 량실업의 발생 등

     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

  ㅇ 법률에 의한 지출이 예산 성립 후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4)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ㅇ 기획예산처장관은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시달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축소 조정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규모의 4% 이내로 제한

 (6) 기술료에 한 사후관리 강화

  ㅇ 기술료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

 (7) 시민감시제도 도입

  ㅇ 누구든지 예산불법지출에 한 증거를 제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구 가능

2. 국가재정법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국회에서 재정3법 논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2002년 말 산회계법 

 국고 리 련규정이 재경부 소 의 별도 법률(국고 리법)로 분리 입법됨

에 따라 기획 산처는 2003년  재정 련 법체계의 재정비 방안에 한 검토에 착

수하 다. 기획 산처는 기존의 산회계법 명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하고 산․
결산 조항 이외에 재정운용의 기본  사항, 국가채무와 성과 리 등에 한 사항을 

포 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3년 3월 법제연구원에 외국의 법제 

 사례 등에 한 연구용역을 의뢰하 다. 2003년 7월 용역보고서 <재정 련 법령

체계의 개편방안에 한 연구>, <국가재정법의 제정방안>을 제출받아 이를 참고하

여 국가재정법 안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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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정제도 개혁방안 주요 내용(재정제도개혁특위)

  ㅇ 재정에 한 국민 참여 확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개최 의무화

   ▪ 기획예산처안에 자문기구 설치 법제화 및 국민감시 제도화

  ㅇ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 중기재정계획 수립의무화 및 국회제출

   ▪ 재정부담 수반하는 법률안에 한 예결위 심사권 부여 

   ▪ 총액계상․총사업비관리․예비타당성 제도 등의 정비

  ㅇ 국회의 실질적 심사강화를 위한 재정정보의 확보

   ▪ 편성 및 집행단계에서의 생성자료 공유체계 확립

   ▪ 정부산하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의 국회송부

   ▪ 국회심의의 원활화를 위한 예산안․결산 첨부서류의 재정비 등

  ㅇ 성과관리강화를 통한 결산과 예산의 연계강화

  ㅇ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제고 등

한편 2003년 1월 28일 국회 사무처는 ‘재정제도개 실무 비단’을 구성하여 같은 

해 8월 ‘재정제도개 방안’을 마련하 다. 동 방안의 기본 틀은 기획 산처안과 유

사하게 국가재정법에 ․결산, 국가채무, 성과 리 등의 내용을 포  규정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각 부처가 기획 산처에 제출하는 부분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과도한 행정 부담을 유발하는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2003년 8월 12일 여야 의원 13인으로 재정제도개 특별 원회가 구성되어 9월 18

일에는 국회에서 재정제도개 특  주최로 ‘재정제도의 개 방향’에 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후 특 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진 되지 못하 고, 제16  국회의 임기

가 만료되는 2004년 5월 29일에 특 의 활동기한도 종료되었다. 결국 정부 주도로 

국가재정법안을 마련하여 제17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획 산처는 2003년 10월 국가재정법 안 마련을 마무리하고, 결산  재정건

화 련 내용은 재정경제부에서 안을 받아 재경부와 기획 산처 공동 법률로 입

안하 다. 다만 법안의 주된 내용이 산, 기  등 재정의 운용방식에 한 사항임

을 감안하여 기획 산처가 법 제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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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산처는 법안 안에 해 2004년 6월말부터 계부처 의를 거치고, 7월

에는 입법 고를 실시하 다. 다른 한편으로 7월 23일 정부 신 원회, 9월 9일 국

회 산정책처, 9월 23일 여당(열린우리당)과의 당정 의를 거쳤다. 국가재정운용

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인데다 산회계법을 면 개편하는 내용이어서 많은 의

견들이 제시되었고, 정부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 다. 이

후 10월 7일 차 회의, 10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2004년 10월 19일 국가재정법안

을 국회에 제출하 다.

3. 협의체 구성 및 절충안 마련

2004년 12월 7일 한나라당은 정부의 국가재정법안에 한 체법안으로 국가건

재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 다. 국가건 재정법안은 정부의 국가재정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한 체법안이 아니라 제1조부터 모든 조항을 차례로 작성한 면 인 

체법안이었다. 정부안과 한나라당안 간의 주요쟁 은 다음과 같았다.



- 285 -

❙정부안과 한나라당안간 주요 쟁점

정부 국가재정법(안) 한나라당 국가건전재정법(안)

1. 재정․통합재정․국가채무 정의

▪재정 및 통합재정 정의조항 미규정

▪국가채무를 중앙정부 채무로 한정

▪재정을 수입․지출, 기타 경제적 활동으로 규정

▪통합재정․국가채무에 준정부공공기관 포함

2. 국가재정운용계획

▪대상기간 : 3회계연도 이상

▪국회 제출시기 : 미규정

▪5회계연도 이상

▪회계연도 개시 180일전

3. 성과관리제도

▪성과계획서․보고서의 국회 미제출 ▪국회제출 의무화

4.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국채 탄력발행, 계속비 선집행 허용 ▪국채 탄력발행, 계속비 선집행 조항 삭제

5. 추경 편성

▪추경요건 : 국민생활안정 포함 ▪국민생활안정 삭제

6.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 교부금 정산 → 추경 → 채무상환 ▪교부금 정산 → 채무상환 → 추경

7. 납세자 소송

▪미규정 ▪일반국민은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소제기 가능

 8. 기타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출입 허용 ▪여유재원의 전출입 근거 삭제

▪예산정책처의 예타 타당성 검토근거 미규정
▪예산정책처에서 예타의 타당성 검토 후

  예결위 보고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은 2005년 4월 22일 국회 운 원회에 함께 상정되었고 같

은 날 법안심사소 원회에 회부되었다. 첫 법안심사소 원회는 6월 22일 개최되었

다. 한나라당은 기획 산처 소  상임 를 운 에서 재경 로 변경하여 국가재정

법안을 재경 에서 심의할 것을 주장하 다. 운 는 여야 원내 표단으로 구성되

어 국회운  문제를 다루는 원회이고 소속 원들이 제각각 다른 상임  원을 

겸직하고 있어 재정 분야에 한 법안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는 어렵고, 국가재

정법이 나라살림 운용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요한 법이므로 재정분야 문가들로 

구성된 재경 에서 자세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획 산처 소  상임 의 변경 문제는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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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개별 법률 심의와 연계해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국회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에 해서는 국회개 특 에서 별

도로 검토 에 있으므로 이에 한 결론이 나기 까지는 재 상임 인 운 에

서 국가재정법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만약 문성 문제로 깊이 있는 심의

가 어렵다면 운 에서 별도로 의체를 구성하되, 그 의체에 재정분야 문가 

의원을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하 다.

이러한 논의 끝에 법안심사소 는 결국 국가재정법 심의를 한 별도의 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안과 한나라당안간 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의

체의 구체 인 구성은 여야 간사 의원에게 일임하기로 하 다. 11월 순 여당 우제

창 의원과 야당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으로 의체가 어렵게 구성되었다. 의체 회

의는 11월 25일 처음 개최되었다. 효율 인 회의 진행을 해 정부안과 한나라당안

의 쟁 사항 40개를 자료로 정리하여 하나씩 검토해 나갔다. 이하에서는 주요 쟁

을 심으로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의 내용, 각각의 주장 근거, 의체 논의 결과 등

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정의

의체에서는 핵심 쟁 인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정의 문제부터 논의하 다. 정

부안은 이에 한 정의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개념이 학

문 으로 검토될 상이며 실무 으로는 IMF, OECD 등이 제시하는 국제기 에 부

합되게 련 통계를 발표하면 될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기  자체

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는데 이를 국내법에 못 박아 두는 것은 부 하다

는 도 고려 다. 반면에 한나라당안은 통합재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공공기 의 순수한 기업활동 이외의 경제  활동’으로 정의하 다. 여기서 정부

공공기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간  지원을 받은 기   국회 내에 

설치되는 정부공공기 선정 원회가 선정하는 기 ’으로 정의하 다. 한 한나

라당안은 국가채무를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 들의 채무’로 정의하 다. 

통합재정의 정의와 련해서, 기획 산처는 정부공공기 에 국가, 지자체로부

터 간  지원을 받는 기 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기 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 

정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정부공공기 의 채무까지 포함시켜 국가채무를 정

의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확정채무’로 정의되어 있는 국제기 상의 국가채무 

정의에 맞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정부공공기 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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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부공공기 의 채무도 포함시키려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 성 유지를 한 것

으로,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개념이 넓게 정의되어야 정부가 재정운용을 보다 엄

격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동안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가채무의 규모에 해서 논쟁을 벌여 오곤 했

었다. 산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는 국가채무 규모가 정치 쟁 화되기도 했다. 

그런 만큼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정의 문제는 쉽게 의견 근을 볼 수 없는 사안

이었다. 이를 감안하여 처음부터 어려운 쟁 을 논의하기보다는 충이 가능한 쟁

을 먼  논의하기로 하 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련한 쟁 은 명칭, 계획기간, 내용, 계획기간 종료 후 백서

의 국회보고 여부 등이었다. 정부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명칭을, 한나라당안

은 기재정계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는데 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 후자는 계획기간이 기임이 명확히 부각된다는 이 각각의 주장 근

거 다. 논의 끝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명칭을 이미 사용해 오고 있음을 감안

하여 동 명칭을 채택하기로 했다. 계획기간의 경우 정부는 ‘3회계연도 이상’을, 한나

라당은 ‘5회계연도 이상’을 주장했는데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으로 하

기로 합의했다. 이 한 2006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2006년～2010년의 

기간을 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에 해서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이 각각 다음 <표>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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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

정부안 한나라당안

 ① 중장기 재정전망

 ② 중장기 재정운용의 목표 및 전략

 ③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①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② 기능별․분야별 재원배분계획

 ③ 재정규모증가율

 ④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⑤ 재정지표에 대한 전망과 관리계획

 ⑥ 국가채권관리계획

 ⑦ 국가채무관리계획

 ⑧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

 ⑨ 세입세출예산외

 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오랜 논의 끝에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장기 재정 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투장방향, 재정규모증가율,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망,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에 한 망,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으로 정하 다. 즉  <표>에서 한나라당안의 ⑤, ⑥, ⑨는 삭제하고, ⑦, ⑧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에 한 망’으로 바꾸어 규정하는 신, 한나라당안의 

나머지 항목은 정부안의 유사 항목과 통합하여 모두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안은 ‘기획 산처장 으로 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실 을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연도에 재정백서로 발간하여 공표토록 하고, 공표 직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 다. 정부안은 이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의체에서의 논의 결과, 별도의 백서형태로 발간하는 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함 

내용  하나로 ‘ 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한 평가’를 추가하기로 하

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되고 국회에도 보고되므로 그 내용의 

하나로 ‘ 년도 수립 계획에 한 평가’가 포함되면 결국 백서 형태의 공표나 이의 

국회 보고와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된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다음으로 재정사업에 한 성과 리제도와 련해서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의 의무화 여부가 쟁 이었다. 정부안은 ‘기획 산처장 은 성과 심의 재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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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하여 각 앙행정기 의 장과 기 리주체에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

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한나라당안은 ‘각 앙 서의 장은 산요구서

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의 성과계획서를 기획 산처장 에게 제출’하고 ‘각 앙

서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년도 산의 성과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 에

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러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산안  결

산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정부는 한나라당안을 수용

하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이 아직 시범운 단계이므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

은 1년 유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 고, 의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 다. 

재정정보의 공표

재정정보의 공표에 해서도 정부안과 한나라당안간 차이가 있었다. 정부안은 

앙정부의 재정정보를 공표 상으로 하 는데 반해 한나라당안은 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정보 모두를 공표 상으로 하 다. 정부안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 공표

에 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해야 하며, ‘국가’재정법에서의 ‘국가’는 앙정부를 

지칭하므로 국가재정법에서는 앙정부의 재정정보를 공표 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채권 리법 등에서의 ‘국가’도 앙정부를 지칭하는 등 법 으로 ‘국

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통상 앙정부만을 지칭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

다. 

반면 한나라당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서 앙정부 재정정보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함께 공표하도록 하

여야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정부 체의 재정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악할 수 있게 

된다는 을 논거로 제시하 다. 별개의 법에서 각각 재정정보가 공표되면 국민들

이 나라 체의 재정정보 악을 해 일일이 두 정보를 더해 야 하는 불편이 생

긴다는 것이었다. 

의체 논의 결과, 재정정보의 일률  제공이라는 한나라당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동 안을 수용하되 지방재정법 규율 사항을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게 되는 만큼 지방

재정법 소  부처인 행자부의 의견을 들어 본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하 다. 이후 행

자부에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행자부도 한나라당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에서 지방정부 재정정보 공표에 해 규정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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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출입

회계․기 간 여유재원의 출입에 해서는 정부안은 이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었

던 반면, 한나라당안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신 한나라당안은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 에 해서는 기획 산처장 이 산상의 지

원을 단하거나 당해 기 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  등의 감소를 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기 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여유재원이 과도하

게 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 한 인식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

안 로 회계․기 간 여유재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한나라당안

로 여유재원 운용 기 에 한 산지원 단  부담  감소 조치에 한 규정도 

함께 두기로 결정하 다. 

국채 탄력발행

국채 탄력발행과 계속비 사업의 선집행 허용 문제는 가장 큰 쟁  의 하나 다. 

정부안은 재정의 경기 응 기능 강화를 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 (세입

산상 국채발행액 + 년도 GDP의 1%) 내에서 국채를 탄력 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다. 한 정부안은 계속비 사업의 경우 경기침체시 국회의결

을 얻은 총액 범 내에서 연부액을 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 는데, 이는 

경기침체시 추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이미 검증된 계속비 

사업을 우선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안은 국채 탄력발행과 계속비 사업의 선집행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재정의 건 성에 부정  향을  수 있다

는 이유에서 다. 그리고 국채 탄력발행을 허용할 경우 정부가 경기를 낙 으로 

망해 세입을 과다 추정한 뒤 실제 세입이 게 징수될 경우 국채를 발행하여 충

당하려 할 수 있다는 논거도 제시하 다. 

그러나 국채 탄력발행과 계속비 사업의 선집행은 모두 매 회계연도 본 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회의 재정통제권

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국채 탄력발행을 통한 극  경기 응으로 경기가 조

기에 회복될 경우 세수가 확 되어 국채상환이 가능하므로 장기 으로 재정건

성에 오히려 정  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를 낙 으로 망해 세입을 과다 

추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세입추계 결과에 해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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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추계를 하기가 실 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국회는 산정책처의 분석기능 

등을 활용함으로써 산심의과정에서 세입규모의 정성 여부를 단할 수 있다.

의체 논의시 정부는 이러한 을 한나라당측에 상세히 설명했으나 이견이 좁

지지 못하 다. 결국 국채탄력발행과 계속비 사업의 선집행 허용 문제는 의체 차원

에서 결론내지 못하고 다음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상으로 남겨 두게 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도 쟁 이었다. 정부안은 비타당성조사 상 

사업의 규모를 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반면, 한나라당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과 국회가 요구한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안은 기획 산

처장 으로 하여  비타당성조사와 련된 일체의 서류를 국회 산정책처장에

게 제출토록 하고, 국회 산정책처장은 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회 결 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도 두고 있었다. 

의체는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의 규모를 법률로 정하면 여건 변화에 따른 신

축  조정이 어렵다는 을 감안하여 이를 통령령에서 규정하기로 결정하 다. 

그러나 국회요구 사업을 비타당성조사 상으로 할지 여부와 비타당성조사 

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의체 논의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론

을 내지 못하 다.

헌법은 정부에 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타당성조사는 정부가 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어떤 사업의 산 반 이 타당한 지 여부를 사 에 검토하는 차

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 단계에서 여하기보다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산안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면 련 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이에 해 한나라당은 국회가 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추진에 한 통제가 강화되는 정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 다. 오랜 논의 끝에 한나라당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회

가 요구한 사업도 비타당성조사 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 다.

타당성 재조사 제도에 해서도 한나라당은 국회가 요구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의무 으로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비타당성조사

와 달리 타당성 재조사는 국회에서 확정되어 추진 인 사업에 해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타당성조사처럼 정부편성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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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요구 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았다. 의

체는 비타당성조사 상으로 국회요구 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하 음도 감안하여 

타당성 재조사 상으로 국회요구 사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 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

추가경정 산안의 편성 요건에 해서는 정부안의 경우 ① 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② 경기침체, ③ 국민생활안정, ④ 법령상 사유 발생의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한나라당안은 ① 쟁이나 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② 경기침체, ③ 

법령상 사유 발생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산회계법은 ‘ 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편성이 가능하도록 포 으로 규정하

고 있었지만, 정부안은 추경 요건을 구체 으로 제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은 정부안  국민생활안정이라는 요건이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이를 근거로 추경

편성이 여 히 과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 하 다. 

의체는 국민생활안정 요건은 삭제하되, 2001년 국회에서의 재정3법 논의시 추

경편성 요건과 련하여 잠정 합의했던 문안을 참고하여 경기침체 요건을 ‘경기침

체, 량실업 등 내외 여건에 한 변화 발생’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하 다.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

세계잉여 의 사용 순서도 요한 쟁   하나 다. 정부안은 세계잉여 을 ① 

교부  정산 → ② 추경 편성 → ③ 채무상환의 순서로 사용토록 규정하 고, 한나

라당안은 ① 교부  정산 → ② 채무 상환 → ③ 추경 편성의 순서로 사용토록 규

정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안은 재정건 성 유지를 해 세계잉여 이 생길 경우 이

를 우선 으로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잔액을 추경 편성에 사용토록 한 것이었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잉여 을 채무상환에 의무 으로 사

용하게 되므로 한나라당안과 실질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 다. 채무 상환을 한 후 

잔액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다시 국채를 발행하여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국채 

상환 후 발행이라는 형식  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  부담도 생긴다는 을 거론

하며 정부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 다. 

논의 끝에 의체는 재정건 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안처럼 세

계잉여 을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을 추경 편성에 사용토록 규정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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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의 사용 시기

세계잉여 의 사용 시기에 해서는 정부안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반면 한나라당안은 ‘결산에 한 국회의 승인 이후’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행 산회계법 상으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세계잉여 을 재원으로 편

성한 추경 산안에 한 국회 심의시에 자주 쟁 으로 거론되던 문제 다. 

한나라당은 결산이 국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야 세계잉여 이 확정되므로 국

회의 결산 심사 이 에 세계잉여 을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결산은 행정부 작성, 감사원 검사, 국회 심사 어느 단계에서나 잘못이 있으면 

수정 가능한 것으로, 결산과정의 최종 차인 국회 심사를 거쳐 승인된 시 에서 최

종 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감사원 검사 결과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님을 논거로 

제시하곤 했다.

정부는 이에 해 세계잉여 은 주계부가 마감되는 3월 11일에 사실상 확정되며, 

감사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시 에 법률 으로 확정된다는 견해를 밝  왔

다. 헌법 제54조는 국회의 산안 심의․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제99조는 

감사원의 국회에 한 결산보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는 에서 국회가 심의․의결

권을 갖는 산과 달리 결산에 한 확정주체는 행정부에 있음을 논거로 제시하

다. 한 학계32)에서도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법  에서 결산내용의 합법성․타
당성을 검토하기 한 것이나, 결산에 한 국회의 심의는 기본 으로 결산에 한 

정치  견해의 표명에 그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도 논거로 들곤 했다. 

의체는 지 까지 계속 논쟁의 상이 되던 세계잉여 의 사용시기에 해 차제

에 명문으로 규정하되, 2001년 국회에서의 재정3법 논의시 여․야간에 합의된 내용

로 ‘결산에 한 통령의 승인 이후’ 세계잉여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기로 했다. 

국민감시 제도 및 납세자소송 제도 도입 

불법 재정지출에 한 국민감시(시정요구) 제도에 해서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 

모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산과 기 의 불법 인 지출에 해서는 

일반국민 구나 계부처 장 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부처 장 은 시정요구 처리결과를 의무 으로 시정요구를 한 국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 다. 

32) 서울  김동희 교수,「행정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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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나라당안은 국민감시제 뿐만 아니라 납세자소송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감시제는 계부처 장 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반해 납세자소송은 

법원에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 차이 인데, 한나라당은 납세자소송까지 함께 도

입되어야 정부의 재정지출에 한 일반국민의 통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을 

도입 근거로 제시하 다. 

의체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① 납세자소송 제도 도입시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

와 련된 분야의 정보 공개로 인한 국익 손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② 남소로 

인한 행정의 마비나 행정의 비효율성 래도 우려되며, ③ 국민감시 제도의 도입으

로 납세자소송 제도 취지는 사실상 달성되고, ④ 주민소송 제도가 ‘06.1월부터 도입

된 만큼 그 정착과정을 보아가며 납세자소송 제도 도입 여부는 추후에 검토함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이러한 정부 의견을 감안하여 한나라당은 납세자소송 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신, 국민감시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 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 다. 이에 따라 의체는 국민의 시정요구가 산 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

정요구자에게 성과 (인센티 )을 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납세자소송 제

도는 규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었다. 

의체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체 쟁 을 3회독하며 

총 40여개 쟁   핵심쟁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쟁 에 해 충안을 마련하

다. 의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2개 쟁 은 통합재정  국가채무 정의, 국채 

탄력발행 허용 여부로 이는 다음 단계인 결 와 운 에서 논의토록 하 다.

4. 국회법 개정으로 새롭게 거쳐야 했던 예결위 협의 

국회 운 원회 법안심사소 에 의체 논의 결과를 상정하기 이 에 결 와

의 의를 먼  거쳐야 했다. 2005년 7월말 개정된 국회법(제83조의2)에 의하면 기획

산처 소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 원회(운 원회)의 원장은 20일의 범  이

내에서 의기간을 정하여 결 에 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결 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운 는 2005년 11월  

결 에 의를 요청하 고, 이에 따라 2005년 11월 25일 결  법안심사소 가 개

최되었으나 결  법안심사소 는 운  의체 논의가 우선 마무리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법안내용에 한 심사를 하지 않고 의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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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06년 3월 20일 의체 논의가 종료된 후, 4월 13일부터 이틀 간 결  법

안심사소 가 개최되었다. 운  의체 논의결과와 결  문 원 검토사항을 

기 로 쟁 에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운  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핵

심 쟁 (통합재정  국가채무 정의, 국채 탄력발행 허용 여부)은 결 에서도 진

을 보지 못하고 여야간 미합의 상태로 운 로 넘어갔다. 결 가 운  의

체 논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검찰총장을 앙 서의 장에서 제외하

고, 기술료는 산에 계상하지 않되 기술료에 한 지출 내역을 결 에 보고토록 

하는 것 등이었다. 

한편 결  문 원 검토사항  헌법상 독립기 에 한 자율 인 산편성권 

부여, 독립기 의 경우 기획 산처 장 이 아닌 독립기  장의 승인에 의한 산 

이․ 용 허용, 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리와 련된 자료( 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결과보고서, 총사업비 변경 시 그 사유  내역 등)의 국회 제출 등에 

해서는 결  의견으로 채택하여 운 에 제시하기로 하 다. 결 원장은 이

러한 결  법안심사소  의견을 결  체회의 의견으로 하여 운 로 송부하

다. 

5. 운영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운  법안심사소 는 4월 24일 개최되었다. 핵심 쟁 (통합재정  국가채무 

정의, 국채 탄력발행 허용 여부)에 해서는 여 히 정부·여당과 야당간 의견이 팽

팽히 맞서 결국 두 조항 모두를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통합재정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 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반 하고, 국채 탄력발행을 허용

하는 데 해서는 야당이 반 하 다. 이에 양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두 조항을 모두 

규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운  법안심사소 는 결 가 운  의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항(검찰

총장을 앙 서의 장에서 제외하고, 기술료는 산에 계상하지 않되 기술료에 

한 지출 내역을 결 에 보고)에 해서는 결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 다. 결

가 제시한 의견  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리와 련된 자료의 국회 제출

은 정부가 매번 자료를 제출하기가 실 으로 어렵다는 을 감안하여 규정하지 

않기로 하 다. 한 독립기 이 기획 산처 장 이 아닌 독립기 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산 이․ 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독립기 의 산집행도 다른 국

가기 (정부부처 등)과 형평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 296 -

규정하지 않기로 하 다. 

운  법안심사소 의 마지막 순간까지 쟁 이 되었던 사항은 헌법상 독립기

에 한 자율 인 산편성권 부여 여부 다. 정부와 여당 일부 의원은 헌법상 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므로 독립기 에 한해 독자 인 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 다. 이에 해 야당 의원은 독립기 의 자율

성 보장을 해 독자 인 산편성권 부여가 필요하며, 헌 문제는 법률 제정 후 

필요하다면 헌법재 소가 단할 문제라고 주장하 다. 법안심사소 원장(조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단 결  의견 로 독립기 에 산편성권을 부여하되 운

 체회의에서 헌 가능성 등을 논의하여 최종 결론을 내자고 결론지었다. 그 밖

의 쟁 사항에 해서는 의체에서 마련한 충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운  

법안심사소  의결이 이루어졌다.

6. 독립기관 예산 언론보도, 6월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무산

6월 13일 언론(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에서 독립기 의 산편성권 부여와 련

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운  법안심사소  결론을 인용보도하며, 국회 등 독립기

이 자체 산을 직  편성하고 심의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행정부의 산편성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법안심사소  결론 로 체회

의에서 의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6월 29일 운  체회의가 개최되었고 독립기 의 산편성권 문제가 논의되

기 시작하 다. 법안심사소 에 참여했던 여당 의원은 독립기 이 독자 인 산편

성권을 갖는 것은 헌법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며 당  정부안 로 의결할 것을 주장

하 다. 법안심사소 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은 본인이 법안심사소 안을 주장했었

지만 문가 등에게 알아본 결과 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하는 

신, 당  정부안 로 하기보다는 독립기 의 자율성을 존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간 의견 립이 있자 운 원장(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원들이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하 다. 그 게 해서 아무 소득 없이 6월 임

시국회는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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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드디어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8월 임시국회에 비하여 기획 산처 간부들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법안을 통

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운  의원들을 방문하여 법안에 한 설명을 했

다. 여당 간사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사 의원이 충안에 해 미리 

합의한 후 이를 수정안 형태로 발의하는 식으로 운  체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 다. 

8월 29일 오  운  체회의가 개최되었다. 독립기 의 산 조항은 여당 간

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 다. 수정안은 당  정부안(독립기  산을 정부가 편

성하되 감액시 독립기 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에 ‘정부가 독립기 의 산편

성시 독립기 의 장의 의견을 최 한 존 하여야 하고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

정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독립기 의 장과 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

이었다. 

운 는 나머지 조항에 해서는 지난 4월 24일 법안심사소  의결안을 그 로 

채택하 다. 그러면서 이를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

건 재정법안을 체하는 운 원회 안 형태로 의결하 다(법 명칭은 ‘국가재정

법안’으로 하기로 함).

8. 법사위 통과

법사 ( 체회의)는 8월 29일 1시 30분에 열렸고 의사일정으로 국가재정법안을 

포함한 3건이 보고되었다. 이때 야당의 한 의원은 국가재정법안이 나라살림 방식을 

규정하는 요한 법이므로 법안심사소 를 열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일 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반 하 다. 이에 기획 산처 장 은 내년 1월 1일

부터 법률이 시행되기 해서는 시행령 제정 작업에 3～4개월이 소요되므로 8월 임

시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설명하 다. 결국 법사 원장(안상수 한나라

당 의원)은 국가재정법안을 법안심사소 에 회부하여 심사하되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체회의를 조속히 열어 의결 처리하자고 결론을 내었다. 

9월 4일 법사  법안심사소 가 개최되었다. 법사  수석 문 원의 체계․자구에 

한 검토의견 보고가 있은 후 법안심사소 원장(이주  한나라당 의원)과 의원들

의 질의가 있었다. 주된 질의 내용은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의 내용들이 당일 심의하

는 국가재정법 안(운  안)에 어떻게 반 되어 있는지에 한 것이었다.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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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모두 의체, 결 , 운  법안심사소   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

떤 사항은 한나라당안 그 로, 어떤 사항은 정부안과 충하는 형태로 반 이 된 사

항들이었다. 법안심사소 는 이러한 정부의 답변을 들은 후 국가재정법안을 의결하

다.

9월 7일 오후 5시경 법사  체회의가 개최되어 국가재정법안이 상정되었고, 법

안심사소 원장이 심사경과 보고를 하 다. 이어서 법사 원장은 법안을 의결하기

에 앞서 기획 산처 장 에게 국가재정법안의 조속 입법 필요성을 물었다. 기획

산처 장 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한 지 만 2년이 되어 가고, 톱다운 제도 등 

재정제도 개 과제들이 법  뒷받침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산순기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맞춰 법률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시행령 제정 작업에 3～4개월

이 소요되기 때문에 9월 에는 입법이 완료되어야 함을 설명하 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후 법사  원들은 만장일치로 국가재정법안을 의결하 다. 

9. 본회의 의결과 국가재정법 공포

9월 8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안은 출석 의원 260인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만 1년 11개월 만에 국회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순간이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안은 의안 정리를 

거쳐 9월 21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공포안이 의

결되었다. 그리고 10월 4일 국가재정법이 법률 제8050호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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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외부 전문가가 본 재정혁신

(조세연구원 박기백 박사)

시   상황의 변화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한다. ‘ 자생존’이라는 진

화론의 논지도 결국은 환경의 변화에 응 는 응을 잘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고, 국가의 핵심  기능인 산과 조세

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응하는 변화의 심에는 법률 는 제도  장치가 

있다. 융기 의 부실채권에 한 가장 좋은 안이 BIS 비율에 따른 감독이라는 

이 이를 웅변 으로 말해 다. 경제학의 가장 주요한 주제도 사실은 가계, 기업 

는 국가라는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는 효율 인 방식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 까지 큰 틀에서 보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안정성

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채에 한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부채수 은 

안정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도 아직까지는 그 다. 국가재원을 인 라의 건설

이나 핵심 산업지원에 많이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가속시킨 도 사실이다. 특

히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기의 극복에 있어서 재정의 안정성이 큰 힘이 되었다

는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1980년  반부터 추진한 재정안정화로 

재정수지 자  국가부채를 낮춘 것은 국가 경제의 안정화를 한 표 인 선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최근의 재정환경 변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을 비하여야 하는 것

일까? 가장 에 띄는 변화는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이 둔화된 이다. 이것이 재정

에 시사하는 바는 세입의 증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측면은 지출

에 한 요구가 증가될 것이라는 이다. 성장률이 하되면 실업이 발생하여 소득

격차가 커지므로 사회안 망 확충을 한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고, 성장잠재력 배

양을 한 지출도 확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DDA  FTA 상으로 표되는 개

방화도 재정에 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방에 따른 세계 경제의 통합화는 국

내가 아닌 세계 인 경쟁력을 요구하므로 농어민, 소득층, 소기업의 어려움은 

가 될 것이며, 이를 완화하기 한 지출 수요 한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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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도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과 맞물려 복지 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러한 지출 수요를 다른 분야의 지출로 충당할 수 

있을까? 최근의 북핵 사태, 시 작 권 논란 등을 보면 국방비의 경우 오히려 증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나 사회간 자본에 한 지출 축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과 으로 필수불가결한 분야에만 지출하는 알뜰한 나라살림이 실히 

요구되는 시 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제

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계획경제보다 자

원을 더 효율 으로 배분하듯이 자율과 책임을 유도하는 제도가 나라살림을 알뜰히 

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이다. 

기획 산처는 재정제도에 해 지 까지 지 되어 오던 다양한 제도에 한 변

을 추진해 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 재정분야에 해 제안한 

자료를 보면, 재정운용의 시계(視界)를 1년 단 에서 장기로 환하여 국가  우

선순 에 의한 재정자원의 배분· 리를 권고하고 있다. 재정자원의 운용성과를 극

화하기 한 성과 리·평가제도의 도입  강화도 제안하고 있다. 복잡한 산체

계를 통합·단순화하고 통합재정을 기 으로 한 산편성  리도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재정건 화를 한 제도  장치로 세계잉여 의 일정비율을 채무 상

환에 사용하는 한편, 재정건 성 유지를 한 법제화와 함께 극 인 홍보 등을 통

한 국민  공감  형성에도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 에도 알고 있었고 논의도 되었지만 실천은 없었다는 

이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 산처가 재정운

용시스템을, 그것도 거의  분야에 걸쳐 변화를 시도한 것은 개 을 넘어선 신이

라고 할 만하다.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를 바꾸는 데도 논쟁이 있고, 항이 있

으며,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  시각에서 산의 방향이나 문제 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1년 단  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도는 기획 산처가 가진 권한을 양보하 다는 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실

제로 부처 담당자들이 이 에 비해 산편성에 한 통제가 어졌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성과 심의 재정운용과 더불어 ‘자율과 책임’

을 추구하는 제도  장치라는 에서도 그 효과가 기 되는 분야이다. 과거의 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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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산시스템에서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으로 환함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 

 근성이 제고되고, 정책  단을 한 산분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채무 리계획, 추가경정 산의 제한, 조세감면의 제한 등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망된다. 산낭비를 막기 한 방안으로 산낭비신

고센터를 설립한 것도 불필요한 산을 인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산

에 한 국민의 감시·감독 기능이 있다는 에서 더욱 더 의의가 있다.  국가재정

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각종 제도  장치의 법 인 근거가 마련되고, 통합재정 

심의 재정운용을 한 기본 틀이 구축되었다. 공공기 운 법은 산을 넘어서 

공공기 의 신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공공기 에 한 리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효율성 제고도 있을 것이다. 

반면 ‘비  2030’처럼 아직도 논란의 상이 되는 것도 있다. 기획 산처가 장기

인 미래 략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많은 사람에게는 복지 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 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문제이다.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가 불분명한 은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홍보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 형민자사업(BTL)에 한 비 도 지 않다. 숨겨진 

재정지출이라는 문제 을 지 하기도 하고, 미래를 한 투자인가에도 회의 인 시각

이 많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갖추기 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기 해 반드시 필

요한 사업으로 상을 선정하고, 정 사업 수익률을 설정하는 보완 조치가 요구된다. 

체 으로 보면 재정운용시스템의 신은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안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신  조치로 평가된다. 혹자는 기획 산처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없

다시피 하고,  산하기 이 없어 이해 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신 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과 신을 통해 당면한 문제에 

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기 의 리더와 구성원의 노력이다.

산은 모든 정책의 거울이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기획 산처는 국가정책 

반이나 미래 비 을 구상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치에 있는 부서이다. 기획 산

처가 추구하고 있는 바처럼 산을 편성하고, 리하는 기 을 넘어서 국가 략을 

선도하는 기 이 될 것으로 기 한다. 미래를 분석하여 비하고, 핵심  인력을 보

유하고, 끊임없이 신하는 것은 세계 최고 기업들의 공통 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기획 산처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비  2030’처럼 미래를 내다보며 향후 국가

략기획본부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